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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요약문1

이 글은 4자회담의 제의 배경 및 현재까지의 경과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미 . 중 .

일 · 러의 대한반도 정책을 분석하여, 우리의 대북정책이 포용정책이어야 함을 명백히

밝히고, 게임이론적 틀을 이용하여 4자회담을 통한 평촤체제의 구축방향을 제시함을 r

목적으로 한다,

4자회담은 그 제의만으로도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공세를 효율적으로 막았다는 점에

서 이미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4자회담을 제의한 근본적 의도가 한반

도의 평화와 안정을 항구적 · 실질적요로 보장할 평화체제의 구축에 있다면, 마땅히 이

를 위해 성실한 노 력을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붕괴를 유도하자는 대북봉쇄론의 입장

에서도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주장 및 북 · 미관계의 진전을 막기 위하여 4자회담을 졔

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4자회담 제의만으로는 우리가 실제로 대북한 포용정책을 실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봉쇄론에 따른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우선시하는 주변국의 태도를 고

려하면 우리의 외교적 고 립과 더불어 우리에 대한 북한의 적대감만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북한의 붕괴에 따르는 전쟁도발 가능성을 경시하며,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고려

할 때 북한의 붕괴가 통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

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을 공존의 상대방으로서 인정하는 가운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한편으로는 강한 군사력으로 억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위협 자체를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완화하는 포용정책이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을 남북대화의 장으로 이끌고 4자회담의 궁극 목표인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체

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체제의 강화, 정 의 일관성 유지, 정부차원의 대

북지원 및 교 류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및 교류의 분리, 융통성 있는 조건부 정부차원

의 대북지원, 주변국의 대북관계 개선에 대한 불필요한 개입 금지 등을 포용정책의 구

체적 실행 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자최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성격을 안보라는 재화를 경제라는 재화로

바꾸는 교 환과정으로서 죄수의 딜레마 상황으로 이해할 때, 포괄적 합의의 원칙, 단계

별 이행의 원칙, 국제적 공조의 원칙, 다자적 접근의 신축적 활용 원칙이 도출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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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원칙에 H거하여 한반도 핑려-의 <{7/적 보징·을 최소의 비- - 으로 曾성히.는 것이 4

자최담에서 -7-리가 추구할 딩-<I:l 목]L다. 이의 구체키 싣힌1%-인·으로 괴-도기적 징전관리

기구 실림 및 운- - VI- (3닌 이내), 펑촤보·장쩨제 c/-축단게(3-.5닌), 실짇적 핑파의 획·립

단게(5-· 10닌)를 거치 동일한핵 - 로 의 딘·게로 가는 lg최-제제 </-축의 이정표暑 제시하였

다.

긱· 단계에 싱·응히·는 핵심 신천 내정- J 한 · 미 · 일의 대 조치는 단개벌 이'헹의 71

칙, 핵·제적 공조의 71칙, 디-지·직 주]<2의 신축직 쵤·용 원 에 의기한 것으로서, 이롤 AL

괼‥리 뎌.긴의 오1-히·게 의해 -]+힌-괴. 일괼-디.긴하.기 위힌· 빙·인·p 4지.회YI- · 1토]- 5W위 i

- 임%8하이, 힌‥ 미 · 일간의 정첵공조를 첵임있 수31하는 깃이다. 22길적 타긴에는

Ii-론 미t·(괴. 북한의 잉씨-긴 %싱'의 중요성-s- 인정할 수비폐 但지만, 위외- V-은 이징표

의 제시 지·체<·< 우리가 2- · 도 적으로 힐· 수 있는 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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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난 1996년 4월 16일 4자회담의 제의 이후 그 제의 배경 및 성격, 그리고 성사여부

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97년 3월 5일에는 남 · 북한과 미국의 
' 3자

설명회', 4월 16일에는 ' 3자설명회 후속회의"가 열림으로써, 4자회담에 대한 관심은 이

제 제의 배경, 제의의 성격, 북한의 수락 여부가 아니라 4자회담이 개최될 경우 구체적

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쏠리게 되었다.l) 물론 지난 8월 5일에서 7일의

' 

제1차 4자 예비회담'에 이어 9월 18일과 19일 뉴욕에서 열린 
' 

제2차 4자 예비회담5이

자회담의 기본의제를 확정하기는커녕 다음 예비회담에 대한 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끝

나버려, 아직도 4자최담의 최종 개최까지는 여러 번의 고 비를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이제는 한 · 미가 원하는 한 언제 개최되는 지가 문제열 뿐 개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는 점차 소수의견으로 전락하고 있다. 심지어는 개최를 가능한 한 지연시

키는 것이 좋다는 건해까지 나올 지경이다.

본 회담의 개최를 되도록 지연시키는 것이 유리한가 주한미군 철수 및 대미평화협

정 체결 등을 본회담 의제로 하자는 북한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 4자회담

개최를 위해 북한에 식량지원을 해야 하는가 본 회담의 구체적 의제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 본 회담이 개최되면 어떤 식으로 최담을 이끌어야 하는가 실질적 평화체제의

구축이 4자회담의 목적이라면, 그 구체적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또 이를 위

해서 어느 정도 북한의 식량난 · 경제난을 해소해 줄 용의가 있는가 이러한 각종 의문

에 대한 대답은 넓게는 대북졍책 및 통일정책 좁게는 4자회담을 통하여 우리가 달성하

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제약요인은 무엇이

며, 사용 가능한 가용자원은 어느 정도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한다. 이 글의 목

적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대북정책의 목표, 제약요인, 수단의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의 대북정책 · 통일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위에 제기된 각종 의문에 대한 해

답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든지 혹은 이 글의 제목인 
"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설득력 9)게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부수적 효과라고 할반骨, 우리의 대북

1) 최근 북한을 방문한 토니 홀 미하원의원은 4자회담이 금년 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10월 17

일 밝혔다. 
「

한겨레1, 1997.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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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l'힝[김-을 싱-실하고 있는 듯히-디-.

내4][징 이의 목[>'L, 제약]a-인, J속)·을 십1끼-p-로 -Id-석하기 위하여, 이 3·은 의사걸정이

-i< IS )]1임이/·3 -猛·-8 啓導7)(hcuristic)으로 사-9-하Ct<자 한다.2) 자신의 행m동%>h

라 - -h 행위자의 %동1;/ 지.신의 꼭)L 난셩o]] 3]힝·을 미지는 
; 

싱-y의존의 짐정

orner(lopendell( decisiou)' 싱-쵱·이 게입(gaInc)이디·. . <l-한. 둔러씨.고 1이지)t 있는 힌

의 상황은 하니·의 니-V>· 게임으로 싱·징한 때, 비로소 벅-리뿐만 아니라 다론 a (가들의

헹동도 ·% ] 게3]의 걸파에 영향( 미친다<-< 짓合 -IC-IV히 인식힐· 수 있-It- 것이다. -hI-론

헌 싱'Al-을 혹은 L . l- J부만-) 히·니·의 VI·비한 게31 p-로 추상(tIbslrzlCtiou)히-이, 그. 게임의

;·<·'헝(cquilibrium)-0- /

,
l· 하는 깃은 신제 분기-V하다.3) 21러니., ' 1 상쵱·을 하니.의 게 ]으로

상정할 떼, 이 게R]의 첨-가자(players)-L ,-

-

- C
,
l- 이미, 2 /-吾2 오1 어If] Q동(acUous)은 소1

V]( /- d'· 있A머, 이C·)한 71-기-지·-3·의 행<의 <1과(outcomes)<2 ·져· 혐·기-자에)}1 인미-니. 만

A스리-Frn가�(payoflA) 모L-0- 심21-히 고111)한 수, 있다. 이러한 질11-에 대한 /LLt$J 결51- 우

리의 1뀌-l·]- 1실 R인 싱서, CI 리/]( 보니. Ai·게1< 4지·최담 대 73뱍의 수립01] 도 A-이 된디.,

한%·'], 완비한 게임 2,낵!1을 / I
l- 성히.지 잉·'C)-t 게7/이론적 $ 의를 게도적으로 이- - 하는 것은

3>(-기-피하기V 하지민-, 설득에 의 한 )-가자의 I l-j ·지·체의 I
i
]1최. -官 험재의 게3]이-(<이

제데로 다룬 a· 일-<.-< 실주1적으로 중]잇한 부분은 LIt리 ]· 수 있다는 장7]S-1 있디-

2) y]지.가 셍2!-히.·는 데북·징기 1짖 省-일징책- -
' w

, 보하.는· 수단므.로서, ) 51 있는 한 이 
·>j

에 대"l· ·b:-의는 주에서 니--]'L기로 $'l-다.

3) 모는 -
'

1
41·V-] 사힝·- - 한 게임에서 3,],.'iL 고 리히.는 깃-S. 녈·기.성-히.미, 또 기.능히.디.고 헤V 진리 )

이디. A·상이란 분3'j> -!·;-·이에 따리- <l 1직브.)A 중요하디/11 A%각되%-:- 만$ 추各하는 깃이

촤의 정1IL가 니3}'- 71한 깅-F, 5제 상횡-에 rI]한 의1)) 있<.:· -!·t석이 3d 수· 似다. 71제의 싱·핀- a - A제
-La.히·디고 셍각되f:· 요소를 모J/- %-d이 히.니.의 게2]으로 /성한다11fl, 너)iL니. 복7]되.이 도지百

Q/-8- 깃이니..

4) 최·;-l. 
-:·
t·제 71띠·l/rn이瞼에서

� 

성Id'힌- AH심-8. 2

달고 있-[< 
" 

인식직 - %·동체1'cpis[Crnic commuu Ry·

C d., &IR)M·/t·(ji·c, llott·Cf, ou d futc·l'h(IU'()N(4/ Pc/l'0· c(701'dOl(」bou, Spcclill Issuc 
'

/utr·i'WT1(owd ()f %·%IRI
'

C(l/l
'

ou

Vol, 46, No. l (Will(CI' IT)2 ) l," 
"

문최.리 페[/Ilcuhuul] hcgemo11y: Bruce Ru%scI[. 
"

The Mystcr ious GIso

o f V;mishiug LIogel11OUy; 01·
, Is Mtlrk 

'

l'%Viliu Reillly Dei삐 
"

/Wt·WI/t'(]U(J/ ()l·u(Mdzfrn'f]u y(Il. y), No. l

(Spriug Iq85)l" -
'

J-의 게%d-P.. K'·보 헹위기.의 1'l%, 지.체의 1히.치. 귀.g.l.%'·] 게h·:]%-rni, 시�, 이에 대한 이<·.

징도 직신싱 있는 게임이<3 ICI;;!] 31·성->2- 상LA'힌 한게를 ·지니/l( 있디.. 코31]인1R니161-t o. Kcohtm
"

Ill(rn'1111lioulll 11)Sli[비ic)fl-s: 
'

l'%VU A ppro;IChcs," fIWF+'題%0面/ ·%'W(Il'CA·p/W'%·d)·, V이. 32, No, 4 (Occculhel'

198S)]이 }J하1-:· - :·l-제 도(ilECUl[l[ioual i!IStdutiolo에 대힌- -
'

/ 가지 7]F 중 히·니·인 
"

A]省·씨 %]근

(rcnCClive a pprntIC]ICS)" 역시 A)<[}·-0- 2.한 
'헹위지전] 

<노6'.(prd'ercuc디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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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굴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4자회담의 제의 배경 및 헐재까지의 경

과, 주변 4강의 대한반도 정책 및 4자회담에 대한 전략, 그 리고 북한의 전략을 분석한

다. 제3장은 제2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하어 우리의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의 방향, 리

고 4자회담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한다. 제4장은 4자회담의 과정을 안보와 경제를 맞바

꾸는 게임으로 규정짓고, 이 게임의 
t 

죄수의 딜레마(prisoners5 dilemma )5 상황 및 고 비용

부담을 탈피하는 기본 원칙으로서 포괄적 합의의 원칙, 단계별 이행의 윈칙, 국제적 공

조의 원칙, 다자적 접근의 신축적 활용 원척을 들고, 이 원칙들을 활용하여 한반도 평

촤체제 구축의 구체적 이정표를 제시한다. 제5장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여, 한반

도의 실질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4자회담의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 4자회담제의의 의의q와 관련국의 입장

2. 1 4자회담 제의의 배경

한 . 미 양국은 지난 4월 16일 제주도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 한-미 공동발표문,을

통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

을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조속히 개최하자고 북한과 중국측에 공식 제의했다.5) 이하에

서는 우선 4자회담 제의라는 형태로 표시된 「

淸州宣름,의 배경을 한 · 미 양국의 입장

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은 핵문제를 매개로 미국과 직접협상의 통로를 확보할 수 있었고, 핵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자 남한을 배제한 대미 평화협정 공세를 시작했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정전협정을 와해시키는 각종 조치를 취해 왔다.6) 4자회담은 무엇보다도 이러

을 포기하는 대신, 성찰적 접근이 강조하는 이러한 선호의 변촤를 게임이론적 논의 속에 통합하고자

한다.

5) f

한 . 미 공동발표문,의 전문 및 그 내용분석各 정준표, 
"

4자회담에 대한 관련국 타]도 평가 및 대책,"
r 정책연구1, 제125호 (국제문제조사연구소, 1997 봄) 참고.

6) 정전체제의 와해 책략은 군사정전위원회(MAC)의 기능 마비, 중립국 감시위원단(NNSC)의 활동 원천

봉쇄, 비무장지대(DMZ) 불인정선언 몇 공동경비구역(ISA) · 군사분계선(MDL) · 서해 북방한계선(N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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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철수 문제, 유엔사 문제 등 민감한 문제를 북한이

들고나올 것이 틀림이 飯고, 또 전통적 우방인 남한을 배제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도

배치되는 젓이므로 현단계에서 미국은 이를 받아들일 의향이 전혀 없다,9) 따라서 미국

은 북한의 평화협정 공세를 효과적으로 막고, 아울러 
「 

제네바 기본합의문,에 명시된 남

북대화는 이루어지지도 않은 채 경수로 공급을 위한 부담만 안은 것에 대해 상당한 불

만을 가지고 있는 남한을 달래기 위한 목적에서, 또 북 . 미관계의 개선이 남한을 배제

한 채 북 · 미간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지지나 않을까라는 한국의 의혹을 불식하는 차원

에서 4자회담을 공동제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10) 한편,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북 · 미관게의 개선을 더 이상 문제삼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따라서 일정한 한도에

서 북 · 미관계의 개선을 용인하되 미국과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채 북 · 미평화협정의

형태로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하거나 C-1 나아가 
' 

밀실합의'를 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성을 줄곧 느 끼고 있었다. 게다가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국교정

상화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현 정전체제상의 미국과 북한의 미묘한 관계의 청산이

필요한 것이라면, 4자회담의 성과와 결부시켜 미국과 북한의 일정 한도 이상의 관계개

선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즉, 미국을 4자흰담 공동 제의의 틀 속에 묶어 두

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미국과 북한과의 북 · 미평화협정 체결의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

기보다는 오히려 현상태를 좌시할 경우 남한을 배제한 채 미국과 북한의 궁극적 국교

정상화가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 

한반도 평화문제와

북 . 미대화의 분리 毛칙', 
' 

한반도 평화문제의 남북한 주도 원칙' 및 
' 

한반도 평화문제

와 관련한 북 · 미갼 직접협상의 배제원칙'이라는 소위 「
제주 3원칙,은 미국과 우리 정

부의 이러한 생각이 서로 합일점을 찾은 결과로 볼 수 있다.Il)

3) 미국 진보정책연구소의 매닝이 지난 2월 미하원 국제관계위원최 아 · 태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말한 바

와 길이 미국은 
" 

한국과 북한을 교 환하려 하지 않는다" [(11obert A. Mannin g,
" 

한반도에서의 위험성과

기회; 미국정책의 과제/t (주한미국공보원, 19Q7. s. 14)]. 한국의 정치 , 경제적 발전f 미국 대외정책

의 성공 사례이머, 한국은 미국의 7대교역국이머 5대 수출시장이기 때문이다-

10) 그 외 북 . 미관계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윈의 공급처로서 남한을 촬용할 여지도 있다.

10 이러한 
「

제주3원칙,의 결과, 그 이전의 북 · 미 뫈계개선이 남북대화의 진전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
조화와 병행의 원칙,과 정전상태의 굉화체제로의 전촨은 남북한 당사자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

남

J 당사자 원칙,은 열정 부분 포기 내지는 완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준표 
" 4자회담

o]] 데한 관련국 태도 및 평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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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자회담 제의의 의의

위 4지·최남 ·제의의 베깅 뵨석읍 기초로 한 내 4지.최骨 제의의 효과는 무엇보다도 북

힌의 대미 RI정 · 평회.헙정 /세-計 友괴-적으dL y쇄兎니-{2 데서 칠·- d< 있디-. 「

M·J 기

본호]·의서, 1장 5조에 띠·3먼 
" 

님'과 -l·FE 힌 정전싱새를 님'닉- 사이의 공고한 핑촤4상데

로 7)후1.시키기 위하이 ),·력"하도-S 되이 있디·. 우리는 지%7까지 이 대한 대인·合 시

하지 못했으나, 이VJ 4자최담의 제인·으로 이러한 1;'F제조]을 헤소하게 된 것이다. T한

미1·<·과의 공%L제의로 인해 미이이 헹이라도 식.힌·의 내미 핑화협징 체결 주장에 응합

깃이리-는 - Y)를 A,l-리히-게 시있다. 이i<'] 집에서 볼 때. 4자최담에 북한이 응하든 응하

일‥든 4자최담은 /l. 제안만으로 이미 <](- 성공-S- V-]두있디-고 볼 수 9)디·. 그. 리나, 이

러 
'l· 

초1라적 측먼AL디·는 4지-회답 제의의 진정한 의의1· :楫쩨, 「 · 7 선인,의 정신을

3하여 복한과의 -J(존을 ))제로 대북정치 및 한 · 미공조의 기본1%·향을 3:1정하

,

58최.'71정의 과정-S- 제시하고 힝-</-적 평촤체제 [
l

'

l·축e 닙'북한이 그·도한디·L 윈

수립하되, 북한의 d·- - 여지-趾 - V-리 7]징·에서 데한 고려한 호1실>이고도 
'切·리적인 l·g·

인-이리-는 데서 接'아이· 한디·.
태

" 

헌·IPl-s-1의 핑촤를 정칙·시 / 어긴1- 조싱히-기 위하이 북한이 미기 · 인본 Y 우리 A

]q·과의 핀예骨 신하는네 헙조'切- - - 의가 있다"</ [988%‥l 「7 . 7 선언.은 북한을 W존

'해이· 
힘- 싱·1기1%·t- 정v·1에서 인정하고 긴.징그1-화외. l 

- 僅 추/한 것이있고, 이에 체제

1빌·전의 /

l
/-조직 한계와 외교적 lt V]에 직11)한 식촉1-이 님·Al-내화에 a·정적 자세昏 J.,L입

로써 님·-%l-간 민간차/()의 깅 11!--0-기· 시작피고, 인로)의 닙·-%[고위if최담合 통하어 92닌 2

·ll 입0>1는 
r
기본힙-의서,가 믿·효q있다. 이 갇-은 808·1대 후반기와 90닌내 ((의 남북간

의 촤해 분위기]'-< 사최주의권의 번회·普 톡징으로 하는 VI'넹 )시대의 도레, 힌·<·>의 ),·t

진 위싱·괴. 그-에 비)'l. -본힌-체제의 - ' il-조리 ]제외- 외5'l Ci(림 - 의 I f호1·적 상-쵱-에서 섕1

거났다, 
「
7 · 7{'l l.- 게 기로 -If한과 미국괴의 d·게게선도 3/- 히 진행되)1 y)었다. 그

러니., p‥j 
'l· 

핵IC-제의 VJ-A 이2 식-헌-f 미-:·h l<)1-한 AC<A 강-럭히 구-히.%:C 힌-w

에 네句시-L /2 히 리 려대정치-3· 최.蠻니·. 제네비· 
' 

l-의 이 1 닙· 
'f·의 

일련의 A-최.적인

대-].!-조치)L 식-한의 남한에 대한 적대김-을 l-피.시키지 봇하있고, 오히C·] 씬- 지7, 과정에

서 )
, l-v한 인꽁기 사·<[) 멋 수1송<1빅' 리3':f 사 

· ]
. , 인·로·운 Ii :-사 님'J;]- 시.y-1. 등에 의해 닙-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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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더 경색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남한 배제 정책 및 경제난, 식량난 등에 의한 북

한의 붕괴 가능성은 지금까지의 공존을 전제로 한 대북정책의 기반을 흔들었고, 이에

따라 미국과의 대북 정책공조 체제에도 갈등과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번 4

자회담 제의는 이러한 대북정책에 있어서의 혼란을 배제하고, 
「7 . 7선언,의 정신을 되

5

살려 일정 분야에서의 북 · 미관계의 진젼을 허용하되. 궁극적으로는 북 . 미관계의 젼

전이 남북간의 긴장완화 및 남북대촤의 촉진에 도움이 될 午 있도록 한 데 그 싣질적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북한을 공존의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을 제시했다는 데서 4자회담 제의의 실질적 의의를 찾아야 한다

는 것은 말로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북한을 공존의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실질적 평화체

제의 구축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북한의 붕거를 유도하자는 
'

대북

봉쇄론'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주장 및 북 · 미관계의 진전을 막기 위하

여 4자회담을 제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4자회담 제의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실제로 북

한과의 평화공존을 바라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없는 것이다.12)

2.3 관련국의 입장

미국이나 중국, 일본, 러시아 등 周邊四强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시아의 안정과 평화는 한국의 통일 그 자체보다 더 근본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 있으며.

강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긴 하나 4자회담에 대한 이들의 태도도 기본적으로 이러

한 관심에서 결정된다고 볼 것이다. 이하에서는 주변4강의 대한반도 정책을 살펴보고

이와 연관하어 4자회담에 대한 이들의 입장을 분석하고자 한다.D)

團

12) 제3장에서는 봉쇄론의 문제점을 지프]하고, 우리 정부의 포용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한다.

13) 외교정책 결정과정은 행정부, 의회, 이익집단 등 서로 다른 이해관계, 대내외적 정책환宅에 대한

인식을 가진 행위자간의 게임으뢰 설정하는 것이 유익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 신현실주의%]서와

같이 합리적인 단일 정책결정자로서의 국가를 가정하는 것은 무리다, 비록 추상적 수준에서의 정책의

포괄적 목표에는 광범위함 합의가 존재하지만, 어느 국가이든 정책의 세부적 목표 및 수단에는 일정

한 의견의 불일치가 있게 마런이다, 이 2장의 4 강 및 북한의 외교정책 및 4자최담에 대한 입장 분석

에서e 분석의 목적상 각 국가의 Ll)부적 의견 불얄치 가능성을 추상적 수준에서 [즉 필자의 머리 속

에서) 고러하여 하나의 합리적 의사결정자로서의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暑 도출한디1 에를 들어 미국

의 경우 대북강경론x)-와 유화론자의 대립 속에)%-i,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어중간한 포용정 
'

3이 나타난다고 파악하는 것이다. 그 러니-, 제'3장의 우리의 대북정책 논의에 었어서는 봉쇄론 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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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미 국

미국 역시 디·른 니-라와· ! 11-천-가지로 하니-의 이·가로서 주권, 정치지 자 - 11 -h-s]을 A-

지하고, <·<배1의 / (&1밈과 안 1을 JLt히·CI)-, <·(이·와 <·(쁘1의 목지외. ]힌엉을 추구하는 기뵨

직 목표를 가지3C 있디·.14) 이리한 기본적 A;[표는 (l) 유효한 외교와 인 라도 씨-워 이

<.t 준비가 VI 군사릭y-로 인·보를 힝:싱·시키 고 (2) 미<·:의 깅제적 l
&8잉을 召.븐히 하5

헤외<-L V)주주의를 주창한디·It-15) 등의 
'헝네로 

[)i 1되기도 
'l-다. 

이러한 기꺼- 꼭적-

성하기 위한 상q-s] 추-싱-적 수岳의 1 9·항제시기· 국가인·보전릭·o-la(ionzd secur ity s tratc gy )

-

s-로 서, 27110 핸·정부의 -:-·l가안J,L전릭(y 「
Y]·어외· 희대의 2'·f가인·보 

·1라(Ntdiuutll

Securi( y SIratc gy o f Bu gagcu1에]l auc l Dn1argeu]CUo.이리·고 볼 수 있다.i(·) 
「

71-여외. 피·대의

이-가인-보전략,y. [11그0 ]으로7-'< 1 11이-이 세)])j6회.와. 안정을 위하여 적 [적으로 윽

(01Agagc)'하여 미-/·r이 ·주-도하는 /·<제<1서를 -
'

I
L<하<·1 미<·i인둘이 ))격]1적이리-고 %l

주주의치- 지.-h-시징'깅제체제리->·:- 기.치를 주)세게직으로 
' 

히-대(eularge)'하4디-는 미국의

J (제-7'-의 F·> 이상의 AL힌이니·, 치- 싣 ]y/ 미1·r의 힘의 
'l·게칩. 

인식하며 세개펑촤외. 인-J;L

를 위힌· 자신의 <·<-시·적 · 직제키 d
,
s

- 남은 -A이고 과도한 개 c/의를 지잉·하고 지익 및

시·인-에 띠·리· AJ ]키으)']<- 내J)-하논 진릭·이리J'Irn 본 ·<'- 있니..17) 즉, 
t 

칠이외. }-내5리-는 O

상·7·의 시 j1소에// -l·L"Il-히·고 수1제의 ·성책 
.

. l:1131·의 개입7의에 대힌. 미-:,H 지지기밴C

의 이0최. !·S / /- -h-히 기1]il·의 %:l- j:vL X약 l d< 있(2 미-국의 힘의 헌.개吾 번-엉 l· 1111-

m m

. 9-F.이리.;.-:· 징첵의 ]:l]al-S- 포-S-q/-의 31싱체서 실·피/,/., 데]6:.링 S- 비<.한 내북징2>i ;w< J

<l.졍시‥L:· 위한 정이빙'힘:-P- 제시힌니-. 2 징·의 ],[3이 v ]·>il-Al3]의 <11촤에 띠.라 7A 징첵 /j·이

지·이 Q)-L· 세·),-S:-표외. 수 
'-)A 

생키- 
'l·니.는. 

기.정이리1/], 3징·의 분석은 서로 니.C 세)[%-색-]L피. -

각하(-:- 정쇄 71'며지에)]] · %,
!- 잇이 P-니 2- 쵠·경 ]식이미 -l·:샙[되. 수VI·의 7]게인x]를 비-히는 A> :-

과 이L>.

14) U.s. Oc pilli111CIll며' Dcl'CUSD, lh T0/'I (/ t/tt·eEl(j/·Cf]8[(d Ot/c·W·f· l%·VI'CH·
, May 1卽7

,
Sectioll Ill, p, l o f

14.

15) TIlC W)lilc Housc, / ] IVaBowd ·h'ecuf/'o· ·N'frn/(W9·/or E IVt%l· L'turn o·, Mtly IA7
, Prcl'ilCc p, i,

16) S6V[의 " ·:·
i-18--hI. 제민성1)Il(0이(1willor-Nichols Dot'CUNO De p[11·Ill]Olu lkor g[rni%.aliou Ac1갸에 따리. t)!i악.%·t-f

매0 
" 

미-:·l·의 
-:·
1기.인보·전략(NtIlioulll Sccuri(y SIralc g>· O (' [ho Duirn(l Sullc시11이라<.-:- )i]WI',3월. 제표

한다. 4[J 7 (의 r
A Nil1ioual Scclil·ity S[ratcgy 이' Ullgagol)]Ul%l iuM BI)largcmc111, 이-->t YI.이피 피.대는 굴.

린틴 %정<L히 부수 J,tol.시의 헥신이리./It 빔- 수 있0.

17) 대 ]직 · 궝·식려 · -

' 

싱시 H·구의 
-:·
l-가 l. 마의 A]·5싱 이 시인 $.d 가 VIA%l 수 

. 

에 임 
.

. 띠.리.),
)L빙'히-]-:- 전 

' 

괴 t i. 7]
. 바C이 힌<! P-V. 이떻게 di-l).되는가-(:. -

'

/--l,>힐· V]요가 9)니.. 본)',!.

내전라의 헌.<)리 제이이긴A- 강·z<히.이, 미-:·i·의 대힌.반도 첵) 성기·3.. -]i.징·짓3(사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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엾는 젓이다. 개입주의에 대한 국내적 지지의 약화는 탈냉전시대의 도래라는 현상과 재

정적자 · 무역적자 등 미국의 경제적 어러움과 연관되어 있다.

냉전의 종식 및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미국은 군사적으로는 세게의 유일 초강대국이

되었고,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 

신세계질서(New World Order)'를 유지할 세계경찰의 역

할을 자임하도록 하였다, 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확산이라는 미국적 가치와 이익은 미

국이 세계문제에 지속적으로 개입할 때만 유지될 수 있고, 냉전 기간 동안 방치되어 왔

던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테러리즘의 성행, 지구적 환경 위기의 심화 등 초국가적인 문

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미국은 범세계적 지도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

나, 냉전의 종식은 이데올로기와 군사동맹 관계례 기초하여 이 편과 저 편을 가르던

'

편가름' 의 기준 자체가 약화된 것을 동시에 의미한다. 따라서, 군사적 . 비군사적 개입

의 목적과 범위 및 수단에 대해 냉전시대와 같은 국내적 합의를 이루기는 상당히 어렵

다. 게다가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소런의 몰락으로 미 국내의 관심도 안보

보다는 경제, 취업 등에 쏠리고 있어, 이제 과거와 같은 수준의 국방비를 더 이상 유지

할 수도 飯다. 즉, 탈넝전의 도래 및 경제적 패권의 쇠퇴 현상에 의해 미국 의 개입과

확대를 위한 비용 부담의지와 부담능력이 함께 약화된 것이다.

위와 같은 이상과 헌실, 그리고 목표와 수단간의 괴리 속에서 미국의 세계정책은 자

유와 믿주주의의 확산이라는 미국적 가치와 이념보다는 미국의 헌실적 이익에 보다 비

중을 두는 실용주의적 노선, 그리고 국제연합, 지역별 집단안보체제, 쌍무동맹, 다자간

안보대화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미국 주도하의 공동분담 형식의 
" 

팍스 콘소티아(Pax

Consonia )"적 노 선, 미국의 직접적 경제적 · 군사 부담이 없는 정치적 · 외교적 노 력을

통해 군사적 위협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18)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도 목표와 수단 사이의 괴리 속에서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에 필수적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한반도 정책의 목표를 한국 및 일본의 방위

비 분답의 증가, 쌍무적 동맹국의 역할 종대를 통하여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제력을 유

i8 )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 몇 동북아전략에 대한 논의는 정준五, 
" 4자회담에 대한

관련국 태도 평가 및 대책", 엄태암, 
"

미국 클린턴 2기 행정부의 아 · 태전략," ['국방논집,, 제37호 (한

국국방연구원, 1997 봄) 둥 참고. 이러한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북아전략을 기초로 대한반도정책 및 4

자회담 대응전략을 논해야 하나, 지면관계상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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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히·시, 이외· 동시에 대촤외· 
'71러- 

[- y하이 -<F한의 군사적 위-려을 우1친적으로 왼.최-시키

<-/ 
' 

침·어(eugztgeu]CI)l)'리-12- %-v-%BA- y하여 신헌히-리 히-5< 있다, 이리한 한반V·싱체의

라적 l%-힝12 r

세j-/.; - 세기불 위 
'l· 

-

'

. · !-기.인·j,L정책,의 
'].l/)·/]-1 

A/1곡1 J /]J.에 h:]-기 f)

Ji]-고서에는 동아시아의 평촤외- 안징에 한]i>12/의 긴장이 주요한 위7]이리-/i:t ·지직히.번

서, 핵<nuclear) · A&브·-[-(biological) · 회-학(clICIUical)의 NDC 무기의 위힙의 거와 더분어

한V)-도s] l--V-(- )q최.씨y21t 해껸1히.는 깃이 미3f의 전니·리 이익이라/,1 x:M시히.j

이 Ji]-3( 서%1]- 이)J- 위히·이 헌-미동urn 및 주 
'l-미/의 

y.지, 제네바 ·l,l- . 미 기-]jt 1의의 이

'V-3/ 
y 

'l· 
북한에의 %L<l 및 

'헤체, 
닉-힌·과의 씽·-7-적 주]촉의 t//-전, 4자회담의 속

진 등( 1 9시하고. 있r]-. 이 - l ,
)J:l-서A.-:- 북힌-의 힌존하는 id·사저 위포]에 내힌. 인식 1길 한

-

· l-괴-의 · VjLA/)·게의 중->7-성-3- A)'조3')-31. 있.s-니-, 장기 j KALl:- J+힌·괴.의 괸·게 개선은

l%'하/IL 있니-. 이 J]-f'c A-히 
" 

함不 4닌긴-< 
'131·파의 

인대를 T-지히,고, /i< 53되고 V2

미·진 -<l-한이 /"l.들 ] - 제의 헤 
- 

l-A 위해 -3'!-사키 31]<-E 취하지 MJ;-1록 하5(, 한]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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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중동과 한반도에서 싣제 동시에 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의

헌재의 전력구조로는 동시 승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비판의 타당성은

대부분의 국방관계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승

리전략이 채택된 이유는 1) 군사계획은 항상 최악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작성되어야 하

며, 2) 한반도 및 중동에서의 전쟁 위협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동시승리전략의 명

시는 그 자체가 M제력(deterrence)으로서 작용하며, i) 동시승리 전략을 포기한다면 어

느 지역이 부차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왜 그 런지를 동맹국에 설명해야 하는 외교적

어려움에 직면하머, 4) 국방부의 예산 증가 요구를 위한 명분으로의 역할도 하기 때문

이다.

동시승리전략의 채택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최소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인

지하고 있고,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우선 지금의 동시승리전략의 신뢰성도 약할 뿐 아니라,21) 장기적으로

는 동시승리전략 자체를 채택하기도 졈차 힘들 것이다, 
" 

향후 4년간"이라는 「

새로운 세

기를 위한 국가안보정책,의 언급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한반도 정

책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강력한 대치를 한다는 의지를 내외에 표명하면서도 장기적

으로는 이러한 위협을 소위 참여 촉은 포용정책으로 완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것이

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참여 혹은 포용정책(engagemetlt)은 북한과의 대화 및 협상을

통하여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행위자로 이끄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최소한의 선의(good w ill )를 보이는 외에는 정전협정. 남북관게, 북

한의 식량문제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주요 한반도 문제를 북한과 협의하기를 회괴하

는 태도를 보여 왔고, 이러한 문제가 전면에 부상하거나 국제평화와 안정 그리고 미국

의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된다고 느 낄 때 비로소 협상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 왔다.22) 이러한 미국의 소극적 태도의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미국이

21 ) 펑화유지촬동 등 저깅'도 임무(low intensit y m issions )의 증가헌상과 초졌밀 병기 및 통합 정보능럭 등

의 첨단과학 술 능력이 더욱 강조될 미래전쟁의 성격에 q)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군사력을 재정비

해야 하며, 따라서 동시승리 전략의 신뢰성은 더욱 저하될 수밖에 없다,

22) LItT y A. Niksch, 
u 

미 , 북관계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 4국의 대한반도정

책」 (민족통일연구원, 제5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질, 1996. 5). 닉시박사는 미국의 정책을 북한의 도발을



16

5극지 Al- - 정책合 실시히·기 위한 지 J y ·1에 < l-내> 지지 및 힌J:괴- 일관!-의 지지를

피)하기 이러운 헌신이 있는 깃이다. 「
· 바 기q - 인·의)<,의 디.결과정은 1J]국의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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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를 받을 수도 없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소위 연착륙

(soft-landit唱)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착륙 정책은 북한이 체제 붕괴의 극한

상황에 몰릴 경우 극단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으므로,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고 식

량 및 경제지원 등을 함으로써 북한의 파국을 막자는 정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나, 이

러한 정책의 시행으로 북한체제가 전쟁을 도발하지 않은 채 평화롭게 변화 내지는 붕

괴하는 젓을 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지 혹은 북한의 현체제를 오히려 강화시키면서

북한을 회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연착륙 정 이 궁극적으로

두 개의 한국으로 귀결되든 그렇지 當든, 분명한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평

화와 안정 유지라는 목표에 부합하고, 
' 

경착륙(hard-laIldillg)'에 따르는 위험울 강조함으

로써 한국의 지원을 얻기 쉽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에의 지원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

향력 견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25)

결론적으로 미국의 대한반도 정 은 미국의 5대 교역상대국인 한국의 경제적 중요성

및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서을 인삭하여 한국과의 유대관계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북한

에 대해서는 미국 군사력의 한계를 한 · 미, 미 · 일 동맹을 강화하여 보충함으로써 군사

적 억제력을 유지하고 아울러 포용정책을 통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북한의 위협을 완화

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정책 수단의 제약 속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

에서는 자회담의 제의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 측면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첫째, 단

기적으로는 북한의 평화협정 공세를 효과적으로 봉쇄한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남한

을 배제한 북 · 미 평화협정의 체결은 우선 전통적 우방이며 현재 보다 중요한 한국을

극도로 자극하는 일로써 미국의 국익에 배치되고, 더 나아가 주한미군 문제, 유엔사 문

제 등을 다루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이다. 물론 4자회담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지만, 남한과의 협의하에 장기적 차원에서의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둘째, 이

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제네바 합의에 따른 남북대화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경수로

도가 미국의 y적은 아니라는 카트만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국무차관보대행의 언급에서도 이는 분명

히 드러난다. 이에 대해서는 
'

모emarks by Actin g Assistant Secretary o f State 0narles Kartman to Senatc

EAP Panel Hearing on Korca on lul y 8
,

1997" 참고.

25 ) 따라서 연착륙정책은 한마디로 한국에 대해 사용되는 미국의 대북포용정책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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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급에 따른 J/-남만 인·은 첫에 데한 붑만을 기·지고 있는 님-한을 딜·레고, 31 -]% . 미谷게

의 개선이 힌·<'·'(-8- 배제'한 -!it · 미심최.표]정 체결로 이이지지니. 일'- 끼- 히.는 71-힌의 의

을 IF식하는 -09-S- 가지고 있니·. y , 미사인%A, 유해송릊1·믄제 등의 식 · 미간의 헌

인-에 대헤 If'·f의 긴-섭을 배제힐· d 있-2-미, 1·r힌-에 대힌- AL. - 정책에 필2헌- 지.원제>

도 한<'·f·으旦-%l)-터 기대할 수 있다, 실제 기·벙-자 ]의 제의0을 인·고 있는 미챠으로서는 히1

분·x-1], 미시.일문제, 최-학 · 생1·11무기 분제 등 미-:·l의 리접히 71-심사의 해11을 4자최도]-의

))개피.정괴. 연게시3.]으凰서 자신의 -7-Y>·- 
t

- 한 · 일 )
,
L 니-리·에 어느 정<L 띠노]<l 수 있

A. 것이디·, 넷 , 닉-한을 4지·회XI·이리·1< 대최.의 틀 속에 집이M음으旦써 난기 1으로 북

한의 군사적 도빔' 가능성-E 완최-시킴 수 있고, 4자최닙·이 성공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요

로도 한반도의 펑회-외- 연·정-S- 도모 할 5< 있디-, l ·]-지박F.3,t 1[힌-괴.의 궁3적 /·(J

] :- 주{t·:- 헨 정 진체제상·의 직내19·게의 청신·이 일A히.디·-F 깃-s- 骨 v· 있디-, <(d-1니., 1·f

3'P,정싱-촤는 북한의 에의후 해소, 미사인 //-제, 회.' ]· . )W분모기 A]3의 81질, /1리

-]·'f 한 1·<·사리의 후11]'배·지 등의 ·전제조긴의 ][셩-S- )/1요旦 하는 것으로 -hf 수 있어

)A.:w의 펑최-외. 인-정 
'l-J,(라Arn-:· 

-!·[직과 식접3'1으로 연건되이 있다.d6)

미-]·냄] 입징'에서 4자회님·> 제의의 - [
,
!-정·리 - /[1으로는 4자최담의 /l d과 괸·W시커

미국의 북 
'l·파의 

)/l- 개신에 한핵'이 이진히 제동- <l 가2-성이 있디.는 깃파 중국의

' 

l-)y/L에 대한 잉힝·력 깅·화 기-V싱-fl· 吾 A< 있으니-,27) 이는 궁정적 측V-!에 비추어 별.

1친로 비중이 /J-·지 曾니-고 함 것이니-, o)렁.게 볼 매, 4자최남의 성사는 미1·r이 - 라

는 깃이지1%l)·, 12제·는 ] []Jl'이 4 지·회님-의 71질적 J·l-표%)·싱- 위叫이 인마니. 지극적인 1,

v /을 힐- 길인가에 IO'리 있다. 국내외의 V],-대세릭의 존제, 그리고 가성-자/1의 제의· 속에

서 지극리으로 -!,[ 
'l- 

2,t-S-하기는 사신 힘든 깃이며, 지Y>·까지의 이중간한 소극적 보성

정첵이 이십 증12 
' 

l.디-w개) 칠-러니., 4자최남의 성사기. 가시권에 들어와 있]. 이 시첨에서

26) V]'-'-il-치 미핵데시-(:· 이t·1 사 · I ll-jt:,l<의 진제조 l CI
. 로 휴전션에 배치%1 북한곱·시.y]의 /인a-베

식이 있니-. 
'"

fcs1im()lly o l' Au)biLSMil[lor l{ubcl·l L Gallucci HetufC thc ScuMc l·'orcigu Rclalkms

Suhcol))rnll[CC 011 Pasl Asil111 illI l][)Cil'Ic /ku'airs, Oucculhcr l, l A,"

27) 이It}) 4지.회남 세의.>J· 위한 )l. · 미/·의 71싱괴싱01]시]/, l·]/‥은 I<·l·을 베재, I

l

. -l‥L>-·>).기 I l])lt;·]

이하C- 3지.최남-0.- %.-'i
/- 强(9-고 한디·. ‥%.이.y).I,rJ,, l%6, 4. IV, p. 3.

28 ) 
「제네벼·기본'1'l'의<,l-,에 띠·i-l- 궁·.s-의 V<급도 미의최2,Bla-너 /%'-/]한 Al출숭인-3- 못 I

l
l]·o

-E-J- 반이.이· 臧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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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의 마지막 임기 내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기틀을 만들어 역사적 공헌을 하

려는 클린턴 대통령의 개인적 동기를 감인할 때, 미국은 점차 자회담을 통한 평화체제

의 기반 구축에 적극적으로 노 력할 것으로 보인다.29] 미국정부가 최근 미국정부 차원에

서는 최초로 북한의 식량사정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도 그

한 예다.30)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미국의 부담은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애쓸 것이다.

2.3.2 중국

중국은 경제발전을 적극 추구하는 것이 체제유지와 번영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섕각으로 개혁 · 개방 정책을 지속 으로 추구하고 있다.31) 이러한 체제유지와 번영이

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중국은 한반도의 펑화와 안정 추구, 자국 체제의 안전을 위한

완충지로서의 북한의 생존 지원,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 강화 방지 및 중국의 영향력 강

화라는 대한반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과의 긴밀한 경제 교류 및 자신의 경제발

전을 위한 대내외 안정을 위하여 중국은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라며, 아울러 북한이 중국식 개혁 · 개방을 성공시켜 사회주의의 굳건한

동맹국으로 남기를 바라고 있다.32) 중국은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이 외교적 고립에서 탈

피하고 체제의 생존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미, 대일 수교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이

다.

4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태도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의 생존 지원,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유지 내지는 강화라는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중국은 4자회담에

29 ) 제6장에서 미국이 포괄적 이행방안의 타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과 평화체제구축의 포팔적 이헹

방안에서 평화선언을 약 3년 후로 잡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물론 북한의 태도가 관건이니., 한 ·

미 . 일의 노 력 어하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30) 
r
매일신문4, 2997. 10. 21.

31) 이하 중국, 원본 및 러시아의 대한반도 전략 및 4자회담에 대한 입장 분석은 정준표, 
"

4자회담에 대

한 콴런국 태도 평가 및 대책"에 크 게 의존하였다.

32) 중국은 북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과거부터 대북한 콴계를 
'脣齒關係'로 표현해 왔으며 [周

,醫.來, 
tI抗美援朝, 

係術 和/5 
(

/周恩來還集2 (T卷) Obt A民出版社, 1984), p. 51
, 신상진, 

"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한중수교문 를 骨심으로/l 
['
통일문제연구, 제4권 2호 (통일원, 1332 여름)에서 재인용],

북한의 체제 안정은 중국 체제의 안정에 밀접하게 연콴되어 있다는 이러 생각예서 미국의 평화적

인 방법 의한 북한 체제의 전복(和쭈浪變)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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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하여 줄) 骨 의 딩-사지- 원3>f 감조해 왔다. <, 1국은 4월 16일 외5At부 대밴인의

J<핑끅 %L하·%1 
" 

긱· 딩·사자긴· f]싱·이 필요하머 V<·:' 정전힙정 체걸 딩·시.t·r으로서 한

반도 펑최.T.지를 위애 긴실적 억할음 힐- 깃이디·"2 밤兎고,33) 4월 19인의 미 · 중 외J<L

징·괸· 회hIl에서도 3리5키 지지률 표1:g하1/1시도 헌-빈-도 펑촤힙싱-은 리집 관 1

넘-북한이 이[<1을 해소'剋을 때에만 수171)J 수 3)디·31- 히.있고, 주한 V<·f데시-V 1 1월 17

일 
ii 

1<D-도 4지.회님-o]1 대헤 긍정적인 입·징·이머 AIl·A].t·l간에 힙-의가 이루이지119 이에 침-

가한 깃"이며 
" 4지.최남이 %사]씨 한반도에 평최.체제가 빠C 시일 내에 c/-축피기를 비.

라미 중1·<은 이 파정에서 V)설적인 익힐--S- 계<-힐' 것"이려초< W징'읍 표1·2掠디·,34) 이

한 7]징--F 기본기으로 4자최남에 해 북한의 의사를 존중하갰다는 원칙과 북-한이 4지.

회1J을 d'·- - 한 깅-i-%]]는 중이'도, 한)/],·도 AC·제의 닝-사지·旦서 침·어하%%다는 의사의 표멍

이리.고 Ad. d-t 있디·, - 5국의 이러한 Id-사지· 윈 의 ·강조가 중5(의 4지.회님·에 대한 소극

지 IL끌· 반엉한다J/- 해&'}':l- (니지).i'· 임지 Fl'지만, 기본히으로 중<·'f은 4자최남의 개최

에 긍징직이리·고 y,l-이-야 
'힐' 

것이니-. 4자최hJ'P, 한)/l·-I;-L의 빙최-외· 인·정 추L,I-리-는 중-C·<의

내 
'l·반도 

징책의 )q-힝·과 인치히/·'/,, 4지.회ho·의 개최기. 북한의 리弔·난, 깅제0- 해소

게기 만들이 5 수 있기 때/C-이디-. 북한의 AI존3 비.라<1/. 있%2- 중<·[f J,p한의 이L

-S< /l-내j-11 죄·시할 J< 없y-나·, · L1한-E 최섕)시키기에는 부 l-도 너무 크고
,

-

'f<·: 
자제의

t i//에2/ 한계기- 있는 것이다. 띠·라서 종미·은 L]1심 북한이 4자최담의 수-6-A 骨하어 한

· 미 . 임의 IL-l]--3 y히.어 헌 제제의 위기를 r.l.개하기骨 비-라고 있는 깃이니.. Ct러니.,

중-:·[의 Ri장에서·) ->, - >)·에 L:11811 매-7· 조십스러-(C 네도를 취할 d%닐- 없3t, 31 북 
'

수- - 이],]-를 따르겠다-:. 깃을 감조하는 깃이 객-한의 대미 Ii싱·릭 제고애도 도.-3-()

J]/ <0-%[.l-에서 Id-사사 ) (J익을 깅-조하3'f. 있]J[·l- -3- 수 있다.)S)

위의 -bI-식과 긴-이 중1‥]-이 4지-최fJ--의 개최에 
<L/-정지이고 북한은 싣두하기 위한 ·%11.

33) 
'
· x·이. J보), t(y-)(o, 4. 17.

34) 
'

·

'

조신313L, 12%. ] ]. 18.

35) 최교 - !,]‥한, 종·/, 러 이-의 -!,l·)q - A지%J].게의 김·최 ·(',·리입이 니.니.니.M 있는 깃 /, 4지.회·%j-의 개최되. <
. !하어 ·

'

I 정거t.로 헤석힌- (ii지al,: V디. <-, -!, . Ix· 3기A(l.게의 진·최. - . /()10 북한의 심씨·한

이 미 . l 신안J,L )'!인 겨.럭 반·frn- 신 밋 i 1시아의 소외'Y>에 기인한 <
I

t>이 진·-히.시t%·l·, p/[1으 는
J,1·한·페 4사회답의 /->)-‥ 

' 

)·3-3:Il. 아- · 려 4지.회1!'.l-dI] l:l)니히.이 ·],l-힌.에 )1 잉힝·벽-f,. . 3

증-:·l-s] 전락의 건[미s,:.C,:. 본 <-- 6 시 If iI꼽.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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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노 력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할 수 있다고 해도, 과연 4 자회담이 실제 개최될 경

우 중국이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을 위해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인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4자회담이 개최 될 경우,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여

4자회담이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 내기 전에 북한에 대한 대규모의 재정적 지원 및 북

· 미. 북 · 일 관계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36) 중국이 한반

도 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는 젓은 사실이지만,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생존보장이 먼

저 이루어야 할 당면한 관섬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편인 것이며,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9)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 정

권이 금방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북한 지도부가 해결책을 찾아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한 중국대사의 11월17일의 발언도 뒤집어 보면 중국이 북

한의 붕괴를 그대로 좌시하고 있지는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중국o)

북한체제의 생존이라는 전제조건하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는 것은 북한의

NPT 탈퇴와 관련하여 북한의 핵 개발 의도 및 테러행위나 군사적 도 발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면서도 대북제쟤는 반대한 것이라든지 강릉 잠수함 사건에 대한 안

보리 대북 의장 성명에 동참하면서도 북한을 심히 자극할 문안에는 반대를 한 것에서

도 엿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지금까지의 대북식량 및 96년 5필 22 일의 「
조 · 중 경제 및 기술

36)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에 있어 중국의 참여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외 
u북한을 

남북협상 테이블로 유도하는 데는 미국이란 변수 하나만으로 충분하며, 분쟁해곌의 일

반 논리에 따라 당사국의 수가 적을수록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고, 중국은 남북협상 교착

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제3의 카드로 계속 남겨 두는 것이 좋다는 이유에서도 중국의 참여가 바람직

하지 僧다M는 견해도 있다 [문정인, 
" 

한반도 군비통제 · 평화체제의 새구상 남북군축협상 정치에서 떼

어내야,%fl 「신동아, (1996, 9)], 그러나, 3자회담안은 우리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를 떠나

우리의 체면을 생각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라는 점 고 려해야 할 項이다. 북한은 자주적인데 우

리는 미국이리%-는 후건인이 펄요하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명분을 중시하는 태도가 바람격

하든 하지 s든 
u 3자회담이 한s-이 배제당한 채 실질적인 북 . 미회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서 북 , 미 직접대화의 견제자의 역할로 중국의 참석이 펼요하다"는 것보다는 너 섣멍럭이 있다고 생

각된다.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북한의 3자회담 수용가능서이 4吟회답보다 높은 이유도 북한 역시 이

러한 명분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

3자설명회', 2차에 걸친 
' 4자예비회담'에서 보듯

이 실질적으로는 3자 형식으로 4자회담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본최담이 열려도 남북한, 미국의 3

자의 중요성이 3전히 강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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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힘조 
겨정, -V 깅제지원, %Ad 7 1 I l 1의 ya(h't[- l-의 h121항· E]힝· 등에서 y d· 있듯

이 식-한의 셍)존을 비-리·고 있-0/, 북한이 극심한 이리움에 처힐· 경-Y-에는 이骨 좌.시하

·지 曾-3 깃이디-.37) - J- 리니·, 중]>· 역시 한먼·도s] is최.외. 인·정을 비-리.고 있으미, 따리.서

한빈·도의 실진적 펑촤체제의 구축을 지지할 것이다- 디·먼· 이 과정에서 지.신의 부남을

경김-y}· ·L]-적에서 -l·P한이 힌 · 미 · 익<i<-Y-티 최데의 3.낭y를 얻도록. 히-V- 미5]의 
-한번·도

에 대 
')- 

엉'향력 휘·대를 견제하기 위하며 IL 럭힐· 깃이다,

2.3.3 일본

세계 깅 대1·;-으JI']. 성장한 오녀·]-은 경제내국에 이- 리는 정치적 · /사직 역힐·-皇 53

하리고 히.고 있디-. 4·]-各 이러 
'l· 

정치 . 군시-L]1국최- 71략읍 UN의 핑회.유지項·동 및 난

V.1구호唱'동에 ·지<"l' 71-어하는 님N 중-시의 내외정책, 정J/-개발원조(ODA)의 희·충 )닐 A(·제

분촤'l'·31.의 깅'최., 미 · 녕 인'J,L동1%에서 임-l·t의 익힐' 깅-화 등- 통히.여 역시.적으로 헝성

%]] 일본에 데한 주V:l-:·(기·들의 Ai[-신-S- 
'배소 

네지는 적어도 겅·회.시키지는 않·는 l%-힝·으2

추-3'L하고 있다. l[]88<]] 5우1 4 모1 -8 럽 순최]-M'문 중 다케시다 수상이 v-]딘에서 
" 

세계에

-A-'촉]하-t·f 무/본"이라는 c [L호 아래 L11놓은 - ;)-311-A 중석으로 한 
' 

펑화를 위힌- 협2

촤, 빌-도싱·국의 f진에 기이하는 
' 

징부%)조의 苟·충', 다른 문화외-의 상호이해를 촉Z

히·는 
' 

5 3문최- 교 퓨의 강회-'리·는 3기·지 주A 네-S-各 남고 있는 
「국제'협력 구싱·,FL 일

본의 정치 · 군사대-·(촤에 내한 이니. f가들의 - (리블. 31식'하는 지.우1에서 이르(어진 2

이라 
'힐· 

수 있디-,[lg) 7곡1 국·기·돌의 안본에 내한 -l>l-신을 해소히.러L Ic 려은 상당

를 기두어 m동님-이· -:·
B-들의 깅-Y.-에는 }본에 내한 C헌71-이 이미 싱·딩·한 7준에 이르고

있다,A) 오1본의 동 · 아내 지역에서의 <l<-사·지 역할 깅·회.도 미국의 책인 ·Id 담 요구 옹

히-어 미 · 일인·>모1,L징·체제를 희-대 · 1짠전시키].< 헝시F-로 J·규L험·y로써 일1·t의 궁걱-적

<c·사대국촤에 내힌- 주<l'1국의 E-리를 이<· 정3'f,뇨· 완화시키고 있다. 129 J 4 ·l 17일의

)7 ) <-:·!-- . 북한의 깅제난이 익'촤.피민서 1男5닌, IO 1 25인 
'360민 

널-러의 긴급-/%겨q.句
t]b%J 12<lty-, 97넌. 15만1< 동의 <;[-M-지71블· 

'健다. 
김-%체, 

" 

중-:·l-의 네V외. ),[ .
2%·A!l/게," 

").

미-회 주치 IE7%·'( ,

-

.

·%S]학숩회의 (l()t]7. IO, 17-18, 지리신- <>리y트) Id[표논문.

38) 하영1'], 
" 

신세게<>서이 -k-->,l.아 V]최케제," 히.잉선 j - ), P V['긴 기</·정치아[l,, (/%·l.y: 니-rn,j·, l%3

y)) 이에 패'8'11서는 7)엄-',C, 
" 

인-l·[의 아세안 깅세'힘[셔정첵·. 성·hI-게 j-3<:]조(ODA)의 -S:-직괴 성/.,77 [' -
'

정지·>·:-<r1 세'357] 2호 (]y)5) 7]-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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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 일 신안보공동선언,도 이러한 맥락 서 살펴볼 수 있다. 

「

미 · 일 신안보공동선

언,은 미 · 일 안전보장체제의 아 · 태지역에 대한 안보 기여의 확인, 일본자위대와 미군

과의 상호지원 체제의 강화, 동아시아 주둔 10만 미군 병력의 계속적 유지, 군사기술협

력의 강화, PK0 에서의 미 · 일 협력의 모색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신안보

공동선언,은 또한 양국의 방위협력범위를 기존의 필리핀 이북 극동지역에서 아시아 .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시킴으로써 일본의 군사력 증강 및 역할 증대를 인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일본 국내에서는 그 후속조치로서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의 유사시에 대처하기 위한 유사입법의 제정과 현행 헌법상 금지되어 있는 칩단적 자

위권 허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신안보공동선언.의 후속조치로 미 . 일은

지난 9월 23일 「
미 · 일 신방위 협력지침 (Guidelines for U.S.Ja parl Defense Coo perat ioli ),

을 발표하였다. 이 지침은 사설상 유사시 일본의 자동참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비록

중국 및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력을 갖는 
" 

일본 주

변지역 상尋(Situations in Areas SmIrrounding ]apan )"이라는 개념은 
" 

지리적이 아니라 상

황적(11아 geo8rnp hic but s ituational)"이라고 하였지만,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위기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음이 吾림엾다.40)

이와 같이 일본은 자신의 경제력을 적극 활용하고, 최소의 부담 아래 자국의 지도력

을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세계전략 및 아 · 태전략에 따른 미국의 일본의 부담 및 역할

확대 요구에 편승하여 미 · 일 동맹체제에서 자신을 역할을 강촤함으로써, 정치대국으

로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활동의 거점으로서 아시아 지역을 중시하고 있다.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의 당면과제는 아시아 및 세게적 차원의 역할 증대에 장애가

되는 미처리 상태의 북한과의 과거유산 청산문제의 종결, 핵 및 장거리 미사일로 대변

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의 완화, 경제적 투자 대상 및 시장 확보, 북한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 등을 위해 미국과의 세계적 동반자 관계 및 한국과의 기존의 정치적 ·

겅제적 우호관게를 가능한 한 손상하지 않고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달성하는 겻이라

고 할 수 있다.

북한과 일본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은 가네마루 자민당 전부총재가 이71

40) 
"

Guidelines for us.-la pan Defense Cooperat ion" (News from the USIS Washin %on File
,

Septembcr 23
,

1937), Section V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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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1;IJ , 시.최딩· 공동님이 북한믈 ]-M-분한 7 -l·t격적으로 시직·되였디·. 1990닌 1 1원에 북

깅에서 3치-에 걷 1 예비최 l-은 가진 뉘, 인본파 북한은 
' 

이은헤 문제'와 
' -}y한 에분 

'

11't 최종 권;칠되기 전까지 이V/ i 에서 () 가) l i 1까지 모 · 8차레의 %31%남合 가질

디-. 이 과정에시 분한-F JE든 1안분제논 뒤로 미 고 먼저 수교부터 하자고 제인$으

나, 입본- 뷰한이 핵무기에 대한 의 을 씻이 7지 않는 한 531(는 기-능하디·는 입장

을 고a·하었디-. 이러한 일필의 입징·의 2한에는 이-ty At힘·한 1 한 군시-릭이 일-b<의

인·)IL에도 위헙이 0다는 T]과 일본의 -!1한 접H-A 에사·릴과 남북대화의 진진과 인2

시킬 깃을 원하는 (J]a/과 한<-·<-을 무시할 i SIdq·는 사실이 놓여 있다.41)

4자최7.]·애 대한 일y의 71장도 북한괴.의 국교정상촤의 필요%, 북한의 /시·적 위힙의

제거 내지-는 7].최-, 미이· 및 헌J[괴.의 ·깔필2'한 l ·l-d· 빙-지리.는 멕릭-에서 이해힐· 수 있

다. )본은 4자회님- 제안에 대해 하시모토 7 디.로 . 홍리가 4우1 16일 TA 환영성1죔7 l)/·

).L하는 등 적극지 지지 의사著. 계속키으로 표Is헤 왔다. 7한 인본은 한 · 미 · 일 C
,

체x]]o]] 따라 북한이 7월 2t J 외교부 대]/1인의 기자최건을 통하여 비난하고 있는 것

- k에서도 볼 수 있-k이 국교정싱·촤를 4지-최님·의 진진과 연 하고 S)어 4자회담의 게최

에 긍정키 억힘·-8- 십진적 - VV 7텡하고 있다.

일4·F이 4지-뢰7]·各 지지하는 것은 무잇),(다도 4지.최담을 통하이 한]/l·도의 긴장 91최-

가 이-V이·지는 깃이 일본의 -:·
r여에도 J /- 1되<t(, :(rI곡]학·의 VI-대가 없다고 가정坤도 

-/이

6지·최남 등의 ]-M-식-K 통하어 헌-l{o·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Ll] 참가하는 것은 오히E

-l·F의 '힝·+L 
행Jt'W- 제약省- 기-V-성이 [g'기 베/C-이디..42) , 한반도 Is회A제의 구-

한 최님-에 직접적으로 추]-여하지 않이.도 깅제적 지. J을 ]11}겅으로 J정한 잉향리·f

省· 수 있.고, 또 만인의 4-7 4지-최토1'이 인정한 성과를 느L舍해 내기 전.에 포1요o]] 따리-서

J.C J; l-한파의 <·l-5'·l,정상·희.를 이. r 수도 R)는 깃·%1다. 일본-S v-{제 Ix]]리];- . !,l- 
'l·:·

J

41) 북 ·
t>.l 

수[)7(-7]싱의 괴.정에 c}1- i시-(-:- 킹기-2·, 
" 

일-]/의 ) /레% 7>싱·진릭;: 4,l- · 8)-3/.험상," 
F ]

-:dd.,, 제5 l 1 호 (VI<통인)·-/-V., 1억6) ·71J/,, 이 -:·:-l,!·에서 <·[·하51/. S)는 윈x)의 C-l-기-計 줄이 011.'

-/]하-[.[· ' 

지.기손c·l·-l·l-기전략0yiug hauds SIl'·IIc8y)'의 위 ]성·페 데해서는 본·V- 체4징' 찬<·]..

42 ) 인R·!. 및 2)·%,'- 이'지·-l'i-- . 인본이 데심-2.로는 시--:·:-//- 71이하->:· 
'
(s자최1,'i', 방식·3- 7느'한히-니·, - 4

의 키접직 남사자가 아니리-서 이를 2 : , il·1네 농)] -V.히·]:· 1 11묘한 입장에 저 있다:J 하나 (F동이.인

.

l
,
l

, J. ,
](]t]6. 4. 17, p. 4 - J]-'ro, j /'[지.의 셍기 o , 로-(<- 이1-:· 일·l·!-의 임징·에 데한 깅픽·힌 분식이 아%J <Ill

1가 아니리., 31본에 대한 7]이 -
'

l.리[페게 이-Ll-이 %'] 수 임·C:- -
I

i
'

- 조/J적인 . !,[신)]-이 ]
%

l !잉3d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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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북한과의 접촉을 가속화하고 있는 바/3) 만일 미국만 양해한

다면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대폭적 경제지원을 하고 더 나아가 미국

보다 앞서 북한과의 국교수립을 감핸할 가능성도 있다.녁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향

후 우리의 외교는 일본과의 정책공조를 위해 보다 큰 관심을 骨아야 할 것이다. 4자최

담의 개최 후에는 지금보다 더 심한 수준의 미국과의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러한 미국과의 의견 대펄 속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이라는 4자회담 개최의 궁극

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

당근' 제공 능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가 있기 때문이다.

2.3.4 러시아

소연방의 해체 이후 세계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러시아는 우선 국내정치

의 안정과 경제문제 해결에 전념할 수밖에 없어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시행하는 데는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러시아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주 관심은 러시아의 생존 자체

및 CIS 국가들과의 확고한 관계설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45) 주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점차 아 . 태 지역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46) 경제적으로 낙후된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아 . 태지역 국가와의 교류가 필수적이 때문이다, 러시

아의 대동북아 및 대한반도 정책의 주목적도 한국을 비롯한 아 · 태 국가들의 원조 및

43) 북한과 일본은 97넌 4윌의 북경 과장급 비공식 집촉, 8월 21-22일의 심의관급(부국장급) 수교교섭

예비회담을 가졌다. 9월 9일에는 알본인 처의 귀국문제에 함의했고, 이 합의에 따라 15명의 일본인

처의 방일이 곧 있을 예정이며, 대사급 수교 예비회담이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다 (p한겨레,, 1397. 8.

21, 「중앙일보1 1997. 10. 13 등 참고). 물론 한 . 미와의 관계 외에도 일본국민의 아주 악화된 대북감

정도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44) 오부치 게이조 일본의상이 
"

4자회담의 조건도 성숙된 만큼 북 · 일 국교정상叫에 박차를 가하겠다"

고 말한 바% 같이 [「중앙일보,, 1997. 10. 13), 일본은 4자회담의 진전과 북 · 일국교정상화를 연계시

키고 있으며, 셜제 제4장의 평화체제 구축 이행방안도 미국에 앞서 일본이 북한과 국교정상화를 하도

록 권고한다. 다만 북 . 일국교정상화는 
" 

한반도 평화 선언" 이후의 적절한 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45) 연현식, 
" 

러시아 연방의 대외정책 변화에 관한 소고," 「
국제정치논총,, 제33 1호 (1995].

46) 경제적 이유 외에도 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보하여 서방에)0 상싣된 지위를 만회하고 아

시아에서 또 하나의 축을 마련함으로써 서방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도 아시아에 대한 관심

증대의 이유라고 할 것이다.'러시아 내에서 오1무장관 프리마코프 등에 의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 

러

시아의 아시아 축'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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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럭-s- 통헤 깅제재·V] 및 <·f·내 l-정-8- 도V' 하는 것이라/i:( 71- 수 있디·. 이러힌· 목직

성하기 위하이 C-]시아는 중a[, 힌·국, 임-l·F 및 기니- 아세인· 국기-들피-의 판 11-趾 징싱·회.

%은 개신叫리·)< ],·럭을 히/J. 있으며, 
'l·l]0-v吾 

At팀촉1· 0시이- · 테펑잉C지역의 V.1장·우1-

화룰 적극 지지하5), 있는 깃이다.

러시아는 초기 자신이 叫· l 4지.최도1· 제의에 해 b자회71- 내지는 다자간 최닙-을 제

의하민서 4 자최(/l-에 1기한 지지를 T-보하였으니-, 亦]H에는 한1%브;-1 펑촤와 인·정의 - 8-지촉

먼에서 4 지.최남이 %]A히·다는 데 이해를 %Ll-M하고, 4지최71-의 이헹各 빙'해히-지 일A디-

<·:- 71 징-을 표1'9하였다. L'1러니., 러시아]rn-< 4지-최담에 대한 지Y1을 히·A디·고 하V)서도 어

· 1히 4지-최담 등 한1111-도 J/-XI)의 A3 
- 

씨 헤깁<C 위해 국제최의 소려이 핀요하다1

주징-을 계속하<B. 있디·.47) 4자회님'이 제의<0 지곡L, 러시아는 미핵·, 러시이·, 중국, J-l·t이

힌·l;[l·도 분단의 직 · 간1]키인 당'사지-이머, 또한 힌·V·도의 안정이 이들 이가돌의 안법

헤외- V/접한 +l-런이 있기 떼분에 이돌 모-:< 권·련 · !-들의 骨여가 $1요-하디-는 논리를

세워 4지·회담에 벤-대 7]장·A- 표AM하었다. 이 는 한반 L예)%-)의 엉힝·릭의 쇠되에 대한

위기의식, I f- 리고 보디· -;.:<-l.i!-리으로는 한-:·t-이 러시아를 깅시하31 9)다는 생리페서 오는

지-IA]의 손싱-이 크- 11 직·- - 히·었니-. J,l·힌·피-의 진骨시 - 7 1+l·게에/L 불구·히·w고 꾹 힌 811 /2

제 Y-에서 힌/·:·-8- 거의 )n-M'키F-로 지지헤 온 C-]시아는 94%J 중반부터 닉-힌·괴·의 판 )]

개{j의 - Ii·직3]-> - 보이 兎·는대, 이는 힌-:·:과의 깅헙이 싣제 기대한 성과를 거%L지 旻했

디.<<- 셍거-과48) 데<:·[‥적 외)0-가 오히리 5리 리잡L에 - R-리힐· 수도 있디.는 인식 끼에도 이

긴-은 지.존십의 /상이 싱-Id-히 직--S--壺디-고 各 d 있G. 최<즈 러시이.기· 4지.회7}-에 대힌

71리을 Af명한 이T-는 - (신 l;Il·내 자제가 >Il로 이득이 되지 못하고, 正한 -t,p한 네부 정

세의 딜인심에 띠.른 
-헌·1]IIJL 

졍세의 에측볼기.능성이 증대되지- 4지-최님-이리-도 일리]/< 짓

이 f-m-s·이 VI다는 )Ii·딘合 했기 매dC-·지리·31- -14· -]- 있디.. 게 니·기· 4지.최남과 너불이 리시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47 ) 7t<21. 7원 25인 한 · 외무깅·2(/]최남0B서 3
,

'
- 싱'괸--f/ 님'-!,l·간의 화%요.성과 4-지.최11<i에 내한 러시0

국1의 리-[(· 인 지-'<·)을 
' 

1 핸나. -
"

/. iJ]니- 에3-L게니 프 라t·].코프 징'A!l·f/ <·l제회의의 소71이 VI요하C

쟤심- 기리헴니-. 
· 1기레 ,, .

S7. 7. 25.

애) 톤상%il.VI]의 C>진에 ]11히·이 e]시이·가 디A· 진 ]히 9히%[.:- 대러시아 리$1무지.{:- 1男%의 경버.불

2· 3·민 ()%0만 t.1아1V서 7]제 
-:·
l'3) A'.자이 중 ;.U6%01] 본과>1 메뿌 %

:l-S- ·j 01!/], 2 1. 것 ,

민지이)의 J·임겨 지)>.1게%l]'·S· -!·:-려F,V 히-l-:- 소-',/·3,i,의 
'/-작누지.가 ·추·를 이-·3t 있7. 지역직

Ii11리이. -:-
(A지빙에 60% 이상이 집쿵·v]o] 있c}. 

['

한 , 러[d게외. 힌.-:·t·의 정첵 )a·향C, (외-IiI,J)a- 치교 o,L

언 
'

/%], 7v.·:·l-세꼴·세분석 시e.> · ,

(
-

)6. 7.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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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참여하는 국제회의가 열릴 수 있고, 여기서 일정한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고 판단

했을 것이다.

러시아의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당분간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 다. 우선 러시아 국내에서 대선과정 등을 통하여 민족주의적 내지는 보수주의적 경향

이 강화되었고, 실리 확보를 위해서도 러시아와 북한이 각각 상대방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의 북한으로부터 33억 루볼의 부채

를 회수해야 할 러시아나 무기체계 의존도가 높온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호관계를 개선

해야 할 현실적 펄요성도 있다.49) 러시아가 1996넌 9월 10일 유효기간이 만료된 구소/

러시아 · 북한간 
「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을 북한과의 선린우호관계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조약으로 대체하려는 것도 북한과의 관계개선 노 력의 한 증거라고 할 것이다.50)

러시아의 자회담에 대한 내심의 불만은 4자회담의 성사 자체에는 별 영향을 못 미

천다고 할 것이나, 장기적으로 보면 4자회담의 실질적 성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젓이

분명하며, 또한 한국으로부터도 경시되고 있다는 감정적 요인이 러시아의 불만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야 할

젓이다, 우선 당면한 4자회담에 내해서는 4자회담이 항구적인 평화체제 그 자체가 아니

라 하나의 과정이며, 향후 러시아가 적절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설득

하여 결코 우리의 의도가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었

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51)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러시아가 현재도 여

전히 군사적 강대국이며 장차 통일이 된다연 우리와 국경을 접하게 될 정치 · 외교 · 안

보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이며,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

을 겪고 있지만 그 경제적 잠재력도 대단하다는 것 등을 민들에게 인식시켜 현재 국

49) 
r
내외통신)) 제1023호 (주간판), 1996. 3. 19.

50) 97년 1월에는 북 · 러 신기본조약(북 · 러 우호 선린 및 헙력에 관한 조약)에 관한 협상 및 
「

상호어행

에 관한 협정,의 조인이 있었고, 97년 4월에는 '

과학기술협력 의정서,, 5월에는 「

항공운수 협정,이

체결되는 등 러시아와 북한은 정치 · 경제 · 군사적 협력 관계의 회복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허문영,
r
최근 북한의 대외정책 동향과 전망,, (민족통얄연구원, 통일정세분석 97-03, 1997. 6),

51) 그러나, 제4장에서 언급되는 사문화된 현 정전체제상의 중립국감시위원단과 상응하는 평화유지군에

러 아가 포함될 것이란 대를 서는 안된1 특히 러시아가 한반도의 돌발상황이 발생할 때 평화

감시군이니.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믿고 있다는 점에서 C한겨

레,, 1997. 7. 29 ), 이는 각별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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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진체에 Id리 피진 러시아 경시 태도블 비·211'L기 므1 뇨 력해야 71- )이디.,

2.4 A-한의 임장

9(i닌 4 월 15인 한 · 미잉2·l-에 의한 4지·회7.i'의 제의 이후, 북한은 A기의 -s-),(·히 
. J >l-징

적 테도에서 7 월말깅의 -8-촤적 태)L, 강롱713<省- 시·K:1으로 인한 수세기 초강깅 시기를

기처, 최종적으로논 적이도 4자회남의 개최 지·체-l'7- 기정사실최. 한 짓으로 )iL인다.52) 설-

C 2치-례의 4자회담 예비최님페서 뷰 
'l·PJ- 

한 · 미 잉<국이 2./-대로 IZl-아-趾이기 이리운 주

한미<·<· 분제외. -11 · 미핑화협정 체짇분제吾 의· 5t 214%1하고, 
"

분위기 조성 차)

대51냅J- 식랑 지 1
.

및 깅제제재 ]·촤吾 요[Ir·71'으로써, 앞으로도 4자회5]- 본최51이 일

51 일정한 성과를 인기 /)-지에는 싱-딩-힌· 시/.)-이 /J J 깃이라고 볼 수 있다. /1 러니.. 한

· 미 · 일 3국이 본문 x]]4징-에서 ;·<의되/-< 힝 로 4자최님·에 V한디-](l 비< E 여곡절은

있겠지VI·, 호1-먼2;/의 弔최·외- 인'징-3- 위'한 AR-적 恒의 힙-의가. 21긴- 기-능힐· 9이리

것이 $j·지.의 희Is- 숴인 기대다. 이리한 기대의 -; ]-거吾 범-히기 위해서는 A;l-한의 4 자최납

(>u 데한 i]징- 및 4 자{'l<Io]] RJ하]., 7)라을 분석힌- 필요가 2)다, 이히.에서는 북-힌.이 4 자

최t/]'-E <w-리-힐· AJ/·1 A·는 이%.<L -l',[힌·이 x]힌· r)) 외키 상·획·-K 晋31, 이러 
'). 

대내

저 싱·쵱· 및 -k[한의 한 · 미 - J의 데3;l- 1라 밋 T-단·>1] 대한 인여, 체·x]) 내적인 문 ·페

대힌· 2ltv>, T]싱-진라적 ;(l -k이 견합뙤이 4자회7-]-에 데한 지-;-:-r까지의 북한의 LJL

니-L<]-니-21]- 있니-는 ·깃-8- 보o]jl-자 한다,

이미 인]-/한 비.외 ·AJ·이, SO%J대 후VI-기외. W)%J,내 초의 남북간의 촤헤 분위기는 사최

주의 - l·의 )/11 . ·징으로 히.는 님-Lx진시데의 )L레, 한1·:-의 %아진 위싱·과 /(에 비

-돠한 ·제의 </-조적 7]체외· 외:11t적 j< s'j -2·의 -il-협·씨 상쵱-에서 Al겨d디., LI d-)니-, 부1싱·

-

w

. . i 이V]에는 sov-1내 V.l-, 90넌대 초의 상쵱예 십긱- 
'l· 

위기의리을 L Yl -],l- 
'l-이 

냉진시대

의 7o->인 미-:·l파의 L
(
ti

,

· 계개 j-S.. 추<IL하/l< 있있3C, l ·)-:·<·과의 )01개선-8. 위句서는 I

c]-북

52) 깅-·2'.잡수빈 시국1.이 수·-[-c!0 떼까지의 . !,].헌·의 4 기.최남에 1:)]한 121]도 -l,!.석-C 정푼표, 
LI

·

A'l-VI-:·i' 대>,t 펑가 3) 내첵" 킬51-. t
-

)()<'l [O 의 이 -([:·]·:-의 /c·긴-%/0던)]]시 깅-름진·a·%]- 시.<)· d,L, -

/·l.
,

1반<l·]:- 4자최[l-j'이 <l-:·>'- 개최Jd 것이라w'·l. 에측히었디. 3지.>]r9최 7 3'/ 자31]0 에비최담 -

3-3-이 4지·회5[]'의 가IL-d기- 거의 히·<('히 리/]/. 있·>-<- 지급, 식-헌이 이씨 )i(민 지.신에게 3.이 )q p.회·,
· 0- 페 

-[-
i 지으로 ,

· . - 6'B 암·) 
'

. 가-:. 리-히{-:. 깃이 디 . 둥요s·i]A니.. 이히.의 · 의0D서]:. 게3>이{/

v---0 합 구- 
' 

애 H시 :- 싱1:l)0,-한)의 위링·에서 ·],!-제.L(. 생지·해 ),니.rn-:- Ix·)l<i-P. A.%yI.히-',/,지. 한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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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관계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북한의 판단이 있다. 그러나, 핵문제로 미국

과의 직접대화의 통로를 튼 북한은 그 이후 미국에 대한 접근을 강력히 추구하는 한편

남한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대정책을 강화했다. 핵의 비확산에 주관심을 가지고 았던 미

국이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으로 선회하자, 북한은 남한을 배제한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가능한 젓으로 판단하였을 것이다. 물론 북한 역시 남한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궁극적

인 관계정상화가 가능하리라고는 순진하게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를 해 볼 가치가 있고, 또한 북한의 판단으로는 남한과의 직접대화를 통해 경제난

· 식량난 둥을 해결하는 것은 우선 명분상의 문제가 있고, 게다가 미국을 통하여 간접

적으로 지원 받는 것보다 그 지원의 규모에서 오히려 작을 수도 있는 것이다.53) 이 과

정에서 한국과 미국과의 대북 정책공조 체제에 심각한 갈등과 불협화음이 생긴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체제생존의 절대절명의 과제로 인식하게

된 것은 90년 대 초반 북한이 처한 대외환경을 남한의 입장에 적용해 볼 때 더욱 뚜렷

이 인식할 수 있다.

- 375000명의 러시아 군대가 북한에 주둔해 있으며 북 · 러 관계가 우호적임.

- 미국이 국제정치구도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상실하고 >시아 주도의 국제질서가 형

성되었음.

- 남한내에는 미군이 주둔하지 않으며 한미관계가 냉각되고 있음.

- 러시아와 북한, 일본이 핵무기 적재가능 무기를 동원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해

왔으며 이들간의 군사적 협력관계가 점차 밀접해 지는 추세에 있음.

- 남북한간의 군사균형이 11111-른 속도로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X)

이 같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본다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한 · 미공조체제의 이완과 주한

미군의 철수를 유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더불어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미국과 서방세계

53) 북한의 식잗난 · ·경제난을 해결해 줄 의지 및 능력을 갖춘 국가는 남한뿐이란 사실을 과연 남한이

북한의 입장이라먼 이를 어느 정도 믿을 수 었는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남한에 대한 
' 

압력'에

16 크게 멍분의 손상 엾이 남한으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54) AndrEW Mack
,

"

The 어uclear- Crisis on the Kotcan Peninsula," / It'%m &-trwc)·,VoL XX지11, No. 4 (April

1993), p. 344. 김용호, 
"북한의 

대미접근과 4자회담전략," 7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4, (민족통일연구원,

제7차 s제학會회의 (97. 4. 15) 발표논문집)에서 인용.



30

로부터의 윈조도 기내험' 수 있게 하며 체제省 견고히 
'잇· 

수 있는 가시키인 외교적 성

과도 l
, 디., J;[힌·은 l:l)-:·<과의 관계개선-위 

" 

미.舍%.l 1/1후RInagic btl11eo"으로 긴·주하고 있.

깃이니-.55) 3- 리니-, 잇단 북한 에문x])를 제 바 기본취·의를 昏해 ·1+한 핵3'·;].·제召

d· 미국은 호131·의 반데률 )
,

'
-

- 0·A:]( 녁한과의 1극져 괸·계개간1을 모섹한 이-R-7

d이디·, <-:1러니-, 장기적 조1지 서 북한과의 A!l-게개선이 필요하고, 또한 한]do-도의 핑화외.

인,·정이 JIL장된니-는 71에서 4지-최담- / 재의하었다, 2:l-리니. 옆·에서 오1骨하있듯이 미 
'

· (이

힌제 남한과 ·])-힌-을 및게- / 의힝:F 7·1히 似-는 깃이다. 미<·r의 31장에서는 -Ii[한과-

계게신< 71국 한1;l.l-도의 평화와 안징의 진진, 즉 -l‥[ 
'l·의 

군·사직 위힙의 왼-촤이. 지걸

어 있{-< 것이니·. 띠·리-서 -)>F힌·의 소위 V미봉님- 정첵뉴 너 이싱- 성괴-를 언기 어리$c 싱-

내에 있5/-, J;F한 억시 이包· 접차 깨1/고 있니-.

이싱-의 t:-의를 종骨혀- l J·F한이 4지·최님' 제의省- /- 
- 히·고 디 나이.기- 평촤제제의 구

C%·에/2-1 f%[ 짓이랜· A%l·단의 ·근거<[]- 디·->신9. A.l-이 요익힉- 수 있디-, )f-잇보다도 북힌.이 체

제보징'과 %제난, 식량<-]/ 1< 외/·t(저 /i/-V]) 해소를 위해서는 미국 y J·t·r과의 수교<

시-]3·히 이IL이이· 힌·디·. 2 1곡]rI] 이미 한 · 니 잉·<·(이 제주선인을 통하이 4자최남 제의를

-牙식회-한 만루<· 4지·회7'의 게시기· 어[fl 
'죙태旦11 

이%L이지지 但'- 경-Y-, Jil한이 미 . 일

괴·의 c]J정 수준 이싱'의 괸-)]1 정상촤-3- 기대히-기는 익71디-. 4지.최도]-율 통히.여 한]n>l·도의

]Q회· 체제省 %-)설'하)2 깃-온 미 · 임이 모) [- 비·리·{2 것이머, 1·<의 입징에서뇨. 31헌

'l·괴-의 
:19·게 정상회.룰· 겨해서%· 

'헌 
징 1체제싱-의 -l,l-힌/의 적대괸-계의 정신.이 V

고- 7힌·미3:-의 위상' 분제Ll 성리할 <l%기- 있으니., 이 피.징에서 힌d<은 베제힐- 수1 似

기 떼1'/이다. , 닉-힌-은 체 J,L징·과 깅제난, 식량9· 및 외)R적 고 71의 해소를 위해서는

미 · 일과의 꾄-게게<l-3- 필요로 하고 있으니-, 미<·[이 4지-회답을 통한 한1;5J.L의 ·긴징-완촤

偏- A!l-게게신의 <l· 1피- 인게시키는 한, 이에 일정 징/,t 응하지 엄·'고서는 의111 있는 관계

게<1에1 한게가 있기 때]C-이니·.

북한이 최소한 U-회닙'에 응히·리리·J--< 것->- 니-읍과 7->-< 북한의 7)릭·려 /,t려필

하IdJ 더-7 Ig 하다. 4지·회남-3- 수-S-하디리-3,<, 4지.최5'-l-의 내-S-과 헝시이 혀·정되이 있지

M'기 매분에 -<l.힌·이 일단 남북한 딩·-:·1곡1·의 대촤 ]:- 헝식적으로 응하1/:1서 실조

55) 
"

Rcu][Il'ks by AcIiu g Assisr비

� 

Sccl'C(IiI'y o l' s1시2 01[If]cs Km·tulall (O Scull(C EAP p(IUC) Hclll·iug 011 Kol·ea

ou ]lIl y s
,

]벡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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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국과의 2자회담 구도로 몰고 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고, 한반도

에 있어서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4자 회담의 궁극 목적달성까지는 상당한 시

일이 걸릴 젓이므로, 남북간의 실질적 대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자회담의 초기 단계

에서 대미, 대일 관계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을 북한이 할 수 있다는 점이

다. 그러나, 미국 및 일본 · 중국 · 러시아 등의 대한반도 정책의 목표를 고려하고, 미국

의 가용자원의 제약, 미국에 있어서 남한의 중요성 등을 감안한다면, 이는 실제로 성

공하기 어려운 전략이라고 할 것이다.

4자회담이 제의된 이후 강릉 쟘수함 사건을 거쳐 지금까지의 북한의 반응을 분석하

여도 북한의 4자최담 수용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물론 논자에 따라서는 낱한 불인정

및 배제 원칙은 김정일 체제의 존립 기반인 정통성과 안정성 확보의 근거이며, 따라서

남한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4자회담의 수용은 어러울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

으 나, 이미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 역시 
' 

하나의 조 선' 원

칙을 실제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정도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제주

선언을 통하여 미국이 대북 관계개선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을 확보했다는 점과 아울

러 기존의 미국의 대북 
' 

연착류(soft landin g)'정책이 북한으로 하여금 자최담을 거부하

여도 대미관게의 개선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게 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북한이 4 자

회담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할 수 있으나, 미국의 국내 정치적 사정 및 기

존의 한 · 미 관계에 비추어 볼 때, 4자회담을 거부한 채 북한이 스스로 만족할 만한 수

준의 대미관계의 개션을 이루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凍이다. 그 외 북한의 수용 가능

성에 대한 부정적 견해의 근거로 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미온적 태도 및 러시아의 부

정적 태도를 들 수도 있으나, 앞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한

반도의 안정을 해치지 않고 개혁 및 개방정책을 성공시켜 중국에게 우호적인 사회주의

의 동반자로 남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4자회담의 개최가 바람직하다는 판

단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의 불만 역시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는 바, 러시아가 그 자체의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문제 해결에 전념할 수밖

에 없는 사정이라 북한의 어려움을 덜어 줄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북한은 식량난, 경제난, 외교적 고 립 등을 해소해 주고, 또 미국으로부터

체제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인 남북간의 대화에 착수하고 4자회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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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아듈이는 싯은 하지 않고 있는가 이는 /-bt적으로는 북한이 >·)V)적 개)g-과 개

실시하지 못하는 이-6-외- 관<'3이 있다. A;l- 
'l-은 

기뵨시으로 체제의 안정을 위' l'留· 수 있

는 진먼·적 게]z·을 최피하고, - +FJ'l ]]/·한 낮을 그( 는 I v-식으로 3 제된 J>L묘.게Iz·-

고 있-l·,< 것이니·.5(0 미<·<과의 인락사무소 개선-s- 지급까지 오1기히-어 p, 이+-도 31론 9

러·사-%L소의 개71에 따( 벼- - 도 旻제기- 되지1/.l·, 骨지힌· 대미접근이 가지合 체 의 불인-

f - (러한 것이 · - 다음 로 섕]지'할 수 있%[-< 깃이 님"한과의 내촤에 
- 

수히·는 깃은 지급

끼-지의 정첵은 완%1히 포기하는 것에 
'S
]1딤'한다. -L]-한이 대남적최-L<Al- J]-지.기 At기히-

기는 실제 어립다, 심지어 미국과의 괸·개개초)도 과거 냉%·1시내의 졍책과의 -h 1'M한 단절

이기에 이 3<-제에 있이서/;<- - i-Al 정c/-{ 내J;1-의 의·조1 몽인이 필요하고, 데-CI l 선J·l )<

存보도 필요한 )이니·. 노 동신문의 사소1은 ·지<한;/ 미 
'

· l·을 제<-·r주의 %.j 으로 지지

있다. 이러한 인식은 히J - 이--친에 비.J/l 수 似]-< 깃이니-, 정첵 w - 기-S ]q·'힝‥%1 1-l>.뀌기01]는

최소한 s.1정한 시간이 필요 
' 

l· 것이디., 지난 IO l Sc>l 김징인이 d·-39· 총비서로 공식지

으로 취임힘-으로써, -l;[한은 앞으로 입정한 번최-i- J,L인 수이-에 似- 걸이디-. ·J.>정인

괴·거의 ·징첵을 2.'l. 로 고 수하리라는 7)l%J;-t 일J,L 있지만, 필지·기· V기에1< 힌· 니.리.의

지)L자로서 도I d·에 삐-진 
-:)
f-v)-E 구히-지 엄'3!-서는 제 의 정통성- 의-J,L l- 수 似다-;·

이-e-예서 김졍인-P- 개헉괴- 개1]]-, 2. /- 리0< 대최-%·F.로 잇징 부분 정착의 VI회-를 추3L

수 페 31음 짓c%]니-. 이기에니-가 긴t·i 미t·[이 -l.!-힌· ],:-제의 해71에 한 . 일-3- 2L(어듭 J

수)」11에 없<- 입징'->[]/ ·점차 이해하)]l 된 북한2 네키지는 않지만 A[1요에 의해 4 자시딤-에

니.-S- d-%'에 %고, !/·:- 1'8분 및 71리를 3·-' - 하는 기-IV, 한반도의 평최.이- 안

에 J/의힐· 수W에 없-j 것이다, 물본 이에·는 제4징-에서 지적'히.는 l)]-외. 같이 한 . 미 . 일

정책공조가 가징' -C-요하미, -Ll-한의 체<t-l·3- 세-Y-].·< %2-함A-1 직극 고리해야만 할 깃이

디·. 북한) 지2/J,1-리 ]/ 미-읍대로 졍 &ii피 ]8-향.8- 비.-/j 7 M>L- 깃이므/L 4 시.회남-3- ]y.

힌- )g최.체제의 C
,
L 축-/%- -돠힌·의 A징-에서 ]) -붐 A v·해 J,o-rn-:- 네<:,기. -f7 l. 것0

'>'Fv:), 
지v-l· l

,
2치-의 에비회담o]]시 북 

'l-은 
<j%링·지E·l-0- 분위기 조 셩 차J[po]])%-j 요/.If.

히히-],서, 이는 M 자최VI- 지-체를 VI·대'하]< -;l<-),L를 A'13하기 위 j- 깃"이리.는 네-9-

기를 %3/-, 4지-회 님'의 예비최h-l-이 <(3'<IA'l 이-l) /,'[ 군-I,]- 닷P..로 恒 4다고 한다77) -:·+

56) 이피 긴'은 K-!呵<L-;/ Mill·CIlS No)illId. 
"

Wh y North l<Ol·Cil Will MuElc TIlruug ll," I·'O/-y·l)p] / II(tO'f}·, Vol.

76, No. (July>Augusl l&]Q7) J-)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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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이와 같이 북한의 정책결정 과정에 온건과 강경간의 정책대결이나 노 선대결이 있

다고 생각하고 온건파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은 문

제점을 갖는다. 우선 어느 나라나 정책 방향에서 다양한 대립이 있게 마련이며, 강온의

대립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일정 정도 이상의 대립이 있어야 하는 것인 데 과연 북

한에 이런 졍도의 노 선 대립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펴는 사람들

은 실제 극명한 노 선대결이 있다는 증거로 3자설명회와 예비회담 과정에서 북한의 협

상팀이 강경한 군부의 반대를 이유로 위에서 언급한 분위기 조성 차원의 식량지원 및

경제제재의 완화를 요구한 것을 들고 있으나, 강경과 온건의 대럽이 없더라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누구라도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5g) 게다

가 의미 있는 강온의 대립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한의 유화정책이 어떻게 온건과의 입

지를 강화하는 지가 문제다. 오히려 강경파가 일정한 성과를 강경정책의 실시로 인한

결과로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북한의 4자회담의 수용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그러한 판단의

배경에 4자회담을 수용하더라도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이라는 4자회담의 본질을 퇴색

시킨 채, 남한을 배제한 북 · 미의 실질적 주도 구조로 회담을 이끌어 가고, 이 과정에

서 최대한의 반대급부를 확보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대미, 대일 관게의 정상화를 조

기 실현할 수 있다는 북한의 전략적 계산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4자회담의 성사

자체보다는 이 시점에서는 4자회담이 개최될 경우 이러한 북한의 전략에 어떻게 대응

하느냐에 대해 오히려 더욱 더 고 민해야 할 이다.

지금까지 4자회담의 개判 가능성은 아주 높으나 4자회담이 막상 개최될 경우 우리가

바라는 속도보다 훨씬 빨리 북 . 미, 북 · 일관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 런데 4자회담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는 젓이 과연 무엇인가가 분명

하지 않다면 대응책을 수립하기도 힘들 項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이하에서는 우리의 대

團

57) 한성렬 전 유엔주재 
.

북한공사와의 인터뷰에 대해서는 
「
한겨레,, 1997, 5, 15 참고. 그 외 한공사의 4

자 회담 협의 싣패가 군부 때문이있다는 마이니치 신문과의 회견 내용에 대해시는 
'

한겨레1, 1997. d.

28 참고.

58) 신호게임(sigtta11ing game )에서는 이는 서로 다른 유형(rypc)의 참가자가 동일한 전략을 쓰는 
"

poo ling

s trate gy
" 

에 해딩·한다m 신호게임에 t [1해서는 David M. Kre ps an d locI Sobel, 
"

Signal1ing,
"

11ubert J.

Aurnann an d Sergiu Hart c ds.
,

ITa7-Idboob %2 드conodcr Vol. 11 (Amsterdam: Elsevier
,

199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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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정책의 기본 I v·힝·이 이떨게 정S]되이이· 하;,:-지를 논하고자 한다w

3. 통일정 및 대북정책의 방향

대·b[정책에 있이시 이f·- 징도의 -t-Ad-F -]·f'한이 l-j,]J 위71의 주체로서 - Y-리의 적 71

과 동시에 힘-쎄 V일-IR- 이)l'L이 기-이· 힐' 같은 VI족이라는 점에서 이찌<[l 너무나 당연하

니·고 한 깃이다.S) 2-1 러니., 문제1/ 그 이신과는 닐'리 문1VI정브 各]]Il 이후 대북정첵의

혼신- . 리하는 J·: 소리가 -;·Il-격히 ·증기-히·었디·{-< 짐이니-, 내북정책의 표신뉴 설·론

]
i
!-에도 싱·님-한 첵7]이 있지]Ill·, 외부지 싱-쵱-의 VI촤에 7' 본가피한 호1싱·애 기인한 J ;L

1!-이 니3- 크디·. / [-선 L%전시대에-l:< 사십 군시·직 충 J 을 한 통일이라%- 최악의 기-t-

성은 제외하고+.:- %..일의 힌신려 %lIM'을 기-4/ 수 M있고, 띠·리·서 내북정첵 및 통모1정

은 기-IF]으로 북한의 워힙에 데비한 인-뵤 세의 강촤 ·l 수리-에 임었/ii, 미 · 소를 잉·

으旦 힌. 잉·<<f적 데/>구도에서는 봉일 · 인·Itt외:1)(의 대싱·도 미국이 거의 전9,L일 수리·에

RI는 난순성을 지니5( 2)었다. VI'넹전이리.는 세계징세의 1
]
)[회·애 대 하여 또 이를 적3

w JL 이용하이 ()꽁정뀨.가 실시한 북]M'정첵p,· 그 Id'시의 싱·핑·에서는 즈1촉'l·이 약촤되었

디.고 하니. 지5)f괴. 긴/이 체제의 봉피 기-농성에 대한 십지·한 논린·을 불러 /으%f 징<

존제1·< 아니있5-L 북한과 미 · 인과의 %fl·게 711선을 - - 인하지 임'고서는 우리기- 바리.는 구

소 ·
'0리시이- 

닛 -(에·과의 3 3'l/-정싱-회-]-'.< 이림다는 인식이 있있기에 
「
7.7 <d>,을 y하여

A'1촉]·->l- 공존헤이· 힐' 상대%9젼.로 정1/-1으로 인정하고 긴,·징-완촤외. 교5)-를 추3t

니-. //- 러니-, 북한이 미 · 일파의 싱· 하는 )/l-게게<1을 이 지 못한 상테에서 J·'P빙·정책이

소런/러시이. )% It·:·괴.의 히·]' %싱·최.리-는 싱괴.를 거 게 되자. 딩·언히 -봐-힌.괴. 미 . 일기.

의 미5가1(싱·베骨 전릭·적F-로 횔-- - 하는 ]'M·인·을 모색히-게 었딘 이다. 북한의 에111

해김 및 님- · 북한 [%
/녀]]의 <)전.-A 국.힌·과 미 · J권-계의 게신과 연계시키는 1은 7고

i/징-에시-:.·:- 니)i'-니. 1J-연한 것이니-. 이러 
'l· 

31계정첵을 추2P-하번서 분111정부의 1귀북정

책이 v- . -S,-3- 2;t력'기·력' 히-ic:· 기3 Id1서 )%/l-A]-3/ 싱JJ히.게 Yl 것-S -불-본 p

a t

50) 이히·의 논의·(-:- 성-;(.>f, 
" 4자최 l'에 대'1 %9 런1·l- 데LIL %E기 ]깃 대%15'에 크 게 의존히.있- 

-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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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합의과정에서의 양보, 쌀지원 등의 유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북한의 남한배

제 정책에 국내여론의 향방에 따라 즉흥적 · 감정적으로 대응한 문민정부의 외교적 :J

. 判 有, 畏 彼 判 有. 彼 判 ..

.f, %- 상q]. V7ell.l, %-t.]- ep 87.] x ]].]SWqs >.]c]-. 814%p %, J
假 制 . 周, 荊例 執, 徑 聘·剛 例, 秩收 3C
刺 有, 科 .卷 科 畏 割拳 L例 卷 .討 2
Z., 783 yy 1-x-% y y/% .IA>%o]] r}It v.It 3.]- y q]id%E .i

'p

判著刺 烈 斜., 判 刊判 但 制 1-T .J
·荊 .

'I 

i
團 ]

이하에서는 중국을 위시한 각국의 대한반도 정책 및 김정일 체제 자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결국 우리의 대북정책은 포용정책이 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통

일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지라도 이러한 국제적 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의 포

용43·1 추7-t]-는 당2목且는 vs- 431-A담을 통s]-h $반V2 3%와 안4을 확초林

는 것이라는 점을 강王하又자 한다.60)
"

J 「「
<

3. 1 북한체제의 존속가능성과 대북정책의 기본방향 
.

- ['L

/>. [io

1994년 7월 8일 겸일성의 사망 이후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논란은 끊임얼입

제기되어 왔다. 한 북한 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견해는 대체旦 다음 표에서 보 이

체제유지론, 절충론, 체제붕괴론 등의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61) 
.

T, ·
l
,

.
l

/y
< 

'

.

C )‥"/

60) 기본적 선호 혹은 목표와 구분하여 의부적 . 내부적 제약 여者에 의해 설정된 호 혹은 목표를 :g%

인된 선호(induced preferenccs)"라 한다, 필자는 우리의 유인된 목표가 바로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

화와 안정의 유지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조기통일의 전망을 그리 밝게 보지 않는 것과 상

통하긴 하나 헌재 우리가 통일에 한 걸음이라도 접근하는 정책은 역시 포용정책이라고 관단된다.:·.그

러나, 포용정책을 주장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얀정을 위하여 모든 자원울 아끼지 말자고 주장하

것과는 전허 다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통일은 궁극적으로 우리(우리의 정의가 문제되기는

하나, 북한주민보다 남한 주빈에게 더 우리의식을 가진 i말에 있을 젓이다)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불의사는 국민여론과 밀접히 관계되어 는

것이다.

61) 서주석,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 걸정일체제의 번화가능성과 우리의 선택," 재단법인 국가안보정책연

구소 주최 
「

바람작한 대북정책 수릴을 위한 공개토론회, (1996. 6. 20
,

소공동 롯데호텔)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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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b 김징인 제의 존속 기.늠·성에 대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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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 ' ' '

" ' w 

' '

' " ' ' 團

l l 
' 闢 ' '

'

,

……

.

[ ([ . 고.'" 구
a m

A치: 시구석, 
"

-

%

f리의 대4,[성책 Ix·힌," 
p. 22.

a

.

그 v·1데 이러한 주징·들/ . 7 리의 네식-정책의 빙·힝·各 설정하기 위한 ]'(-기로 십-기에는
된

a

첫쩨, 셕.힌·체 의 분인-정성 대힌· )t:·런-은 주旦 김정일 정71의 v-지 - [은 A 괴에 A.

심이 7]-V되이 있y 미, 북한식 사최·주·S.> 정치체제 혹은 국·기-지-제의 y괴는 VI·지 후속적

2·J징 
- 로 만 니-7이지[J 있디-, 김징모1 졍</1,의 - 2-A 이후 닉-한이 이띤 식으<L l]l·)촤할지롤

예션·히.]-< 깃이 이러->y ·깃은 · v]일지1;Il- 이에 대힌· 이느 정<;-/의 에%이 似디-]/-l 대-<[정

비의 IE·'힝· 힉·럽이 ]J-가능힌- )[%1디.w

->려tI], -L[한 제의 - i)-지 Af. 븅괴->/ 이1-- 정도의 피부적 지우]의 존재를 · 1제로

있-t-<지기· - ! ,
l

- %히.니-. l
%

l)- ]
,

A,f·한제제의 봉괴기· 1허 피J/ 적 지우1이 似는- 깅. Al%Il· 기.J 힌·

이리-%l:l, 1] A-피본 자체가 조긴-)[LRI 7)-Ilj-에 임<It 남한의 북한에 r]]한 지 A거부만

tA:- -l·[한1%j -M-괴-計 기-저各 수 없는 것이디.,

미지!/'<.j]L, 기-징 -A aw헌· 깃-은 이- - /(징') 이 김정인 제 의 존속 )).등성-A 교·기로

대복징4>의 방향-뒤 XI]시하<[<- 것이 o}·니기- V-히 리 ·거C 로 대북정체을 투정 )q-힝·으로

20- 가리]/ 의도애서 <]정3J. yx]]의 존V· 기-L'-성-K <·<하L 측먼이 깅-하다<.:- 71이다.

. y신 제제-J피-e뇨. 북 
' 

l·의 -b-괴-目- ]]]-80'직 'l- 
깃으로 Jt'G)rn 대북-봉쇄 -3- -/z

사骨에 의해 류·v ·지시된다, 민-인 21정인 제31]가 견-:·<· 봉괴3 1 <[ I l]에 . 1해 있다1/l -],l--

에 내한 T흔의 지E[.IP- 닝·비애 지니기 fy-<b,미, 따리.A-j 주 
-l<·f·의 험조骨 l

. 이 A은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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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리만이라도 북한에 대한 일체의 지원과 협조를 끊어 북한을 고립시켜 고사시킴으

로써 하루라도 빨리 통일을 성취하는 것이 좋다는 젓이다. 절충론은 북한의 붕괴에 따

르는 전쟁 위험을 강조함으로써 군사적 안보태세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거가 되

기도 하고, 전쟁 위험을 수반하는 북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북지원을 위한 논거가 되

기도 한다. 즉, 미 국방부 관련 인사들이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붕

괴에 대한 객관적 인식 외에도 주한미군의 유지, 국방예산의 확보, 한국에 대한 무기

판매 등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최근 미 언론 및 한반도 정책

관련자들이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자주 언급하는 배경에는 대북지원의 필요성읕 한국

졍부에 설득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620 체제유지론은 북한에 대한 조 건부

지원을 강조하는 인사들에 의해 주로 주장된다. 물론 한 · 미 양국의 공식적 입장도 체

제유지론이나, 이는 김정일 체제의 붕괴를 공식적으로 주장하면서 김정일 정권과 북한

. 과 접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며, 최소한 북한문제에 대

한 한 · 미간의 대화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체제 붕괴 가능성 및 그에 다른 전쟁위험을

보다 높이 평가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그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63) 미국의 의

도가 일단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한국의 의도는 최소한 북한에 대한

지원을 북한의 태도변화와 연계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64)

이와 같이 길정일 체제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여러 주장들의 전제가 모호하고 또 그

주징-의 배경에 특정 정책을 옹호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

한 주장들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북정책의 기

62) 미 국방정보국(DIA)은 북한 관런 보고서에서 북한이 현재의 상태에서 15년간 존속할 가능성은 적다

고 전제,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북한정권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며 상촹에 엉뚱하게 대처해 가

거나 붕괴 혹은 자멸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고 한다 ( r 매일신문」 ,
1996, 12. 13, p. 2)- 붕피의 가능

성과 붕괴가 가져올 위힘도 아을러 지적한 이 보고서의 건해는 절충론에 해당하는 것이나, 언론 보도

는 
"북 

정치적 자멸 시작"이라는 이 기사의 제목에서 보듯이 항상 붕괴 측먼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우연의 열치인지는 모르 만 본 논문의 V(]14장에서 필자는 약 15년을 펑화체제 구축의 기

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63) 이러한 공식직 입장과는 탈리 대통령을 비롯한 대북정책 曾守자들의 잦은 북한의 붕괴 가능서 및

곱7통일에 대한 언급에서 보어지듯이, 실제로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데해 미국보다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이 보인A

64) 그러나 4자최담의 제의 이후, 필자의 견해로는 두 정부의 의도가 상당히 일치해 가고 있다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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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l·q-항을 제시하2·J- -%·[힌-체제의 인-징싱파 괸-V)히-이 제시된 대북정첵의 )q·힝·이 과인

바르냐는 깃을 <-l-피昏 포/요기- 있다.

식-한의 헌 체제위기외- 괸국1한 대-f.[정첵의 기뵨방-힝:온 대체로 봉쇄 파 At-S-V

/l-게 대]i<1苟 AC 있디-.

본패2은 -l,l-한의 본괴를 비- . l'직한 깃으로 JIG/- 북한에 대힌· 일체의 지원파 7

끊이 닉-한제 의 A-괴를 -S·도히씨·] 
:· 것으로서,65) ·7.>정인 제 가 현재 븅괴 중에 있

제제-b!-괴론적 시각을 기-지21]- 있는 깅.Y-에 7로 J·장되지만 다른 ·)· 에서도 얼]·1.는지

-7·장·Io J 있디-, <, J,!-힌·체제의 V:)최- 기-Y-성- 섭-인히Jl, Al-힌·-E 기-}p,히으.At . 7-리

으로빤 )%긱-히·는 깅.뜬에는 김정 J 체Al]의 존d/ y]·LL성에 대해 단기적으로 이떠한 인식

을 기.지]< 싱·>/l·임이 - )J-쇄론을 7-징·할 수 있는 깃이니-. 이히-에서는 VI저 체제봉괴론·

연수1>'J 대-f·P봉쇄론의 분졔주]-S- 지리'하고자 한다.

·칫쌔, 앞서 언]:i·한 ) Il.외. A>·이 -l;l-힌-체세의 %괴]--<- 이느 징도의 외밖직 지원의 부제를

진제<,L 하3/- 있는지가 모호하디-. 봉페R-에 따라 - 7-리가 붕괴 촉진-A 위한 졍색을 시행

힌-디-변 디·른 <·:·기-의 식·힌·에 대힌· ·지오1이 헌 싱내에 미-l 긴] 있다면 3한의 >괴 가능

- 3- <·J<8J A'7 있지1%0-, 식- 
')·) -M-괴-趾 니·리·지 임'는 ‥ <·f, 

'한비·v의 
핑최.의- 인-정-E . Y

하미 A-괴에 띠-2]고 초다2 가능성을 )%· 게 딕가하는 미치, 오/A·l- 농의 톄도를 7,려6

논 //2/의 헙조릅 인기는 이리-Y-미, 깅.Y-에 띠-라서는 오히리 이들의 대북지원이 대폭

· 기-S 기-3/네 - Y-리의 외교적 고 림과 이·-5·러 - (리에 대한 북한의 적대7]-민- 깅-촤시킬

기·능성이 높디-.

둘 , 북-1%케본-P/ 닉-한의 봉괴 따르는 %1젱51닐 가농%을 경시-힌.디.. - )

의 J·징'에 따르vI 대북우-촤론지·들이 주징·히·는 y[미에 따F 진x%도1깊 가능성< 거-

65 ) V·쇄]·'.-3- A·솨1를 위한 [란런국미 y]조吾 직극기<-<L Cf/·히·1: 적·C(·직 본&))S

주·l/l-:·l과의 [Il‥71' Al -l;l·>'l-의 )반- · -3· 
- 7-리히이 소.·C-l·적인 지11 기Jil국m 인/-히.지.는

)tv- 있니-. 그리니- )q곡1.J·f-Crn- 'ElL.!그] bL체본의 ·>,:-제7-3- /]91 C[l.데A'( 가지고 )1- 」>l]나가. %tI·

데한 ·AP를 위한 <'>3- >,-. L'·lal;:. y기한0)'< 진에서 징페의 공L·l-·>i ->·:-표가 피.인 북71의

있<:·지조치-·t/- ->]-·l,[밍 히·게 난-3.-미, 모,한 징]l-L가 이-'i!-런 인V- 하지 업's'%-l. 있다는 31식-P

지L-- l
%

l>2· < 임기 %-Ii.'.-에 이·)[:- ],!·석의 싱에서 세%l B. U. 러니., %'1지.기. ·K·징·히.1':. Y-9-R-이 Iu·.

- 기. 피영싱 . l'지히-::- 겅 7-V. 성12히 V이, 세신한 구.e]가 J ;
l:IV.31.니.<,< l- 깃이다, 2'l. 

'지니., 
예-城. 

-b

제4긷-의 CVL'd'지 이*A빙 l'·3- -7.리기· 주m%,1직으로 제칭하a't( 이를 이헹한디.모) At-9-·정책이 )q·A

S.헤 1.지L· 임-3·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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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한다. 전쟁도발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실한 승산, 전쟁에 지더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명분, 지든 이기든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상당한 이익 등 세 가지 요인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가능하나 북한은 그 어느 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66)

또한 우발적 혹은 고의적 전쟁도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해도 이는 붕괴 과정에서 어

차피 우리가 감내해야 할 위험이머, 북한에 경제 지원 등을 통하여 체제 붕괴를 지연시

킨다고 하여 피할 수 있는 위험온 아니라는 것이다. 체제붕괴론과 연결된 대북봉쇄론은

이와 같이 북한의 합리성을 강조하여, 북한이 내부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 수

준의 대외적 긴장을 유발하는 가운데서 남북한간에 우발적으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

는 어찌 보면 여전히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 의사결정에 의한 전쟁발발 가능성, 그리고

위기시의 비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한 전쟁도발 가능성을 경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셋째, 대북봉쇄의 궁극적 목적이 통일에 있다면 과연 김정일 정권의 붕괴가 남한에

의한 통일로 이어질 수 있는가가 의문이다. 김정일 정권의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는 깁정일 체제가 경제위기 및 식량난을 극복하지 못하여 주민의

불만이 극도로 고조된 가운데 쿠데타에 의해 김정일 정권이 붕괴하는 경우일 것이다.

그 런데 이 경우 북한의 새 집권층이 남한과의 통일을 원하는 세력이 될 가능성도 희박

하거너와 북한 내부의 무력 충돌을 중국이 그대로 좌시하고만 있지도 않을 것이다. 즉,

김정일 정권의 붕괴는 남한의 흡수통일로 이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개입으로 이

어질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봉쇄론은 북한의 조기 붕괴를 가정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주장될 수 있다. 북한체제

의 변화 가능성을 부인하고, 북한이 우리의 경쟁상대자 내지 적이라는 냉전적 사고에서

는 당연히 톰수통일만이 통일을 위한 유일한 길인 것이다. 봉쇄론자들은 만약 북한을

지원할 경우 북한이 중국, 베트남처럼 경제를 회복하고 개혁을 추진하여 성공할 수 있

고
, 이 경우 한국에 유리한 남북한 세력균형과 국제상황을 역전시켜 통일의 기회는 멀

어져 분단의 장기화를 가져오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북한에 의한 남한흡수를 가져

올 수도 있다고 한다.67) 이러한 견해는 우선 무엇보다도 남한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자

6Sj 구종서, 
" 

미국의 
「

두 개의 한국 전략,을 저지해야 한다,"

37) 구종서, 위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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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김‥패서 남한 의한 북한有수吾 주징·-히.먼서도 닉-한의 닙'한昏수昏 - 7 리d

)c정하고 있디., 고(리[II A수骨일에 따j%는 입칭9- 통인 후7·증은 <·3로 
'하고리·도, 

과

연 -L(-힌펴] 데한 . l&L쇄가 조1il.l-긴·各 이.니지만 궁극적인 昏수통일로 이어릴지도 의문이다,

이미 인급한 ·A-11제녈괴 
'3 

인처에 기초한 대북본체谷의 문제조)을 C-'l-대로 가지고 있기

매문이다. 게다가 봉쇄론지-吾-C 하루리-V 빤리 -11한 주1/1의 고昏을 도1이 주기 위하어

뷰한 봉괴吾 촉진하지.고 하지만, 북한 봉&11에 띠-론 고 통은 사신 북한 주VI이 김-당

I
l
l-l-에 일-L- 것익미, 이는 -11한의 j 체 를 고 리힐- 때 오히리 북한 주민들의 T

v]'힌·에 r

한 적q]김-I)· 깅-최-시킴 기·능성이 린. 것이다.

/L- . 은 북한의 5l 제x]]의 안정 및 11헉 · 개빙-, 남한에 대한 도v·)촤 등을 -R-도하

자는 장으로서, 대-].[본m쇄본의 분제J]을 IB.리한다민 딩-9히 . 리기· 헤야 힐- 대북졍

체의 기)·t l·q·힝·이미, 힌제 - (리 정부의 -
' 

식적 입·장·이기1/ 하디·. 22용론욘 북한 지원

-!·a, 33]. 1교 
정JL에 띠. 1 싱-Iq·한 치.이기. 니-며, 

'l· 
. 미긴C의 정첵2y조기. 이리운 깃V

)-]>.<L 이를 R'3·1씬- 의11대7]o]1 있니-고 [ 깃이다. 미·:·r이 -t]- 
']·제 

의 븅피 가능성과 이

에 띠--F 위 1을 들이 북한o]] 대한 대복 지원 7 
')지 

l 후 테도1/1회.暑 기내하는 것에

비헤 한히·c 싱·데즈]으旦 -([ 
'l.의 

봉괴 기.능성 및 이에 띠·른 위힘을 닛'게 보고, 북한에

대한 지우]o]] 소<'f 1이거나 지윈-8- 위한 임걱한 조 :1을 제시하는 입징·이다. 이러한 - 리

의 테도暑 미1·f은 - (리가 북 
'l-의 

봉괴를 1브라는 A으로 의심하j( 있고, 또 실 CI러한

측변이 보이는 깃도 시신이디·. 그d-]니. 이미 인-//하있듯이 ·봉쇄론은 통일로 이어질 가능

성도 피1J]-하기니와 오히리 
'l·반도의 

긴징·을 - H-발하고 C·:·제사회에시 A 리의 고립만-s-

7레힐· 가능성이 높A)J-로,6S) 이d-]한 $지'이 있다<fl 이를 과김·히 닌이 비리51- 우리의

주)il.l-:·l에 대해서도 / [ 리가 J+한< 꽁 l- 의시.가 없다는 깃-E 널1-b히 
-해이· 

힌· 것이다.

외- 러1 >. 한 . 미 공조제제의 <·f일各 -
'[.리하이 

- Y-리가 미/·[피 포- - 징핵, A.p t l 
·

. 요 정 첵

에 띠-라 북-힌·에 데해 기의 -
%/-조TI지인 지V을 하51,, -L[ · 미 및 북 , 인 핀.계의 조기 징

상-최-計 - 9·인'히-<[ 깃<. -l·[힌-의 t

(]-'한 1111·x])전.뱍-S/ 깅·촤.시로1 YE이고m, 
'l·)/],2A:t

(]8) 봉%Il<·[.사·3-의 -/싱에 띠룐 대직 깅 깅<,·-선이 2 /. 의tt,L외<:- [J'리 하)1 체세의 에9,). 
- 

l·3」·-3. [/

한-3- :·h>-l ·
-:·
l-L]]키 제세 전 )기에 VI. 징시키]i- 기이兎다<-:- ·

'

7-.장%', 인리가 있니., 이러%'l. 의견/.로
·)< 

- <]징'접, 
" 

한<Il·v3 1. 의 내 시 조긴겨. 112'] 남>'1[ - V-!,)-리의 한 s시.시 시각에서," 김 힌. V
-

. · l· 싱지치5)(의 이t·d기 <·-:세., (시A-: B 최., l)l5), p.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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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의 포용정책은 북한에 대한 지원 몇

북 . 미, 북 · 일 관계의 진전을 북한의 태도변화와 연계시키는 조건부 지원일 수밖에 없

으나, 지원의 조건, 방법, 정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문제이다.

3.2 포 용정책의 추진방안

3.2.1 포용정책과 이와 관련된 개념과의 구분

포용정책의 보다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하기 전에 몇 가지 대북 및 통일정책, 그리고

구체적으로 포용정책과 관련된 개념상의 혼란을 제거할 펄요가 있다.

가) 포용정책과 안보태세의 확립

군사적 안보태세의 확립과 관련된 개념상의 혼란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포용이란 말

을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양보 내지는 극도의 유화적 태도를 의미한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으나,695 포용정책의 목적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안보를 증대시키고 통일과정에서

의 주도권을 확림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군사적 안보태세의 강화는 오히려

포용정책을 제대로 실시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한毛으로는 강한 군사력으로 억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자체를 북한을 대화오1- 협력의 장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완화하자는 것이 포용정책인 것

이다.

나) 포 용정책과 흡수통일

동서독의 통일과정을 두고 생긴 흡수통일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 될 수 았다. 우

선 통일의 과정 측먼에서 보면 동서독의 통일은 양자간의 대화 및 합의에 의한 통일이

아니었고, 그 일어난 시간도 순식간이라고 할만큼 갑자기 된 것이A 둘째, 그 결과로

보면 동독의 체제가 보다 우월한 서독의 체제로 통합된 이다. 이러한 결과의 측면에

I

63) 미국의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 내지는 연착륙 정책이 대체로 이러한 비판을 받아 왔으나, 미국의 한

반도 전략, 가용자원, 북한에 대한 인식을 감안하면 비판의 어pq는 있어도 미국 L)-름대로의 합리적

전략이라고 할 깃이며, 미국 역시 자신의 정책이 무조건적 양보는 아니라고 한다. 룰론 우리의 포용

정책은 미국의 포용정책과는 그 목표외- 수단에서 달라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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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아 存3%.일온 At용정려괴. 꼭 상둥하는 젓 아니라는 점이다. A<벙-정페은 권히

%수y일-S- At기%'l·니·는 것으로 오해되이지니·, 이는 사십상 휴수통 l- , - - ]J-쇄정책의 견

과로만 인건시커 )

]%·긱·하는 네서 나Y는 질-못인 것이다, ·봉꽤정책보다는 오히려 At성-정

책이 북한의 개lg-괴- 
'힉-A 

A벱-/하이 남북긴·의 힘의를 통한 평화적 lg-법으로 3,L다 . V-

우1힌- 남한체제31] 가깝졔 통 이 이 어 / 기·능셩을 y인다먼, 오히려 V- - 정책이 iL쇄

졍책JI디. 짙과의 vI에서 昏수통일-8- 위한 
'힌신직 

방인-이리-co- Ar각힐科

� 

수 있다. 한),

과정적 t 1에서V, Y- - 정책은 습5'·통일의 가노L성-E 진히 1개제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북'췬.을 봉괴시키겠다는 ·봉쇄징첵P- y:,기하고 ·];i- 
')·을 -W존의 싱·대1-g·으로 인졍

외. 건·장VI-화를 추-3'l·하->-y 것은 ·協-v]이 없으니., 식-한제제가 봉긔되어 v·의가 )/J요 없는

昏수y인의 기최가 왔는메도 퐁 J- - 하·지 t짠·지·A-< 이이·기기· 이서기 떼)'f이다, 그 러니- 昏

수昏일이 헌재 녁힌.-의 조기 >괴 ·혹은 이를 위한 본쇄정첵과 인괸·되어 이해되는 실정

을 김·안한디끄1, 대-f,l-정첵 닙-딩-자에 의한 省수통일이리.-1도 뎔-이의 사성-은 34 수 있으민

피해이· 할 것이니.. AK J-3- 2L·기하%디초< 이야기든 혼수통일을 하凍니.는 이이·기·는

谷5< 입이리-t< 벙-이 지·체기- %데입이 식-한의 지·존심 /-( 싱히-게 히·기 때 /이디-.

다) 조 기 - 일론과 포융정책

조기昏 )-L - 짐진통일론의 념이 ] - ·지·O>1 띠·라 니-르지만, 이 논의의 최<E 배깅-K 신·

피31<I:l h-서<·;-의 8- J 후1-증피- %s·v·'1하여 한)Jl-도의 겅- o]]도 省수통일 및 핑2

기·능히·니·는 전제하에 과인 비- - 과 )/']끼의 측<I:1에서 조기통일을 
'할 

것 J가 耳은 주]진적

일을 할 것인기·01] -l'C-제의 7짐이 있디·고 혐]- 것이디.. 이렇계 논x%의 초점을 -$게 정의

하띤, 7빈1·l·의 V)-내로 조 기 동일이 이71니-l<지, -J한이 평화%- 봉괴하지 w·는니-L

-晋·의 논의는 전제 사제에 내한 반대로 이러한 (-C 의미에 한정한 <L-의 자체를 - 기.J

히-게 히-)-< 젓이니·.70) 조 기昏일론과 7]진yt-]론-3< y일비- - 과 핀익의 (은 맥%

70) Y<11 -
" 

익.8J' ·%L수)4<.l 1권 핑촤.]31-0- v-!제k,L 하%고, [' 진진1/인 3과 
C 조기통

민에시 령]지.의 ]'리싱 OLd'성-0· 비]l).히.31./<l 힌-니."미 
-:·
!‥세적 . 인힌.졍의 Ii!.제, J,>힌. - M.피'

통인 <It 언게3d니는 ),t싱2/ 임디·는 x 의 A 기V일비%11·F의 ·3기를 AL',1 있다 (조n/), 뼈,넌[
·적 l) l.9-과 통인의 이익," 

[' j,!-닌/비-8-피 생.입111.S.,, (l/l.족동.인3)-/<(l: VI족X-인연<Id.s(l . 헌
·A'%L주외 '이'술회의 

(71. (). 5) 냄'표·>·.냑C·71. l(月7. 6). <, ·%'..음 의111의 심 ]샹.인</- 대 조기yo

의를 한정시키지 3/·]. 있-(2 깃이니. - E--(·[. VI-C. 이러한 /기통인0에 내힌. 비%1에 대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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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조기통일의 현실적 가능셩을 포함하여 넓은 의미에서 논하는 경우에는 조기통일

의 가능성과 바람직함에만 논의를 한정할 것이 아니라, 조기통일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

가의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포용정책과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실

제 조기통일과 점진통일의 논쟁에서 조기통일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조기통일을 하어야

한다는 것이 펄자 입장이다.71) 문제는 결국 조기통일을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달려있

다. 대북봉쇄론은 실제로 대북 및 통일정책의 방향을 가리키는 용어이고 또 봉쇄론자는

조기통일의 이익을 들어 봉쇄론을 주장하고 있어 일정한 대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기통일론이 조기통일의 바람직함만 이야기하고 조기통일의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실제 정책의 빙-항을 거른하지 않는 한, 조기통일론이 포용정책과 상충하는지

상충하지 않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라) 길급사태에 대한 대비와 포용론

이미 언급한 북한의 붕괴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로서 포용정책을 실시한다고 하여 북

한의 붕괴 가능성을 전혀 고 려하지 않는 凍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 북한체제의 특수

성, 중국의 대북정책, 그리고 현재까지의 김정일 체제의 운영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함으로써 조기통일의 헌실적 가능성 및 조기통일0>]의 노력을 할 것을 주장하며, 북한 붕긔 등을 통한

조기통일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상당 정도 의견을 달리하지만 필자 또

한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긍정적 입장의 유도 등 조 기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자는 주장에는

적극 찬성한다 (우리 국민에게 널리 퍼져가고 있는 통일에 대한 유보적 태도를 염려하여 조민의 논

문이 나왔고, 펼자도 이애 공감하며 또한 이 논문이 이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런

폐 문제는 이렇게 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의 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다. 특히 
"

조 기 통일론은 점진

적 통일론에 상대되는 말로<d 통일의 기회가 주어 면 즉각 통일을 하자는 주장으로, 북한에 대한 홉

수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조민의 7 30을 대하고 나면 더욱 그렇 봉쇄정책이 아니라

포용정책을 주장하는 팰자도 
" 

기회가 주어지면 즉각 통일을 하자는 주장"에는 적극 찬성하는 것이다,

즉, 구체) 정 방향의 제시가 없는 조기통일론은 포용정책과의 상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71 ) 그 러나, 통일비용은 일시적으로 부답하는 것이고, 통인의 펀익은 통일 후로부터 영구히 나오는 것이

기 때문에 전체편익이 전체비용보디. 크다는 일부의 일건 상식적인 논리에는 필자는 혀 동의할 수

없다, 우선 미래 펀익 및 손해의 현재가치를 구할 경우, 물론 꾈자는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지만, 논

리적으로는 통일비용이 통일편익보다 클 수 있고, 또한 그렇지 &디-고 하여도 세대긴-의 부담이 문제

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후손이 누릴 혜택은 할인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단순히 미래

편익 및 손해의 현재가치를 구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따라서 통일비용 및 헤택의 부담 및 향수

의 방법에 따라서는 할인된 전체비용이 할인된 전체편익보다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일비용 논의

에서 세대간 형평을 기할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펄자의 생각으로는 지금까지의 논의

는 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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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봉괴 가농성은 희빅-하니-, 장기리으로 ),t면 -17'한체제가 - ;꿔)171- 가능셩은 싱-당·히 존

재하고 L/L 조기 붕괴 가능성y/ 진적y-로 배제헐· 수는 似g-므로, 북한쳬 의 骨1%)'1에 따

旦는 데%:난V)분제, 내%d'무씨도과/' v에 이르기까지의 어러 싱·쵱·을 상정하이 이애 내힌

대비책을 힉·Y]해이· 하는 깃이디-,

미.) 포 용정책과 -1화징책

혼히 대외정첵에 대한 3 (-Ll]의 대립을 이이·기 힐' 뻬, 깅·징파와 온긴파의 내림을 7로

기-징하니., 사실은 C I는 너무 단순한 분-9·라 71- 깃이다. 대외정첵의 수단을 R게 채려

(stick)꽈 당-;]·(carruO-O-로 구분힐' 수 있고-, Al各정첵은 -<l-한에 대한 경제제재, 군시A

쇄 V 의 채찍 H-V)·s- 최피한니-]'< 4에서 Iq-;]- 
수0·-3- 주로 사- - 하는 정케이리·고 IL d

있다.. 고 리니., 이미 인료IL한 내로 군사키 인-p,l.,태세包- v·추이 싱·대]-v·이 5<-사적 위호1을 해

A- 때1rn-< ;,]·사적 대응을 해이· 
' 

1 ·깅우도 있이, ]g·이리 A먼0>]서의 군사d·<[[- 사정-하는

깅. 븝 비]제하지 않는니·. 실3<- 보- - 정색은 군사키 5<단·s- -<f한·은 <·:제시-

당·시지. 및 V}극f내회-의 딩-시-지.<( 21/이-들이는 데 시-$-히-지는 僧지민·, 이기에V 딩-;-E 공

의 중tI- V 적전한 대응을 해이· 
'l-니-는 

7]o]]서 일정 
'l· 

강 · 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따

리-서 J )
J

- 조 d적인 비위 l%'·T기로 징의되는 - 0-회.징첵-P. 이표1 깃이니-,72)

m m m

2) Wit ko l% V-C·.. 
')'jR--적 -:·l'제주의(coopcul(ivc iutcfrnttioutllism). 호진려 -:·

>·제[/의(miliurnl iutcmzt(io11(Il

에 친·성 -5'. 반1')1히‥l-·.니'Oil [[)·리· 미-:·!-의 인반내줌과 엘리쯔:-의 내외정피에 대한 대V·를 다읍

4가지로 분-h.한다 (Gugcuc Wiltko pi', 
'

모]itcs au d Mass%: Au이hcr Lo마 M A[li u dc%s Ioward AmericIl's

l{olc," Iu/fl'H(TI%II//」[ ·

(
l

'

IM( /k·%'탄E」/'It·ro· Vol. 31, No. 2 (圈7), BrIlCC Russotl, CollIro]litIg 1ho Swul'tI

(C'lillIhridsu: H;irvm·tI 11uivc]·si(y Prc·W, 10q이, p. l ][+이1A-1 지13.)-9-).

A'>조리 
-:·
l-세주의

천·성 민·데

3]-성 
-

- · l'제C-a지. 깅-검-l·l.지.

호 ]적 
·:·l'XI]- 

'

. 

(luterIUl1ioutllis(S) (Hm·([Ih)CLs)

번·페 -h-최F-지 ] 낵]주.의지.

(Accommo111i니]ists) (Isol시iouisa)

이리힌- 분A/·에 i·!·이 띠· l-디1/l., l/1
. 지 - 6·최. 지·의 임징·에)%-> 혀1 

-:·
>·제7의 졍히-5- 신시히.피, 샹·r

1응에 미-e)· . 3-회f!.지여. [tI-R]/f의시.의 , t 사이())]서 진동하::- 깃이 포. - 정케이라1',t - 8. d-. 있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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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포용정책의 추진 방향

포용정책은 이와 같이 우리의 군사적 안보태세 및 위기관리체제를 확립하는 가운데

주변국의 태도 및 국내여혼을 감안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 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제적 공조체제의 강화가 필요하나, 대미 일변도의 노 력을 지양하여야 한다.

이미 4자회담에 대한 주변4강의 태도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들 모두가 한반도의 평

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으며. 북 · 미, 북 · 일 수교를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

하고 있다. 따라서 북 · 미, 북 · 일 수교를 막아 북한을 봉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북 · 미. 북 · 일 관계개선을 이용하여 이들 모두가 원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목표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 이들의 협조를 얻는 것이 省

요하다, 한편,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정책공조에 금이 가는 것을 매우 우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국가간의 완벽한 정책공조라는 것이 대외정책의 우선 순위가 다로기 때

문에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미국의 한국배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어긋나며 연착륙정책에 필요한 자원도 상당 부분 우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의 포용정책의 의도를 분명히 미국에 설득하는 한편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는 과감히 이를 거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언금한 바와 같이 일본

의 북한에 대한 지원능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서는 일본과의 정책공조

에 보다 큰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경수로 협정 체결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

대화의 재개가 없이는 경수로 체결협정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결국은 이

昏 관철하지 못하였고, 최근 강릉 잠수함 사건에서도 북한이 사과하지 않으면 경수로

지원, 남북경협, 4자회담 추전을 중단하겠다고 하고서는 1 1월 24일 마닐라 정상회담 결

과는 이러한 방침의 대폭 후퇴로 나타나는 등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사

러1가 빈번하였다.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첫째 북한이 남한을 배제

하고 미국과 대화하는 젓이 유리하다는 판단올 할 것이며, 둘째, 미국 역시 남한의 반

대는 크 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가질 것이며, 셋째, 대북정첵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상실하는 등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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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엇JIL다도 -Mr힌.의 사정, :l!1곡11·[의 i]징-, 기·민의 어론 등을 고리하이 실 1가%·싱

높은 정책을 시'해야 힐- 것이며, 일단 Al]시%'-l 정3/은 끝까지 모]고 가는 의지를 보여·%1·

j' 깃이디-.

y쩨, (기북정첵의 인괸-셩과/;-L A+l· 1피는[- 깃으로, 정-%it치·우1의 데늑지원 y 교-B-를

차원의 내)·l-지 1 및 31(뀌.피. 분리히수< 것이 V)요하니-. 정부의 대북징첵이 감 · 온合 오릭-

가릭·하1C)서 <-'!- 폭F.로 진b-하·게 3d 이7- 중의 하니-j]'t 징J)L가 대북정책의 거의 모-> d-<

단을 -hf7']히·3:t 있디-L· 점을 틀 수 9)디·. 정부의 징비 수도1-이 제한되이 9)디-d 그 빤큰

진동의 폭이 작아 l 것이고, ·징책의 </과에 대 
'l· 

피임도 경김·필 것이디·. 무익과 Y지·

능의 깅제교7-와 
'7]럭, 

2-l-리고 인/';/적 차71의 지원은 대폭 l ]간의 지· 에 맡기고, 정부

치-3[A의 대-<l-지원-C. 
I

i--l·-<l- 회.o] 재개, 4자회님-의 개최 등과 모1게하이 이j"/-어진다1/2!, 대

북정·치의 인관싱 - [i-지에);- 도 - 이 24 %E너e·1 다읍파 긴-은 이조]이 R)니-. 칫쩨, 우리 정

J규의 %.S-졍첵의 의지를 내내외에 일리는 A)·가 있니-. 둘 ,

-특히 인L-J 지원의 깅우,

이를 V.제하는 것y. t·l-제이룐싱- 곤란한 J:]이 l .
- 

고
, 이룰 l

%
Il간의 자 맙기는 깅우$]

오히러 북한의 di:-VI회.에 띠-리- 지원의 규모도 연속직으로 1
%
)l촤벌 가k성이 커 북한의

/표5 
, 최.-낚 기-지므m-는 네 V· - 이 된니-. 셋 , 장기적으<L );(변 t

%

1J 1치-원의 5'd쥐.이·민3

I

Ll'-l]A·의 상y신회외- J 긷셩 최.tl-에 V- l

- 이 되%·< 깃이디-. L괴 
, V(치-승인이 징·기적 대

세라변 -/본 등 니.-:·[가가 북-한에 뵨긱적 o . 로 진출하기 7)o]> 우리가 l/J저 J,l-힌·이2

시·장· 및 E-지.네싱--E 의-j,L히·;· 깃이 d%히·디-. AJl V)긴3)(·5-에 내힌· 제 
'l· 

-

띠.Ii뇨- 상·당똑1· JC-·제점이 있P· 51 있t-니., 이 < 네J)!-분의 겅우 거- 에 Id.히.디.. - (<·l

-],l-한에 데한 긱접도시.는 상td"l· 위 
']이 

y)이 기7i의 자名적 4정에 Id'기기 '힘-P니.는

긴坤도 있A니., 기입·페 위휘J>L님--E 떠17o-%.i 겅-( 오히리 정JiL보디-는 기7]이 이리한 모자

위호]에 디 V]<<J히·cl/. 대치tP'인[At 니 -
'

>l- 
- <

I
f 

험- - · 있디1고 / %A)21'할 샤·2조 있디·, J·f'힌이 l el

<J 31/rn-i-l-<i- 체제 A)전에 익-꽁-힌' 것이라1·t . 리도 71- 수 있으니-, 오히리 t 리 체제의 우

우]성을 <-l--],i·한 -CI]Il. <-L)/에게 /'리/.-< 계기기· 71 것이미, 이를 우며한 -l,f한이 l/l{

를. 통세힐· 가능<'·]o] 크니.고 -Ii[- 깃이디·.7'·3) 지</·까지 일A-].적 지 J의 대북칭·C/·哥 74

로 )J[]회-'힌- 것-S o ) J,L삔 ->,>-가피 헌· 수1택이있니-j/- 호1- 깃이니., O lz]] 이푸<· ·

'(·어 사힌·

7'3) ·],>-V'l-의 TA·세 지-캐->J- 시.한의 이'.9-이 I :J - 3· ·;'- 9)Y-니-, 이t:- 전히 -Y.리에게 A-리한 리--S-인 %tI

>il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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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분위기 조성에 응답하는 것이 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적십자사로의 창구 통일의 필요성을 적십자가 국민에게 홍보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

니며, 민간단체가 직접 대북접촉 및 지원에 나서게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그러나, 각종 국제적 단체에 직접적으로 기부하는 것은 허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점

차로 민간의 직접적 대북지원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지원은 우리가 내거는 조건에 상응하는 규모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

며, 융통성 있게 조건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4자회담에 응할 경우 북한의 식량문제

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게끔 도 와주겠다는 식의 언급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대북지원은

우리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아직도 냉전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다수의 국민여론

도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요구 조건의 중요성에 따라 점차로 증가되어야 할 것이

기 때문이다. 한편, 제시한 조건의 선이행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먼

저 지원을 하고 북한의 조건 이행을 확인하는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도 있다. 대북지윈

이 단 한번에 그 칠 것이 아니라면, 먼저 지원을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북한이

충족시킬 때까지는 대북지원을 계속 중단할 수만 있다면 선조건의 이행을 주장하는 것

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으머, 오히려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주변국 특히 미국의 일정 수준 이하의 대북 관계개선에는 선의의 무관심을

보임으로써, 불필요한 간섭을 한다든지 북한의 兮괴를 바라고 있다는 오해를 하지 않도

록 하고 가능한 한 우리에게 대북지원 추가부담을 요구하는 계기를 만들지 않아야 한

다. 구체적으로는 북 · 미관계의 여러 현안 중, 미군 유해송환 문제, 대북경제제재 완화

문제, 북 . 미 미사일회담 문제,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는 될 수 있는 한 관여하지 말아

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한의 미사일 개발 문제는 우리의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모

로 예의 주시할 필요는 있으나, 핵문 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세게전략의 차윈에서 북한

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미국의 문제이며 이 문제에 잘못 개입

할 경우 필요 이상의 부담만 안고 별 성과는 없을 수 y)다.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도 이

미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연락사무소 개설이 북 . 미관계 조기 정상화로 이어질 가능

성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하지만 개설 자체를 문제 삼을 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북한

의 핵 문제, 경수로 건설 문제는 이미 합의한대로 진행하되 북한의 과거 핵에 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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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K 3[

'

L 준히 요구하여야 71- 깃이뎌·. 인박사]>L소 개)j< 녑어서는 -낙 
. 미 관게의 개선은

힌·vI-/L의 핑화와 인·정이 - 리외- 미국의 -W통의 이익이라는 접윽 실득시키, 최소한 4자

최담이 신진적으로 힌·l%l.l·도 핑촤체제의 -
'

[[축 전.망- 구체희.시 { 매까지 지 3되도肩

이· 힐· 깃이다. 일A/-괴·의 <l-계개선 )C-제도 일본이 북Al의 미사일 dCA의 임정한 해김을

<·:[·I(징상회-와· 71게시킬 W이므로, 이 분제도 님'복한의 A>3 료 초기에 :-의하는 젓은 /

해];Il· - !f 가능성이 있다,

이섯쩨, 지6:l까지 <.·:-의한 포성-징책이 쥐-8-Id 기·징· 중요한 징·이 4지.최8·f이·지만, 4 자최

h)l'의 -趾 뺘에서3)-1 다양한 경旦를 통'8]-이 대북 At- - 정책을 싣시하여야 骨 W이디·. 한A[

4지.최딥-의 딩- ·IA;PAl기< 힌·빈·도-의 )q최.叫 인-정-8- C추C,L히·t 것7 로w서, 징-기적인 ·吟보1

는 통일j-;!, 
'향히·는 

가징- 헌.1-9한 K].이라51. 필자는 1
%0고 있지만, 통인은 이j/-는 것f 4지.

최남의 A-선적 목표는 아닌 것이니·. 북한의 -;·rn' 사적

� 

위협의 왼·최.외. 남)>F한의 대최-가 , l

시직/)-로 싱·충필 떼·)t/ 군사적 위힙의 )(1최-骨 .
+F j직으로 추3L해이· 된디.는 것이다, 1

의 /시.직 위헙 지.체-趾 -Lf힌·-E 대최-외. 
'Y]릭의 

징· 3]L 꿀이들RJF.2써 왼.최.'히-지.<2 것

포- - 싱책으보, A·r힌·이 남한%11 내힌· i/-서·적 위 ]-E <J·7·1리으로 거)/이吾인다먼, 우1<

리-이.의 대최-외. 
'헙릭을 

P,j- 
'l·이 ·거부히-어도 . 리로서는 군이 이롤 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디·. <[· 이 <[c-의는 . 리와의 대촤와 T/g]은 W한 내복지우1 없이도 북한이 닙-북

의 실<1지 펑화-慰· VI-아들인디·->:- 니호1<]직 논의이긴 하니-, 4지·회남의 Q피-1목적이 통일이

이·니리· 한VI-v의 심 1적이 
'

고 항구적인 펑최-체제暑 <p·축하는 깃이라는 것·s- 디-시 한1;)-l

강·조히.기 위한 깃이니..

4.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방안

K]잉Al' 대동<>쑈· IE6년 굉·J·l-진 죽시-에서 범'힌 
「 

한1111·도 핑최.외- 넙·북-'l· 7]러-E

한 IE'인-,-S- 통하이 It께]l-도의 펑촤省. 위하이 북 1의 안정을 -]히-미, 고렵을 우1치 o

/Id'리 <3,1을 -
- 

t·<IL히-지 S·'A디·-l-:- 
t<]징·- 1밍히.<l/- 4자최님-이 성사>a 깅/[- 시링·<1젼

-

, :]-V)직 해%J을 지)'l- 디저'키 지윈, 1--1.진-. ']봉지익에 
내 

'>. 
1/.자 및 내-l,p ,(띄의 피-내, 2{S

V-객의 ]a--),[히- - - '

s
'

-

- 3- <·a 1 수 있니.고 리·허, AC-B-정책<l- 추-'-l/- J- 깃-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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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74) 4자회담을 성사시키고 4자회담 개최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이러한 포용정책의 의사를 북한 및 주변국에게 분명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공개

적으로 표방한 정책과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정책의 차이를 飢애도록 노 력해야 할 것이

다. 이하에서는 4자회담의 목표가 현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한반도의 실질적이고도 항구

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다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확실해졌다는

전제에서 4자회담을 통한 평화체제의 구축과정의 성격을 우선 분석하고, 이에 따라 어

떤 원칙 하에서 평화체제의 구축을 추구할 것인가를 논하고, 이러한 원칙에 맡는 평화

체제 구축의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4.1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성격 및 원칙

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성격은 안보라는 재화를 경제라는 재화로

바꾸는 교 환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4자회담의 과정을 이렇게 돈을 주고 우리가 원하는

안보를 사는 하나의 거래로 유추하여 볼 때, 우선 제대로 된 물건을 사야 할 것이다. 이

는 평화의 실질적 보장 毛칙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동일한 물건을

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최소비용의 원칙이 도출된다. 한편, 바로 돈과 재화를 교환하

는 시장에서의 일반적 거래와는 달리 4자회담을 통한 평화체제의 구축과정은 어느 일

방이 물건 혹은 돈만 받고 상응하는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래로 소위 죄수

의 딜레마(prisol1ets' dilermna 적

� 

성격을 갖고 있다. 여기서 간단히 죄수의 딜레마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 명의 공범자가 체포되었다. 더 큰 죄(예를 들어 살인)를 저질렀다는 심증은 있으

나 물증이 없는 검사는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회유와 협박을 한다. 첫째,

한 사람이 자백(미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자백하지 않을 경우(C). 자백한 사람은 무죄

방면하고 자백하지 않은 사람은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한다. 둘째, 둘 다 자백하면[DD)

그 자백한 죄에 대해 처벌은 하되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최고형보다는 상당히 가볍게

처벌한다. 셋째, 둘 다 자백하지 않을 경우는(CC) 물증이 없으므로 원래 체포를 가능하

74 ) 
( 조선일보u, 1936.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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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l- 

J,L다 기.벼% )
%
l-]죄(애- - j-이 도7‥질)에 상응히·-:-< 헝링·-3 ) /-어한다. 이 깅2- IL2외.

간이 <1소- i에 대'해서 Ti > Ri ) Pi > Si가 셩8'j한디-.

<표 2> 죄수의 hJ레미-의 31-A

죄수 l

C D

C RI, 142 Sl, 
'

12

죄수 2

D 
'

l'l, 
'

l'2 Pl 
,

P2

죄<<의 Id肉미에시]-< 싱'내)%'의 배신[D)에 내힌- -Y·리 서 지.기)il 배신-K LA<-t써 V

결은 줄이리/It 히·는 h'-기기· - 이는 (Pi > Si)리·는 느((PI·a'oreucc)에서 기인'힌.니- - 0신,

R2)J,L니. ) /- 사림- V두o])게 니-科 (Pl, P2)라는 <1과를 기·저오L 한 윈인이지%/l·, ·
5) 이러한

Is-어키 J>l'-·기]/F만 아니라 싱-대편이 7]릭(C)하너리·]-L 자기L 배신(D)하L 깃이 
'<]·리3->이

리.는 - 이는 (Ti > Ri )리.는 선호에서 기인한니- - w-걱적 동기도 이러한 毛과를 야기시키

<< 우.j인이디-.

-Lf한에 1기한 식링 및 4제지 . l-S- 히·A:< CI]신 이에 싱- 하는 -1,l-한의 군시.히 위헙의 윈.

회.를 추/Il-히.-l.f 평회.제제의 / I
f- -<피.정),t 인-rnl, 의

� 

·r김· l< 경제지 대가만을 2,l,리 
'l.L

%T의 ].래미. 상·심·이디.. A 헌시7]에서 I

i]-한이 지.신이 핑기-히.기<<]-< C] 의 비- - 에 해딩.

히·는 인징한 %제지E[)-g- 
'하3(. 

북한이 이에 싱·응'·히.·:.< 임.정한 군사적 위 -g. l-화

오%2- I l
- l'한이 %M가하->/- 이3-3- 0 1 이리. 하'tC, J, l-한이 <]-힌·에 데 l. D,!m)p] 1 -f준의 인징

힌- K.]'소-에 C2 리-)/ 1 1]펑-이 -f]-디하/- /VI]지'히-20-, 이에 상-· - < 일정 ·;35의 7격키 지원을

75) 게임 3!·성·'(·1 모·',
-

. 기 더 1].호하는 (C, C)리]:. <- 파가 있-8-에V -<HI.히.:l-< 이 죄수.의 
·[1레마에시는 (D,

0)리-는 
" 

피31]V 비.6[->]-적"인 7(끼기· 니니1,]니·-l-:· 짐에서 
1J 레미.라At ) ;l, 디.. 이기서 히.L>. 지직

),브/ 게임의 견피·는 /l]인71-기씨.의 7']L'>-'의 조협·으j,t 표시히.:,l, 1에-8 들이 (C, C)J:. 죄v-- 1이 C 著
- :1/. ·키-'/· 23,t C->:>- Id ' ]' 떼의 d괴이니1, 이[]]한 <·1려01] 대 

'l ->l-가자의 ·Ii(pi1yol'k 111/ A-·,t의 의미임) A

세]':· lg)게의 깃-o.),'- /1급히-니- 1예븐 -> · 이 l{, 및 113 :. K-l:dI (C, C)에 내한 죄<·. [의 .y.파 지수 2의 l

이다1, j/l.의싱 -t[l,],'rn-Gl 서�-;.:- <-1과-1-:- 기 7)-기지.가 반-(:. ,IA-의 조'%P.V )f시히.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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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B2의 이득으로 평가한다고 하자. 그리고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준 상태를

표준화하여 0으로 둔다면, 다음과 같은 게임이 성립한다.

<표3%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의 게임 구조

북한

합의이행 합의불이행

합의이행 BI-CI, B2-C2 - CI, B2

남한

합의불이행 BI, - C2 O, 0

위 게임에서 만일 BI-CI 혹은 B2-C2가 0보다 작다면, 처음부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를 하더라도 지킬 의사가 원래 없어 남북한 모 두에게 보다 나은 결과가 존

재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획득할 수 없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은 아니다. 이미

앞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준수될지는 불분명하지만 남북한 모두에게 헌재상태보다

득이 될 수 있는 남북한의 합의 여지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BI-CI 과 B2-C2 가 공히 0보

다 큰 상황을 가정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됨다. 그러나, 문제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라면 여전히 합의의 불이행이 게임의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상대

방이 합의를 이행한다면 나는 안하는 것이 좋고,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안하는 것이

좋으므로 결국 합의이행은 기대할 수 
- 

없는 것이 죄수의 덜레마인 것이다. 죄수의 딜레

마의 모든 해결방법은 결국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다면 실제 게임의 구조가 죄수의 덜

레마가 아널 수 있다는 것으로 귀착된다.76) 여기서는 일단 죄수의 딜레마적 구조를 그

대로 상정하고 논의를 전개해보자. 우선 상대방의 합의의 불이행에 의해 입을 손실, 즉

C가 적다면 손해를 긱'오하고 자신이 먼저 합 를 지킬 여지가 커진다고 생각할 수 있

다. 여기서 점진적 · 단계별 이행의 원척이 나온다. 점진적 단계별 원칙은 교 환거래로

]

J

76) 이에 대해서는 정준표, 
" 

집단벙동과 게임이론," 「한국정치학회보. 제27집 2호 os9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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셍리·히-<[l, 조급썩 일정링‥완 교 횐-하는 깃이니-. 이렇게 일정량을 교 환하다 보<[<l 싱·대)v·에

대한 신리가 힝성릴 수 있고, 이러한 신죄는 죄수의 V].레미-를 1원촤시키는 요인이 딜 i

있1<'< 깃이다. 한VJ, 잎a-으로도 어느 시집까지 속직 거레가 )을 깃이라논 1위 " 

미레

의 <'/- 럼자(shadow o f 110 ful밤c)"기· 긍정·리으로 작-B-히·게 하기 위헤서는 조금지 일정 랑

을 교v>.하는 것-E 한·꺼1/1에 A(규1켜 - 로 
'Y'}·의하는 

깃이 필49-히·다.77 이는 주]진직 · 0>

111 이행 과정을 AL<{·키으로 71-의해야 한다는 우1 이다. 이렇게 될 경.7-, 반알 네가 이

l<l-l 단계·게서 합) 시.힝·을 이행하지 -V-하%/:l 잎'으로의 교 횐-거레에서 -3- 이득이 없어진다

Ic A긱--H- 힐- d< 있1 깃이디.,

힌·y[l, 다자적 T]고·은 횔·- - 한으로서 이러한 죠]수의 1레미· 구조를 l<이날 수 있는 여

지도 있다. 즉, 다른 <·f·기-외·의 사후의 거래-計 위한 1

'6판(repkl(ation)의 
화립이 중요하거

니., 디.자지 구조에 의해 의무 본이행을 심리적 차임 혹은 실질적인 차%)에서 일정하게

제· 省- At 있디·IC[l 211임의 구2조기- 죠]/의 h:·1레111·기· 이-VI 수 있디-. 디-지‥히 주]A2- 힌·모1

납-힌/의 데최-불 Id J< 있1 힌· 매제히J1지· %2 -),['한의 체뻔을 신리A-< y-1략·이 뉜

도 있1J. 네북 깅수로 지킨 시. 
-j은 " 

다지·Y의·리 %지·간 데-Ad근1;l]"에 의헤 남북관계의

개11 이지필· l
%9·돌고 - 리의 7IL적 위치暑 

- 

so兎니-L 주]에서 잎- 7 4 지.최담읍 昏

벙최-체·x]IA 구<피-징에서도 적국적으로 1-- - 할 필요가 있다. 대북 겅수로 지우1사오]에

서 본 dc R)는 깃 1 럼 디·지·주의적 접<2·뱁은 이u] 인급한 바외. %1이 -lip한의 힙·의시.험·을

-L·
;-제리 악속.PJ< R·진'恒- 수 3)이 죄수-의 

Id레1가 싱·毛·各 빗이니.게 히.-는 네IL /L- 이 되

미, 남-]+한간의 의7-f대린을 ·XI]3지·가 Ii-여하는 니·지·간 헙상( 哥해 해소힘- 수 있으머,

한반)1'1 A/-제 해건01] 있어서 니·자긴,· 헙싱'에 j·여히-·l< %11곡1<·r가들로부터 관]t/적인 지지

외- 
'Y]리-8· 

희J.,L히·V, 징기키-으-로 -RI-'한의 개1M'-K - R-FL'하어 햄제시-회의 첵임 있는 인인

<,t S어들인 수 았Ac 이접은 가지고. 있다.711) 1 J지.주이지 주]0이 -(리 익 비- - 깅김·은 가

지-A 수V i)쓰-니-, 이]< 다·지-주의d 원·'시의 J
,
L치-적 1 ;‥직이리끄1 국 적 공조의 71칙은

J)>-다 치주]키-일로 비성-진김' 1칠 Il']익1가와 관린이 있다. 북한이 I Pl히·1<C 인-11 및 미<·:·

77) 미 레의 0. 8']지.에 t []한 A·:.의는 [lubell Axe11·od. 시'IIC hmcr gcucc 4%l' Coo pcratiou," / tIl%u'C(VI) PoE'IbM

S'CI't·b(C· l%·sdctP, Vol. 75 (581) 침--'l/..

7버 김정-:6'., 
[' L)]->.l-깅J-.i,L 시.입 치-곱의 의의: 니·시·(의키 잉·시.간 대식. 집·근법의 성 이. 7]·[]),, (Sl-153( l·

J;Ly:13+-71, 주요국제-15제·난석 시리즈, 199 . I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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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정상화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의 완화, 남북대화의 진전과 연결시키는 것이 국제

공조의 원칙인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co 포괄적 합의의 원칙, 卷 단계별 이행의 원칙, 卷 국제적 공조의

원칙, 和 다자적 접근의 신축적 활용 원칙은 지금까지의 우리 정부의 공식적 입장 및

학계에서 논의된 T 남북한 주도의 원칙, 助 남북한 기합의 사항 존중의 원셕, 卷 평

화의 실질 보장 마련의 원칙, 卷 점진적 . 단계적 접근의 원칙과 일정한 차이가 있다.

이하에서는 기존의 원칙을 살펴보고, 이와 대비하여 새로운 원칙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남북한 주도의 원칙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모든 사안은 당연히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 협의 · 해결되어야 하며, 
「

제주선언,에서도 한반도에서의 안정되고 항구적인 평화

暑 확림하는 일은 남북한의 주도하에 한국인이 이룩해야 할 과제라는 것을 분명히 밖

혔다. 이러한 남북한 주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남한 배제 태

도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언급한 대로, 우리의 대북정책의 우선

적 목표가 북한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펑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고 이

는 모든 관련국의 목표와 일치한다는 점을 그들에게 설득하여 국제적 공조체제를 획립

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의 포용정책을 분명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남북

한 주도의 원칙을 선언적 의미에서 그대로 고 수하면서도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다자주의적 접근원칙인 것이다. 한편 위에서 논한 국제적 공조의 원칙 역시 일정한 정

도 남북한 주도의 원칙을 신축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된다. 북한 핵문제 및 미사일 문

제는 남북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국과 일본이 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

이다. 이 경우 미 · 일과의 협상에 따라 상당 정도 이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수월하게 푸는

방편이 되기도 할 것이다. 한편, 4자회담 과정 중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한 북한의 문제

제기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서 요구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 것

이다. 이호[ 같이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당사자 원칙을 신축성 있게 적용할 펼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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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북한 기합의 시·힝· 존중의 원칙

V]'l',l-한 주도의 71키이 지지지러<I·l 지6:p/)·지의 h:>-북간의 합의사'힝-이 존중되이야 한

다. 줘1겅·시-자 씽·lg-간에 이미 한 의7속을 지킬 수 7을 매 새로운 익A-의 이헹 이부에

데하여 싱·대빙·各 신 할 수 RI-S- y 민- 아니리-, 2.t 러힌· 딩-사자가 회님-과정을 7도적으로

이晋 수 없으리라-L< 깃은 니무니- 딩-인힌· 것이기 때문이니-, 또한 기합의 사힝·-A J(시하

고 새로운 힙·의를 Cf/-한다v-l 
-

'

I- 만큼 시긴C과 1·-·릭이 더 필요하고 그렇다고 하어 7

o]] 도1<J'한다는 <t징2L 없으J쯔로 이 윈칙-3- 3 1 수 있는 한 지키는 것이 더-A 퓨/요'하디-.

-3'l·체직으1L는 「 님'갹-기본힙-의서, 및 
「) i;-속管의서,에 따라 4자회답에 의해 한반도에 펑

회-체제기. 3L축되기·끼-지는- 헌 징 l'헙정이 준]z되어이· 히-31, 이미 선치히.기<t 
'71-의된 

님·

식-]-·'(-시.공동위원최기· 어띤 
'힝네로C 

4지.최hJ에 의해 수립)g 핑촤체제에서 중십적 s

을 하여야 한니-. 이기서 징주1'71정의 7수란 비무징-지대. 공동깅비구역. 군사분걔신, 북

범'한2])선에 관한 징7'l%정 위Ii))-행위믈 하지 엄2·-<디·는 좁은 의미로 사- - 되있니-, 이미 군

사정 )위원회이· -AR]-L·l김씨위원단의 기능은 ·1;l-한측에 의해 거의 미.비피있고, 이昏 무1

상시복하·난 깃1%- 닥한이 반이.들이지 임'은 것이 l Y하기 매)[ 디.. 따라서 기71·의 사항존

중의 원키도 신· ]., 싱·담히 - - W싱 있게 키- - 되이이· 하는 것이니..

(다> 평화의 신질3'l 보장 마린의 원척

이는 니]['-니· Id' !한 1칙이라31 함 깃이다. 4지.최담이 셩사될 깅-(, . 리가 가장 Y

리'헤이· 히-{2 깃은. 힌·<0.·도 펑최.의 실 1적 J;L장·징·치기- l·]-런되지 않·은 채, 긱·<,[의 펑최.유

지 대한 의지만-C- 남온 
' 

형)리' 핑회-조의C의 견로 21- 짐과가 니-타니-는 깃이다. 이

깅우, - 7 리의 실질직 안보는 전.허 -J진되지 않은 s)1 -l·l- . 미, 북 . J%[f.게의 징싱·회-만 허

· 
- 히-는 깃이 시논 t

I

% )3'-/, C I록1-니·<[l 4 지·회5J' - 제%2[-힌- 필요노 없는 싯이니-. 따라서 이 
-l

71괴·블 ) v-지히끼 위해서는 미국과 일·]/.-3· J<l·하이 초1소한 핑촤가 신질거으

1망'이 J,L 1 때까지·:·< 탁한과의 :19-게정싱-최-를 언기하2]-1록 하는 J
ad C<·l-v·l<

)·'1-를 위한 외[l]l,적 ],·럭을 쭈.해이· 힐- 깃이다. 이 깅우에도 북 . 미, 북 , 일:라게의 정상

회벌 기로1[tI'는 깃이 - 7.리의 징책목)1리.는 오해但. VI-지 fy·2<-1-8- 7히 주

디·. 따리.서 이 ]힉.p/ 잎[서 인김한 -:·:·2-1]지 공조의 s[·l-·칙과 일 싱·통한디J/, 할 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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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점진적 · 단계적 접근의 윈칙

4자회담을 통하여 한반도 통일을 포함한 남북한간의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 4자회담의 기본적 목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에 있

으며, 이 자체만 하여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우리의 장기적 목표는 통일이며 4

자회담을 통한 남북대화의 재개 및 평화체제의 수립과정을 통해 남북간의 화해와 헙력

이 이루어지고 통일이 앞당겨질 수는 있지만, 4자회담의 당면목표가 통일 그 자체에 있

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여 우선 점진적, 단계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확립이라

는 자최담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4자회담이 시작되면 자회담과 병

행하여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 남북 경제협력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간의 별도

의 회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선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도

기적 조치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군사정전위원회의 기능이

거의 마비된 헌 상황에서는 평화체제의 구축에 이르기까지의 과도기적 군사관리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며. 이는 4 자회담의 초기 단계에서 필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군정위의 기능을 마비시켜 놓고서는 미국에 대해 긴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장성급회

덤 개최를 촉구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그 펄요성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바, 한반도

평화문제의 남북한 주도원칙에 어긋나는 우리를 배제한 북 · 미간의 군사회담을 막기

위해서는 회담의 초기에 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원칙은 앞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설은 점진적 · 단계적 이행의 원칙이라고 할 것이머, 포괄적 일괄타결의

방식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법이다. 점진적 · 단계적 접

근을 한 문제의 해결을 하고 난 후 또 다른 문제를 타협하여 해결하는 식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죄수의 딜레마 해결과 관련한 미래의 그럼자를 짧게 하

는 것이며, 북 . 미간의 제네바 기본 합의 등 지금까지의 전레에 비추어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방안인 것이다. 물론 포괄적 합의 이전에라도 이산가족교류 등 남북간에 합의가

가능한 사함이 있다면 이를 먼저 시행하는 것은 L-j무나 당연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원칙은 선언적 원칙으로서 그대로 두고 실제로는 이를 신축적으

로 운영하는 방향으로서 <T> 포괄적 합의의 원칙, 恭 단계별 이행의 원칙, 卽 국제적 공

조의 원칙, 卽 다자적 접근의 신축적 활용 원칙을 이용하여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보장

을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해야 하는 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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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1< 소위 협싱-전락> 하니.%'L서 혼히 들고 있는 국내적 지지를 반을 수 있는

윈X(wiu-set)의 Ct기를 줄어 이득-8- 취하는 
' 

사기손복%기진지7(tying hauds s trate gy)'의

위<j성에 대해 간릭·히 ·l<한·으로씨, 헙싱·전라의 선택은 싱·딩-히 신중(pruc1once)을 기헤이·

한다는 깃을 강·조하2,].자 한더..7q) - (신 K]쟁1이 게R](chickeu gtIlD이이 나온 이야기-計 V심

으로 
; 

자기손목3츄기 1략5을 산)l'·>보지.. 이떤 ·씽il)조]딘-의 h<-목이 되리는 ) C- 시곡1·이 <

1
12.내 tg-팅·에서 지AL치-를 상대]M-을 힝·坤 J]:-니.. 먼·의0, 힌- 시.림·이 Al·11-로 기·f<네 (전럭7 D)

니-론 시.림-各 이-趾 피히.면 (진락 C ) 활[미.j)'L 긴· 시.림· )/If(buss)이 되)'t 피'한 시·림·은 김

%이(chicketl)라고 -A리이지·는 치A- . 딩·切- 것이다. 1
10·일 s- 니· 똑비-로 기·l ·l 

(DD) 둘 디·

치명싱.을 R]<,-t, -計 니. 피하11) (CC) 부)-'t럽/l 하지만 다른 사림·도 부J//-러&을 공-8-히.모

로 관지. 김쟁이리-CI< -11리는 깅우보디·A-7 (싱·딩-히) 니·- 4이니·. 이 ·겅우, 반임 한 사람이

지.기의 /치.의 11듈을 아예 吾리지 못'히.도록 체인으로 꽁2 A<어 니-웠·디그( 히·지·. 이를 y

디A< 사i<A-p 상대가 아에 려진맘에 못하므로 VI<·l· 자신이 피할 수밖에 81을 이고,

t 

지.기손식-굵기전략'A- 선택한 사림·은 )
,
;-복이 널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런 $리·에 두

사람 Jl.t두가 
' 

지.기<2-;FA기전략'-l- 신이하1trI-l 어일게 되는기· 건국 초 디· 치12상

J%·에 임合 것이디·, 1·끼]의 강깅 분위기믈 T-1;-)A 헙싱·의 어지暑 스스로 W히는 깃은

여와 같이 주1-y하니·기·는 )%-1로 71싱-릴 어지조차 납기지 못힐· 수 있는 젓이니·. 위에서 죄

A·의 6:·1레미-로 IL힌한 평촤체제의 구축파·정도 미-찬가지 논의가 성립할 수 있다. J,

대한 핵내의 깅·% 분위기를 -Fl-도하는 깃뉴 <·l-못하VI <·;'민의 비용부남 의지를 과도

· 

<으로서 (즉, CI-0- 보다 크게 노끼게 히·는 깃이다), 게RJ자제가 힙·의의 이지가 없게

만들 가능성이 있e 깃이디-, 띠·라서 모는 
'겨상의 

전.술은 그 주))l 곤1-깅 능을 令분히 고

리해 사리 <1게 선비해야 하는 깃이다.80)

m

7()) E.IA의 중요성 및 이애 따른 긱'-'2젼] 전뱌에 대한 < 의뇨· Roho]7 l). Putu韻), 
"

Dip1ullliICy irnt l Domeslic

Poli1ics: The 14<sg ic 이' 
'

l'WO-lucvd Gilrncs,J' lulcfU(」%OIj(y/ 01·%y」N>臧'ou Vol. 42, No. 
'3 

(SullIlllCf 1백8) A'- Ii-

<J.

80) il·-!..한 v싱- l·술에 데한 /1죤의 A·-:.의j;L·F 김//,데 · 차제휴. f
뮤$'l-의 취상 R v·

회 시 블 중심V.3,L (m/)-A·통 1연./-'(J, K/)//)C[l/,시 95-D, l 95. 12) 및 2:t 안에 인-1된 ;<·A,!-S

한<·-l 위 헙상7]·L에 d 한 l·<의가 -A-->)- 의]11에서 %]상<'],· 이칠게 유 하게 이 ·t이 니·가]-:-가에 r

의리.a/), ->,[분의 At,->1직 힙·의의 ·
'

(·]5, l. 계111 이헹의 ·
'<,!직, -:·[제긱 공조의 원.3, - 지·시 점근의 <l

심·-S- ]
. 시, is최.의 신<l> LL장 ·

'<.l 
· ]-P. 힙상0<-(의 전체직 %/]'힌음 이떻게 A']정6'11역· 히J--

나 . <·J. 실.에서의 ·>·-:-의에시 L >.Y -L:. 깃이다. 따.리서 이 -
'<]칙·;-L->), 

진숩L)[l-다 싱'위의 개Id이리.<':· 의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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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평화체제 구축의. 내용과 대책

4자회담의 목적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에 있다면 결국 그 핵심적 의제는 결국 현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는 크 게 정치적인 부분과 군사적 부

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바, 정치적 차원의 의제는 교 전국 상호간의 전쟁 종결 선언과

우호관계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들 수 있고, 군사적 차원의 의제로는 정전협정을 통해

규정된 남북한간 군사분계 상황에 대한 재검토와 아울러 군정위를 대체할 군사관리기

구의 창출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4자회담에서 다루어질 모든 의제를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몇몇 중요한 문제를 들고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간략하게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에서 논의된 (0 포괄적 합의의 원칙, 恭 단계별 이

행의 원칙, 卷 제적 공조의 원칙, 佛 다자적 접근의 신축적 활용 원칙을 적용하여 평

화체제 구축의 이정표(road ma p)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 전쟁 종결 및 우호관계 회복 조치 문제

이미 남북간에는 
「
남북 기본합의서,가 존재하고, 한 · 중간에도 국교가 수립되어 있

團

으므로, 이는 기본적으로 북 · 미간의 국교정상화에 연결되는 문제다, 따라서 이미 언급

한 대로 한 · 미 정책공조를 통하여 군사적 차원에서의 실질적 평화보장의 전망과 연계

시키는 것이 펄요하다.81) 구체적으로는 표4의 이정표에 있는 바와 같이 우선 평화선언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원칙들은 전체적 협상(즉 4자회담)의 방항을 설정하는 데 (이 원칙

의 보다 구체적 적용은 표4의 이정표에 나타나 있다) 그 목적이 있으므로 대체로 합의의 도출을 위

한 전략으로 소위 
"

협상전략cbargaining strategy) 이라

� 

부를 수 있다, 물론 단계별 이행의 원칙, 다자적

접근의 신축적 활용 원칙은 협상타결 시 적용할 원칙이기도 하지만 협상에서 타결된 내용을 이행하

기 위해 취할 원칙의 성격도 아울러 가짐으로써 
"상호전략(strategy 

o f rec iproc ity)"이라고 볼 수도 있

다 [협상전략과 상호전략의 구분 및 그 구분의 모호성에 대해서는 Alexander L. George,
"

Strategics for

Facilitatin g Cooperat ion
,

"

in Alexatlder L George, Philip J. Farley, an d Alexalldcr Dalli11 eds.
,

fl,5.-Soxdet

Sec11dry Cooperatio+L· Ac111'CVClIIC/-zts, Pal/t-Iren, Lcssotw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css, 1988) 참고].

단계별 이행의 원칙과 관련하여 북한이 기존의 헙상에서 합의된 바를 충싣히 이행해 나가고 보다

전된 새로운 함의가 가능하도록 우리가 취할 상호전략의 보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소위 
" 

긴장완화를

위한 점증싱·호주의(Graduated Reciprocation in Tension Reduction! GRIT )"와 
" 

향상된 조건부 제한

(BIha11Ced Contin gent Restraint ECR)"의 두 전략울 관런 사안과 상촹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GRIT 및 ECR >략의 개념 및 그 외 각종 전략에 대한 논의는 전성훈, 
「KEDO 체

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언구보고서 96-1이 1336. 12) 참고,

81 ) 북 · 미관게의 정상화가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의 개헉과 l)방, 그리고 남북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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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하5t, J+ · 인 괸·계정상회.를 C'/- 디·음에 이>t]I, 북 · 미괸·계정싱최-는 전진배치 IN력의

후방이전 및 헥 의혹이 해소VI 후에 이5i어지야 힐- 것이다.

(나) 과2기직 군사4·리기구의 실립 분제

이미 71급한 대로 4자최담이 시직·되면 가장 시·/{·히 해결해이· 할 %A가 <d-시.정 J위

71최를 체할 과도기적 군사괸·리기3+·의 설립이다. J(엇);L다도 우리를 베제한 북 . 미

긴-의 <·<·사최담 구조는 한 0;/ is촤3rn· 의

� 

남북한 주도 원 에 어긋나미, 또한 이 1

기· 해결비지 엄3 먼 < [한은 -(-래의 정진71징 위빈·31위를 지.-v L으로써 호1.반/.L의 굽

1 긴.징·-S- 31조시키는 깃은 dd·론 이-祖 y히-이 미국과의 접대최.의 통로를 회-y,

써 4지·최님-의 본 l- - 퇴섹시키리->/ 기3]-/計 힐· 가d-성이 - 것이다w 따리.서 4자최71-이

셩공히·기 위해서는 최닙- 초기 이 분제 )· 헤주1되어이·만 힐- 것이다, 사<l 북한의 책략

에 의해 군정위의 기능이 마111$l 것f 이써<t-], - 리o]1게는 다헹인지도 V론다. 유3!1군에

의헤 -Y)기· 대V·].피1rn- 헌 군-정위 체제]-< - Y-리에게1 rSJ 싱 싱A히 { 리힌- 것이며, 띠.

리-서 
'한1/l- 

L 펑촤체제의 /축에서 - (리의 주도적 위치를 씩·)W하기 위해서2.-·< 이를

한 <1요기· 있기 뻬3C-이디·, 파)L기죄 군시.괸·리기31·의 구성에는 님-북한과 미-:,:-, 중학·이

·
- 3- 71-기-叫-는 깃이 기·징· 험실적이-V 111 111-v,l·직힌· IM7]이디-. %히 이와- lg-핸叫어 이미

님'닉-한이 힙·의한 군사-'r<위)(1회를 ]·-l)3;l- 수 있니비-l A·후 남북한 J-도의 김

리기구의 칭·신에도 도A-이 l 수 있-E 겻이니.. 만인 . Y-리의 <,·닉에도 뷴211-하고 북한츤

이 끈네 4자가 71-이하는 과도기직 군사괸·리기C]L의 셜8)-]에 반대한디.l;I-1,, 치.추1의 {·1이으로

헌 군정위 체z]]-趾 2D.수'힐· 수뀌·에 없은 )이디..tI2)

團 團 團 團 團

a 團 團 團 團 團 團 團

고 

團 團 團 團 團

개신에 C

i%
i- 정키으-V 기이切- 수2,t 있%지1%Il. 그렇다',< 히.이 한반도 is최.체 의 <1질5 /A 7보A.피

· 미A!l-게의 징싱희.<,>. 연게시키리는 ],--려. - 하지 않는다는 깃-C 51반도의 is회.치. 인.징. -]

게1%', 0. 리고 님-],[/-게 개선-S· 암'딩'71 수 있L 기최 사제블 Y기하;-.:. 깃이미, 잘 . 히.Ivl ·, l‥],

의 깅 색이 벤·잉-'/-최3'l 가-'c3-성][r. 크니.7. >- 것이니.,

S2) C I- 럼 기2v-성·P/ 피빅-하지만 l<)·이 북한이 h-1식.한 7 미피·으로, 과1도기적 id.시.c(·l.리:
x]]의71' 김- 에]'-:- 이쁠 괴.김·히 %o·아iL이는 결V <,t %'l A· 있을 >이니.. 16],<.싱. -Y-려 게 . li

식 ]A 싱최3,t장이 가(-히·기 떼]/.이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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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군사관리기구의 구성 문제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으로 선언적 원칙인 남북한 주도의 원칙. 기합의

사항 존중의 원칙, 평화의 실질적 보장의 원칙이 필히 적용되어야 할 영역이다. 남북한

주도의 원칙, 기합의 사항 존중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 중심이 되어 군사관리기구가 구성되어야 할 젓이머, 남북한만으로는 평화의 실질적

보장이 어려우므로 여기에 유엔 평화유지군, 미국과 중국, 혹은 미국만이 동참하는 방

안을 고려할 수 있다.83]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유엔 평화유지군[PKF 혹은 PK이이 참

여하는 방안으로 외세의 불필요한 개입도 최소화할 수 있고, UN군 사령부의 자연스러

운 해체와 연결될 수 있고, 주한미군의 계속적 주둔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PKF의 참

여가 주한미군의 존재와 상충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오히려 미국이 군사관리기구에 중

국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참가하는 방안이 명분상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는 것과 조화

를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다, 물론 PKE의 참여가 불가능하다면 그 외 방안도 고려할 필

요가 있지만, 미국과 중국 외에 일본, 러시아 등을 포함하는 다자보장방식은 현실성도

없을 뿐더러 쓸데없는 외세의 개입을 불러들이는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4자회담

의 후속조치로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안보와 관런하여 이들 국가들과 함께 집단

안전보장체제의 구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소위 한반도 평화의 국제적 보장방법의 형태로서 논의되는 미국에

의한 보장 방법, 미 . 중에 의한 보장 방법 등등은 논의의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점이

다. 중동평화협정은 2+1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 평화유지군이 파견되어 감시

및 완충역할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논의는 주로 표4의 평화선언에 누가 포함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인 것이다.84) 위의 PKF는 정전협정상의 중립국 감시위원단의 역할을 하

83)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주변감대국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체 방어능력 및 주한미군의 존재라고 할 것이다. 물론 표4에서와 같이 북한의

완화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자주국방이 확립된 후의 통일한국으로의 단계에서는 주한미군의 철수

를 검토할 수 있다.
.

84)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 보장방안으로는 (<) 미국에 의한 보장방안(2*l) 齒 미국과 중국에 의한

보장방안 (2+2) 卽 한반도 주번4강에 의한 보장방안 (2*4) 鉛 한국전쟁참전 16 }1국 및 중 · 러에 의한

보장방안 卷 동북아 안보-헙의체에 의한 보장 방안 등을 들고 였으나,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회담의 참가자 문제에 직졉적으로 콴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실제 2*1의 예로 들고 있는 중동

핑화협정, 2+2의 예로 들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평叫헙정 등에서는 유엔 평화유지군 혹온 평화감시단

의 파견을 언급하고 있다 [각 국제적 보장방법의 장단점 및 실제적 예0>) 대해서는 강원식 외, 
「
한반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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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m, 더 니-0기. 비-1/징·지대의 비무장최- 및 평회-적 이- - · 71진배치 벙럭의 t 삥-이동-A 허·

시하는 익7/·을 하는 것이니·. 위 t·<의는 남-吟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퍼이 힌제의 군사쩡

진위 ·1최의 기능을 수헹하고, Pl(F가 중립·:·1국./·시위원단의 역힐·을 수-v하자는 깃이다,

l·- 딜 A< 있1:- 힌- Pl(P에는 미 · ·牙 · 일 · 리 v- v-데<·r읍 배제히.어이· 헌V.

(라) 남북 겅계신 확정 및 군 의 후빙·이전 문제

정진힙정에는 군사분게선괴. 비JiL장·지대에 관한 v-정을 7였으나 해싱· 깅계선 )(제기-

J /-실히·>11 처리되어 상당한 1>3를 야기하었다. 4지-최딤-에·서는 이 All-제에 대한 rb회·한

해결이 이<'L어지야 骨 것이미, 비무징·지대(DM그)의 횔·- - l- · 인- 및 DMZ를 혀·내하이 
t 

실

Ad력 배치 한 구익(LOZ)'을 7·는 빙-인·도 
'헙의할 

필요가 있다. 님-북경게신 리-정과 진진

배지1'M 의 후1·v-이 d을 의미히-는 LOZ 에 대한 리·의는 펑회-J;L장 체제 3L축1J이의 초기

에 이 어져, 식- · 미 3 134수럽 이진에는 군뎨의 후)-v-이진이 이루이지이· 힐· 것이다,

(마) UN사 해체 문제

정진A%·리 제제를 데체히.는 /k과직인 과도기적 군시.관리기CIL 은 정식의 군사괸리기

3[가 구%되는 깃% 전제로 i]N사는 해체되는 깃이 딩·연할 깃이다. 북한이 국제연힙.에

기-R] l-으로써 이미 UN사의 존재가 - (리에 정통셩에 9)어서 북한보다 - (월하다는 인

식-J 주는 시기는 지닐'고, 오히리 嗚'은 <·l-vI이 꽈한은 지.주적인 데 비해 - (리는 독자적

으로 쵤·동힐' 수 似1'< 위치o]] 있다는 z%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김-y 
· 

해야 할 깃이다.

UN 시·가 힌재 실제적 임];L보디·는 주로 싱·징적 억할을 담딩-하31 있으므<L, 북한이 UN사

의 헤제暑 S//-힐· 경우, w서 인55L'한 님- +힌. 주/L의 4자. 침여 씩-식의 괴.V기적 E-시곡1-

리기c/·를 션71하는 조 d으로 이에 응하는 깃이 좋을 깃이다. 한%)], 범리상 -8-3$사의 句

제o]]Ac 선치기A(l·인 L]N 안전보징·이시-펴의 71정이 입요하머, 이 과정에서 과도기적 군시.

괸·리기[l'r·의 설치 )·게를 뛰이님어 비-로 님-닉-한괴. Pl<f가 침-tx]하는 징식의 군사관리기구

실지룰· 모세曾 수도 있은 깃이디..

m

도 &g최.체제 c /-축IA·인-., (민족통일인구7, 연2/·90t서 %-04, [男5. % 7rn. 21 리나 4지.최·l·]-의 제의);

이기서 )l-하는 <·l'제 y)-징'빙새 지.제는 2-F2기. 돠있1'It 할 깃이다. ] J·F, -l·t문에서 인·])L히호:. )l

이 븐·C쮸 리시아와 인-l·%- <이 한반V lg최.체제롤 승인 . A<싱·히.는 깃-3. %제하지/-F g·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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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

4자회담의 개최와 관런하여 가장 우려되는 점이 북한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들고 나

오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물론 북한의 주한미군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변화되어 최근

에는 북한도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까지 나오고 있으

나,85) 두 차례의 예비회담이 결렬퇸 주된 이유가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제로 하지 않으

면 4자회담은 불가라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이라는 데서 볼 수 있듯이, 내심이

야 어멸든 4자회담에서 보다 많은 실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이유에서도 이 문제를

일정 시점에서 어떤 수준에서든 제기할 것이 분명하다고 할 젓이다. 물론 미국의 주한

미군 유지의 의사가 확고하다면 미군의 철수 자체를 크 게 우러할 필요는 飢으나, 문제

는 미국이 북한의 주장을 빌미 삼아 북한에의 보다 많은 양보와 한국의 방위비 분담의

증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 다는 것이다. 이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문제

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미국의 국익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평화체

제 수립의 초기단계에서 주한미군을 상당 수준 축소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라는.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목표에 비추어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는 경우에도, 4자회담의 성공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주

한미군의 감축이 있겠지만,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는 역시 미국이 윈하는 것이 아

닐 것이다. 주일미군보다 주한미군의 유지에 더 비용이 적게 들고 일본의 장차 있을지

도 모르는 미군기지의 반환 요구에 대비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로서는 이러한

미국의 국익을 감안하여 미국의 과도한 요구는 적당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정표에는 주한미군의 궁극적 철수 여부의 검토시기를 통일한국으로의 초기 단계로 상

정하고 있다.

(사) 한 · 미 군사동맹의 성격 변화 문제

4자회담의 성공적 타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확립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최

소화함으로써 대북 군사적 억제를 목적으로 한 현재의 한 · 미동맹체제의 변화를 될연

적으로 초래할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한 · 미동맹의 목적을 점차로 대북억제

에서 동북아 지역의 각종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안보 동맹으로 전환시킬 펄요

85) Selig S. Ha6son, 
" 

미국의 대북정책과 
「
4자회담,," 

C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민족통일언구원,

세미나시리즈 96-06, 1996. il. 2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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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y)으며, v-국적으로는 
' 

힌·1힌2-이의 한-:](최.'-計 완수험·으로써 최소한 대북 군사적 익

제를 위한 VI- . 미A]'-Ur의 필요성 자稚 센騙聆瞼 
�'領- 

깃이디·, 
' 

한 힌A'어의 한<·:'회-'骨 날

성하기 위해서는 되]L록 >W/·리 진시 작진통제69-E 환수헤이· 한디-. 구제적 - 로]- 4자최도

이 개최 ] 조1후-譜. . p.하이 
'F·f군의 

전시 작전昏제 IA· 환수 게의을 발11도

큐·도c/l 직·릴에 도-s 이 피도혁- 하고, 평최.체·제의 수71꾀- 동시에 실제 흔1·수 완료가 이루

이·질 수 있도록 히.는 깃이 비-람직 l- 깃이니-. 아(러 M.]스피리트 훈 
'1은 

다른 형

' 

]·훈런으5L 체하고 지급이라도 이-計 91전히 페지하或다는 의사-趾 
- 

히는 9도 고

해야 힐- 깃이니·.

(이·) 다자간 안보체제의 획곡1 노 럭파 굉화신언파의 핀·게

북한V. 참기·히·는 동-hp아 다자긴· 인-)i!-체제의 구축을 위해 1·-L릭하어야 할 것이다, 표4

의 이정표에는 신<1적 핑촤의 희·8]단계%] 2기에 인 · 러가 포힘-3d 동낙아 인-y)'-t 기[/-가

한번2/.의 i l]최- 제 / /-축에 대 
'l· 

지지롤 T-1언,하는 31으로 되이 있으나, 신은 1빠·르%tI 11111-

를수록 <r-은 것이다. 이는 러시아의 4자최닙-에 대 
'l· 

불만을 제거할 수 있e 7$에서도

중요하디-. 31론 제2]J·게 초기의 펑화신인에 주v·!햄들이 지지를 산1언합 수도 있울 깃이

니-, 이%('l 겅-7 %네El는 긴-&]-E 1래할 기·V셩이 크디·고 할 것이다. 따라서 펑화{'1언의

주체는 4 자인 것이 /%·S 미. J · i]]가 이에 내헤 개1핀커으로 지지선인을 한디-면 더-A 비.

림-직힐· 것이다,

이리한 지'종의 주-R-의제의 처리 빙'안 및 2 /-에 상응하는 조치는 표4에 긴-럭7하게 언67

되어 있디·. 그러VI 이리한 포필·적 ]-의<7 이떻게 가능%fr가

� 

이는 건국 특사외[d(를

통해 소{ 
'-1할 

수W 없을 깃이다. C/-것V 
'헌 

던-계에서1< 헌실적으로 북한과 미함·과의
'춰의기· 

S A-1뇌이이. 
'혈) 

깃이니·. 미-<·;-·TI 4지·최님을 7)님"懷- )f위il· 첵임지3 임%-8叫는 빙

힝·과 아움러 -Y))f- 데몽령에게 직접 J,cI't하-:2 최)f위교 전남자를 임1$히·여 핑최-체제

[
I
l·축 

· 정을 괸·리하51- 한 · 미 · 오1의 공조骨 확신히 하는 것이 핀요할 깃이디·.8(y) 일자1

한 · 미 · 일의 공조 하에 표4의 이·징표에 띠-리- 펑최.제제의 구축에 니·신디·1친, -%f힌 역시

dsf은 이 이정표에 따론 한)/l-도 As회.체제의 3 
-7 수-9-하리라는 기데吾 깃-5'

66 ) 이외. 긴'-t<. 인-으V]-:- Rob애 A. Mmmiu g,
"

Thu U.S. Fusi iou m M Policy towm'e l thc Poul'-Pilrty Talks,"

l' ·1시.회L[-l·꾀. 한반mI,'-. ie최.J, (t/1족%.인언2[l-7., 제7치 
-:·
l·제학술회피 ty7. 4. 15) Id]'표논{C·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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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평화체제 구축의 이정표

l 1‥1산가족及류 l·한. 규叉 군사 l l
l Ii과도기적 정전관리 l 훈련 폐지 l l
」l 」l 기구 셜립 l%경제제재 완화 l+평화체제 기반조성 l
l l (남북한 · 미 · 중) l{대북투자 및 식량지원 1 l
l 과도기적 정전관리 l%상호비방 중지 l 확대 (나진 · 선봉 투자 l l
i 기구 설립 및 [iA군사당국자간 직통전 l 촬성화) l%정치적 신뢰구축 [i
[ 운용 단계 (O-3년) l 화 및 대규모부대 l+ADB 등 국제기구 가입1 l
l [ 동 및 훈련 통보 등 1 지윈 l
l [ 군사 신 구축조치l%'한반도 부훙기금' 창설1%군)G 신 구축 i
l l (남북군사공동위원회 l'R북 · 미 연락사무소 l l
l 1 가동) 1 개셜 ] l

l l 의서 존중 선언 포함) l%유엔사 해체 13쟁상태의 공식적 종 」l
l P남북군사곰동위*PKO l l 결 l
l l 骨동개시 (유엔에 부 P전시작전통제권 환수 l l
l 1 탁 - 국제 확 l 11국제 · 식 화 l
l l 인 · 보장을 마兎어야 l%주한미군의 후방배치 l 보장 체제의 확립 l
l 화且장 l 함) l 부분 수 l l
l 구축 계 l%비무장지대의 비무장 l l+운용적 군비통제 l
l (3-5년) l 화 및 평화격 이용 l%북· 일 국교정상촤 및 l l
l l%전진배치병력의 후방 배상금의 단계적 지불 l%북· 일 관계정상화 l
l l 이동 (국제회의 개최 l 시작 l 이용단계 (미사일 배치 l
l l - 이행을 국제적으로 l l 문제는 북 · 일 교 섭에 l
/ l 확인 · 보장) 19r경제지원 및 투자확대 l 과도한 간섭을 하지 l
i l{북한의 MTCR 가입 l%농업구조조정 지원 등 l 않음) l
l l+북한의 CWC 가입 i l t

[ 햄期] l·*‥ * ‥ l… *… 1껍,슴]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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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정책건의
4

4자회h'-]-은 「
7.7 선인,의 정신을 되신-리 핑화힙정의 과징을 시하고 

'힝·7-적 
평화체제

3L축은 남-<F한이 J·도한디.는 p리을 수8]하되, 북한의 수- - 여지를 최네한 고d

적이고도 w·리직 . l )g-인-으로서, 21자최담의 제인-F-로도 -Mr한의 대미 잠정 · 펑회곡]정 공

세를 A피-적으로 %f]1했디-1'<- ·71에시 이미 0- 성공을 거둔 4이라고 핑기-힌' A< 있다. /f-

러니-, 이에 vI-족히.지 임'31 AC-S-정책이리-<7< 대-볶징핵의 l%'힝:-운 피-싣히 히·이, 4지최딤--

통하이 한반/J-L의 ·6화외- 인·정을 려-뽀하러는 십진적 · 릭合 해 나가야 할 )이니·. 4자

님· 의의 복표가 
'l.반도의 

<Id직 · 힝-/Il-적 딕촤체제의 구축이리.먼, 무엇보다도 북

붕괴吾 촉11하지.는 J/쇄론키 사고를 과김-히 버리고 북한을 공존의 싱'대t:M'으로 민

는 가운내서 북한의 도) 
. 1촤를 - R-도히.p At-S-정첵-K 실시해이· 하%/( 깃이다, 이하0

는 지3::l·>가지 tA힌- 것A p·2(리 4 지.최]J·의 성시-외. 성공적 디곡1- 위힌 At정 정책의 )'M·

힝·을 시하고자 한니·.

첫 , 군사·히 so,t테세 및 위기2</l-리체제의 확립은 포펑-징지과 싱-반되는 2이 아니라

오히리 If- - 정책은 제데로 실시하기 위한 전제조긴임을 l'M십해야 힌·디·.

-F)[·브2 
-·[33J ·-.-1- ·1企便剋--)

평촤외- 안정을 비-리-01- V)-e-머, 북 · 미, 북 · 31 수교를 V'극적으旦 MI-림-직한 깃으로 간

주하고w 있는 만2, -l[(- · 미, 닉- · ) d37릅 1가아 -!·'f한을 $쇄히수( 깃이 - (리의 목A:(

아니라 -l+ · 미, 북 · 일 :
{
/l- 밥1-s- 이- - 하여 이늘 모두가 윈하는 한반도의 펑화외- 인-징

을 치·보하는 깃이 - (리의 정첵식-표라는 것을 분명히 하여 이들의 호]조暑 압)어야 한다.

미1·l피-의 관계o]]서%·> 미<·f의 
'l--L·<배제]< 

기-l·F적으로 미국의 <·r의에 어굿니-1치 인착A-징

책에 1J요한 지.y],도 싱'딩- 깎분 우리에게 의존한 <J/·l-에 없다는 지.신감-의 비.팅·으로 - F

리의 포-2-징첵의 의도를 분s-M히 미챠에 설득하는 
'l-V)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는 과김

이블 기절헤이· 
')·니·. 

2./-리]j- u]t'·l' 일VI도의 외교적 3,·러을 지잉[하<17- 중국과 일IE-과의

정 책-(조에 보다 많-의 ),·-릭을 骨·가이· 힌-니·. 히 미1·(이 제네비- 기본합의에 따라 이미

J,!-힌·과의 판게정싱'최-를 약속兎고, f// 미3:'은 지.신 3-) 입징'에서는 싱'내리-p-V ((l V

tl-한파의 대화 제개 외에는 P, · %'l·이 제네비· 기본71·의를 대체로 짐· 이毛하고 있디-/i[ 약1·

V>-하 /
- 있이 잎[t-로 이차) 

' 

l- · 미간의 데북정책공조에는 1정한 한게가 있다는 깃-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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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한다뎐, 물론 그 럴수록 더 미국과의 정책공조를 위해 더 노 력해야 하겠지만, 일본

의 북한에 대한 지원능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

해서는 현재 국민 전체에 널리 퍼진 러시아 경시 태도를 바꾸기 위해 노 력해야 할 것

이다.

셋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북한의 사정, 관련국의 입장, 국민의 여론 등을 고 려하여 실헌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및 교 류를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및 교 류와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무역과 투자 등의 경제교류와 협력, 그리고 인도적 차원의 지

원은 대폭 민간의 자율에 맡기고,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은 남북대화의 재개, 4자최담의

개최 및 진전 등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정부지원은 우리가 내거는 조건에 상응하는 규모로 탄계적으로 이루어져 하

며, 융통성 있게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먼저 지원을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북한이 충족시킬 때까지는 추가 대북지원을 금는 것이 북한의 태도변

화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섯째, 주변국 특히 미국의 일정 수준 이하의 대북 관계개선에는 선의의 무관심을

보 임으로써, 불필요한 간섭을 한다든지 북한의 붕괴를 바라고 있다는 오해를 하지 않도

록 하고 가능한 한 우리에/l 대북지원 추가부담을 요구하는 계기를 만들지 않아야 한

다.

4자회담이 개최되면 남북한 주도의 원칙, 남북한 기합의 사항 존중의 원칙, 점진적 ·

단계적 접근의 원칙 등의 기존의 원칙은 선언적 원칙으로서 그대로 두고 실제로는 이

暑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서 J) 포괄 합의의 원칙, 卽 단계별 이행의 원칙,

倦 국제적 공조의 원칙, 卽 다자적 접근의 신축적 활용 원칙을 이용하여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보장을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하도록 한다. 평화체제의 단게별 이행을 포괄적으

로 타협하기 위한 방안은 제4장의 표4의 개략적 이정표를 신축적으로 채택하면 될 것

이다. 북한과의 포괄적 합의를 타결하기 위해서는 4 자회담의 진행을 전담하는 고 위공직

자를 임멍할 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정표에 나와 있는 여러 사항 중 중요내

용을 다시 한번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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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쩨, 4ir . 미긴-의 핀·21]정싱-촤 ]jP· 는 이1'·1 오1骨힌- 대로 귀. 1, 국은 설8히.이 V

윈에서의 한반도의 <>l 1적 핑촤),L장 체제의 32 JIM'과 연게시지야 한다.

둘d{l], 4자회닸이 / 111최되민 기능이 l ·].비 ] 헌 군사징 1위71회를 대체힐· 과도기적 군사

귀-리기구의 구성 J;M를 -7-<l직으로 제기히.여이· 하머, 과)L기적 군사핀-리기구의 C - 성

에는 님-J[p한과 미-C·f, 중국이 모)(c 참기.하논 것이 기-징- 1실적이고도 비곡]-직한 ]-v·IPl이

니-.

d%11, 한빈-도 핑촤체·제 -/축의 에심이리- 힌' 수 있는 군사%3-리기31의 3[성에는 님'북군

시-공동위%·)최가 중수]이 되21-t 이기에 유3]l 펑촤-8-지군이 v·여하<[T )-s-키이 미.%-l-직하디.,

W쩨, 상- 깅게신 ,3 등 님샙[ 
'l·의 

d])11 31t제기- 1.M피·히 처리피어이· 히-)1 버]>L징·지

대의 횔성- {/]-인- 3 비]iL장지1기暑 · 내-하이 
' 

실진력 배·치제힌- -그역'-E ) /(f ]-P-인-도

현- $1요 / 있다

다섯%l], z ]-한이 C)N사의 해제骨 요2p·할 겅.i-, h.]'북한 주도의 4자 ]·여 la·시의 과)L겨

적 <·!·사%fl·리 기31--S- 선80하는< 7긴- . 로 이·난 전'힝<키으로 반이-들여이· 힘· 깃

여섯쎄, 주힌미</- T기 K-]·< 횬은 천5 f< - 윈리의 인-%(에 심리·힌· 위 1읍 $래9 / 있

으므로 이불 적/(· )M'지하어야 히·니-, 주한미]/-피· 관런한 미국의 혀·익을 진· 파악하여 1-l

히·의 과도한 요구<-:- 적딩-히 거절할 수 있이야 힌·디-.

t가지1셔'-K로, 힌- · 미7시->]]r의

� 

미레싱-o)] 대힌- 대비기- 있어이· 叫머, 헌·치- - 의 전시 직·

전통제구1도 시V색- 1벤'리 巷·수'해야 
'일· 

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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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980년대 말 이래 사회주의체제의 연속적 해체나 개혁의 충격, 경제 침체의 누적, 자

연재해에 따른 식량난등으로 인해 북한의 경제개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헌실로 보인

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개혁 방향에 관련된 기존의 논의들, 특히 중국식 개혁모델

의 북한 수용론이 북한 경제체제의 개혁방향 및 방법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개혁정책 도입 여부나 구체적 전개가 북한

의 현 지도부를 포함한 특정 정치지도자나 세력의 정책의지나 정책선택에 의해서만 결

정될 수는 없다. 예컨대, 북한이 부분적으로든 전면적으로든 중국식 개혁모델을 도입

· 추진한다고 해서 중국이 이루어낸 성과가 그대로 북한에서도 달성된다고 볼 수는 없

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가장 적합한 개혁모델의 선택은 북한 경제의 구조적 · 조직

적 특성을 명확하게 인식한 기초위에서, 개혁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부작용

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1 중국식 개혁모델의 북한 수용가능성을 중국과 북한경제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비교를 통해 검토해 보고, 倦 이것이 북한 경제체제의 개혁방향에 제공할 수 있는 이론

적 · 실제적 함의를 추출해 보고자 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과 북한 두 경제체제에 대한 비교를 통해, 같은 사회주의 경제제

체제였다 할지라도 개혁전 중국의 경제체제는 
' 

이완된 계획경제체제'였으며 북한은 기

본적으로 
'

집중된 계획경제체제'였음을 밝兎다. 여기서 말하는 
' 

이완된 계획경제체제'

란 기본적으로는 계획경제체제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산업적 · 조직적으로 대

단히 분절되어 있는 경제체제로서, 한 분야나 지역에 대한 충격이 여타 분야와 지역에

대한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은, 대단히 느 슨한 경제체제를 말한다. 
' 

집중된 계획

경제체제5란 이와 반대로 산업적 · 조직적으로 대단히 체계화 · 집중화되어 있는 경제체

제로서 한 분야와 지역에 대한 충격이 전체에 대한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즉

응집성과 민감서이 대단히 큰 경제체제를 말한다- 단, 이러한 개념촤는 상대적이고 임

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양자에 대한 보다 엄밀한 특성화 작업은 정치, 이

데올로기, 대외관기등 전반적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 평가위에서 차후에 이루어져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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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c)·,

이러한 게님적 분y에 곤거하이 개'혁전 중<·;-과 헌제의 북한은 살펴본 길과 중<·[든

최소 
'l- 

건과적으로는, 단 J)적 
. 점진적인 씬·식으로 니·骨의 중국식 개헉모1盛-X 도 3]. 성

공힐. 5· 있었다. 이는 물론 y국의 
·

/-t슨한 게 ]징제체All·에서만 가능·恨. 수 3)었 l 깃

이었다, 빈·v') 
' 

집중된 게여격제체 
' 

인 북한의 징. 에는, 경제구조직 측변에서만 디-

먼 조1민치이고 일시직인 체제7)환이 적절해 3;L인다,

그러나 힌제의 ·>실적 제 외적 조<1든且 보아 11기.능할 寄만아니라 1·)RI·직해 보이

지도 않는다. 따라셔 J>F한 겅제제제의 게혁P- Ll- 방식에 있어서는 1면적 체제전환빙·

식은 텍하되, 깅제체제 게헉의 시접은 1단 )제의 깅제난괴- 시唱]난이 어느정도 해질되

고, 북한의 지도체제가 보 다 A-연혜 지1*1, 보다 안정적인 국제쵠·경이 1가린될 때까지 유

J,L피는 깃이 바람직曾 것이다 이는 북한의 겅XI]쳬·제 개헉이 초래할 수도 있는 부정적

인 대내외적 효과들- /l-나미. 최소촤시긷 수 았는 선댁이 필 깃이다. 이는 북한의 주

번세릭骨, 특히 한국의 정부 . 국민들에게 보니. {j. 인내를 요구하고 있으며, Iz1족애애

비-탕한 대북 지윈을 필J9-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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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80년대 말 이래 기존 사회주의체제의 연속적 해체나 개혁의 충격, 경제 침체의 누

적, 이 위에 최근의 자연재해에 따른 식량난등으로 인해 북한의 경제개혁은 이제 최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과거의 개혁 경험으로 보

아 북한의 경제개혁은 개혁 방법의 모 색과 추진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에 직

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경제체제의 개혁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이론적으로나 省실적으로나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북한 경제체제의 개혁 방향을 전망해 보기 위해서는 우선 과거 전행됐거나 진행되

고 있는 개 방식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과거 사회주의체제의 개혁

겅험으로 보아 다음의 두가지 방식을 들 수 있다. 즉 
" 

동구사회주의형 개혁모델"이 그

하나이고, 또 하나는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개혁 모 델로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 

동아

시아형 개혁모델s 혹은 
t 

중국식 개혁모델5이다. 이 두가지 개혁모델의 구체적 내용은

대단히 다양하나 그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음의 두가지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첫번째는 정치개혁과 경제개혁과의 관계이다. 동구사회주의 개혁에서 정치개혁은

경제개혁과 동시에 추진되거나, 정치개혁은 경제개혁의 전제조건이었다. 반면 중국식

개혁모델은 주지하듯이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의 분리, 즉 공산당 일당체제의 유지하에

서 경제체제의 개혁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즉 동유럽형 개혁과 동아시아형 개혁의 가

장 특징적인 차이는 동유럽형이 정치체제의 전환과 경제체제의 전환이 같이 진행되었

던 반면에, 동아시아형은 지금까지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화와 소유제

의 다양화를 도입하는 경제체제의 개혁을 추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점에서 동유럽형

은 체제전환의 모델이고 동아시아형은 체제개혁의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두가지

개헉모델의 두번째 차이점은 개혁의 속도와 방법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 

전면적 개

1) 기존 사회주의체제의 개혁 방식에 대한 분류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민족통일연구원, 
「

북한체제

j 실상A SA >망,, 민<통일277 57-보 서 91-13, (1991, 12), 220-230쪽, 민족통일연구원, 
「

사

회주의체제 개 . 개방 사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 서 (1993), 리 이호철, 
f

북한 사회주

의 제체제 변화와 전망: 개 . 개방의 정치경제,, 
r 통열문 구,, 제25호, (1996년 상반기호),

55-5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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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big 
btm g LIpproac 10과 ' %[21·y)] 적 개$]'(picceuICOl a pproac l])으로 니.둘 수 있디.. 즉 %-구

시.최주의1'·( ]·H의 /11'혁빙-식2 전1/)적이고. 骨진적인 혁이라 -]f i 있으며 중국과 베

트남-등에서 십시된 1]헉은 조]조1리 혹은 단%)1려 개헉이라는 것이디.. 이러한 7.가지 개

혁닝-식은 실제직인 깅')'1을 통해 3L]]브d) 昏만아니리. 경 제제개'띄 한 이론어 o

에 의헤서도 니-31-'-이 1니-. 즉 조1지-의 조1먼적 개헉f 신고진학파의 이론적 핀·주1에서 ·제

기뙤1.:· 것으3L서, 계-히경 의 진卷·f 전V)적이며 순<l-적<Ai-L 추진시는 깃이 -뷔작성-A

최%회-하5C 경제-首-3-f 신<히 증기-시킨 수 있는 최신의 1-q·안이라는· 인식에 C·거하고

있다. 반먼 
' 

딘·111리', 
'

T]진리' 개혁1v-인·s 주징·하->/< /(-거로)%·1는, ·1면적이미 
순간3

개여이 1기의 성과를 거)/·기 기31]서는 거시경제의 R헝과 시징-기구의 작동t%11 적합한

A]제거패의 宅동 /식이 진제%/이끼, 제1%Il· 여3.이 이름 충족시키지 봇한 깅-Y-에는 71

진적인 개5-11%'인·Cy] 적$'하다는 접이 지리되고 있다.2)

헌제 북한 경제개 
' 

1의 빵 
'·];파 %fl곡1히.여 -A-:-·<군/ 개혁모省이 많이 논의시[il 있디.. 주

지-하듯이 중<·(·식 개어/·Ll 1의 칫]/l·쩨 징-F 정치체제의 Y-f+<지인 게헉 임이 깅제개혁

을 추진한다는 주] 이미, ) /i l ·톡징은 위에 
'1급한 

단편적 · 짐진적 개헉벵·식이라는 젓

이다. 그리고 J;r한()]] 대한 2--:·f식 개이JEll 수용론의 근거로서는 헌제 북한이 부y.x

으로 도입하고 있는 깅·제 혁 징책의 성러이 비1'd. 그 졍도에서는 미미하더라도 중-:,;쓰

개'역에 기-·A디-는 ·7], 종<·<식 경 개헉의 v·>괴.기- 성-A 이있디-t< ·구], /1리<il 중<,:·피. J(p

한 모두 동아시아 사최주의체제료서 비교직 드.사한 역사·직 . 분화적 전동을 기-지2J 있

디-는 점등이 지적되고 있니-.

-Ll-힌-의 겅제개헉 lg-힝·a 괸-v·1힌 이상의 <[7-의들이 &P힌 직제체제의 개'힉]·q힝· 및 ]-g·빔

-0- 모색히-는데 중요한 시사J]}을 ·제공해 주는 것은 사실이다. C」드bI나 박한의 개혁정첵

/. 31 이J , 니- 
t

I
l- %1)적 전개기· 북한의 힌 지V-부를 포힘-한 톡징 정쳐지도m지시. 세력의 정

첵의지니- 정책<]메에 9]해서f]Il- d정1 1 수·는 M다는 A이 간과되어서는 인-1링 젓이다.

예를 돌이 북한이 자신의 정치직 이건.各 <T/-리하이 부분적으<L는 1띤적으로1/ <

헉모1虛- 도 71 · R·진'한다j( 해서 중<·<-이 이j',(어h}] 싱과가 그내5L J<한에서1L 날성된

디·고 본 수는 임는 깃이다 이 ]럽 북한에 기.장 
· 

!s-한 개헉모12]의 J:l p/ -%[한 깅저

2) . V-승i;'l, l' 북헌 격·제게릭의 최직병'V]· 인2」·'· , ,

!/l b인언-[j- l
. 언-[T보고서, (1996, I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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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적 · 조직적 특성을 명확하게 인식한 기초위에서, 개혁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지도 모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J) 중국식 개혁모델의 북한 수용가능성을 중

국과 북한경제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비교를 통해 검토해 보고, 卽 이젓이 북한 경제체

제의 개혁방향에 제공할 수 있는 이론적 · 실제적 함의를 추출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한편, 북한의 경제개혁 문제를 분석하고 전망함에 있어 정치 · 이데올로기적 요

인과 대외적 요인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겠으나 여기서는 북한의

내졍제적 요인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규명하기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것이다. 우선 제1

장의 문제 제기에 이어 제2장에서는 개혁전 중국과 북한의 경제체제에 대한 비교를 통

해 개혁전 중국은 
' 

이완된 계획경제체제'였음을, 북한은 
' 

집중된 계획경제체제'였음을

밝히고 이러한 두 경제체제의 개혁 논리 역시 상이할 수밖에 없음을 밝힐 것이다. 제3

장에서는 중국의 경제개혁 경험을 2장에서 살펴본 
' 

이완된 획경제체제'의 개혁 논리

라는 맥락에 따라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주로 살펴볼 개혁 분야는 농업개혁, 정부간

관계의 개헉 즉 분권화정책과, 국가-기업관계의 개혁, 시장메커니즘의 도입등 주로 핵

셤적인 국내경제분야이다. 이어 제4장에서는 상기 분야에 대한 북한 경제개혁의 현황

과 한계를 살펴볼 것이며, 마지막 5장에서는 중국식 개혁모델의 북한 수용 가능성 및

타당성을 평가하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간략하게 제시할 것이다,

2. 개혁전 중국과 북한의 경제구조

이 장에서는 두 경제체제에 대한 비교를 통해, 같은 사회주의 경제제체제였다 할지라

도 79혁전 중국의 경제체제는 
' 

이완된 계획경제체제'었으며 북한은 기본적으로 
' 

집중된

게획경제체제}였음을 밝힐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 

이완된 계획경제체제'란 기본적으

로는 계획경제체제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산업적 · 조직적으로 대단히 분절되

어 있는 경제체제로서, 한 분야나 지역에 대한 충격이 여타 분야와 지역에 대한 충격으

로 이어절 가능성이 적은, 대단히 느슨한 경제체제를 말한다. 이의- 반대로 
' 

집중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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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경 체제'란 산업적 · 조적적으로 대단히 체 최- · 1]중화되어 있는 경제체제로서 한

분이·외. ·지억 대한 충격이 진체에 대한 충걱으로 이이 1 가능성이 높은 즉 응조]성괴.

VI김-성이 대tI·히 t- 징제체제률 XEl'힌·디·, VI-, 이러힌- 개%j최-는 상대적이V 임시적 Xi

이<이진 깃이기 때문에 이 잉:자에 내한 보니· 엄tIl한 · 성최- 작엽은 정치, 이데올로기,

대외관계등 ·간1빈·지 요인돌에 데한 c(호1-리 빈가위 서 차후에 이루이지이· 省- 것이디-.

y/[, 중국과 북한의 깅제제제骨 위외. v-이 ) 11님최- 호1- 겅우 31-소련이나 동구사최주의1·'[가

吾의 깅제체제<1]- 괴-3) 어또1게 개님촤管 수 있戚는기· 하는 AC제기· 남는다. 이 부분 g

시 치.후의 연구괴-제로서 31-사최T의1·f가들의 71제 경 구조에 내한 조사와 비교를 통

句 뵤-VI·되어이· l' 깃이다.3)

본 S[l</-의 비]IC 기준은 산업최- 수준괴- 겅· 구조, 깅제괸-리체제이다,

2. 1 산3 화 수준

디-음의 <AL i %와. <표 23o)]서 뵤는 비-외. 진이 게어 식 
·l 

중국은 전형적으로 낙후된

농 ]혀'가있덤 반1 l 북한에서는 이<-정도 도시촤되· 산입회·기· 이루어질다. 족 0DP 3L성

에 있이 북힌·은 ]()[)4닌 헌제 A'-7,l, 2치-산71, 서비/.J)L분이 각A 29%, 43%, 28%었던 반

먼 汚79<l 닝-시 중국의 7-7-·>-< 이 비名-이 31 %, 48%, 21%였다. 이는 동-/ 사최주의<·[

기·들에 l-l)해서는 신-업촤 수준이 닐았지만 중국);L니·는 뇨은 것이었디-. VL [$파 4 표

22펼 y해 익 수 있는 또 히-니-의 의미있는 사싣은 중국과 북한에서 농얍부문의 0DP외-

v'-업를1-x 인31-의 비-(긴-O>1 어-t-정도의 차이가 존제하고 있다는 접이다. 이는 중1·l-의

%‥;<이 <,·동럭 과잉싱-테에 있CIl, 북한의 겅.Y-는 오히리 디·소간의 농촌노동력 IL족에 직

IA]1해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4)

이치럽 산3]최- 수준의 차이, 5히 v·1체 깅 에서 성[모]부분이 차지하-P 미중의 치·이{<-
i

m

m m

3) 김-za- X- /사회주의·:·B·<i·이라 하너리-V 신제1>.는 대1d'히 ·f( 치·이기· 존 하고 있니-. 독히

레 니.+i-대로 
' 

시깅·시회주> ) l]힉'·3· - ) l
%준히 추진'헤 온 가리, A-득한 

' 

지·주깅제%Il.-1

V . 8-IJV리-비이., 싱닝-히 비·/(c(-l -][+기.리이.-능에 대 
'!. ))]VI,l.:- 상Iq·'히 의미있{ 직·7]이z지<11 ]·< 언

l
]H위.>7> l<이난디-.

4) ·증·:·'l- · '
A'-촌의 괴잉1·-.25' 릭에 판 ·]VI /-제지 네 8-에 대헤서는 이오1잉, 

「q‥:·[의 )L시회-但는 공임d

인가,, 
F

동6J·파 전%q-), ti, (1007 ]·l.), 181-109꼭:·s 장·겅섭, 
r

중<·[ k/의 VI'사최주의 게익-피. 북한의

<1로,, 1가20아CI),t J·l. 
' 

t ;-$ 통일&0 %
'-] 나]·-:·문집(IV).,, (통81 ], IA6 ), 12-33-< 7]조.



79

한 국가의 경제체제나 그 경제체제의 개혁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초래한다. 우선 경제개혁이 초래할 결과

{五 1%북한과 개혁 이잔 사회주의국가들의 ODP 구성 비교

(단위: %)

l 북한 [ l l [
t (1990) l 27 l 56 l 17

[ (1994) 」l 29 l 43 / 28 l
r층귀
l (1979) l 31 l 48 l 21 l
/ 0990) l 27 [i 42 l 31 l

[

자료: 전총철, 7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주요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1996), 31쪽

{표 2> 농업부문 경제활동 인구

(단위: 7)

자료: 전홍철, 위의 보고서, 31쪽

의 복잡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농업부문은 생산활동이나 생산활동의 타 부문에 대한

연계효과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한 개혁정책도 비교적 간단할 뿐만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예측과 대응 역시 비교적 용이하다. 이렇게 볼 때 농업부문과 농업인

구의 비중이 큰 국가의 경우에, 역설적으로 보다 용이한 초기조건하에서 개혁정책을 도

입할 수 있는 것이다. 두번째로, 방대한 농촌 잉여노동력의 존재는 경제체제를 근본적

으로 개혁하지 않으면서도 농촌산업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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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各지역의 깅제 
'희이 

도시지역의 개어을 ·지-극하고 지린할 수 있게 해준디·.5)

2고 신켜구조

4 표 3%회. RI] 4% 에서 J,L는 비-외- 긴-이 개헉진 중국의 신·옇13i-조는 진체 신-E에서는 농

업의 비중이 크고, 공업분야에서논 경-Ii:1의 비중이 큰 특징을 지니고 있있다.

( 표 3> 중t·<-의 동%-71 2PAl산 비중

(딘'위: %)

지-IL: 서 1엉, 신힌-X 고L저, ll 중峠牡

� 

시·최경제 骨게各석J, (서合; Y]7딩·, 1993), 91쏙

의 표룰 재구성.

표 4% V국의 공 ]셍신-C%i]서 깅공71고>. 중>71의 비중

00'위: %)

지.%L: 서진영. 신한骨 공저, 위의 첵. 91쪽의 표를 재7-성.

iE1-먼 북한의 깅우는 중국에 비헤 -t3]의 비중이 더 크1%), W업에 있어서도 骨공71의

비<이 c-1 코디-. 이-래) 4 표 5%에서 보는 ] J외· 간이6) 90년대 들어외. 3[V림어오]과 경공

5) 싱'깅심, 위의 A<AP-, 41쪽.

6) 이 ]/-게의 ]i:.에)%-]는 시기상의 자이롤. 
'

<>-인·히 너라V·. 중·%tR.i괴. 깅공7]의 비중이 다d 싱-이히.게 L>.타니J( 있

다. 이는 식. 
'l·에 

대혠· 자A't )'l;-V상의 이리-2-에 따·-e- 깃·d3J.)%-1 이기/%'l A·장히.는 의)/,외.는 매치되지 
o

5]- 셍리9.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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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비중이 약간 증가하고7) 있기는 하지만 중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5) 북한의 산업구조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r 북한경제지표집,, (1996. 6). 35쪽

4표 6% 북한의 공업 생산에셔 중공업과 경공업의 비중

(단위: %)

자료: 민족통일연구원, y 남북한 국력추세 비교연구4,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3-24, (I993. 12), 248쪽

두 경제체제의 산업구조와는 직접 관련되지 않지만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산업화 수준에 있어서의 지역간 격차이다. 중국의 경우 1978년 당시 가장 낙후

된 지방인 꾸이조우성(貴州省)과 윈난성(雲南省)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각각 175元과

226元이었던 반면 발전된 지억인 랴오닝성(遼寧셥)과 헤이兮장성(黑觀$t省>은 각각 677

7) 90년대 들어 농업과 경공업의 상대적 비중이 약간 늘어난 것은 최근 북한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3대

제일주의(즉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정책에 인한 겻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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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과 559元으로서 3빼-趾 크게 님이서고 있있다,B> 북한의 겅우 자료상의 문제 때분에

획-인험- 수는 일다 하디리-도 1·<기-의 3/-모만- 71-직·히.너라도 지1-q-간 IS국·l 격차는 힌실x

으로 111 의미가 없다고 보아도 좋을 깃이디..

3규 깅제체제의 경-77i · 중공7]간 비중의 차이는 깅제체제의 헉과 AtE·!히.이 중요한

차이점을 시시·힌·디·. 경공Rj의 특정은 높요 시장의존성, 농입과의 연계에 기인한 셍산

괴- 7J-매괴·정의 싱'내리 분신성등으로서 曾서 신·피선- 농업J(旻에 대힌 개힉 A 리외. 미-친.

가지로 이 분야에 데한 무분적 · 시험직 게헉이 비5V.적 - - 이하다는 깃이니-. 따리.서 겅

공7]의 비중이 -f/- 긴제체제는 진체 경제에 대한 직은 충격 가능성하에서 게헉정책을 도

3]힌' 수 있는 이지가 2다고 -1+ 수- 있디..

이와 아- - 러 산3i회.에 있어 중3(의 지역적 1-M-대성꽈 지역간 1杜전 격치.</ , 뒤에서 디.

시 오13rn-/하하지만만 오히리 중국의 개희지V부로 하여급 선]組적인 개헉정책을 추진합 수

있1'< 객>(l·히 기7를 공할 수 H)있니-. 빈-v], 지역건· 발진 격차 자체가 무의미힐· 정도

旦 소귀·모인 북한의 경제체제는 -l;F한의 지도부로 히.여骨 특정 지방에 대 
']- 

선0펀적

개헉징책을 불가능하게 히-거니- 대단히 조소]스7]게 추진하2표복 강요하]1 있다.

2.3 겅제관리

개헉 이전 중국의 깅제11·리체제 익시 여타 사최주의체제외- 1]}-찬가지로 게 징제의

범주에 포힘-)但 수 있으니· 실제71<- 대단히 느 슨한 잉·상合 띠고 있있디.. 반빈 북한의

경-(, 헌제까지도 이론적으로나 실제직으3<니. 대단히 중잉·집중적인 계 깅제를 T-지하

IiI 있다.

- Y-<l 경제 대힌· 게허최.의 정1;-1 및 ]q·시y. +1곡1, 개힉진 중5f은 싣제 2 상·당히 F 슨

힌· 계 깅제체제있디-. l;]E·면 -(p한의 게 제제-는 이-난려 E로 니- 신제직으<(니. 대10-히 중

앙4X·촤되어 있디-. i[한의 경-V- 2최](-에 이르기까지 게획h[]위의 작·성으로부터 통제수

·치의 직'성, 최종 게의의 긷정01] 이旦기까지 하J[Ltl·위니. 경제주체의 자-皇성은 실제로 기

의 일다.W

, , ),,,y,,V[,-귀.LA,讀.V」[[.,,,Ok-g,,,l,J·g,,,,,,.il,l.,,:,,,,,,,,..
() ) 헌제 ·],> )· 경제)i)희의 1>제 작·성피.정2. 니.A-과. v·-C 꽈.정 . 거치게 s디.. 제IV)-게! 기-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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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권한 역시 중국에서는 상당부분 분권화되어 있었던 반면 북한에서는 중앙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다. 개혁전 중국의 재정에서 중앙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1차 5

개년계획기간(1953-1957)의 45.4%에서 제5차 5개년계획기간(1976-1980)에는 15,6%로 하

락했다. 중앙정부 재정지출의 비중도 동 기간에 7 . 1%에서 49.4%로 하락兎다.10) 반

면, 북한의 재정 역시 예산은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대

단히 중앙집권화되어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중앙정부는 전체 인민경제에 해당하는 부

분에 대한 예산을 수림 지출하며, 지방정부는 지방 행정조직 · 지방공장과 기업소 그리

고 편의 봉사시설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출을 집행하고 있다. 중앙예산은

주로 중앙집권적 순소득(거래수익금, 사회보험료, 협동조합에 부과된 소득세 및 국가경

영기업의 이익금으로 구성됨)과 지방예산으로부터의 이전수입 및 71타 수입원등으로

충당된다. 지출 항목은 인민경제벼 · 군사비 · 사회문화시설비 및 행정관리비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지방예산 수입은 주로 지방사업체 · 편의 봉사부분에서의 수입급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근 등으로 구성되며 예산지출은 지방사업과 지방행정기관에 대

한 경비 · 편의 봉사부문의 제 경비 그리고 중앙예산으로의 이전지출로 이루어진다.11)

최근들어 지방 예산의 상대적 비중이 약간 증가하고는 있으나 국가예산 중 중앙예산이

85%를 차지하고 지방예산은 15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그 권한과 양의 정도는 중국에

비할바가 아니다.12)

위의 작성 - 각 공장, 기업소 및 협동농장은 각각 그들의 계획을 작성하여 지방 행정당국과 지역 계

획위윈회에 제출한다. 이들은 이것을 모두 검토, 결합하여 정무원의 각 경제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여기에서 전국에서 제출된 모든 계획내용을 통합하여 국가계획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단계: 통제수

치의 작성 - 국가계획위원회는 예비수치를 토대로 당 중앙위원회에서 제시한 각 부분별 목표에 따라

(모든 역의 공장과 기업이 제출한 계획안에 근거하여) 통제수치를 작성한다. 그런 다음 각 경제콴

리 부서에 그것을 하달한다. 제3단계: 계획초안의 작성 - 국가계획위원회가 제시한 통제수치에 기초

하여 각급 경제관리 부서 및 기업소는 그들 각각의 계획수치를 작성하여 다시 국가계획위원회에 제

출한다. 국가계획위원회는 이를 다시 종합하여 모든 부문별 계획초안을 마무리 짓는다, 제4단계! 의

사결정과 계획 확정 - 중앙당i;원회와 정무원 전원회의를 거친 계획초안을 최고인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황의각, r 북한경제론: 남북한 경제의 현촹과 비교,, (서울; 나남, 1992), 74 쪽. 이외에

북한의 계획작성 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멍철, 「

북한 계획경제의 운용시스템에

관한 연구,, 
r

骨일경제2, 1997년 5월호를 참조.

10) 박월라, 
「

중국경제의 지방분권화 현황과 문제점,, 대의경제정책연구원 부설 지역정보센터 조사보고

92-09, (1992. 12), 44쪽.

11) 촹의각, 앞의 책, 75쪽.

12) 최근의 상황은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80, 81, 82, 83, 84년의 경우 지방정부의 예산이 전체 4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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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趾자A-통체제 3시 1-c 국가 사이에 싱'당'한 차이가 존제하고 있었다. 중국의 징-(,

통省적인 물자유통체제가 3L축된 50노1뎨 이g]l 1틸차레0]) 걷쳐 骨잉·y]1촤이. 지lu·분71최-

조치들이 반복되있으니- 조1반%으로는 著·지·T-통에 대한 지1칭징부의 권한이 강촤되어 兎·

디., 개혁 직진이딘 1978년 중국에서 중앙叫 지방에서 관호1·한 주A 물자자원이 진<·'f 총

자원에서 점히.는 비<은 4표 77과 권·다. l%

1J·먼 북한에서는 헌제까지도 중잉·정부가 직

켜적으로 퉁제히.는 뭄자가 71내적 비중윽 치·지하20- 3)다.

이상에서 보는 깃처럽 게셔촤의 정도와 1%'식상의 차이는 잎'서 살피본 산7]촤 수준

및 산업3L조상의 치.이에서와 미.찬가지로 싱·이한 개여 조긴으로 작용하고 있다.

{ [i(, 7% 중히 V兮피- 지밍-의 주rt 지.웅1빌 비중(197S년)

(딘·위: %)
m m m m m

[ · 자 l 列.자이 ·-·]J 1 有자히 ·.·1중 1
[ - . - - - - - - - - . - . . - . l. - . - . . - . . - . - - - - - . - . - - . - l------.-.- . - - - . . - - l

-

자료: 7>닐 IE'rRO, 
C 중국의 ·Id지.핀-리), 

(IS86, 3), 최수-2-, [「중국의 ·선-자부-통제3;2- 닐식], 외겅제징

어연-7·뀨.l 부선 시익징보%11다 인구)Ot 93-01), (1903, 12), 34쪽에서 제인A-,

2.4 소 걸

-b(한과 중국 졍 x]]제간에 커디-란 차이점이 존제히- 된 테는 객귀·A인 요인도 싱·덩'

히 중요하게 9할했읍을 부인할 수 似니-, v-:·f의 경우 ·{·F·r 당시의 징제1실'71 수준이

낮았-고, 지역·직으로 l'M·내'號기 떼/C-에 딩'1·l이 
-It·f 

깅제를 톤일적으로 개 하고 괸·

리하] 것은 내단히 이리운 임이있니·. 북한의 깅-(는 이외- l/l·데로 <·(이-의 규모 자체기·

치.시'히<':. 111중은. 긱·겨 14.4%, IS.7%
,

I S.2%, 15.5%, )5.6%었디. 
' 

B[게y>'인//%1., 
'

J' 4;l. 
'l·7제지빔w집」, 

(IW)6,

6), 7S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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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크지 않았으며 인구 압력 역시 그다지 크 지 않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내외적 요인들로서. 이로 인해 북한은 국방비를 과도하게 지출하게 되었고, 이

는 결국 북한의 경제에 직접적인 압력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경제에서 중공업이 차지

하는 비중을 지나치게 크 게 해 주었다.

이러한 대내외적 요인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했든 긍정적으로 작용했든 결과적으로 개

혁전 중국과 북한의 경제체제는 실제 운용과정이나 작동방식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

여주게 되였다. 산업화 수준을 보더라도 중국은 낙후된 농업부문이 많은 잉여노동력을

머금은 채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저개발 사회주의국가였던 반면, 북한은 어느정

도의 산업화가 이루어져 인구의 상당부분이 이미 도시의 산업경제에 편입되어 있었고

농업부문에서는 어느정도의 노 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산업구조에서도 骨

국은 여타 사회주의국가들에 비해 농업부문과 경공업부문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지역 격차 역시 상당히 심각했던 반면, 북한은 중공업이 절대적인 비

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지역간 격차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였다. 경제관리에 있

어서도 개혁전 중국은 상당부분 분권화된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북한의 경우

는 글자 그대로 중앙집중화된 관리체제를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결국 개혁전 중국의 경제체제를 
" 

이완된 계획경제체제"로, 북한의 현 경제체

제를 
"집중적 

계획경제체제"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중국과 북한 경제체제의 차이는 북한의 경제개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첫째로 두 경제체제간의 차이는 결국 개혁에 따른 체

제전환 비용의 차이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즉 개혁전 중국에서는 자원에 대한 계획적

할당이 절대적 양이나 다양성에서 급속히 감소해 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중국 시장화

개혁의 도입을 용이하게 해주는 기초로 작용하게 되었다. 또 개혁전 중국 계획체제의

허약성과 분열은 자원 할당에 있어서의 공백을 제공兎으며 이는 어떤 방향으로든 보완

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결국 개혁 이전 중국의 사회 기술적 구조는 하위 수준에서의

제도변화의 비용을 감수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외에도 중국의 경우 개혁정책의 정치

적 충격등은 중앙계획메커니즘 유지에 있어서의 고 비용과 저렴한 전환비용을 가능하게

했던 또 다른 주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130 반면 중앙집중적이고, 고도로 계苟화

되어 있으며 중공업 위주의 북한 경제에 대한 부분적 개혁은 곧바로 전체 경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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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의 결여에 따른 생산성의 정체로 농업생산이 부진하여 마침내 1979년에는 도시소비

곡물의 40%에 해당하는 760만 톤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였다. 이러

한 상황에서 초기 개혁의 중점이 농업부문에 두어진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와 동시

에 농업부문의 광범위한 존재, 특히 농촌 과잉노동력의 존재는 중국의 초기 경제개혁을

용이하게 했던 주요한 원인으로 될 수 있었다. 41냐하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편

으로는 농업경제가 공업경제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제공하는 경향

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농촌의 과잉노동력은 과거 농촌 경제구조의 근본적 전환없이도

부분적이고 보완적인 개혁조치를 가능케 하는 기초를 제공했기 때문이다.15)

이에 따라 중국의 농업개혁은 개헉 초기에 전면적으로 싣시되어 신속하게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즉 1979년에 기존 농민시장의 자유화로부터 시작되어 1983

년까지 개별농가가 국가로부터 농지를 장기 임대하여 계약에서 정한 국가수매량을 초

과하는 생산물은 시장에 자유롭게 출하할 수 있는 弔부생산책임제가 정착되었고 이로

써 인민공사는 완전히 해체되게 되었다. 또 이러한 농업개혁으로 개혁 이전 25년간

정체상태에 있였던 농업부문의 생산성이 1978-85년간 50% 상승한 결과 농업총생산

이 같은 기간동안 67% 증가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었다.

중국 농촌에서의 과잉노동력의 지속과 인민공사의 해체는 개혁기 중국 특유의 산업

화정책인 농촌산업화정책16)으로 이어지게 되였다. 80년대 이후 급속하게 증가한 향진

기업은 농촌의 과잉노동력을 해소하고, 도시화 없이 농민을 탈농화시키며. 가장 중요하

게는 기존 계획체제의 손상을 최소화시키면서 계획외 부문을 증가시켜 갈 수 있는 대

15) 농업부문과 공업부문간의 상이한 개혁논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usan Shirk
,

The Political Econom y

o f Chinese Industrial Reform, Victor Nec & David 81ark
,

Rc+naling 타fe Ecc)/1077dc lyll%tz'fldons Social6nc

otl'na 071d 」Eastern Et1rope, (Stanford; Stat1ford Univ, Press
,

19S9), pp, 328-362 참조. 한편, 박형중은 소

련과 중국 농업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비교함으로써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

공해 주고 있다. 
‥중국의 

농업이 공업과 그다지 큰 연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중경제였기 때문에

공업c)) 큰 변동을 일으키지 않고서도 농업에 사적 농업과 시장을 열 수 있었다- 그러나 소련의 농

엽은 공업과 훨씬 밀접한 연계를 가 고 있었기 때문에, 농업의 일방적 개혁은 큰 혼란을 奐래할 수

밖에 없였다,‥ 박형중, 「소련의 실패, 중국의 성공, 북한은 - 개혁개방의 성공요인이 북한에 존재

하는가 」 , 한국유럽학회 월례세미나 발표문, (1934. 9. 24), 5쪽-

16) 중국의 농촌산업화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전셩홍, 
「

중국의 농촌공업화와 향진사회의 변화,, (서강대

학교 정치학 박사논문, 19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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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히 효과적인 정책수단이71다.

물-邑 이상의 농촌게혁이 초래한 부정적인 긷가 TIl한 적지 않았으미 중s[의 %·촌개헉

이 진징 싱-A-키인 것이었는기- 대힌 비핀·적인 펑기J;-1 존제히-3( 였디-.17) 2.l-러니. 중1·r

의 특3 한 A/깅제 3L조기- y各-([ 신적인 개혁징첵叫 농各신업촤정피등合 실시할 수

있게 해7·있으며, 이는 C 개'혁 초기에 기존 깅제체제의 存린·을 먀소촤시키V:)서 개헉징

케음 됴. y]管 수 있는 기초를 제공했다는 점t/l·< 부인省- 수 없는 사싣이리- 하凍다.18)

3.2 분귄화

3.2.1 지방분킨촤

중학의 징제개헉에서 재정체제의 Id·권촤정책은 내딘·히 독특하면서도 XII$]적인 괸과

吾 제공'한 )
{
1-·분이었니-. fE 지밍'분 1최.정책各 중<·IA ·V은 2 //·JE의 <·:·기-에서 더A s

중요성을 가질 수리'에 없는 깃이었디-,

지1%'정부의 경제적 적극성을 제Ai시키는 동시에 중잉'정)>L의 권한을 적전한 수준 서

V(-형려'3/-지· 兎도1 이 정첵은 소1띨키이고 다소 ·3f질적으로 전개q었다. 우신 汚80닌 2필

3 (무 1은 「

畵>B3-收支 分級包干 제정:%(l-리 제 실시에 판한 국무원 통지,를 통해 데리· 4

종7의 재정제도를 도입'榮다. 이 조지에 따르민 대부분의 성규 지]-M·정부에 대해 지1'%-

재정수지의 칭AL기수를 설정하는 깃-s-로서 만익0 수입액이 지출엑보다 昔 김우0>]는 초

괴·분·v 일정 비合- 싱·71·히JC 지骨이 수3])iL디- 骨 깅우에는 A절힌. )-M-리- 통해 7앙·

정부가 보조하 y]다. 이기 꽝·뚱성(廣束省), 푸%11%(福建省)에 내해서는 톡1敍 - (내

조지기· 취해졌으미 빈곤지의과 소수민족지역에 대헤서는 특별 1조정책음 신시-壺다,

이 정책은 중잉'징JP와· 지tv-징부긴-의 31의리인 협싱-의 여지를 Al]공'兎음에도 各구하고

m

17) 전성홍, 징·경섭, 이9잉의 앞·의 논꼽· 침·조.

18) 징'경Al i/d 는 중-:<- 긴·온 인<Id·기잉 싱·테에 있2 시-최기. w 그 인3RL 인헤 겸제적 침제-計 71·는 대신,
-C+적인 1,--.)k71여;> 신-입하에 니.서 J . 한 <· - 동버을 기<AL 한 자{L%직 산업의 희세재생

-

'

A 수 있다는 Y이<AW. Arthur Lcwis)의 이$구7 산8]회. 을 소 게하면서 
" 

개'력기에 돌이 y공업 중

소]의 V-시 이·영기업 (-이 진히 체질게선이니· 제도의의 기미를 보어주.지 못히.y 싱·네인데 l/l·헤, Y.촌x

역에시는 임칭%-l· 농1/) -H-·A'J‥%L리.y 苟--g.헤 7)AL 소111제 셍산을 하는 힝국1기업들이

동집약적 토칙·산입최.普 선도히섭. 있디-"/i/- ·/]히.0-/. 있다. 징·깅심, 1중국의 세2산t<]힉삥: 3 [기.--

시.최 :(jl-게-認· 통헤 -l·(. 힝·전신-업회 , ,

g'지)();l-/J ,
(i-'%l·l ly, (IA7 -i;[),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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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모택동시기의 재정제도에 비해 지방정부에 재정권한을 대폭 확대한 凍이었다. 그

후 약간의 보완적인 개혁조치를 거쳐 1988년에는 국영기업에서 실시되고 있었던 경영

청부책임제를 지방재정에 도입한 「

지방재정청부제,를 실시兎다. 이 조 치의 구체적 내

용은 지방에 따라 7가지로 세분되나, 대략적 원칙은 최근 수년간의 재정수입 증가상황

을 참조하여 각 지방의 체증율 이내의 재정수입은 미리 확정된 유보 . 상납 비율에 따

라 중앙과 지방에 배분하고, 수입 체증율 초과분은 전액 지방에 유보한다는 것이었

다.19) 이이 1994년부터는 세금의 종류에 따라 중앙고정수입과 지방고정수입, f리고

중앙과 지방의 공동수입으로 나누어 재정수입을 분할하는 이른바 L分朝創],가 도 입되어

실행되고 있다, 이 분세제에 따르면 관세, 세관이 대행하는 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소비

세, 중앙기업 소득세. 중앙기업 상납이윤등이 중앙정부의 고정수입으로 되며 영업세, 지

방기업 소득세. 지방기업상납이윤등은 지방정부의 고정수입으로 되고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공동수입으로 되는 젓은 부가가치세(중앙 75%, 지방 25%)와 자원세, 중권거래

세(50%씩 분할)등이다. 또 국방비, 무장경찰경비, 외교 및 대외원조 지출, 중앙급 행정

관리비등이 중앙정부의 지출로 되고 지방행정관리비, 민병사업비, ]방소속기업의 기술

개조 및 신제품개발비, 농업지원비, 도시유지 및 건설비등이 지방정부의 지출로 된다.

분세제는 시행 초기단계에서부터 많은 유보사항을 두고 있으나 중국에서 조세의 수입

과 정부간 분배, 재분배과정을 완비한 정책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20]

이와 동시에 성급 이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개혁도 실시되었다, 80년대 중반 성금

과 성급 이하 지방정부들은 밑으로부터의 자금분담체제를 실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지방정부 자금의 일부를 상납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자체 지방정부가 관리한다는 것이

다. 이로서 지방정부들은 지방의 지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유분에 대해서는 권한을

갖는 독唱적인 재정적 실체로 되었다. 이러한 재정체제하에서 자금 분담은 중앙정부와

성정부간에, 성정부와 지구(地孤)간에, 지구와 현(縣)간에 현과 향(鄕)간에 재정계약의

형태로 공식화된다. 어떤 지역에서는 총액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는데 에를 들어 70:30

13) 이러한 정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박월라, 
「중국경제의 지방분권촤 헌항과 문제점,,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부설 지역정보센터 조 사보고서, (1992. 12), 32-40쪽 참조.

20) 「분세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는 김영진, 
「

최근 중국의 재정정책 동향 분석: 거시직 조

절, 7세제 및 중앙과 지밤의 관게,, 
「
중국연구」01륙연구소), 제4권 제3호, (1335년 가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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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 험· 경7 지Iv·정부기· 70 合 깆')1 30 싱71'한디·. 디·른 강-F, 지방정느L는 d'의各

兮- l·징J>L로 j,t내미 [J. 이외 지-甘의 J ) /-니- 대J)녁P各 爻]-'-<디-. 이러힌· 계악은 3-5닌을

단위로 하이 멧이·>1디·.21)

개혁기 중국이 재정분71촤를 추진할 수 있있던 배깅은 잎-의 2징페서 언骨穀듯이 중

국경제의 전1;P-적 닉촉-성, 지1-A-긴· 1끄-전 긱치·, 느 //힌- 게 체체동 어러 측빈에서 칠·을 수

있다. O-리57- 0- 건과는 본 3장의 미·지%' 부분에서 졍리되는 비·외- d이 디·소 복잡하또1

서도 어[보 짐에시는 모순적일 수뷔'에 似있다. CI러니· 지1-M'분권촤 정첵이 중-C·r에서 중

요한 정첵과·제로 제기되고, 또 p. 의미-趾 가-질 수 
' 

에 웠있딘 원인 역시 중-L·'f의 지어적

l%·내성괴. A(l--:·i-헝성, 그리고 지1M'의 겅제적 j·y]성이있음合 TIL 1힐· 수 似디.,

3.2.2 국가-기업관게 게헉

이 분야의 개헉은 4국의 경제개희에서 기-징- 중요하면서도 가장 덜 성공적인 분야있

디-. 
- ·1괴-기업괸-계의 '혁 

억시 JW산쵤·동에 있어 국가의 >주]겨 계피에 의한 멍弔적

통제骨 줄임으로써 기3]의 셍신·촬동에 대한 히곡성을 제고하는데 있었다, 우신 1978넌

기업장괴기금에 기초하여 기우]기-림-제V骨 시헹했니-. 이 조치에 따리- 기업各 이合가운

데 기업 1‥동자 입금 송액의 5%-趾 기업기금으로 이- - 할 수 있게 도]었다, 이이 iqg] 닌

에는 지4 l%-식의 이윤1-보제도를 도 ]히·었디·, 또 1%3넌 4 국무원은 재정부가 제출

한 < 3 ( 영기71에 대힌- 이개셰(/l]改稅) 추진 닝-범에 관히.어>믈 비준함으로써 국잉기업은

이윤에 내해 55%의 소득세를 내고 니·머지의 일그L에 해서는 이SA증포간, 고정비레,

은 조질세 - 의 IV끄]으로 -L·
f기·에 싱갸1'히·며 L:t 니·머지1 히기-기- 정힌·비.에 띠-리- 기업에

- 8-뵤헌·디.w 이이 1號4%[] 10우1 l )예는 이개세 개힉의 뵤완조치에 띠.리- 국영기업의 국가

에 대한 이A-싱-vI'이 폐지되31 세급만· 녑-부하게 되있디..22) 중3-은 1987년 게최된 전인

대 7 기 1차최의에서 { 조1민소-(제공3]기7])/]%을 동파健다. 이 )%의 헥심은 국잉기업에

21 ) Jewm C. Oi, 
"

Escal ICc1'oull mmd lhc l·:COllOrnic Polrn%l;OIlS o f i oca l sl(I(C Col ])Oral isIU iu Chiua"
,

IT/fl/·/(l

P미1'Mc%·, y이, 45, No. l, (Oclo[)Cr, ]W2 ), pp. 103-104.

22) ·]l 1'
I

t
'

St, 「PL;-l·il'.(l$J%[j%(fl豊61'i],, I l:1jtl(l-%'Ma&l!lJh Ax%f% 4/肩, l)]+·'fl'.o{JI피(rn·%%E(-考',, (c[C

A-黨파交出版1d:, l%l), 
'310-'31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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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이른바 
" 

경영책임제"를 실시한다는 것으로서, 1공유제를 기초로 하고 卽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며. 卷재산관개를 변화시키지 않는 전제하에서 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卽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하며, 卽상품생산자와 경영자로서의 기업의 독립적인 법인으

로서의 지위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이 법의 실시 첫해인 1988년 6월 말 현재 전국 29

개 성급 행정구의 예산내 공업기업에서 88,l%가 ' 

경영책임제'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그

중 93,4%는 국유 대중형기업이었다,23)

개혁기 중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가-기업관계 개혁이 실패했다고는 할 수 없다. 비

록 다른 분야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당 정도의 경영성과 개선은 이루어 냈기

때문이다. 1978-1983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에 국영기업의 실질성장률은 각각

8,l%, 3.9%, 8.6%를 기록했다. 이는 동 기간에 각각 16.75, 10.5%, 17.9%에 이르兎던

집체부문의 실질성장률에는 크게 못미치는 것이였으나 나름대로 꾸준한 성장을 이룩해

온 것이었다,24>

그러나 중국의 국가-기업관계 개혁은 중국 뿐만아니라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의 개혁

과 관련해서도 대단히 의미있는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국1기업관계의 개혁은

공업분야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부문의 개혁에 비해 각 분야나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국1기업관계와 관련한 한 분야에서의

개혁은 곧바로 다론 분야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미칠 수밖에 없게 된다.25) 결국 국가-

기업관계 개혁은 중국내 다른 분야의 개혁과는 달리 복잡하고 심각한 파급효과를 초래

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혁 당국에게 보다 큰 난관을 제공하며 더욱 큰 기교

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의 국가-기업관계 개혁 경험은 중국에 비해

보다 산업화되고 계획화의 정도가 높으며 대중형 국유기업의 비중이 큰 국가들에서의

개혁이 더욱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는 구소련과 중국의 개혁 경험, 그리고 몇떨 구사회주의국가들과 중국의 개혁 경험을

비교해 볼 때 더욱 명확해 진다.

23) 修培生, 위의 논문, 312-313쪽.

24) 김시중, 
「중국 국영기업 개헉의 전개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93-03, (1933. 2),

111쪽. 
'

25 ) Susan Shirk
,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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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장1페커니즘의 도입

3.3.1 소-i제 ·개헉

개'이전. 중국의 IA-제는 여티. 사최주의<1기·들파 마친·기·지로 진민소유제 부분과 집제

소-R-제 -%L분으로만 이루어지 있었다, 그러니. 중1·;·-E 소련이나 동3L사최주의국가吾과

는 달리 <·l·우3산을 사유촤시키는 징책을 취하기보다는 여타의 소유제 부분을 히성-힘·

으로씨 피-내헤 가는 정첵을 택威다. 이는 
" 

일체다원, 일원다骨(-慷多元, - 元多層)"이

리-는 밀-로 요익·벌 1 있다. 
" 

일체다원"이란 사최 의겅제에 있어 공A-제의 주체하에

디.잉·한 4제%분을 1·g존시%J다는 짓y-로서 여기에는 다양한 경제성분에는 사잉기업,

개체호0[41體2·), 외국자본동이 At함된다, 또 
" 

일우}다骨"이란 공유제의 범위 안이라 한

지라도 이는 다잉·한 兮차, 즉 국기-소유제, 사최소유제, Jr]체소-7제등으로 
2 - 성된다는 깃

음 의미한다.26)

이러힌- 소A-제 개릭의 긷괴- 중미에시는 디-음의 4JL 8%에서 l 는 깃처럼 q소 왼·민·히·

게 소-8-제 구조의 1화가 )간새1하711 되있다.

4 표 8A공업총섕나1·액 구성

(딘'위; %)

지.V: 서진잉, 신한% 공저, G'중5f의 시.회징제 통계분석」, (서울; 접3 X, j卽3), 100쪽

의 표를 재정리.

걸3> <5(o]] 조)체기71을 위주로 히.는 비1·f잉기업(즉 鄕鎭企業)이 %믿'적으로 성징-省·

수 있었도1 깃各 징J%L> 지 J때분이 아니리. 개혁정체의 도 H]에 따리- )W거난 (농촌지역

m m

26) 修1·/H)., 앞의 prn분�,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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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기업가정신이 국가의 통제와 지시에 의해 방해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비국영기업은 자금조달이나 원자재조달 면에서 국영기업에 비해 오히려 차별대

우를 받아旻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저축과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개혁에 의해 벌어진

계획경제의 틈새를 최대한 香용하여 동태적 성장을 지속하여 올 수 있었던 것이다,27)

이러한, 소유제 개혁이라기보다는 다원적 소유제의 발전이라는 현상 역시 개혁전 중국

의 경제체제가 
' 느슨한 계획체제'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았었다.

3.3.2 물자유통체제의 개혁

개혁기 중국에서 추진된 물자유통체제의 개혁 역시 지방분권화와 국1기업관계 개

혁, 그리고 소유제 개혁등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즉 1978년 이후 중국은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물자의 품목과 양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오는 방향으로 물자유통체제를

개혁해 온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의 통일적 분배물자('統配物資')는 1980년의 256개에

서 87넌에는 27 개로 줄어들었고, 그 수량이 국내섕산량에서 점하는 비중도 크 게 줄어

1980-S7년중 석탄은 57.9%에서 47.2%, 철강재는 73.4%에서 6.8%, 목재는 80.9%에서

26.2%, 시멘트는 35%에서 15.6%로 감소되였다. 1992년 말에 이르면 지령성 계획에 의

해 분배되는 물자('통배물자' 및 중앙 관련부서 분배물자('部管物資')는 72종에 달하였

는데, 93년 8월에는 36종으로 줄어들었고, 11월에는 다시 11종으로 감소되었다, 이처럼

지령성 계획관리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물자의 시장판매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

는데, 1992년 말 현재 물자의 시장판매 비중은 모두 805 이상이고 그중 철강재는

89.95, 시멘트는 83.7%, 목재가 91.3% 수준에 이르고 있다.28)

이러한 점진적인 물자유통체제의 개혁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가격체제의 전환과 관

련하여 
t 

이중가격제(二重價格個1f을 도입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개혁해 왔다는 것이다.

즉 중국은 전면 . 급진적으로 가격을 자유화한 구소련 및 동구와는 달리 이중가격제

를 도입하여 점진적으로 가격구조를 개혁하여 왔다. 즉, 기업생산량의 일정규모까지만

경제계획에 포함시키고 초과생산량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동일 물품에

27) 전훙텍, T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저]통합의 주요 과제」, 한국)]발연구원 연구보고서, (1996), 8쪽.

28) 최수웅, 
「

중국의 물자유통제도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설 지역정보센터 언구보고 93-01), (1933. 12),

35-36쪽-



94

내한 기-걱은 저기-의 국정기-A괴- 고기·의 시장기-걱이 )-3존하게 되었다. 추1제로 중국네의

물·지.기-긱/ 국가계희분베물지-에 대한 t·r기-통일가긱(공정기·격)과 게 외 문자에 대해

생신-지· 괴- 수·7-지· 씽-IE'이 
'힙의히-이 

견정히-1 국기-지)L기-격(헙의기-걱), 시징-조 기-걱

[시징기-긱)의 3종-U.기· 있는네, 이중 /·<기·동일기-걱의 비중요 지속적으로 저히.히.5L 있]7

l ;
1브T9 시장조7:1기-격-S< 71진적-턱-로 상승히·는 추세이디-. 이에 띠·리- 1991 닌 A산기7]이 판

매한 물지.중에서 -:·
(끼·통일가격에 의한 V'l·매비중은 36%, s (가지도기.걱의 비%온 18,3%,

시장조진가격의 비중은 45.7%로 니·티-닐·는대, 2닌에는 -:]
(d昏인기.격의 비·'(이 c]-V 닛-

아지 30% 수준-E 뵤이>11 피있다.29> 이d-]한 이%가격제는 기·걱차를 이-S-한 지대추C']L

(rcut-seekiug)의 기희를 공함·으보씨 J
(
L 징 · J /패의 위X%]이 커진다는 s·점은 R)있다,30)

U-러니· 이와- 동시에 71띤리 가걱개힉에 따르는 지니.친 兮걱을 피하1/)서도 기업의 의사

정의 기준이 되-[/- 한)11기·긱이 시징-애서 <1정되도록 함으로써 지.원배분의 且 성을 Z

<IC시로{ J- 있는 징·y]11 있었디-. 특히 개힉 A기에]< 이러힌· 징7]이 모1-<1310 더욱 B

작- - 兎다고 볼 i 있다.31)

3.4 소毛: 중국 개헉정책의 걸과

지 1 20 어%)1에 김천 개헉정책의 v·1괴-, ·y지叫-듯이 y<·[F 필%힐- e吐힌· 징제성징- 이

Y-해 왔으머 이 파징에서 직지 않 분제·주] 또한 노정되이 왔디-, 우-선 중5{·은 이중가

걱제暑 EL입하이 짐진지으로 가걱을 지-a-최-하어 니-름대로 성과暑 거두었으나 이중가걱

제를 L-]무 $s, T-지한 걸과 3 <정가격괴- 시장가격의 A차暑 이. - 한 지대추구

(reut-scoking)의 기최를 제/' l-S-<L써 ) {t정 · - 패의 만연등 강제적 비효各성이 초래되기

IL 했디-, tIL 핵·잉기71에 내'하이 d T-외- 깅영을 Ii>.리히-이 겅엉지.주구1-읜 픽M히-1< Is-힝·

- e-로 의 개'희읍 /l /-준히 진*1시켜 兎·으니. 
-L·f잉기오1의 l/3징도가 반성적인 적자싱-내에서

국기·J,l-조급에 의존힐· 수과에 졍도로 
-:·
( 영기업의 비A'.名성이 높아 지속·적 성징·의 징·애

,,, )->/-,[, )[),)-1교.,;.,,-/고
30) 중':·<'에서는· so년 -A삔 이래 Id-이 VI'4'健-s-삐. 특히 2&국에서 T'셍1힌- I·elst-sec kiu g 행데는. 지)h징%l,에

헤 조·리·시F-V Q패/ %P-로 ),l,인니, <-c·!' -A잉'징부에시는 )/내L페운%La. V'력하게 쿠·진'히
)

1
4

- 의 행대를 봉제하-)·l. 제V-최하뉴 %Md젼J,t 대- - 剋다,
'31) 

1-Pli, 임-의 )-Il-J)-t!1서,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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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연이 되고 있다. 다른 한편, 지방분권화의 결과 중앙정부의 재정 능력이 약화되는

동시에 지방간 격차가 확대되고 지방보호주의가 만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아 중국은 경제개혁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정치 · 경제 . 사회적 불안정

상황을 어느정도 통제해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개혁과정에서 노 정된 문제들이 체제의

위협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다른 한편, 물론 개혁 이전에도 중국에서

는 중앙정부 못지 않게 지방정부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개혁 이전 중

국 지방정부의 경제적 역할은 그 양에 있어서는 컸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중앙정

부의 절대적 통제하에 있었던 것이었다. 이와 반대로 개혁기에 들어 중국의 지방정부

의 경제적 역할은 그 양에 있어서 뿐만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적극적 행위자로 변모

하게 되었다. 재정 권한의 지방분권화와 아울러 경제관리체제의 분권화, 그리고 가격

체제의 시장화 및 소유제 구조의 개혁32)정책등은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지방정부가 상

대적으로 독립된 경제적 행위자로 변화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33) 이러한

문제들은 또한 두턴째의 문제인 중앙정부의 거시경제적 통제능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

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중앙정부는 20 여년간의 개혁기간동안 3-4년을 주

기로 5번 정도에 걸쳐 긴축정책을 통한 거시적 통제 유지에 노 력해야만 했다.

이상과 같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개혁정책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중국이 도 입한 개혁정책과 그 결과들이 여타 개혁사회주의

체제들에 대해 어느정도까지 일반화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개혁정책이 초래한 결과들의 성격을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우선 농가생산책임제와

32) 소유제 구조는 일반적으로 국유(전민소유제), 졉체(공동소유제), 개체 및 사영(사유제)등으로 분류된

다. 그 러나 중국에서 존재하고 있는 소유제 구조는 중앙정부소유셰, 성(省)급 정부소유제, 지구(地區,

省輔市)급 정부소유제, 현(隱, 縣級市)급 졍부소유제, 향(鄕, 鎭級) 정부소유제, 촌(村) 소유제, 개체 및

사영경제등으로 파악해야 한다, 즉, 중국에서 상이한 소유제는 상이한 수준의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3) 지방정부의 경제적 행위자화 경향에 대해서는 전성홍, 앞의 논문 및 lean c. Ci, 
"

Fiscal Reform an d

the Economic Foundations o f Local State Col potatism itt China"
,

13/Odd Poho'Ci, VoL 45
,

No. 2
, (October

1932), Ican C. Oi
,

I

The Role o f the Local Statc, in China's Transitional Econom y
"

,
TIte Gdtta 2譜2+fy

No. 144
, (December 1995), %asheng Huang,

E

ll」Ie Strate gic Investment Behavior o f Chinese Local

Governments duri% the Reform BraN
,

다d+tCAe Scol關(c IPevl'e%%)
,

Vol. 6
,

No. 2
, (1995), lane Ducketf, 

"

The

Emerge11Ce o f the Btltrepretleulial Slate ill Cot1tcmporary China"
,

TIme Pa예Yc Rcdcw
,

Vol. 3
,

No. 2
, (1996),

Christine P. W, Won
,

‥

CentraLLocal Relations in Era o f Fiscal Declin5: The Paradox o f Fiscal

Decentr.lizatio. i, Post-Mao dhi11aE, Pie 01%IO 한tartar1y, (December 1991)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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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各산7]촤로 대표되는 농%부분의 개이과 성공, 지1'-s-정부의 경제적 위자화로 인한

중잉-정부 통제럭의 약최- 등은 잎-에서 설띵한 바외- 같이 중j' 특유의 
"

· 슨한 게 겅제

A-]1제55히.에서먼 일이2 수 있%2 깃이있c)·. 힌·Vrl, ]-t징 · t-패, 兮대적 한旦 71-)i(兮데 )삐.

지 있는 5 ;·가-기71관게 개헉등은 중<·<과 긴-은 깅제체제에서 보디-는 오히리 북한이나

동유11, /소련동에서 심가하>Il 니.타9' 수 있는 분제들이며 이리한 7제들에 대한 적·질

한 수준에서의 통제는 중국-o]]시만 가능한 수 있는 싱질의 것이었읍은 제촤인 할 수 있

는 것이다. 이는 불본 중 l· 중잉딩-국의 능럭과 통제릭이 깅-해서라기 보다는 중국 징제

체제의 낙후성과 분산성에 기인한 측1핀이 강-했디·.

4. 북한 기존 개혁정책의 평가

4. 1 분권최-

잎'에서 표함1한 것처럼 북한이 힌재 
" 

집중된 葛1경제체 
" 

리· 헤서 고/-F3( 아무런

혁정첵도 취히-지 fy은

� 

것은 骨본 아니다.

. 선 중앙-지)Ad- 관계외- 관런, 북한은 1981 9 긱- 지방1선로 도91]지도위원최(힌재의

도M정경제위원회)룰 신실하여, 종 1에 정J/원의 %L · 위원회가 수행해 오던 기능과 권

한을 대폭 이잉:히-는 조치-趾 취한비- 있디·. 이 따리. 북힌·의 강 괸·리체제는 지역1敍 귀·

리체게로 y-1巷.되있으머, 특히 도의 71한괴- 첵71이 증내되었다,34)

2J 러니- 이러한 지빙-분/1화 조치는 중<·r의 지1-M-제정·칭부제외·는 차윈이 다른 것이었

디-. 우선 지적힐- i 3)는 것은 진舍'한 짓처럼 지1%-분권회.라는 개헉 대상 자체가 북한

파 4은 비고(리 소규모의 제제에서는 고니씨 핵소1직인 문제가 아니라L 데 있니., 2[-

에서도 지>'壺2이 -V<·f의 깅-7- 국가 if묘가 대단히 크고 지)-v-간 곤]차 또한 상당榮기

매문에 깅 괸·리 7제의 수/을 적정 수준으로 내러보5%다는 것( 데단히 시급히-고 중

요한 J(.제었디., 반먼 );1한의 깅우 고/- 7-모가 중<·!-의 한 개 성(省)에도 미치지 못하기35>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34) 이테접, 
「A,[%1깅제) 3L조.시 번최에 Ail·한 연31,, r 통3)메-제언2h, 25%, (IW6%‥l. 싱앤·기호), 16쪽,

35) q·-:·'l·rI) 26게 성의 &di·t 인/< - S 1
.

l/1-6 ]민-에 9A·<M 이 가운데 기·징· 0 쓰린-성([(tI)11省)은 t 1 2

K]억1%Il-IMo]] 녈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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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지방분권화의 중요성은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개혁 이전 중국의 각 지방은 지방적 자력갱생정책에 의해 지방마다의 경제

적 독립성이 비교적 강했던 반면 북한의 경우 전체 경제의 통합성 정도가 높았기 때문

에 지방분권화정책을 실시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지방의 적극성이 높아질 가능성

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 이 정책을 실시할 경우 이項이

전체 경제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다음으로는 경제업무에 있어서의 당 정관계 개혁 노력을 들 수 있다. 즉, 근래들어

북한은 경제사업에서 정무원의 역할올 보다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기존의 당 정관계에

일정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헌재 북한은 경제사업에서 정무월 책임제 또는 졍무원

중심제를 더욱 강조하면서, 당의 정책적 지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당의 일부 권한을 정

무원 등 국가부문으로 이관하여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종전보다 확대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36) 이러한 당d분리 정책은 중국에서도 중요한 개헉 과제로서 추

진되어 오고 있다. 중국의 경험을 볼 때, 당 정관계 개혁은 중앙정부 수준에서 뿐만아

니라 지방정부 수준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업무에 있어 당조직과 정부조직

의 분리는 실질적으로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을 분만아니라 당-정관계의 개혁 자체가

그다지 큰 의미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었다. 당간부와 정부관료의 인원이 실제로

는 상당히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북한에서 추진되

고 있는 당-정관계 개혁의 결과는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경우, 중

앙정부 수준에서 정무원의 역할을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당위원회의 통일적 관리로 특

징되는 경제관리체제, 즉 대안의 사업체계를 개혁한다는 징후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

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북한에서는 분毛화문제와 관련하여 기존의 중앙집중성과 계획성을

더욱 강화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에 고 안된 
' 

계획의 일원화'는 과도한

생산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생산품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게 하였으며. 
' 

계획의 세부화'에

의해 세부 항목까지 중앙에서 계획하려던 시도는 도 리어 생산계획에서 누락되는 戌이

많아지고 과부족하게 책정되어 조업이 중단되거나 물자의 낭비가 많아지는 폐단이 발

36) 김정일, 
7

우리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1992, 12), 이태섭, 앞의 논문, 28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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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榮었다. C/(러니· 이러한 분제에 뎨해 북한은 개 경제체제의 근-Id-적인 문 에 泉짐을

및'추이 대응하기 )·-]-다는 이 제제를 더-t 깅'촤하고 세]/져으로만 대책을 세워니.기·는 ]-A·

힝· J2 대 - 해 왔다. 예를 -趾어 북한은 계者1괴·정을 개선하여 /W산 호!징·인 기업소가 입

치.적E旦 켜딩·히.어 생신· 711 의 -
'

(심이 피됴국. 히초 힌·V)1, 기존의 2우]적 계획기.정- 일

J(1촤 해 왔고, 잎'서 지지한 대로 731J-7-터]<- ' 

지t%-애신·제'骨 실시하기도 兎다. 그고]니·

이·t]'힌· 정시돌 모)/- 기·존 획촤체제를 -l-비한다는 목3에서 추진된 깃이있디·. 오히 .

깅제9·이 십려'해진 최/에V 북한에시는 <잉씹중지 게 체제를 개혁하리는 이비한 시

도도 31이지 않고 있으미. 과거부터 실시해 오딘 
' 

속도 
·l'류의 

대중동y.) 벵-식을 더욱

A'조히Jl 있다.'yo

4,2 국기-기3]관게 계혁

·<l·한 경제관리체·제의 기-징' ·(j- t추징f 대 1의 시·우1체게외- 인호1'기7]소제LL라 힐' 수 있

다. 데인-의 시곡]체계의 기·장' 중-t한 특징은 공징'당'위우1최를 최고지도기판으旦 하는 당-

위오1회의 %J탄지)L%-]]게, 통잎직 · 집중적인 생산지V체게, 통일적 · 종힙·적인 생산 제조

건(자제공6)l·, 후)-M-공6:f횔AL-V)의 ]IL징'체계3H)-Lo-로서 지난 60년대 초 이래 북-한은 이

제게를 지속해 오고 있다.

다음t. 로논 1開5넌,o]] 도i]된 인%B입소제도省· 들 수 있디·, 연힙·기d]소의 도입 이진

에 t·l-영기입에 As·)')- $산>11의$.. J >-기-게히위71최의 귀·리히.에, 징무원의 지' 부 . 위윈최

가 직·싱'히·어 신-하의 -
'

y장 - 기업소에 진딜' · 시%해 兎·다, 반8[1 연호1-기업소 제도하애서

는 정무 J 대신 인힙·기 ]소 l· 국기-게획위우1최의 키주]적인 관리하에 스스로 JW산 획을

작성하어 산하의 공장 · 기업소에 /-l >- · 시헹히-는 l g-식으로 변깅되었디-,39> 이리한 인

71'기3']소> 조리형태1-< 코 3가지었디-, 씨, <로 중화힉· 기7]-S- · 핵F-로 하어 tI-

V·'l 기71A 수직$]<-보 有힘·한 헝내이다. 둘A 지.y,> · 채-v>71 부)i'!-에서 많이 조키y

/A-P.-V시 이들 기3:1-3- V비y-V 귀-V[] 기업-S d%키F-<t 길힙'힌 힝테이니·. /째,

,,, .>[,IA].숩/-,,:-,,,<고
38) 대인-e] 시업체게o]] 데한 3j-제직 >-1멍- . . 51 승/k 지, A]한)/l. 3, 

r 식-한시.최주의 )/l'전 ]-'/j , (서유

2사, ]백8 ), 133-208·쪽 Yj.조.

:IQ) 이싱-'It, 
「p,t·한 경세지제의 분3']최페 핀- 

' 

l· ],!-식,, 
"

웍긴 ap]깅제), ()Q%. 6), 8W0 쏙.



' 

91.

등 특정 산업의 전문화된 기업들을 전국적인 규모에서 결합한 연합기업소가 있다, 연

합기업소의 규모로는 20-30여개의 개별 공장을 결합한 젓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10여개

의 기업소를 결합한 것이었다. 또 이들의 실 명칭은 최사, 총회사, 관리국, 혹은 총

국등으로 불리고 있다. 이와 아울러 연합기업소는 2중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즉 연합기업소 자체가 독립채산제의 한 단위로 되며 연합기업소에 소속되어 있는 개별

기업소도 독립채산제의 한 단위가 되는 것이다.40 또 연합기업소의 운영체계는 대안의

사업체계가 확대된 형태와 같아서 
' 

연합기업소 당위원회'가 
'

공장당위원회'와 같은 기

능을 하며 그 밑으로는 
' 

연합기업소 참모부'가 있어 산하 공장, 기업소의 참모부를 통

해 현장 생산지도를 하도록 체계화되어 있었다. 한편, 
' 

연합기업소'는 자체의 자재상

사, 수송 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산하 기업소들을 모체기업의 생산활동에 완전히 종속

시키기 위한 단위로서 생산 계획에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권한 뿐만아니라 기술 경제

활동도 독자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광범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즉, 연합기업소의

지도부는 당과 국가에 대해 책임을 지되, 산하 기업소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

해 독자적인 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41)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연합기업소는 구동

독의 콤비나트나 구소련의 기업연합과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연합기업소 제도는 결국 계획경제체제하에서의 경제운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힙기업소 제도의 도입과 하부 경제주
]

체, 즉 기업소의 자율적 겅제행위 능력 제고는 그 내용으로 보아 아무 관련이 없기 때

문이다, 오히려 연합기업소 제도는 개별 기업소들을 부문 · 산업별로 묶읕으로서 경제

의 통합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장차 추진될 국가-기업관게

개혁의 선택 여지를 좁힐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한편 1984년 12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는 
' 

독립채산제에 관한 규정'을 수정 · 발표

하여 1985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중앙계획메카니즘을 보완한다

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 이유는 첫째, 정책결정 담당자가 여전히 중앙정부

외- 부처에 집중되억 있으며 둘째, 주요한 보완 메커니즘은 경제지렛대와 시장적 보완을

錮

w

40) 이장규, 
「

북한 경제체제의 분권화에 관한 분석,, 「

월간 통일경제1, 1996년 6월, 89-90.

41 ) 권오윤, 앞의 논문, so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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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한 간접적 통제라기 보다는 헹정적 통제있기 떼)d-이다.42)

4.3 시깅-기제의 도 입

계息1깅·제 제의 깅리성과 Vic j - rF초1주의징첵의 길과3L 초레된 셍v'Rvl·과 리량난

-百으로 인헤 Lt 
'l· 

익시 부닐적으로니-Ill- 시징페커니즘을 도3]힐· 리·에 임있디., 그 애

로 S84%·l 8월부터 시직·되어 북한 당3<에 의 징고(되고 있는 
' 8우1 3일 인빈소)J)품 셍1

신·운동'과 
'

8 · 3직매주1'의 혀·대 조치(- 든 수 있디-. 
'

8 · 3 인민1비품'은 지방 겅공

71공장, 가내작7]빈·에서 T-휴 지-재니. 폐A't-3 YI 료로 촬- - 하여 /W산하는 소비재릅 밀-

하는 깃으로서, /[[기· - 7통)-M-이 이.IJ 리매점을 통해 소비지.들에게 직%] 핀페2다. 이를

Ii기로 북한에서는 - %,
L 분적이니·Ill- 긴-단한 식3[·F(合, w]동)의 싱]산은 불론, 의7- y 신띨·으

AI산 · 5T-Al, 목531·' 지·骨 개인 부71에 종사하는 사림·들이 셍기나게 되있다/리 31 0

닌데 들이외-서는 과기·페 10윈>나다 R:1리0 농VI시장-K 임일 시징-최-히·고, x·I/1시징·에서

J식지으로 i:/·지되어 있는 곡-Id- · 공산품 거래의 활성촤등의 조치기- Al해진비. 있다, 한

%'j 꽈헌쎄 니-티.니.고 있는 
' 

붑hq적 비공쉬부문 질제' 내해 북한 당51·은 한V)1으로는

1992<l ' 

비시·최주의 /171마'를 昏헤 ·Id쇠i허·리 >·--릭히·는 힌·V[] H93년 1身에-는 이블 해체

히/1't 비공식J)]·-멸 깅· 의 존제-趾 북21려.리(2 경'힝·을 보이 기도 히.%c-등 이중적

를 J[t이주고 있다.44)

3히 1396%0-%l)-니는 7]<W장의 분조관리제를 개{'1하여 분조에게 부과핀 곡물

딩·;g을 7파하는 - ) -hI-s- 분조 구성 . 둘이 려주] 니J'f거니- 자두-로이 처분할 수 있게

으로써, 이른바 제2김제 부문(농1&1시징·)에서의 거래기- 더-E- 흘1·성최. 5틸 것)로 보인디-.

이는 ISS7닌 ' 

과학%·)'의 u ]‥천 인3'l-시.가 V민들의 셍산 의욕을 높이기 위하어 
' 

가족도급

·x-1)'(또12- '

농징·%t 1책임제')를 채댁해야 힌·니-는 네- - 의 1드문을 반표健으니- T]일성이 
'

본<·의 꾄·리빙·식-3· -f/어들이-;]< 반동적 논문"이라L·I 비판하고 딩-시 딩-중잉-위 과학3i'

님-1J- 비서있던 검亭1-S- 정·치<·:·우1 자리에서 축舍領 145) 조1레로 보아 싱·당히 위기시인 정

42) SolI!lg-yul Oh, o p. c i(., pp. 146-]48.

43) 진%벼, 「t [한 제2%]제의 성긱과 Tat,, 
( 통인깅제.,, (IO(]7, 2), 54쪽.

441) t 로갸:l, l' 사한의 4제키 셍-(진략[ 비궝·식부)/-의 >IV·파 ')-계 
1 ,

「통 J :13(논촌] 
,

/ {)

l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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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분조관리제의 변화 내용을 보면 우선 분조의

구성에 있어 과거에는 농장원 개개인의 능력과 요구를 고려하고, 긱· 연령층을 배합해

IO-25명으로 구성된 반면 작년부터는 가족이나 친척을 단위로 7-10명으로 구성된다.

생산계획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그해의· 전체 국가생산 목표에 따라 각 농장에 할당했으

나 작년부터는 지난 3넌간의 평균 수확고와 93년 이전 10년간의 평균 수확고를 합해

나눈 평균치를 그해의 생산계획으로 설정한다. 잉여생산물의 처분권도 과거에는 초과

생산분을 국가가 수매했으나 새로운 체제하에서는 초과생산물은 현물로 농민에게 나누

어 주며 그것을 직접 나누거나 되파는 등 자유롭게 처분할수 있다.46) 일부에서는 이러

한 변화를 북한의 시장경3 지향적 )11혁의 전조라고 해석하 있으며473 실제로 내

용을 보더라도 중국에서 실시된바 있는 농가생산책임제와 어느정도는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이른바 제2경제의 확대가 북한 계획체제의 붕괴 또는 시장지향적 개혁의 전 .

조라는 주장은 모두 지나毛 확대 해석이며, 생존을 위한 북한 주민들의 자구적 경제활

동을 당국이 묵인함으로써 제2경제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제2경제의 확산을 북한의

생존전략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하고 있다.48) 이러한 변화는 북한이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조심스럽게 중국에서 추진한 젓과 유사한 개혁조치를 시험하고 있

다는 것을 시사하고는 있지만 북한의 이러한 정책은 계획메커니즘 내에서의 자율화 수

준에 머물고 있어서 본격적인 개헉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49) 예를 들자면, 중국의

농가생산책임제와 북한의 분조관리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중국에서는 생산계약의 단위가 개별 농가f包,干到)g)였으나 북한의 생산계약

단위는 여전히 몇 개의 가족으로 구성된 생산조로서, 이는 과거 인민공사 시기의 중국

으로 치면 생산대(生産隊)의 규모에 해당한다. 이러한 차이는 생산계약단위의 단순한

크 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즉 중국에서 
"

농업에 대한 가구단위 생산책임제의 시

45) 권오윤, 앞의 논문, 83.

46 ) 
「한겨레신운,, 1백7넌 s省 4일자

47 ) 전홍택, 「

북한 제2경제의 성격과 기능,, 「통일경제」, 1397년 2월호, 49쪽.

48 ) 오승렬, 「

북한의 경제) 생존 전략: 비공식 부문의 기능과 한계,, 참 r 통일연구논총」 , t권 2호,

(1936), 참조, .

49) 전홍택, 
「

북한 제2경제의 성격과 기능,, 
( 통일경제,, (1997. 2),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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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이 농민吾로 하이급· 사최 · 경x-1]직 촬동 전반에 검치 자 셩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

적 기반을 제공했으며", 
" 

진.체적으로 J)r아

� 

개힉기에 중국의 농촌지역에서 폭t)l-적으로

진개되0[l, 있는 신·우i최초> 농가돌 자체가 주축이 넌 셍산苟·동의 다변촤를 직1]적으로

영"5(])하고 있는 깃이다.

너욱 중요한 시.실.은 북한에서의 이c-]한 J ;L분적 시장메커니즙의 도R]이 7<-L v·업부

문을 중심으로 이 이지고 있디초:. 깃이디-. 잎서 지적한 비-외- v-이, 1국과는 달리 북

한은 v·업J/A/이 치지히-는 비- 이 싱·대적으旦 s]기 때문에 중<·f이 깅 :]兎7.l 바와 간이

VI·업개헉의 성공이 도시로 피고·, 도시와 %·d.지역의 이윈적 ls· 1진.릭· 즉 농촌신·7]촤페,
m

AX 도 시겅XI]의 )}1어음 유5- 하는 긷꽈블 초래할 깃으로는 기대하기 
' 

1든 처지에 있디·,

한7:], 1280넌대 이레 깅제침체기- 계속 심최.y에 따라 -11힌·은 나름대로 A-7]괴. 경공

임, 그리J1 대외개12-정· 을 구<Is]] 但·다. . :-l- 러니. 이러힌· 정체-趾 역시 겅제체제의 개헉

3.-y 기리기- ]
%

·J 것-計이있디.. - Q['한< {q85 닌- 
' 

겅2 
[ 업의 해'로 지정힌-비- 있 - 며

汚8 - 1男1 닌을 
i 

경꽁입 발전 3개넌 게의기'로 v졍하기V 했디·. 특히 1993넌 12월 딩'중

잉-위 ·x]]6기 제21차 전우]최의에서 채 한 깅제전략은 제3차 7개닌 계획의 실패를 인정

하51 힝·스'- 3년 동인-을 오1·충기且 하미, 이 기간에 A 업 · 정3업 · 무익동 3데 제일주의

1-M·침윤 칠저히 귀-毛하며, 이외. 이-웁러 인1%l.1경제의 선弔 부문인 석탄17']과 %J치공 ],

럴도(수를 획-<il,히 앞세우미, 5추A.공업-g- 개속 딸전시켜 간다는 것이었q·.52) 이러한

s· ], 경공업, 무익제오1 의릅 기초로 한 l-충기 y인- %한의 조1리1직 빙- 1의 보 다 /-치

團 團 團 團

고 

團 團

團

團 團 J 

團 團 團 團 團 團

團

50) 징·깅섭, 
['중·:·l의 세2산Y/혁1s: 국기--V·<Il.사회 :

l)-게·趾 %해 ·본 향·진신-업회.」 ,

r 지익연-13 , a-I l%

(1男7. 본), 40괴2쪽.

51) 징-4섭 ]'l%수는 제1/. 게'이, 이님직 힘·리최, 지원 꼬:-원, A산조지 힝성, A%]신·동기 j /이, %·리키 미긴등

의 측면을 종'%]-려-O,로 띠·지 1,l·한꽈 -
'

x·국合 )1151/.하면, 사한계서V 4·국식의 V'·> 1산체제 y

세직 L
'仗꽈-L:. 

이]·<di으.j>L 폰·제히.지민· 이러가지 -M 
리리 이/1의 상이성으로 인해 /( 체제게혁s) A

싱·당 J
,
l

, ·l// 상쇄 :l 1실직 기.V성이 5:/-디/)( ]Q가한니-. <히 비농3]부눈의 발전 즉 농E

서도 북한-E 이미 - >,:-시촤가 싱2'>1 정J;-2;-c 진&1려이 YI'제적 8'·l'V'·인</-가 싱'내리으<A 적-'11 동

시의 기.이없이 1,·<릭이 내체적F-V VA 
'l· 

싱'쵱·이기 떼%!-에 중<·l'에서되- 권-은 >L이스헝의 1‥동집악

적 v-·/ 산7]최.기. 족 i'되기 어림/%l. 또 시직·되너리도 장기>i인 지속셩을 기대히·기가 이려-S 깃이d

지시한다. 징·경섭, 
f

중-:·:- <· 이 VI·사최주.의게'혁과 식한의 진로! 깅세사최학적 제평가
) 인우] 식코 T 3%. J판<-l 인3(논]',:-집(IV), 41쪽.

52) 사한 V-잉·12·&·, 
「

세3자 7 Md 게회 수-애 징쵱·에 한 i>'중잉-위윈회 진%회의 뵤도,, 이데섭, 안의
·>!:.메·에서 27%에서 제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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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내용은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7차회의(1994,4.6-8)에서 6개항으로 결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J)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의 철저한 관철, 卷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인 석탄공업과 전력공업, 철도운수의 공고화와 금속공업의 지속적 발전, 卷경

제조직사업의 강화와 경제관리 철저, 卽혁명대오의 일심단결 강화와 자력갱생의 혁명

적 기풍의 발양, 卷국가와 경제기관 지도일군의 책임성과 역할 제고, 卷구체적인 집행

대책의 정무원 위임등53)이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최근 북한에서 추진되고 있는 3

대 제일주의정책은 경저]체제의 개혁과는 실제로 별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농업부문에서의 구체적 조치는 조직 몇 관리에서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으나 실

제 내용은 오히려 경제체제의 개혁에 역헹하는 경향을 보여주기도 한다. 즉 농업부문

에 대한 최근의 정책은 (7 협동적 소유의 전인민적 소유로의 전환, 卷 군단위의 협동농

장을 국가기업소외- 연계하여 농업연합기업소로 개편, 卽 농업연합기업소 및 그에 속한

국가기업소 및 국영농장들의 독립채산제 운영 및 2중독립채산제 실시둥이다.쳐) 더구

나 최근들어 북한은 농업부문에서는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국유화)로 전환하려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공업부문의 분권화와는 역행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북한은

또한 1994년 12 월 평양시 만경대 구역 협동농장과 평남 숙천군내 협동농장을 국영화兎

다고 발표했다.550 이는 앞서 언급한 협동농장에서의 분조관리제의 도입이 시험적 혹은

한시적으로만 실시되는 것이거나 대단히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생활수준의 지속적인 성장과 증진이 중국과 북한의 공통적인 경제정책, 목표였

다 할지라도 그들의 접근방식은 대단히 상이한 것이었다. 중可은 70년대 말에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중앙집중적 계획경제의 한계를 잘 알고 이를 점진적인 방식으로 개혁

해 나갔던 반면에 북한 지도부는 스 탈린 중앙집兮적 계획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

이다.56)

53 ) 박순성, 
「

김정일정권의 경제정책 전망,, C통일연구논총4, 제3권 2호, 1994
,

37.

54) 이장兮, 앞의 논문, 4] 쪽.

55) 이장규, 앞의 논문, 92쪽.

56) Seung-yul Oh
,

Ibid,
,

14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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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식 개혁모델의 북한 수용 문제
c 가능성 및 타당성

본 71구에서는 개일 깅제체제의 구조직 툭성이 그 체제의 개헉 %s-힝·이나 과정을 제

약할 수)/]'에 일다는 전 하에서, 骨국 깅제체제와 이에 데한 개헉 경힘가의 비교롤 통

헤 즈1-한 깅제체 의 개희 l-M'힝페 데한 ]-의의 1;.1출-2- 시도했다. 본 5 징페서는 우선 1(]-

한의 중국식 개헉모1<]l 53-기·V-성과, ]Jl-익: 수- - 했을 깅우 과인 북한에 긍정적인 결과偏

기-지오凍는가 하논 문제를 At의하고자 한디·.

북한 지) - J ;L가 현제 추진하고 있는 경Al)개힉의 방향은 계 겅제의 지속, 정식·히.게 밀

히.111 기존 > l]의체제의 ' 촤로 볼 수 있다, 난, 본분 서는 자세히 살피보지 못兎지만

대외깅XI)정치 분이·에시는 다소의 VI최기- 있었디-. 선 무익체제의 분권화정책을 들 수

있는네, 북한은 12929 1 1 월 신무역체·제를 반표하이 무억에 있이서의 지.-8-성을 제고시

키고 51 
-

'

/1한을 분c/1화健다, 이에 따리. 무역 권한의 하부 이잉·이 이- 어졌으머 대외경

제위71최 산하의 3f-억기관(상사)를 통하지 않고도 기%소들은 대외%4-역을 실시'切· 수 있

게 되있다.57) Ern: IX1닌 12우>에는 니.진 · 선봉지역-의 자유경A-1]무익지대로 선정하이 이

지익을 동북아시아의 <·r제촤물 중 기지, 가공수奇기지, 관굉·기지로 %-는디.는 계피은

d<-VI · 2추진히-Z 있디-. O-리니· 이리'한 데외경제괸·계 개헉은 대내 젼제개헉괴는 
1

우1-전

히' IF도로 진함]되1 W이기 때3/-에, 대외게빙·피. 데내개헉을 >g진시臧던 중)f의 개혁)q.

11한의 대외깅· 판게 개선은 진히 니-.ft )이디-, 이는 니-진 . 션날지역을 공화국 체제와

는 오]· 
' 

}히 분리시키 IPV의 무·자지%으로 반들 ·깃이라는 북한측 인사의 1Y/·은 통

/C- 펴·인할 A< 있디·.5R) 띠-라서 북한의 
8 

데외기]]q·'졍책은 이떤 점에서는 기존의 중잉·주]

중적 게易1체x]]를 깅·회.시키러는 목적에서 추진되는 깃이라고V 낭 수 있다,

-11한의 헌 지-V수L기 깅제게헉을 V입히-지 열·는 이7-에는 이러 기-지기. 있- 깃이디-.

여기에는 -l·f한체제 특 - 의 지-(선y의적 경힝·5S), -l+한에 위기 의식윽 고조시키 주었

團 團 團

57) 이장·고, 
r

북한 경제체세의 분-(J.j최.에 %1힌. 분j-l,, C /긴· 인경제1, (IW6, b), 이 쪽,

58) 이->2 95년 10원 인본올- 18·꿉/히.이 나전 . 선본지대 범기. 핀. ]한 깅·8·l 닐 요미우리 <l],p과 헹

7-( 시 김인성(l)학 깅제아)il,의 김수핑- [,il,수가 언-;l 한 Ll]-B-어다. 이데1), 
「

북"l.깅세의 구조적 V],촤에

A)·한 71구,, ( 3]문제c'1구J,, 제8/i l 
')[, 

(1916년 싱)xI.l·기), 25 쪽에시 제인-9-.

5t)) 주-지히.-t이 ·If한·F 2(체시.상의 기치이.레 정치지 . 시.싱·직 - 3-인- . C>심으)W 히. 시.최주의긴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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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국제환경, 남한과의 적대상태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현재 북한의 경제

정책 기조로 보아 최소한 단기일내에, 그리고 길정일체제하에서 의미있는 경제개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고도로 중앙집중화된

게획경제체의 불합리성을 지속시켜줄 수 있는 정당화의 근거로 작용할 수 없음도 물론

이다. 북한의 경제개혁이 선택의 대상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 경제체제의 최선의 개혁 방향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위해서는 우선

지금까지 제시되었던 여러 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크 게 보아 T 중국식

개혁모델의 전면적 혹은 불가피한 수용, 借 중국식 개혁의 부분적 혹은 점진적 수용,

卷 북한 경제체제의 전면적 전환등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첫번째의 중국식 개혁모델의 전면적 혹은 불가피한 수용을 전망하는 시각은 
"북한은

앞으로도 경제침체의 전환을 위해서 경제체제의 변화(개혁과 개방)를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이고, 이러한 경제체제의 변화는 동아시아형의 변화모델, 특히 중국모델을 따를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 …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하

지 못한 이유는 김정일체제의 불안정성 때문이었다"60), 그리고 "

북한은 어느 정도로 중

국을 모방할 項인가 중국에서 1978년 이후 등소평이 중국식 사회주의를 고수하자는

4개견지(공산당 영도, 사회주의노선, 프롤레타리아독재, 맑스 레닌 모택동사상) 기본원

척을 지키면서 동시에 경제적 개혁 · 개방을 추진했던 것처럼 북한도 한편으로는 
' 

우리

식 사회주의5 고 수와 주체사상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외개방적 경제정책을

시도할 것이다. 이것이 현재 북한의 지도부에 의해서 선택된 북한셕 개혁 · 개방의 모

델로 추정된다."61)는 주장으로 요 약될 수 있다. 또 중국식 개혁과 유사하게 
" 

북한은 결

tw

택해 왔다. 한편, 부조 교수는 
"지난 30년간 길정일의 당 찰동은 경제에 해가 되었을 망정 분명 개

혁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값비싼 기념물의 건설, 
' 

속도전' 생산운동의 지시, 
' 3대헉명소조운동'을

통한 경제에 대한 당 통제의 강화등 모두 북한체제의 경직성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활

동들이 시사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북한이 점차 기술적 세련도나 전문화를 증대시켜나감은 물론,

그 를 통해 정치적 실용주의를 채택해 나갈 것으로 기대할 무렵에 바로 김정일이 등장하였으나, 그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로 대표되는 구혁명 세대의 옹

호자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드리안 부조, 
「

북한의 경제개혁,, 
r
월간 통인경제,, (1936 12), 82쪽.

60) 이호철, 
「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변화와 전망: 개혁 . 개방의 정치경제,, r 통일문제연구1, 제25호,

96년 상반기호, 55-59쪽.

61) 민족통일연구원, ( 사회주의체제 개혁 · 개방 사례 비교연구,, 1993년, 645-6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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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베트님-이 
' 도이V이'를 덱兎딘 깃과 권'各 긴을 가게 임 깃으로 보 }니-, 프링-스 · 미

1',:-- 
7-과의 오렌 전$-8- 치르)7 骨3)-3- d'성헌· 베트님'/ 省저한 군·사노J'1피· 1'f

텍兎지만, 지VI- 78년 대혼수 이후 L:j‥친 기2-을 2-(-$p히·기 위해 시·깅제외. 지하겅제를 잉C

성화힐- 수이-·패 임었다, 이런 l/1화-趾 만든깃P hc으<L부터의 31&]이91디., -l>f'한도 /l- 녈

J·밥에 %을 것이다. 지금 -hp한30 지도부의 의시.차는 3(
L관히예 또 하나의 사회가 만들

이지-,+ 있디.."62)는 시기-도 J,<인다. 이러호1- 지적듭로부터, 북한의 중<·(·식 혁모넨에 내

한 진11,l·리 혹은 ll가피한 수성-은 진1'M'하는 징-·든은 북한 개힉정첵의 도0

에 IC 제의 초주]을 및·추1진서 /'/- 원인各 지도-AL의 징통성 위기나 아례로J)l-터의 입'리 - 로

<3:t 있-A을 인- 수 있니·, 또 게헉정책의 도RI과 추진에 꾄곡]되는 3L체씨인 분제와 l-M·

빔에 대한 분제의셕은 아키 )z-L이지 임'고 있음- 알 수 있다,

a/-<fl· 로는 - A·1·[식 개헉모8!1의 J i
L분적 - 은 7]진적 도3]- 주장하는 건해)

이러한 ·<d헤<c/:- "
- v-:-·(펴 깅.7-, 개헉졍책의 체 은 기존체제의 - R-지비용 보q.는 조1毛1·비

이 디 저 ]'힉- 젓이라는 게여지도)iL의 인식의 긴과었디-. 이외. 1%[l·대로 닉한의 경 , 최

소한 {
t

<l·기직으로는, 북한 지도부는 기( 겅제체제의 - R-지가 정·치적 위%성과 기시겅제

적 통제기-V성등에 있이서의 위험성->l- 포管하는 7)흰·비펑-이 더< 비씨.다고 인식%1고

있다w 띠-리-서 ·1징기간 동인· 북한은 헌제의 지·71힐·딩·체게에 대한 체게적인 개헉 似이

계의1게키.니즘파 대외깅제괸·VII를 J;L왼·하기 위해 L·y]혐- 깃이니·. 그러니- 장기적으로 이

러한 비- - 상의 격치.가 줄어들고 역 {시게 피111 1비·은 시징·메커니즘을 도입하게 될 것

이디.%3)J<. 인식에 -/]-거하고 있디.. 이러한 인식위에서 구체적으旦는 
" 

북한의 겅우 소유

제IL의 니.잉·최- 및 사%-제도 씩-신·능 깅제 11체의 31동양식 l/1회.가 수반피이이·민· 히정

치의 복적이 도1-셩y] 수 있는 부1(-에 대헤서는 
' 

경%]믈 통한 학V(lem·niug by ( loil]g) 효

과를 위해 진전직 J]1:<-l-q·y]을 시핵하되, 가겨개힉 및 촨-6-조4 훅P- >y]-기업소의 헤.

<. 기존 관리게兮에 의한 비생]신-직 이-0추구헹위 )身생이 예견되]2 부분에 괸·해서는 A

격요1/]-8 사- 곡1이 비-림'지하다"64)고 징-히.21'< 있다. 짐<·< 중5'(식 개'희모1%]의 J ;L분

점진키 개'껴을 도 R/해이· 한디.는 At:-리L J-국의 개힉깅험은 A-f인·히.는 -W-시에 %1촉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62 ) 서제<l, 
/
한기i 신A'·J,, 1卽7<71. 79 14 l·지- 인티]l..

63) Scull g-yul Oh, Ibid., pp. 151.

64 ) <]w조·런, 
'P

식.한 싱·제개헉의 최적빙·힝. 연31·t,, l/)족V인연c/ ) [)131-뵤V.서, (IT)6, IO), 63-64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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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사정65)을 감안하여 충격요법과 점진적 개혁방안을 병행 운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마지막으로는 북한 경제체제의 전면적 전환론이 있다. 호주의 아드리안 부조 교 수는

"

소비자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거시경제정책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고립, 오늘날까지 게속되는 공격적인 반자본주의 선전, 가용 수입의 부족, 유통구조의

미비, 그리고 사업 경험 및 전문성의 부족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김-안할 때. 국가소유

경제분야와 나란히 시장경제 분야를 발전시키다는 중국식 모폘을 북한에 적용하는 데

는 엄청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66)고 지적하고, 이어 
"

1989년 이후 구소련과

동유럽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 이러한 성격의 경제문제들은 점진적 방법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북한 경제체제의 기본구조와 근본 논리는 시장경제의 논리와는 양립할 수 없

는 것으로, 따라서 개혁이란 바로 헌존하는 경제체제의 파괴와 새로운 체제의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젓을 의미한다. 이것은 개혁가보다는 혁명가에게 주어진 임무라 할

수 있다"67)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은 중국식 개혁모델의 북한 수용 가능

성과 타당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개혁모省이 중국적 경제체제의 특성, 즉 
'

느 슨한 계획경

제체제5에서만 가능할 뿐이기 때문에 그 성격에서 다소 상이한 경제체제, 예를들어 북

한의 
i 

집중적 계획경제체제5에서는 중국식 개헉모델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리라

는 점을 규명하고자 兎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위에서 살펴본 세가지 개혁방

안 가운데 마지막 방안에 가장 근접해 있다,

그러나 중국식 개혁모델의 북한 수용이 불가능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이것이 곧

소위 동구사회주의국가들에서와 같은 전면적인 체제전환방식 채택의 불가피성을 의미

하는 것 만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의 논의는 경제체제의 전환에 국한된 반면, 실제 개

65) 오승렬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하여 
(i북한과 

같이 관료조직이 방대하고 산업간 불균형 및 물자부족이

심각한 경제구조하에서의 점진적 방안은 매점 . 매석 혹은 암거래 등 관료긱단의 비생산적 이윤추구

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가격자유화 등 개혁조치가 예견됨에 따라 부족한 물자를 비

축하는 경等이 일반주먼들 사이에도 성해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오히려 부족현상을 악화시킬 수

잃을 것으로 판단된다55고 지지하고 있다. 오승렬,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향 언구」 , 민족통알연구

원 연구보고, (1996. 10), 63쪽,

66) 아드리안 부조, 앞의 논문, 87쪽.
I

67 ) 아드리안 부조, 앞의 논문, 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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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정책의 선비과 도R,1은 겅제적인 측면 분민·아니라 징치적인 측면과 대외 촨겅적인 측

x/]에 의해서도 죄·-()破 수)-l]'에 없기 떼문이니-. 이 A·LJl-L暑 감인·할 떼, -7-리는 다음파 김·

C R<·기·지 사<1음 인- 수 있디-, 우신, 한V]으로는 현재의 김정인 지도체제히.에서 체

진환적인 깅XII게헉의 V 입은 4징체서 ]·<-의된 내성-으로 보아 현실적 가농성이 없다는

사실이이, 다른 한V;1으로는 
' 

세5'<운 지도체제'히·에서라 할지라도 체제진환적인 경제개

헉의 ·/{A스린 3;.1입P J(p힌 PFI%Il-이V리- 힌·빈·도 진체에 데힌 제잉·- 레省 기-능성이

/1니-는 깃이다.

긴-:·: 깅제적인 측%J)과 정치피인 A-민 모 두블 김·인-헐- 때, %P한 겅제체제의 의미있는

헉<, %J-기·긴· t]1에 이루어지A· 짓P 기-3 叫지/L 비곡1·직'하지/L 鶴-A 것이디-, A, A[-한

%제체제h 게혁은 그 빙'식에 S)어서]< · IV)적 체x]1 lAP分식을 텍히.되, 경제체제 개힉

의 시기은 일단 헌1 의 징제<l-과 시[q<닌·이 어느정도 해경되고, J<한의 지도제제기. 보다

- 8- ]해지며, 보다 인-정적인 <·f제든1-깅이 미-v·lld 떼까지 7-보되는 것이 비.VI·직할 것이다.

이림게 하는 깃이 -],>. 
'l·의 

3제체제 개"(이 C%래힐- 수도 있는 부정적 . l 대내외적 효과

들을 최소최씨키는 / (니-마의 j 이 1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북한의 주변세릭吾, 븍

히 힌-1·>의 정부외. <·<·1긴듈에게 ElL니- P 인네를 요3E하고 있으며, 민족애에 미-7한 적극

키인 대북 지71읍 핀요로 하고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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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북한의 경제난과 김정일 후계체제의 형성과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위기의 징

후들이 발건되고 있다. 북한의 위기는 한반도에서 불안정 요소이자 다른 한편으로 통일

가능성의 제고라는 양면성을 지닌다. 다만 그 결과는 위기에 대한 우리의 국내외적 대

처능력에 크 게 의존한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에 각각 이해를 갖고 있는 강대국들로부터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방해가 아닌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대해서 지정학

적으로 가장 큰 이해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기본전략에 대

해서 고 찰된다. 특히 북한의 워기에 대해서 중국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

이 중요한 관심대상이다. 이를 위해 오늘날 중국의 대-6정책의 목표. 대외정책 결정과

정, 동북아 정세에 대한 이해에 대해 대해 언급하였다. 이를 기초로 북한의 위기에 대

해서 중국의 예상되는 반응을 시나리오 형태로 제시하였고, 그 외에 통일과 4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덧붙였다. 중국내의 졍치상황 등 여타 가능 가능성들을 배제하고

예상되는 중국의 반응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정부가 남한에 체제관리를 위임하는 경우이다. 이戌은 여전

히 미국의 영향력이 강한 남한에 의한 북한의 홉수를 의미하지만 중국이 그것을 물리

적으로 저지한다는 은 정당성이 결여되고 또한 자신의 경제개혁을 위한 평화로운 국

제환경과 남한과의 경제협력에도 저해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제한

된 지지나 간첩 인 반대의 표명 그리고 절차상의 참여를 통해서 문제를 극소화하려는

노 력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의 무정부적 상황하에서 남한과 미국의 개입이 발생하는 경

우이다. 남한과 미국의 개입은 그 절차적인 과정이 필요없는 상황하에서 비교적 단기간

에 이루어질 것이므로 중국은 전략적 위협과 불확실성을 더 강하게 느 낄 것이다. 그러

나 이 경우에도 중국이 물리적인 방식이 가져올 수 있는 비용으로 인해 중국은 직접적

인 개입보다는 북한내 친중국파들을 결짐하여 외부세력에 저힝하도록 유도하는 등 간

접적인 지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전쟁의 지속으로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확

산될 때, 전면적인 개입 및 대결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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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1
. 째 시니-리오는 북한의 무%J,L적 상-태기· -C,L의 게입일이 지속되는 4-Y-이니-, 중

-:·
<-은 한VI-도의 Ad인-은 x]]기하기 위해서 닙'한, 미이', J본 능과 고(%-의 데응은 요/F

니. fl[는 거기에 직칵 j·여할 것이CI·. - Y-7'l -C-/·:P 제3자로시 h한신덱을 
'恒- 

수 있다.

즉 V<-헝자로서 힌곡1·도의 싱'쵱- 인-정파 J,'등의 익제롤 시-1뇨하1· )이다. 이 4-7A는 o

자인 북한-3· 지지히 민,서 h:-j-힌-괴- 미-:·> 이 <.l'기긴-에 승리하지 못히·도록 견제'힘- 수V 있

네 뻔쩨 시니.리오는 식-힌·이 무J,t :>. 닙'7]- K]·행히.는 겅-Y-이다. 이 때 -v-:·(은 승산이

크지 -V히.3< 정 남성이 </여71으V써 -되한-위 처-h-JI-t디 지 l l· 가능성은 직·디-. - 11
]-체적1

j-,L L줌.y] 시 j-,<-제해<·1지-AL서 기2a-'할 기.능성이 높니·. 불C r·]·의 북한에 대 
'l- 

1

지우).VF )1저·하기 힘恒·지1/)· 뎌·만 전젱이 v-:·t- 자신의 인-녈骨 지주) 위% 
'l·디·고 

판단

떼, 개입힐- 가농성- 있디-.

나섯 1
15 시니-리F.는 님·한(꾀. 미-:·(-)이 d.

i
'

- 력으로 북한을 휴수히·러는 시도이다. 중1·!-

의 ->,f리 적 개313 C'/- 정당-성이 잎'의 Id) 기-지 시니-리$.에서보다 더 0. 반먼에, 마찬가지

j]L 님·힌.괴. %x]] 1·< · 기지 학AL 징치겨 
'R]> 

기-L싱의 싱4- C표레힘· / 있디.. 그-버니.

·c·:-은 남 
'l·피. 

미/·<·괴- 
'혐상-s 

통해서 통 /한국의 성z]에 잉향合 骨 T 있는 가능성

Id음이로써 자3!-s 인·보暑 위힙빈·-s· 수 있다·;7f $l-v)-하011서 대길의 충돌을 가질 수도

있디..

·l<·( 중국은 한)/],·도 서의 c/1정·A 기·상 -Y-11 징첵으로 심-<i't 있다. 이셨은 통인에 대

')- 
중<·<·의 3]징페서도 %1작<·겨-j 통일-S- 71하지 않는 이7-이다. 님-북한 일1·a·의 骨리즈

대견시도외- 긴·은 <-131'한 깅.7-를 -이한다면 중국은 다지-간 
'헙의를 

시도힐· 가능성

다. 최근 진'dr되�)- 있는 자최답에 대해서 %국-F 내심 어느 국가들J,t다/-·-). 지극적인 깃

/旦 에싱· l
. 니-. CI러니. VI-기적A旦 J (t구피는 )F 중<·:·괴-의 디·긱·적인 씽J>L직 괸·게骨 

'힝

성히.&/< 이디.. 겅세직 싱·호.A(l-게에 ] l)-당을 1/-2,'/- 정치, dS., 군시. 등 신기회JiFF 위힌·

기-종 꽁시적, 비꽁식지 채널은 이- - 하여 1,j- 
'l· 

위기시 . 윈호적인 반 - 을 -R-V하도록 뇨 락

'헤야 
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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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문제의 제기와 연구방법

1 . 1 문제의 제기

최근 북한의 경제난 그리고 김정일 후계체제의 형성과 관련하여 위기설이 징하게 대

두되고 9)다. 북한의 위기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호기가 틸 수도 있고 심각한 도젼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귓은 독일의 경우에서 나타났듯이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 상황

을 어떻게 유도해 나가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1) 이것은 북한의 위기에 대한 대처 및

통일이 국내외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기초한 적절한 선택의 문제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의 위기가 한반도 문 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젓인가 하는 것은 한반도

를 둘러싼 국제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2) 주지하다시피 미 · 소간 대립

의 냉전시대가 종결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는 미 · 중 · 러 · 일의 소위 4강에

의한 새로운 세력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그와 함께 이들 강대국들에 대한 남 · 북한의

관계도 재편되고 있다. 남한은 냉전시대에 적대관계를 갖고 있던 러시아 및 중국과 관

계를 정상화하였고, 북한도 각종 형태의 협상을 통해서 국 및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한반도는 이들 강대국들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이들

은 자체의 고유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한반도 분단구조가 이러한 이해관계의 산물이

거나 아니면,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바와 같이, 적어도 이들 국가들이 현상

유지를 바란다고 할 경우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

그렇다면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북한이 갑작스런 위기에 부딪혔을 때 이들은 어떠

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것은 한반도의 안전과 통일 전략에 9)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

닐 수 似다. 0것은 기대되는 반응에 따라 우리의 대응전략도 달라져야 할 것이기 때문

이다. 본 연구는 강대국 가운데 남 . 북한과 국교관계를 유지하면서, 또한 지정학적으로

도 한반도앵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더욱이 1980년대 개혁 · 개방을 통해 지

역적 . 세계적 강대국으로 발돋음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를 예로 들고자 한다.

그렇다면 북한의 위기시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중국은 이제까지 한반도

I

w w

1) 01rich Albrecht
,

‥

Pore tyn Policy for Unificatio, o f Divided Natiol]S: The Case o f German y
"

, 민족통일연구

원 주최, 
r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환경, 1997. 8. 12

,
프레지던旦호텔, 7ff.

2) 김동규, 
r
북한체제 붕괴론의 허와 실」 , f 통일」 , 1998년 5월호, 통권 176호,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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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제에 있어서 등거리 외교暑 7장헤 兎·는네 궁3씨 A로 11한의 위기상·쵱-에서 - 거리

외교는 어1핀 의미플 깆'게된 깃인가, 중국의 빈·응f 과인 북한과의 5수한 귀-게가 아닌

dI CI적 권·게네에서 이V-이질 깃인기.. 당장 북한에 데한 최대의 서량윈조1-·f으旦서 <A(

<V 핸i힐-은 게속 수·E]y] 깃인가. 지Y1한다면 이]--징도까지 기.y힐· 것인가, /t·<·의 대부

·지원各 정치피 위기에도 해딩-설 깃인가. 북한 위기가 한)<0·도에서 <·a리 충%5< 이이질

깅/[ 1 朝 · r 
' 

) 友11·l)(심1)J 및 A[相援1])J에 %Il-한 條1{J , 에 띠·J]. 중<·f은 한-:·:-진젱에서외. 1가

천-가지로 개7]할 길인기·. A'l·1%o-도의 위기 및 의- 검과j,t 디·가 수도 있는 통일과 y.린히.

여 중국C 이피한 익힐-을 힐' 것인가. 21세기 헌·<'·(의 위싱-은 한 · 중간의 관계외- 분리될

<l 없·8- ·것이다.3>

1 . 2 연구1-o-법

연L,Lt>l'법- 싱-예 있이서 -Y 선 -l·l- 71-'Il·는 중/·l의 
'l·벤·);-1 

정·첵에 대한 기존의 언구들피-

썰가지 E]에서 차 . 1성-S- 깆-'il 奇 
' 

하2D.자 )')-디.. -t-:·:-의 'l·Ill-도 
정책애 r]]한 기존의 인

/
/·KY 

2 ( 역사키 471 또,-)-< 사신-F의 AL 아0>1 치1하거니. 미 래적 사인-에 대해서는

헌심주의키인 입장o]1서 y<·l-의 정치읍 추舍하는 깃에 멈추)t 있다, 이러한 집< i]서t

C-국의 내외정첵이 익 (이지는 3 <내 C I-리고 -:·
l제적인 싱·직·에 대한 고리가 충분히 이루

이지지 엄'는다는 d:]이 지시)(l 수 있다, 난나J하고 고 71 ) 행위자로 싱-정되는 /1괴. 논의

자제가 핑1/1히임 7새-에 似디..

이오]- a·리 뵨 J].:.분< 복 
'l-의 

위기싱-쵱-에 대한 1
%
il-- - 을 포힘·한 y국의 한]ill.도 정첵.

Ar팔지인 국·제 1서 1% 동<r아질서 속에서 이'해리이야 한다는 사실에 중점-E - - 3L 있다

이L 국기·니· 지·-·(의 이의에 - 팅·-E )'3/, 내)정책合 수-v한다< 깃은 <,13정치에 있어

시 싱-쳐이 되있다. 그럼에도 분31·하w:J 한 국가의 이의合 핀.린-1,[가-趾의 이익과 충돌-惱-

기·V성이 있고, /l- J과 한 t·r가의 %위는 제 1 을 l/l-지 S&'을 수곡에 竝디-. 따리.서 중국

의 
'l-IIIB/ 

정첵 1길 ->·[힌·의 ly기01] 대힌- 기.3J-힌· l(
l<- -計1;-1 <,l·제적인 1픽릭-에서 71치

로 이헤죄이야 VI·디..

正한 <·!·제Apl-계에서 
2

- · !-가가 중심V] %위 제지만 ·:·
B·는 추상‥직인 존재가 아니미, 2

/

3) 鄒越剋, -C· 대사 인[d·il-, %아 l),i.」 , 1男7,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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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행위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 국가의 대외정책은 국내

의 정치세력 구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일견 평범한 사실을 고 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

소들이 고려될 때 대외정책은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접근

한다는 것은 이론적언 유용성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한 국가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외교적 통로가 다양할 수 있고, 대응 가능성도 많다는 젓을 의미한다. 물론 국내적 요

소들은 현실적으로 그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 충분히 고려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의식적인 노 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볍론적 특성들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중국인들의 직접적인 언급

을 가능한 한 범위에서 참고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히 관찰자의 입장에서 정

해진 틀에 따라 어떤 대상을 평가하는 젓보다는 시야를 넓힐 수 있다고 보여진다. 대외

관계에 있어서 행위와 언어는 구분되는 械이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으나 그것은 언어

분석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보다는 분석의 치밀성에 대한 요구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이다. 즉 사건에 대한 역사적 설명이 아닌 미래의 가능

성에 대한 투사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정치의 행위자들의 행위 가능

성들은 몇가지 방범론에 입각하여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논리적 · 연역적 방법이다.

한 국가의 일정한 전략적 목표를 이해한다면, 개별 상황하에서 그 행위 및 반응 가능성

들은 어느정도 정확하게 예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변수들의 조합시

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는 경험적인 방법이다. 이것은 과거나

현재 비슷한 상황하에서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는 것에서 미래의 행위패턴을 유추
i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 또한 項 번째 방식과 마찬가지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

한 연역적, 경험적 접근이외에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일종의 주관주의적 접근이다. 이

것은 앞의 두 방식과 모 순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자의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이

를테면 
M

누가 언제 어떤 입장을 표명하였다"는 점을 들면서 앞으로의 행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다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방식은 대개가 앞의 두 방식과

결합될 경우 설득력이 더 클 것이다,

결국 한 나라의 대외정책은 자국의 전략적 목표. 경험, 그리고 행위자의 주관적인 판

단에 근거하여 해석될 수 었다. 이것은 북한의 위기 상황에 대한 중국의 반응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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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북한의 가능한 위기o)] 대한 중국의 특징한 반응을 에건하려는 깃이 아니며, 어

버 가지 가능성들을 종기·힘'으로씨 인시의 지핑合 Wi]히고자 하는 시도이니..

이C-]한 방131易적 기초위에서 -lit 언구·:] 북한 위기시 중국의 에상되는 빈-응과 관런하

여 디.음과 같 세부적인 내용-8- 결'게 된 것이다.

우선 骨5(의 대외정첵 빙'힝C 및 
'l-<)p/-에 

데힌- 기11-이헤, 고1-리31 디·른 ·깅·대0들叫의

관린성 속에서 한1%o-도의 0제정세에 데한 중국의 인식에 대해서 정리오1디.. 이어 <초기-긴·

의 게3]힝테와 북한의 가능힌- 위기형데에 대한 분석이 이7어진디-, 이러한 바탕 위에
W

1J]래의 기·능%으로씨 북한의 위기에 내한 중1kl의 반응을 시나리$ 힝테<L 제시된디-. 결

론에서는 석- 
'l·의 

위기가 한반도 ·조1체의 위기로 이이지는 것을 빙-지하고, 니.아기. 민족통

J로 이끌어 Jc 그< 있는 대(參]')중<·r 외교· 1릭7F-] 19'안이 제시펄 깃이다,

2. 중국의 대외정책 기본구조

2. 1 대외정책의 기초

모텍동(毛澤束) 시대 중<'·l-의 데외정책은 미 · 1간의 동서내립 구조하에서 사최주의

이Y]괴. 지-)(의 안3,r 및 <·r제직 위싱·의 와보에 그 &CIL가 주어破다.4) 이를 위해 45/온
w

성로i직후 사최주의 //국 소련에 접<·f하玆고, 이후 d파1과의 이님직 갑동이 60년대밀·에

이르리 국경분x% 돔 안);L상의 위협으로 이이지자 중 l·은 미국에 대한 접근을 선덱하었

디·. 그 7/에)료 불구히그( 제제싱·의 차이, 내만IC-제 등A로 인해 미국의 페구)7의에 대한

중국의 비판은 게속-q있디-,

1976년 
- EL%동이 시·밍'하고 2 넌여의 과도기를 거치 등소펑(鄧4PF)이 정7)을 징·익·힘·에

띠·리- 
-]
('기-IrIe근 바뀌게 되9)디-. %히 중국은 깅제발진을 지상의 꼭표로 심31 개헉 . )]1

]-M-t‥선-g- Y-·조1하이 웠·다. 이러한 정첵各 고도산3'1최. 시내에 긴고한 깅제직 기초가 飢이

C 세게 강·대국의 위치吾 t-S- / 315 뺀만 아니리. 자신의 자주셩을 주징·할 A· 但다

는 인식에 바낭-3- 3/있다, 그고1고 힌대회.는 민화·지인 <·r제후1.경의 힝성은 요구하玆디-.

즉 국가의 역량을 깅제개헉에 ·J]<시키고, 군사비의 김·축은 통한 재우], > ·1-v-1合 위헤서

4) Stevcu l. Ruseu, 
'

/M· LcA·>c Ill/CI'B(Zu'i]IVl/ 1만/(」f%JflA', GIUlb)'비gw Win hrop, 1377, pp. )05-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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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과 평화가 요청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과도한 군수부문의 육성에서 벗어나 경제부

문에서의 균형의 회복에도 대외적인 평화는 필요했다.5) 결국 대외적인 평화가 없이는

경저]개혁은 불가능하고 또한 경제개혁과 장기적인 안정화 없이는 대외적인 평화도 보

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푸和와 發展>.6)

이러한 맥락에서 1982년 5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에서 당시 총리였던 조 자양(趙紫

陽)은 
"

중국은 미 · 소 모두에게 적대적이지도, 또한 의존적이지도 僧는다55는 소위 「
독

립자주 외교노선(獨立自主 外交路線)」 을 천명하였고, 이것은 오늘날까지 중국 외교정

책의 기조를 이루게 된다.7) 이것은 현실격으로 중국이 이제까지 취해왔던 미국 일변도

의 정책에서 벗어나, 소련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S)

중국이 이러한 새로운 대의정책 노 선을 채택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1979년 1월 중

미 수교에도 불구하고 대만과의 관계(비정치적 관계의 유지 및 무기수출)를 둘러싸고

양국 사이에 마찰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9) 동시에 중국은 소련과의 적대관계도 경제

개혁에 집중하기 위한 평화적인 국제환경의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실제 80년대 소련과의 관계개선은 1989년 5월 고르바초프의 북경 방운 및 화해로 이어

졌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됨에 따라 당분간 소련에 의한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고, 미국 .

과는 인권문제, 최혜국대우(MEN) 둥으로 갈등이 심화되면서 독립자주 외교는 중국의

대외정책 노 선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10) 최근에는 탈냉전기 유일 강대국인 미국에

t ) 안병준, 「中國現/([h의 政治經濟學」 , 서울: 博英趾, 1932
, p. 264; 송영우.소치영, 「中國의 외교정책

과 의교」 , 서울; 知永趾, )992
, pp. 12-15,

이 1980년 1월 16일 등소평은 한 간부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가 오늘날 국제정 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의 정도는 경제건설에 있어서 우리들의 성공어하o)] 달려 있다. . . . 현재 우리의 국제

격 영향력은 결코 미미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물질적 기반과 힘이 커진다면 우리의 영향력도 커짇

것이다. 鄧 ,平, 「目前的形勞和任務」 ,

r
鄧小쑤文選0975-1982)」 , db京: )%,民出版社, 1983

, p, 2이.

7) 「1險府1(h報솝」 
,

「)%,民6報」 ,
1983. 6. 24.

8) Feter 1. Op itz
, Geom'lbwcdt%cZ ill CliintL- Model71deuo w dar discsischc71 /[M))anpoh'L, 0snabrock; Promm

,

1391
,

13ff.

9) 실제 1979년 1월 미.중 외교관계 수립이후 3월 13일 미 의회는 소위 
"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 )"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비공식적 수준에서 대만과의 관계를 계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대륙이 무력에 의해 통일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대만을 방위하도록 하고 있다. 카터 행정

부의 사실상 
"

두개 중국" 정첵은 1981넌에 취염한 레이긴 대통렁이 대만과 다시 공식적인 관계를 갖

循다고 반복함으로써 더욱 강화될 위험이 있었다.

10) 독립자주 노 선에 입각하여 중국은 소위 「평화공존 5원칙, 을 외교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T 주권과 영토보존의 상호존중, 卽 상호불가침, 卽 상호내정불간섭, 1 호혜평등, 卽 펑화

공존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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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1제를 위해서 종 · 러 양국의 71력Al게%·-< 디/i 깅·촤되는 추세에 있다.

독1]자주 노선y/ 모택동 시기부터 게%/되어 p. l
%0-패권주의(당시 대상-C 소%·!이나 미

국)의 인장신으로 이'해빌 수- 있는 비·, 이깃은 무엇1(다도 동북아에서 5정 에-가(미<,(·이

니· 일본)의 지니.j 개입 9겨-< 패c{m,j[j·p]를 반대한디.는 것을 의미한다. 그e-]니. 이 L. 션은

%'-l'순히 이들 <·'f'기·돌에 대한 지니·친 의존권·개暑 1어9·다는 깃 이상이다. 중<'·(의 핑최

책은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국가인-旦에 대한 위기의리에서 벗어나 미국꽈 러시아 동과

대돈험--8- 31조하3, 니-아가 3]향릭의 펴·대리·-C )p·1최-풀 수반하는 힝내를 먼니.(s(

c hm) ge), 디·시 A/모헤 중)(은 동북아에서 미<·l의 패c/1히 위치에 대 - 하여 이 지익에 대 
'l.

자신의 
'*
IA-반경을 피-대하고지. 하는 깃이t가. 중-C·<이 힝2인 깅제력은 바딩·으로 <,[력을

A- 키운다먼 과거 아시아적 1
%0로주의 즉 종주</-l(suzoraiuly) 또는 좁121 뒤게는 동북아에

서 권-W %사하리는 시도를 배제할 수 飢니-,Il) 주 ·)의 빌'은 디.리.들에서 소위 1
중<·l

위협론 1 이 대)/·되·는 것은 이러한 T ]]吟에서이다,]2)

길국 l <s·1지3· %]5'I[노초1 , 은 국익合 위해 더-R- 개)·g-적이고 즈]극적이미 실용주의적

인 외3')(징첵을 X)치兎다는 것으로 요악한 수 있다. 이깃은 과기 50닌대 친소 . ];l. l·미, 60

닌대 번·소 · 반미, 70년대 친미 · 반소 兮의 빙·어적 · 획일·적 . 713 33L외.는 매.y 다

디.. 이념적으로는 소위 " 프볼레타리아 /'·f제주의" 우)칙예 의한 제3세 8 지원보디.%)

지-3!-의 이익- 중시히.·는 합1신주의0;]Y 전毛·을 의미'힌-디-.

2.2 대외정책 결정과정

2.2.1 개혁전

한 국가의 대외정첵에 데한 설밍은 종종 소 위 힙i·]적 선택이론에 비.팅·을 두V 있디.,

힙-리적 신택이e은 정책을 정첵걸정자가 불가피하게 
$i 

힙-리지으로st 내린 선이의 결과로

파익-힌·니.. 정체<l·정자는 스스.d. l %피·하게 징책·>·는8/롤 선정하고 이를 단성히-기 -r

m

1 1) <A[·이에서 v-:·s 기뵨전리33. 패%-]의 추/보 석히.뇨. 에로는, 이원봉, 
'

s·<,[의 권>

한반도, , 최내이-7A 한<·r징지 ·13Ld. r 한<·[정지인/」 창·간호, 1男6; Da.M SIll1rnfyltlgh, 
‥

Pacific

Sccuri(y iu tim Pacil'ic Cell(tIl' y
"

,
L'W'rc·rn IIh·tory, Vu], 03, No, 587 (Dec, 1994); Harlzm W, JunckR, 

WI

The

Pl-c's Mi)iliu·y irnd Sccud(y Policy iu mc PosI-Cold 5·;/J, I%l%·Mc%· (SI d Sritdt'o%·, Vol. 30
,

No.
,

1 1 (Novw 1%4 );

Samuul s. Kim
,

' /MIliultmd 
Chillil ill l[ Chtmg iug Asia-Pitcil'ic Rc g iol]gl Or%fu, Il%·Al&·A, ou d ArnIE(%CA,, Vol. 30

,

No. 10 (Ocl. ]t]94).

l'2) 1 1 비劇-키'Y'1론 - 虛되. 寅.] , f <J)인j,L」 , 1996. ). 4 - 6; 이Y<-데, l ; 22(·위'%]1Y.t의 -h:.A%괴. 한)%Il.31·w에
네한 의미연-/ , ,

J' 1 비입]i+[究] , 제4c/) 3玄 (l%15<-l. 기-(0, pp. 10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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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효과 
, 즉 용幼 과를 득한 수 2는 수단을 한다

다. 且 델 는 국가가 단 旦 합g]Ah $8을 $c(는 >을 전제旦 $

다.13)

d]나 오늘날 았어서 외五 책결 은 단순히 합 선 위만%2 2 지 檢1rn

구체적으且 결정자가 어떤 상황을 주뫈적 且 인지하 동시에 결 과 집단적 .

직적 관련속에서 여과되는 과정으로 본다,14) 다만 실제 4책iA Z ld은 많은 졍우 여

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은폐되어 있 , 특히 중국과 같이 권위주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은 정책결정 과정의 복잡하고 때로는 우연적인 요소들

올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이 모델이 이미 이루어진 정책결정을 설명하는 것에 적합하며 미래의 정책결정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는 더욱 어려움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행위자의 주관적 영역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이때 국제관계에서 국가가 중심된 행위주체이기는 하지만 국가는 추상적

인 존재가 아니며, 구체적인 행위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돤다. 그리

고 국내적 정치구조는 다층적이다. 이를테먼 오늘날 중국의 정치구조는 과거에 비해 다

층적이다. 즉 외부애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획일적이지 않으며 각각의 부문, 지

방들간의 복잡한 이해구조를 갖고 있고 이들의 한반도에 대한 입장도 상이하다. 이

것은 중국의 디외정책도 이러한 구성요소들의 상호관계의 결과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중국 외교정책의 목표 뿐만 아니라 정책수립이나 집행과정은 개혁전과 개혁이후 상

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헉전 중국의 외교정책의 수립은 모택동을 중심으로 한 소

수, 주로 정치국 상임위원회의 특권에 해당되었다. 외교나 국가안보에 대한 정보도 매

우 집중되어 있었다, 중앙의 지도부는 전반적인 전략적 목표와 새로운 상황에 합당한

노 선을 설정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권력을 독점하였다. 정책수립은 어떤 법이나 제도

적인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주로 개인의 권위나 관게에 의해 결정되었다. 영구적인 지도

-

13) Grahaw T, Allisotl, Esscaca 이 1)ecfdoxl·' E)(p ltm%lg the Czvbsn MI'ssi/c Cr%ds, Litrle Browrt an d Com pany,

1371, c hapter 1.

14) 李基僞, r 現代國際政治現論」 , 서울: 
-t導英社, 

1997, p. 181,



l26

w

'

,, <-h-위윈최 , ,

i 국기.과학기 / 위71최 , -k 니·e 부문돌도 외괸·게에 적극적 기능-臭

수헹하고 있다.

지식인들을 포힘-한 외교정책 <l·련칠- ;J-·A의 역힘-w5-1 모 백동 시전뵤다 니-X 하대

있니-. 이들은 숫자지으로 중가되고 있-A Pl<민· 이-니리· 침-여의 A도 지속적으로 킥-졍-되고

있디·. 1 국무7]. , 신-히.에는 1 국제연구2'- j(國際哥1究中·c·)., 과 1 당대<·:·제괸이1언구소

(當/t- 國際關係41-13님])i') , 가 있디-. l 외교부 , 피- [ 대외경· 부역9,L l 
·등) Y징부서吾)L

지·체직 - 로 챠 귀·계 연구기2%(l·돌을 - 고 있다. 「사최과힉·우1 1 이니. 
「

북<)네 l ,

「인민

데 , -V의 )'ltA-기:Ill/에서)L 라> 인c/d 둘-K 통헤서 -1요 211 l<,l·가돌에 내한 언구훨

헹하고 있디.. 이들-Prn. 주로 외3J판게예 있여서 정),L省- 정리 . 분식하고 니-이-기. 주요문제

에 대힌- 정책제인‥플 히.고- 있니.. 이吾은 제 L적 . 인적 트-趾 2해 ·정책님·낭지-A ·

되이 있(%1 외)/정책 견정과정에 뎨한 실y.1적인 조인기노[도 닙-딩·하고 있디..

군(軍)-의 이&1히 딩-의 71긱한 통제를 빈·는 깃는 깃으로 안·리지 있으나 개혁과정에서

인정힌- 정도의 기기억힐-을 징립-해온- 것도 시-신이나, 이를데먼 인민해빙·군(PLA)oIl 의한

적극직인 - t-,
'

- 기수둘로 -A<·<'<y 미-:·;, 러시아, 프%-/.에 이이 제4의 무기수출국으로 등징

하었디.. 이것은 2 · -

- ·<1이로 하여<[f 대외정책상의 위상깅·최.와 힘·께 다액의 외화를 리b하

게 혀·으로써 내외정세에 있이서 군의 반인59을 깅-촤시키는 요소로 작- - 하고 있뎌·. 인VI

해1's-</·-읜 12·:·)s-괴-학·원 ] 피- 긴-p 두시기竹- 깃·J1 있으1 1서 굉-범위'한 인·J,L 3릭:에 데힌·

조오)을 ·히./il 
있니-. 실제 l 

'

총7]-모부 1 의 정J%L기%(J·인 식경 l <·>제전략인구소J 도 A-사

한 기능을 수'3%히.고 있다. r))외귀·게에서 . 호·적인 괸·게룰 원하는 외교부와 무기판매에

이히]骨 <J( 있]·:- 인VI헤)'s-<p- ·총7B;t]i]-긴·의 간-3 이 Ic 출되기2표 힌-디..

fl[, 힌- A잉·정Y-의 대외징젝은 ·지%9-정J]t니- 권.<L<출의 이헤를 T징히.지 얻 Alwl 인· L

111힉과성에서 지]-%·깅 운3] 있어서 굉-]/]위한 제랑곤1을 0한 지1.q-정%!-는 내외곤1·게

에L.t 있어서 고-6-한 이해-趾 A[l-친시키고자 색소 1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해인-지;S'인 굉-X-

(廣束), 신-동(山+), . bl v·1,(福建), 싱·혜이3每), 친·<1디<律') -K 깅제교-8-가 횔·W'힌

러한 요구는 너 강하게 대1/-되2]/ 있디-. 이들y, 수출( 통해서 획득한 외촤를 싱·딩-J

지-율-적으로 시.- 
- 힐- 수 있기 %문에 대외 

')·%-에서 
폭AL 닐어지고 있다, J' f히 W잉3{l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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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악해 온 혁명세대 I, 2세대가 사라지고 지방인물들이 중앙무대에 등장함으로써IS) 지

방에 대한 중앙의' 영향력도 약화되고 있다. 물론 중국은 여젼히 중앙집중적 국가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역할을 과대평가해서는 안된다. 지방의 권한강화는 주로 해당

지방의 대외관계에 있어서 역할의 문제이고 전국적인 문제에 있어서 제한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외교정책의 형성에 있어서 국내여론과 정치 · 경제적 요구도 중요한 조건

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록 정치체제의 권위주의적 속성으로 인해 민주적인 사회에서처

럼 여론이 제도적인 통로로 표출되는 것은 제한되고 있지만, 당의 지배로1- 국내의 안정

을 위해서 여론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989년 毛안문 사건과 같이 공개적인

방식과 함께 당 · 국가 · 인민대표대회 · 정치협상회의 등 다층적인 루트를 통해 여론이

정책담당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또한 국내의 정치적 · 경제적 상황도 중국의 외교정책

에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천안문 사건와 같이 국내정치에 대한 안정이 우선순위가

될 때, 국제관계도 경계태세를 보이게 된다. 이 사건이후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이

국내의 반정부 세력들을 지원하여 사회주의 정권에 대한 「평화적 혁명(和平演變)」 을

시도한다는 비난이 빈번히 제기되었다. 마찬가지로 보수세력들은 중국경제가 자본주의

세계시장에 편입되는 속도를 줄이도록 요구하고 나서기도 하였다.19)

결국 개혁이전의 외교정책 수립에 있어서 모택동 자신의 지배적인 역할이 두드러지

]
, 이념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정책결정 과정도 제도화되기 보다는 지극히 인격화되어

있었다. 결과 정책은 획일적일 수밖에 없었다, 러나 경제발전 전략을 위한 국제적

상호의존의 강화는 외교정책의 다변화를 가져受다, 이것은 소수에 의한 정책결정이 더

이상 용납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즉 대외관계가 다변화되면서 정책결정 과정도

제도화되어가는 추세를 강하게 보이1 있다. 정책방향도 실용주의적이 기능적이 되

었다.

m

團

18) 率, 페 利을 렴 왔뎐 營들見 죄-% 수Ad슨 )J섰 장썸괴 o])d촨(亭職) 利

상회의 의장은 천진시 당서 및 장 였A 강 민(江澤民) 총서 국가주석과 주용 (朱館基)

제딤당 부총리는 각각 상해시 당서기와 시장이었다

13) 
‥

影響我國國家安全的楚干因素", 
「豆洲遇刊」 , 1996.1.14, 22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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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내정치의 가변성

중<l·의 2) · 장기적 대외정책을 연구하는 데 있이서 중요한 것各 <c[내적 요소와 대외

정책상의 A[l-련성이다. 1995닌 미국의 r 렌드인구소., 의 보고서·는 이.시아에서 거.제적으

로 기.징- 위힌한 긷파는 중<'·f의 힌毛 안진J;L장 . 외교정잭의 자제가 3 :·r]]적 요소에 의해

1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피· 관린하어 힝·곡- 중국의 s-녜징치 양상은 세 5지 졍V로

분If될 수 있는 비-, 이깃은 북한의 위기에 대한 A 
'

·f의 한반도 정첵o]]도 영향을 줄 수

)-l·]-에 飢디·. /1깃은

칫 , 보수 강깅피.가 g세힐- 수 았는 여긴, 죽 깅제셩장에 따른 자신김-의 복과 민

족주의지 깅향의 대3/,

骨 , 외 f의 개3]이니- 사최谷린·을 걱정하는 의:체의 중국,

쌔, 데외직으旦 71력적인 관게를 추3L히-논 개12'적 중<·'f으로 나누이 -趾 수 있다.20)

칫 번쩨 가능성은 대외정책상의 %·겅파, 즉 국가주의적 세력이 득세하는 것이다. 이

것은 국내적으로 급속한 시장경 - 원선에서 점차 주권이나 엉토의 )·g-위 그리고 대3

지위의 이득과 같은 국가중심의 모1족주의에로 대외정책 기조가 l]t]촤되어 가는 깃은 의

미한디.. 감겅파들은 지역뵨 의 증가, 핵%L기 겅1의 걱화, 영해 · 엉토를 骨리싼 분젱이

획·대되L 과정에서 인본의 군사대국촤, 미1·f의 -%쇄 <1리고 국내의 불인쩡 요소 동에

예민하게 l;B-合 j,L일 수111j·에 없다, 이것은 중국이 단순히 수세적인 상촹에 미물지 檢

고 동북이 지역에 대한 패권추구 세릭t- 7장하는 배겅이 오Iq. 
- 

겅파듈은 한만·도-를

비롯한 주번지역애 한 엉힝·릭을 펴·내하기 위해 이미 骨내히. 1 있는 /시·럭이니· 겅제

릭을 이- - 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대외정책에 있어서 깅·한 자신감을 가지고 높

은 수준의 군'힌대촤룰 이르고자 한디-,

V 번쩨 가능성은 외<+의 개입이니. 사최혼란을 걱정해야 하는 익·체의 兮-·; 이다, 이러

한 가23·성은 중31·이 미-:·<이니. 일본 w 로3 ;L터 안뵤에 대한 위 1의식의 증대, 아울러 엉토

에 데한 주1/1국의 A.t J, 유311 동 1,l제기-7.외-의 긴·등괸케로 가시촤)딜 수 있디·. 이것은

경제적으JA 중<',l-이 쇠퇴히.기니. 지체되- 강t 그리2ii 0최存란에 의힌- 旻省 V의 상苟-

히페서 l P)11骨 수 있다. 그것C 최악·의 깅-( 昏제하기 힘 A력투젱과 힌-께 파벌의 걱

團 團 團 團 a 고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關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20) l I P國에 판힌. 奐@IIG肝究朋·의 %1븜·書(完), r 園;擎問朋」 , 제27권 Ii, l%6VI 1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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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지방의 분권적 경향, 민심의 이반 등 정치지도력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때 미

국 등 주변 강대국들과 갈등이 첨예화되고 첫 번째 가능성과 마谷가지로 대외문제에

있어서 더욱 불안정하고 공격적일 수 있다, 다만 첫 번째의 경우와는 달리 선제공격보

다는 방어적 성격을 강하게 띨 것이다,

세 번째 가능성은 대외관계에 있어서 자주성보다는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추구하는 경우이다. 이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매우 희박하다고 랜드보고서는 말하고 있

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순조로운 개혁의 완수와 지속적인 경제성장, 과도한 권

력투쟁의 부재 등의 조건이 요구된다. 이와 함게 현재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온건파 및

개혁파가 보수파에 대해 득세하게 된다. 국내의 경제적 · 사회적 불안으로부터 벗어남

으로써 국내외적으로 더욱 관대한 정책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중국의 정치적 안정과 불안정, 그리고 장경파와 온건파간의 역학관계와 같은 국

내적 요소는 북한의 위기예 대한 반응을 포함한 한반도 정책에 중요한 조건을 형성할

것이다.

3. 중국의 대(對)한반도 기본정책

3. 1 중국의 동북아정세 인식

한 나라의 대외정책은 근본적으로 그 나라의 국제정세에 대한 평가 그리고 거기에

바탕을 두Z 추구하는 국가목표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즉 외교정책은 결정자가 자국

의 외교적 목표를 섣정하고 이를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또는 국제환경에서 달성하려는

결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지역에 대한 정책도 포괄적인 대외정책의

하부영역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국제관계는 2국이상을 행위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국가의 기본목표와 함께 이 국가의 주변국들에 대한 인식을 포함해야 한다. 이것은 특

t ] 중3-01]Al 있%]/d 4반도는 ] 자체로서보다는 미국, 일본, 러시아 둥과 관련해서 의

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고 려한다면 더욱 필요하다.

3렇다면 중국은 한반도 주변정세를 어떻게 평가하 있는가. 한반도에 대한 주변강

대국들의 이해관계 및 이들과 남 . 북한간의 관계에 관하여 중국이 어떠한 시각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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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기·에 띠·라 한빈-도 정책 및 -tI-한의 위기에 대한 반 - 도 달라진 깃이다,

3.1.1 미국피- 힌1깐도

7국의 시저-에서 미국은 이제까지 h]'한에 대해 오11-M-식인 우위를 점헤왔다. 0-렇지만

힝·f 힌-vI-v에 내힌- >-l]학의 엉힝1리에 대해)%·IA v·<·;-뉴 이중적인 입징후 취히-31 있디-.

힌.%'모E<f.는 중<·!·겨. 일-l - 의 세%1깅-회-로 미-:-·(의 CIlI%-적인 - Y-위는 더 이상 v-효히.지 일'

는 시가이다. 즉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동-L[아에서 실력피· 영'힝7리은 과거J,t디-: 지조 l-

깃이리·는 것이니·.21) O d-1녀. 다 
'l·V) 

중5(은 이·시아d펑잉·에 대한 국익을 그·장히-미

한-L;f괴· 
c],나t에 ;·!-대를 구AC시키고 있는 미1·l의 정치적 잉향력은 싱'딩-한 기간동안 -HA

苟 것으로 31고 있다. ))- 
'히 

소련의 %괴외- 힐·께 미국이 이 지익에서 실질적인 패il리

위 치 T

( ]·이-있유으로 하이 당분한 -l>L]·<-힝리인 세릭%!l·게기- -8-지딧 것이리.는 네에 중

은 )>은 - (리률 d'34 있다,22)

미3!-에 대-한 -c-:-·f의 이v·직 펑기-·l.-< -l·r · 미건-의 권-계개선 기-능% y 그- 피.정에 대호1·

중1,l·의 입장 도 I
I

I>·g]되5( 있디., 중3(온 무잇)iL다/;-1 식-한의 모1 
· 

륙 31어 미a(의 호]조

질. 요3[하면서도 [ j-외- 힘-께 식.한에 에한 [Jl<·r의 영힝·% · 대를 우리하고 있다.

중국은 1994년 10우1 북 · 미긴· 핵71싱-이 타긴됨P..로씨 북한과 미히-은 적대적 관게로

부터 개<1의 l-M-힝·으로 니.기-는 중요 
'l- ·1쵠-7]이 

되었다고 파악하고 있다,23) 중국은 1992

<l 8월 
'l. 

. 중 )34이후 북힌-의 소$1로 남 · 닉-한간 대외관게에 있어서 균헝-皇 성'실'히·

고 있는 깃에 -7-러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l은 북 . 미긴·의 괸·게개션에 >극적인 지

지를 J,L네兎.니-, 낙 . 미 1 씨-겨싱-의 티.긴 및 Jw에 수반되는 관게개선으<L 그러한 붐쿄

이 이느정도 해소되있다고 1국은 %1,.단하<,l 있더.,24) 중국의 한빈-도 젼문기.들의 R]징·에

團

團

團 團 團 團 團

2 )) 史 Ai%이11피社合科擧15'a 豆太硏究]i)[· 廟]AM, 
1 昏 J한국꽈 %L북아 신·:·;·제전서에 내 

'

학1,( 징폐기힉.데힉. J //-최 국 학7최의, r 統. . . 韓國과 東:IC亞3 세 秩序1 ,
1093. 10, 1히 ;1튼

(킨,l%w·l, %l]티 C ). lty)3
, pl,. (,1-(,l; 韓鎭涉(y-:,!.사회기.학원 ]-,].5·), l 4强 l'

1뼈1도·징책 」 전한기 1입.] ,

r 조 선3]보」 ,
回6. 3. 8.

22) 디 후아(Di ].luro, 
'
· 

<국의 l·31·징책 대인-., ,

r l
. 리: ]</-」 ,

12%, pp. 62-70.

23) 김강인(베이징 내힉.';-,!. 조선]J-촤.인2/.<. - )[
3

- 1 징·), 
1
한반],t ) )에 데한 -!B'] 및 중-:·l'의 

'

사2,t , ,

r 4지.회·<J./ 한빤// 생.y진19-, , 제()최 
-:, - 

제학-술세1'·>니. Ill-표1f.문1], l%6.I l,지, !;0족

원, p. 31.

24 ) A-3)],(-B.무1, 
'

r %인본·제의 여헤」 , l%7,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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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북 · 미간 수교는 불가역적인 기정사실로 이해하고 있다,25)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대(對)북한 관계개선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중국의 「국제문

제연구소, 연구원 타오빙웨이(陶燭藏)의 말을 빌자省, 
"

만약 어뗘한 국가가 자국의 특

정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려 한다면, 이는 한국문

제를 해결하는 데 복잡한 변수를 첨가하는 項이 틸 것이다."26) 중국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연착륙 정책이 일종의 평화적 방법에 의한 체제전복 시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다. 즉 중국에 대해서 서방국가들이 먼주세력들을 지원하면서 점차 사회주의를 포기하

도록 유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연착륙하도록 지毛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를 포기하도록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27) 결

국 남한과의 동반자 관계와 북한에 대한 접근을 통해 미국은 남북한 모두를 통제하에

둠으로써 
ct 

한반도 기지를 공고 · 확대하며, 더욱 큰 주도권을 획득하고 있다."2S)

그렇지만 중국은 또한 남북한 공히 미국에 대한 자주적인 입장을 제기하고 있는 項

에 주목하고 있다. 그 예로 북한의 경우 핵문제와 관련하여 독립자주의 외교방침을 견

지하면서 미국의 제재정책을 포기하게 하고 평등한 협상과정을 거침으로써 자신의 위

상을 과시하였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유화적인 정책으로 한국과 미국간의 의견 충돌도

가시화되Z 있다.79)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한국을 거의 배제하고, 북

한과 미사일회담이나 6 . 25참전 미군유해 소환협상과 더불어 관계개선의 방향으로 움

직임으로써 남한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남한도 경제적, 군사적 역량의 강화를 기반

으로 미국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등 일방적인 한미관계의 수정의 방향으로 전개되

고 있다.30) 최근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한정부는 러시아제 무기를 구매하고, 중

국 및 러시아와 경제협력은 물론 군사적 협력을 통해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아울러

25) 當建潮(中國亞非習展硏究所 硏究員), 「束4b豆國隆政治格局與遣船牛島」 ,

「한국동북아논총) , 제2집,

1936
, pp. 218-113.

2$j 타1빙웨이(중국 국제문제 연구소 급연7-원), 
「중국의 한반도 정책」 , 「평화논총」 (아태평화재

단), 제1권 1호, 1997, p. 179.

27 ) 김경일, 위의 귿, p. 49.

28) 場光遠(중국 인민대 국제정치학과 見수), 「冷戰後韓美關係的新變化」 ,

r
한국동북아논총」 , 제2집,

1996, i4ff.

29) 韓鎭涉, 위의 귿.

30) 겪경일, 위의 글,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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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미 잉/·r-F 정치외교, 무익, 전릭· 방면에서 미.찬을 보이고 있다.

한빈·도 통일과 관련하어 ·준괴1-의 시지-에서 미국은 의심스린 昏재로 핑가피고 있다. 미

국·은 이rfl 헝테로이든 자신이 한반도의 주도71을 징·익·하리 한다는 것이다, 통일이후의

한반도가 미)[식의 자 · 주의 정치질서를 실시하고, 시장겅제를 회-v]함과 아웁러 미국

파 긱-널한 $릭0관계를 담보하는 시의 통일에 대해서만 미국은 적극적원 것이다, 중국으

로서는 미국통제하의 한반도를 우1하지 않음은 분tg하다.30

3.1.2 일본과 한반도

중-::·r의 시긱'에서 깅제데핵 J%·F은 骨북아의 정치내국을 지향하고 있다.32) 이미 경제

적 %p-xI을 기1%>l-으로 일본은 세게 3위의 %s-위비 지출국이 되있고, 군사대국을 꾀하고 있

던 그 렇지 않'틴 미국과의 연대하애 동북아 서 그 잉힝;릭을 하대하고 있다. 이깃은 중

<·[이 일-IE-을 동북이.에서 지·신에 데한 중요'한 도 
·1세리으로 

이히]하고 있음을 밀'해준

다.33)

일1/- 1950<1내에는 한빈-도 1'l-제에 대헤서 어11>l y/'언권도 깆·지 못하效고, 남북한 모

두에 등거리 정책을 취하었다. /」K 일본은 1965년 l 한일기본조약.l 이 A-)]길된 후 남한

우/변도 정책을 피왔니.. 21렇지만 최H 북 , 미권-게가 개선됨에 따리· 일꼰도 북한과의 괸·

게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는 70만의 제일)']'GL들이 살고 있]1, 이들 가운데 상당

수는 
l' 조총 l(4)]總聯) , 과 긴·은 조지에 가입하이 북한 d긴· 5억딜러 이싱을 지원하

고 있니-, 이러한 싱-쵱·은 북 · 일 )3- 정상최-기- -A · 미관·계 정싱-촤且디-도 더 굳건힌 기

반과 i-럭을 委고 있읍을 뜻한다.34) 중<·[으로서도 북 · 미간 수교이- 1 ·1-찬가지로 북 · 일

. 團 . . . . . . 

I 團 J 

團 團 團 團 團 團 J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i l ) 김경인, 뮈의 d, p. 35, p. 53,

32) 常建潮, 위의 d, p. ] 19.

33) 지난 l%73[l g l 23일 미1·'l·괴 인본은 178년의 1 美1]방위협)(을 위한 지침) 게정안에 서1%한 바,

그짓.은 2-t동안 지.<,f방위 이외에 해외풀병이 
-/f기시되어 왔q·l 인본의 군사-71·보익할이 미군지8이라

는 M-3-으旦 아셔이.-데핑임· 지역으로 희·대될 수 있눈 161적 징·치가 미-련되있다. 이로씨 인뵨/ - R·사시

에 한반w도외. t:l]단 昏에 신41적으2 게71할 수 9)계 펀 깃이다. 인본과 미국의 
'Y]릭강회. 

s 인본의 s

省 희.내는 중국에 대한 건제를 졌·하게 내포하)f 있다는 A·F 부정힐· 수 입디·, 1fl·리.서 게졍2>-에 내해

서 중국 외교부 서(:- l·1-일간의 인·보조악이 이%·:·>가듭의 ]o]) 개R]하거니- 59최.를 헤처서는 안苟

>이라J/. 즉거 뻐핀.키인 빈·- - 을 보있디·. fAc· forec」 
'

l>Sk‥%·, Scp1. 25, 1997,

34) )E'建潮, 위의 s·, l),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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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수교도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중국은 앞서 언급한 바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점차 쇠퇴하면서 자국과 일

본의 역할이 중요해질 戌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의 경제적 교 류와 협

력이 중국의 겅제발전에 불가결한 요소로 파악하면서도 동북아에서 일본과의 전략적인

경쟁은 점차 심화될 것으로 관단하고 았다. 즉 중국은 일본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북

아에서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만 현재로써는 한

반도의 위기상황이 일본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위기발생

을 억제하고자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35)

중국의 시각에서는 일본이 한반도 통일에 가장 소극적일 戌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젓

은 통일 후의 한반도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일본의 경쟁대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역사적으로 반일의식이 강한 한민족이 통일 후에 그 역량이 대

외로 향하게 될 경우 일본에게는 위협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은 한반도의 분

단과 대립이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국면을 바랄 젓이다.36) 따라서 일본이 정치대국이 되

기 위해서는 
" 

두 개의 한국" 정책을 취해 한반도에 대한 발언권을 확대해야 한다. 분단

상황하에서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외교활동 공간과 경제침투에 있어서도 유리한 입장

에 있게 된다.y) 일본은 또한 북한과 어떤 외교적인 관계도 없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서 일본은 북 . 미간 협상을 기회로 북한과 관계개선을 추전하고자 한다.38) 단기적으로

중국은 일본과 북한관계의 정상화 및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가 동북아의 안정에 도움이

될 젓으로 보고 있다.39)

3.1.3 러시아와 한반도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에 세력을 확대하였고, 전후 경제, 군사방먼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북한에게 하였던 국가이다, 러나 1990년 한 . 러 수교이후 북한과

35) 김겅일, 위의 글, pp. 32-33-

36) 길경일, 위의 글, pp. 35-36; 當建漏, 위의 晋, p. 120.

37) 韓鎭涉, 위의 글.

38) 當建潮, 위의 글, p. 120.

39) 韓鎭涉,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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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게기- 악촤되있다- 소런이 해 된 후 러시아]<- Id-한가의 깅제, ]
{

'

L 역<l 계를 깅-촤하1

특히 치.핀-合 커득하기 위혜서 니A- 친<]'한지인 징%Ii을 취하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날민

은 -
%

/骨쓰37, 헥문제를 처리'하는네 있이서 -Y개적으로 미국과 l' <][제71자력기구(1ABA)

, 의 북한에 대한 제제 및 위'71을 지지하고 니.섰디.. Ct 릴지 l· 러시아는 그-亨 남한피. 차

%9-상혼1·의 입'럭을 <l.l'고, 특히 남한정닉-가 경제거력에 소극적임 뿐만 아니아 정치피으2

也'-대히.는 인싱y VI-지· 그-o>1 대해 s-힌- 31만-s- 기叫기 시직·히·었디·.

骨-·:·의 시격·에서 오둘닌- 한반도에 대한 리시이-의 영향럭은 노1'로 약촤시31 있는 추세

01] 있고 더 이싱' 미이·파 균힝있는 세력이 되지 · 하고 있니-, 중국은 러시아기· 국-네 징

치, 경제적 이리움G-로 <·[사리 페권전략에서 싱제이익을 V시하는 전릭CA로 7)후1·히.고

있디-CII j,LAl 있디.w 띠.리-서 리시이-A- %'l·l(ll2L) 인-정 . 7>-힌/의 경제협릭 )J계를 메E

중시하고 있니.,

/( 러니. 骨국의 R]장에서 러시이.는 경제체제 11헉 초기의 혼란合 지니·면서 디·시 대외

귀.계에 있이서 과거 대<·f의 지위를 피딕-히.5(자 하고 있디-.40) 히 러시아는 최2 %질 년

7안 남한일 -1도의 정비7로 밀-미입-아 지.신의 한1;Il-도에 대한 엉힝·릭이 c·f에 의해 대

제되]1 있는 상쵱·-8- 개신히.고,지- 노 력하/il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한빈·도J 제에 데한

새로운 전.략% 구싱-하고 있다.

첫쎄는 한)판1<m)(제의 해d을 위혜 다차워적 주도체제를 구축하는 깃이디-. 즉 L

는 아 . 대지역에서 미핵-의 패권적 지위롭. 거절히.고, 미 . 러 . 중 · 일의 공y억'骨을 깅'

조하고 있,디.. 51 에로 북한핵분제에 내해서IL 이-趾 4 내4-dr과 님·북한 //-리V 국제언힙·

) %3자력기2/-가 침·가하는 최남의 개최를 요 꾸하기도 히·있다.

·A 
, 러시아는 님·힌.피- 4제적 관게를 - R-지하먼서도 북한과 정지 · 겅제적 관게普 r

시 회%P히.러5,-L 시<;-1하고 있니..4)) 건국 i-t-)시아는 징치, 깅 , 군시.y)릭·의 리' 측면 서 님'

북한간 <,t형%.계側- 7-지, h!l-전시킵으5<써 한반도에서 자신의 영'힝·력을 획-대하r

L/하고 있디.-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40) <]세 t<i시이.뇨. i+지최hJ.에서 제피되<,t, 남 
'0<<0/-버 

깅제키 지%·)이 민·%.스30지 못 
'l. 

싱·힝·이 1게-

자 냉가된 -l.[한괴의 :Fl.게 선-K ) 헤 한반V에 키1-(시으로 / R]히.고지. 하는 임징'合

히3L 있디.. r 중잉'인][님 ,
l%6. 5. 7.

41) t·l.-co.l·2·]3. 1
. .

r [] l . :it罷係 變]F,展望피 緯園의 對應)Y案」 ,
1995, 9,



135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북한과 근본적인 갇등(사회주의의 배반, 남한에 6 . 25관

련 자료의 제공, 남한에 대한 채무이행 등)의 요소가 남아있고, 더욱이 경제적으로 미 .

일 · 한 등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힘들 것으로 중국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중국의 시각으로 러시아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우호적인

입장에 있다. 그것은 러시아가 통일과정에서 일정한 외교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동

북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재확인할 계기로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 후의 한반

도가 중국과 일본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러시아도 중국 자신과 마찬가지로

통일의 실현이 미국이나 일본의 영향력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42)

결국 중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나머지 강대국들 모두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

(미국) · 확대(일본) · 회복(러시아)하려는 젓을 경계하고 있다. 적어도 중국 자신의 일방

적인 우위는 아니더라도 특정 국가가 우위를 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있

는 것이다. 중국은 남한이 여전히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영향권하에 있는 현실에 불만

족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과의 관계개선이 동북아의 평화는 물론 한중 양국의 이해관계

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선택을 촉구하고 있다/%3]

3.2 중국과 한반도

3.2.1 역사적 배경

중국과 한반도는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구획된 1000km에 이르는 국경선을 갖고 있고,

산동반도와 한반도 중부의 거리도 300km에 불과하다, 중국의 문화는 몇 천년간 한반도

를 포함한 동아시아를 지배하였고, 특히 한반도가 대륙(중국과 소련)과 해양(일본과 미

국)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갖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해 왔다,

청말의 실권자였던 이훙장(李鴻章)은 한 . 중관계를 
4 

입술과 이의 관게(脣齒關係)'에

42 ) 길경일, 위의 글, p. 34.

43 ) 毫特君(중국 인민대 국제정치학과 見수), r 京4b亞祈形勢 的韓國까交定向」 ,

「한국동북아논총」 ,

제2집, 1996,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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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한 적이 있니·. 그의 말은 이전까지 동아시아의 신질적 페권국가 EL는 종 국으로

지-처하모1 중국이 IS40닌 아W 
·다{rn 

이후 0- 잉향럭5 잃이 가고 반1$:l 메이지 -7신의 성

공으로 본이 새접녁1 도전세력으로 등장히·는 과정에서 중국의 안뵤에 데한 힌-VI·도의

중요성읍 지적한 깃이있디·.

이러한 비-8 -L< 오둘날에는 북한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중s(에서 공허직으로 사

정-히-고 있디-. 이깃-F 중<·'l이 한1%)l·도기· 제3의 세덕 의해 점宅된 깅우 자신의 y북부기-

위험을 반고 니-아가 중<·:· )d체의 인국1얘 앙향을 주게 될 것으로 간 히·고 있읍은 의미

한다, (치관계의 모t사-l" 1592닌 임진왜란과 같은 지사적 4힘에서 나온 말이고 이는

본이 20세기초 
'l·국-8- 

식<0지촤한 후 n$l·주 7]략를 힘'으로써 입증되었다, 어·臧든 이러

한 인이에 바탕을 J /고 중<·f은 임오<·'!·pl이니- K]'신졍1([l 兮이 rw하었合 때 조신의 내

정에 직접 긴·$하였고, 1895%J 일뵨과 A · 인·전젱을 벋이기도 하옜다. 좀더 기·낍'p]]는

중촤인 1공최-<·t이 n·8]핀 리후 인VI해병군 100만18各 동원m히·이 한국진쟁1에 입하었

디.,44) 거기에는 중국이 한반/;.t 북부기. 자국의 안보에 엉힝·을 준다는 인허이 크 게 직·용

히·있음合 말힐- 것도 없다.

최<]]- prn·j 한의

� 

깅제시, 그리/il 기기 서 피-헹되는 어리 가지 사최징치적 문제들이 한빈

V 의 새로合 ·분인.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Ac- 과기 닙·북한의 십각·한 군사·히 대치에 띠-

C 위71의 싱A괴. 데비핀디. 닉-힌.이 중<,f에 데해서 깆·는 전략적 의의-는 힌·빈·도기· 외헝

상으로 니.마 인.정피이 있고 히 중1,> 이 미 . 러 . 일 등 주)/l 깅-데<·:·들괴. 우1직인 A!l-

게에 i)기 문에 크게 인이되지 못하<]f y)다. O-러니. 지리적으로 l-9-어하기 > 린·한 동

닉.지익에 내헤 북한이 진릭·려 요충지대로 남아있는 한 북한의 중요싱은 무시필 수 但

디-. 힌-번2L에서의 위기 21리31 y번<,>들피.의 꾄.게기. %회.빌 경우 11힌-의 2중51 에 대 찬

진카직 가치가 부리.된 수 았디..45) tI 이t'l%l 1-v.식으3L든 미5'l-이 ·}il-한지억 分 AL힘·힌 헌

빈.도 /J체릅 지-신의 영헝‥I-1에 두게 딘디-v-l 중/[(으로서는 인근 지익이 미 d 의 공격에

1,. 骨노1 뿐f/)- 아니리. 데잉·지려에로의 苟·로가 차1 IA 가능성이 있다,

l%0넌, 이진까지 4국의 대(對)한반도 정체/c 사회주의 이님을 공유하1-2 북한과의 J

團 m m m

團

團

團 團 團

44) 金川浩, 
1 중1,l.의 데y·>.만도 군시.게입o]] 2

(
·l.힌. 9.1사적 ] 31·, , f 軍史」 , 제277., IT)3, pp. 48-SO.

65) 鷗(海, 
1後冷戰뻬1삐백y]+)]鮮半島政策/則+'政策, , l,鶴 1編, r 後冷戰11(%l]l(l

. b 政治)k學>rf-交系, 까交硏究所, ]S94, 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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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적인 관계였다. 1950년대 후반이래 중 · 소갈등 그리고 70년대 미국과의 부분적인 화

해 및 남한과의 인적인 교류 등이 았었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와 관련하여 중 의 북한

일변도 정책은 불변하였다. 대(對)북한 정책과 관련하여 사회주의라는 이넘적 공통점

이외에도 한국전쟁에서의 지원(抗美援朝)을 통해서 더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

다. 북한과 중국은 순치관계, 또는 혈맹관계로 묘사되듯이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였고,

남한과는 적대관계를 갖게 되었다. 중국은 1961년 7월 1 1 일 북한과 「
朝 · 中友好協助

및 흐相援助에 관한 條約」 을 맺었는데 이 조약 제2조는 
" 

綿約-方이 어떠한 한 개의

國家 또는 項 개의 國家들의 聯슴으로부터 武%侵攻을 당함으로써 환爭狀態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縮約 相對廳은 모든 힘을 다하여 遲潛없이 軍事的 및 기타 援助를 제공한

다"고 규정하였다,

북 · 중관계의 밀착과 대응하여 남한은 친미(친서방)정책과 반공정책을 그 기반으로

하였다. 특히 1950-53년의 한국전쟁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 중국과 직접 전쟁을 치루

고
, 뒤에 경제건설 과정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남한은 미국의 영향권에 깊숙이

편입되었다. 남한은 일찍이 미 과의 상호방위 조약을 통해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았다.

즉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韓 · 美 相흐防衛條約」 제3조는 상대방의 영토에 대한

ct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롬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할 것을 규정하였던 것이다.

3.2.2 중국의 한반도 기본정책

냉전시대 중국은 적어도 자신의 영토에 대한 위협을 느낀 6 · 25를 제외한 면 북한

일변도의 정책이면서도 한반도 전체와 관련하여서는 소극적 . 방어적 성격을 띠어왔다.

리7 1980년대 이래 중국은 
「독립자주 의T노선」 과 정경분리(政經分離)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한과의 경제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정치적 협력을 유지하

여 왔다. 남북한 어느쪽에도 밀착하지 않는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소위 등거리 외교로

묘사된다.

렇지만 서두에서 제기한 것처럼 이러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중국이 갖는 고유한

이해를 반영하21 있을 뿐이다. 즉 중국은 남한이 갖는 경제적 효용성과, 북한이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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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효용성을 시절한 버名-로 메카·을 히.고 있는 셉이 . .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세력관

계에 급격한 )y·!촤기- 1
>9'J(g하는 것을 ·l'히-지 않고 있으머, 징·기적으로 최소한 한반도에서

중1·f에 적대적인 정 t 가 성 ]되는 것읍 따고 나아가서는 힌J])l-도가 지.신의 영링·권에 님-

아있)3]- 히-A< l-·M·향에서 움 이고 있는 젓으로 볼 수 3)다. 따라서 중-L,y/ 모든 헝태의

寺수통일(군사지 
'험, 

외국의 힘, 0-리고 깅제적 흡수통일)에 대한 겅게십을 표출하고 있

디·.46)

%AL널' 중<·r의 대(환b힌·l;l.l·ty;1 %·1략C의 기-난1-q·힝·요 3게 세 기-지료 sv·필 수 있디..

칫째, 호1-%l)2그 정세의 인·정,

骨 , 남북한에 대한 잉향릭의 하내,

1째 닙-힌·괴. 겅제'Y]력의 강-최-이디-.47)

즉 Cc·r은 전시기 -쥐한 일VI도 지71졍첵에서 l<이니. 한반도의 안정읍 위해 적<[적

인 익'힐·을 도1- 히·/IL 님V- 중51의 깅제 )섬- 위힌- 동반-지·로 십·L디·A/c 십리외]

c/·하고 있다.

VI-기리으且 가징- 중A한 짓은 한)m>l·)i-A서의 인-정이디-. 거기에는 님-북힌의 대71구도

의 존속 및 북한의 위기 V 복힙-적인 싱·식·이 작-1한 )이지만 중국의 자체핑가에 의하

nv:l 한반도가 대만, 님-시-군도(南沙群島)에 이어 세 번 로 중5(·이 무력으로 게입할 가능

성이 높은 324지익으로 뵤사v]고 9)다. 이와 관<신하어 중국정부는 한빈·도의 잡제적 불

안정 요소로 크게 네 가지를 들2il 있다.

칫찌1, 남북 
'l.긴· 

호]의 불<·'(·힝F..로 한 측이 다른 측을 昏수하려는 사톄의 발A,

8쩨, 
'한 

측의 졍제피-틴-이니- 정치지 骨竹정이 디-른 측의 개3]이니· 깅·대<·[의 입-

&레하는 진·F,

Al패, 한 측의 9반키 헴k으로 한VI-도에 <1,신·이 고조 피는 7-F,

LI 
, 매(/-1주의에 의한 한덴,·도 영힝3{1의 설정파 지배이다.48)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46) 이칭·%l/, 
] 게31키 %Il/짐에서 -t·!- 중국기 

'j.1%느Crn> 
, 베桂릴Wj李鴻永 共編, r 新1피祭秩序와 韓1劍의 2다

, , 인건시랑, l%3, )54; 史 敏, 위의 )d·, pp, 5(]-60.

47) ·/.>기수 . 김봉석, 
l' 19(]0넌.대 <A·-:·t·의 데51반도 정색 , ,

r 한국정치학최보J 1296<l, 제307] ]호, pp.

42)-42rn 통.인인수윈, If)6 ,
104; 릭·)A무, [ 1미@의 車아시이. 戰배,과 轉기지島, ,

It]96-1度 政策討論含,
r },11邊4角의 회-yfJ殿略基調의· 韓/1시島」 ,

It]Q6.1 1, 國際問麻調査硏究所, p. 144.

48 ) 쵱·IMjiL, 위의 
-J-, 

pp. 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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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한반도의 균형 또는 안정이 깨어져 중국의 경제발전에 직접 방해를 받거나

또는 그 개입과정에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가 불필요하게 악화됨으로써

경제발전에 꾈요한 경제협력 관계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한반도에서의

안정을 위해서는 남북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분쟁의 발발은

막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정치 . 안보

적으로는 북한과 비교적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던 것이다. 그것은 다만 북한이 대외적

으로 고립과 대내적 경제위기 등 체제불안정에 처해 있는 상황하에서 일견 북한경사의

모 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평화와 경제건설에 한반도의 안정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북한의 안정은 중국

으로 하여근 남북한 모 두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게 할 수 았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한

반도 분단 상황하에서 남북한 모두 중국의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한 한에서는 중국은

양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나아가 통일한

국의 경우 자주의식이 강화되어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49)

1993년 방한시 이붕(李 ) 총리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기본입장을 정리하였

다. 그 내용온

J) 중국은 북한과 더 이상 새로운 정치, 군사적 협의를 갖지 않으며. 이와 관런한 비

밀접촉 등 어떠한 사항도 승인하지 않는다.

卽 중국은 남북한 간의 이념적 차이로 인한 관계조성을 찬성하지 않는다.

( )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며, 이 지역에서의 핵무기 개발과 외국의 핵무기

비축을 반대한다.

m 중국은 남북대화와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위한 협상을 지지한다.

卽 중국은 북한에 선진 군사장비를 제공하지 않는 반면, 다른 국가가 한국에 선진 군

사장비를 제공하는 데에도 반대한다,

卷 중국과 한국의 수교, 우호 관계의 발전은 아시아의 평촤에 부합되는 것으로 중국

대외정책의 하나이다.

麗 w

m

43 ) 劉德海, 위의 글, pp, 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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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3 <-];l은 호1단211에서 한국이 조신 T/If주의 인VJ공촤국에 대해 진쟁을 오/S.r킬

� 

가능

성이나 그러한 조 긴을 2-/비하지 않고 있- 을 인정한다,

Cb 중<·f은 조선 민7 의 인삔공회.sy과의 징·기간 계속된 우호판게를 유지할 것이미,

I<·[과 -%r힌·괴-의 <l·게기- 4손되지 館'기를 희밍-한디..SO)

J 1 )데 한벤-1;-)-에서 인·정에 기초하이 군축, 비핵화, 외부세력의 간섭 1111제 및 축소, 누1-

식-한 J,나/-외.의 관게 +-지라<2 중햄 의 한1<0·y-1에 데한 기1<<3]장을 밝힌 겻 로 볼 수

다.

개11'1적인 문 들피. 관련하어서도 V<·i은 
'힌-빈-도s]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소-

l 북한 J)/1도가 아니라 님"l-과의 F‥슨하니-IJ 공조채제를 +-지해 왔다. 1980닌대부터

시직·되었0 한 · 중 엉·국의 겅제힙력은 199카>l 5 /51(정싱·촤를 거치먼서 고fA히 깅-촤되었

디·. 현제 한,중긴 깅x])호]력에·는 교역, 平지., 2-'J-리고 기술교류 등이 중심내各을 이루고

있다, 19% 1 한.y 앙국간의 :a<역렁·은 198억딜러가 님있고, 199V닌 合해에는 250 익달러

且 들이닐' )37'이다. 이로써 중국은 미1-q- SIt에 이어 힌.햄·의 3대 7역상대<,f이 되었

다·, 대중7지-에 있이서도L 지%-)-해 허기·기준으A'( 874건, 15억 7친만 뎔·러<L 중<,[은 미<,[

-8- ·제치로 한국의 최데 투자대상국이 시있디-.51) 이는 동서대립 그리고 한<,l/ l%I을 거치

111서 t-il동인· 싱-c한 치대%9·계를 가낄딘 괴.거외. 비교혜 본디-1견 근본적인 전호1-이 아닌

%z 없다.

니-이-가 중<-·(·7 1·!-사적으로도 님-한과의 7]럭을 강최-힘·으로써 한반V에 데한 잉향력-

강촤하고자 하는 시도暑 하고 았다. Iqq6 1 12필 햄.삥.J>L 외사국A소징.)-13- 단장으M 하

는 군사데표탄이 처유으로 한<·r合 ]-q·문하였다. 니록 0것이 일본, 러시아 등파 V-<사적

5/>7-를 니-긱-촤하리는 한1·f징0,L의 요칭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혀이도 북한를 자극

히.지 않는 수-$에서 군사뵨이·에서 한국꽈의 +l-게 징최-는 중국의 이러한 y-1라에 우.리힘.

깃은 분x:M하다,52)

-C·r의 님-毛·접<[ f- 힌J%Il-L]j 내'한 <,f의 영'힝·릭- 긴제히.면서 북이. 진체에서의

위싱- 경-최-히.고지. 
'하-는 

)c 력<로 이해될 v· 있디., 중a[의 로A 외3-,t전락· $l.게 9--p-소

50) r 종잉A보,tI , 1억3, 3, 5.

5 1) r 조선인JJL 
,

1백7. 8. 4.

52 ) 
r-:·:'l;0인)4니 ,

]y)().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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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r 사회과학원」 , 「대외무역경제협력부」 , 3무원 管전연구센터」 ,

「중앙당학교

」 등)은 
" 

미국은 냉전후 주된 경쟁상대를 중국으로 간주해 전략거점인 한반도에 대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

중국은 미국액 맞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
T

·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53)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러한 주장들은 동북아 질서의 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려는 중국의 입

장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체제의 위기상황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부각시키고 있

고, 이는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남한과 중국간의 협력관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54) 남한과의 관계개선에 따라 중국과 북한간의 관계가 전통적인 특수관

계에서 각국의 이해에 바탕을 둔 보편관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55) 그

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은 여전히 공통의 이데올로기에서 유래하는 연대감과 지

정학상의 상호의존, 밀접한 민간교류에 의한 특수성을 갖고 있다.56)

공통의 이데올로기에 유래하는 연대감은 1920년대부터 항일 독럼투쟁에서의 협력관

계, 건국후의 상호지원 등에 근 걸하고 있다. 지정학적 상호 의존관계는 주로 안전보장

과 경제적인 협력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것은 한국전쟁에서의 
'

피로 맺은 우정' 및

군사동맹에 의한 안전보장 그리고 경제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민간교류 또한 200만에

가까운 조선족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고 수만명의 화교들이 한반도에 살고 있음으로 인

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식턍문제에 9)어서도 중국은 무관심할 수는 없다. 한편으로는 
"

중국과 북한은 과거

한국전쟁을 함께 치론 친구인데도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기억이 흐려지고 있다", 
" 

개발

도상국으로서 국내건설을 우선시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중국으로서는 북한에

경제원조를 해주는 구세주 역할을 하기가 불가능 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57) 그

53) 「중앙일보」 , }996. 5. 2.

54) 박두복, 「韓 · 中 關係.j , %-交安係硏究院, 「西渴岸 시대의 개막과 韓 · 中 관계」 , 세미나 보고서

97-3
,

1997, p. 104.

55) 긺재철, 「
북한중국 간 꾀교관계: 특수관계에서 보편적 관계로」 , 윤정석 의, 「통일환경론」 , 도서출

판 오름; 박두복, 「韓 · 中 關係」 , WIf-交安係硏究院, 「西海岸 시대의 개막과 韓 · 中 콴계」 , 세미나

보고서 97-3
,

1997,

56) 朱建榮, r
북한 · 중국관계의 특수성」 ,

「극동문제) ,
1937년 4월玄, 46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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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니- 니·s 한펀.eJ-,L 중-]y은 북한에 대한 최내의 식량윈조<·l이다. IQ06닌 5 월 22 J·l-한

과 중<·ls l' 조중4제기술'커조협징.」 에 조 인하3't, 중<·[은 힝·후 5년동인· 북.한에 곡

V>·톤, 석-8- 1 10만톤, 석VI· 250만톤-S/ 절빈·은 ) /-상으로 절반은 국제기- 의 l[2 가걱으로

제공叫기로 하었다-5S) 중1·: 의 한반도 v-14/가들의 시지'F-로도 (p한이 식8][시.정 E로 닉

괴되기省. 기디.리]즈 1힌· 정책各 비헌실키이디-.59) 이깃p. 중1·:-p 활f힌이 식%닌P.로 붕

괴하는 것-s- 지지),t지는 M'을 깃임-S- 시시-힌·디·.

0. 외에 닉-한의 깁정일 승게, 19Q6노1 q 우1 강롱 짐·수切· 7투사긴 동에서 I<·f은 북한

을 일%s-적으로 몰아 偏·이는 외부의 
I>l-러에 

내해서 니-릅대로 보호막의 억힐-合 수헹하있

니.. 김정일 후게2-)1제의 위싱·과 A(l-런히.어 ·沙국징&t의 RI징·은 그 VI·정성은 깅·조한다. 즉

김정일은 -<l-한의 최고지도자로 정담싱이 부이되고 았으머, 이- 러 국기·기31-도 정상적

으로 운잉되/t) 있니.고 뵤는 ·것이다. 북한의 깅제가 일시적으로 어리움을 J])( 있y. 나

1]난·l-될 수 있1 것이다,60) 중국은 북한에 대한 식%지원 물론 깁징일의 공식승게 이

31 깅·이1 l(('f.澤民) /L[기-주식의 t%-분이 십힌된 것임-3- 분1:2히 하고 있다.61)

긴<'·r ·

'

>국은 최-;[-< 남한과 원苟·한 관 를 - H-지히·51 正한 석-한과V 전통지 우3

T-지하-At 있다는 기에서 5수 힉' 지위011 있51-, 따라서 자신은 다른 깅'내<·r이 할 수 없는

3할-E J·취힐· 수 있음을 깅·조하3( 있니-.62)

통일피. 관련히.이 분1징한 사실은 V국이 한번·도 진역에 적대적인 졍 -1이 들이서는 4

을 . l, 하지 않'는%.:- 것이디·, 님·헌-이 여전히 미국의 안보에 의존하는 상적·히페서 이것은

남한에 의한 홉수몽일은 원하지 않는디·는 깃을 의미한다. 따라서 헌상태에서 북한의 v·

직-스 :l 멸A骨 ]-M'치하는 깃 자<·f에 이롭지 鶴'디·는 VI·단을 하고 있고, 이깃은 데개의

<·:·내외 중국 전문기·들이 동의하는 비-이디·, CI러니. 다론 한)친으로 북한의 위기상唱-이 극

57) r <-앙인)i(J , IO(]b. 5, 2,

58) 管.일/)1, r Y간 북. 보5L힘J ,
l))7.5.18-2d; r 每.Il-新聞」 ,

1906, 7. 16.

·
V) ) 그hotl XiI]g-BlIO이)-r/), 

"

Chitli1's Pol'spec 6vts tIl 비 Posi(iou il{)0111 (ho Prop)se d 
"

Four-Pmu'[y Til1ks"", 민족骨

인인-/원, r 4자:이1;j-과 한빈·도 19최., 
, 페7치· 펴-제'이·音최의(l%7.4.1되 발표 A<Al-집, 4111'; 니.오12;

위의 
-c'l', 

p, 176; 李1宗, 꺼의 
·

, p, 68,

60) 길깅y.l, 위의 
-J', 

p. 48.

61) 
'

·

"

서-g·신문」 .
It)[->7. s. 22.

62) 'W'建潮, 
위의 )l',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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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되기 힘들어 보인다는 점이다. 이것은 북한체제의 붕괴의 가능성을 중국으로서도 고

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에 맞서 가능한 한 남한에

대한 접근 또는 영향력 확보 및 유지가 필요하다고 간주하고 있다.

물론 그것이 북한의 고렴과 위기상황을 더 가속화시키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위상 약화는 중국의 한반도에 디한 영향력의 약

화를 의미한다. 특히 남한이 미국과 굳건한 관게를 유지하는 한, 더욱 그렇다. 중국에게

는 남한에 대한 영향력의 강화가 수반되지 않은 한, 북한에 대한 영향력 약화는 우려되

지 않을 수 似다. 그 결과 남한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이 미국에 비해 매우 낮은 현재로

써는 중국은 북한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었는 것이다.

북한의 개방과 미국과의 관계개선도 북한의 위상을 키워줌으로써 한반도 자체에 대

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 ·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도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중국은 남

북한, 북 · 미간의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 

선 북 · 미관계수립, 후 남북관계 개선"의 방식

을 제시하고 있다.63) 이것은 일견 북한의 입장을 지원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일지

모른다. 다만 북 · 미간의 관계개선이 지나쳔 정도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도 사설

이다.64) 중국은 북한이 경제적 위기에서 회복될 것을 희망하면서도 미국이 그 과정에서

적극적인 연착륙 시도를 통해 주도권을 잡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에 있는 것

이다.65) 중국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좌시(坐勸하지 않을 核이

며, 미국 단독으로 북한을 위기에서 구해내도록 내버려두지도 않을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66) 이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경제를 회생시키는 과정에서 자신

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兎다는 입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남북한 모 두와의 관계 개선 및 유지에 대한 중국의 관심은 평화체제의 구축에 대한

관심에서도 일관성있게 반엉되었다, 중국은 1991년 봄 남한이 남북한 동시가입을 시도

63) 최진욱, 
「
북한의 대내외 동향과 남북관계 전망, 

'

96-'97」 ,

「南4b韓關係 現況 및 
'

97半 政勢 展望」 ,

민족통일연구원 제23회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1935.12.20), p. 53.

64 ) 미국이 북한에 대해 유화정책을 구사하는 것은 북한을 미%-이 주도하는 동북아질서 속에 끌어들임

으로써 중국이나 일본을 견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박건영, 
「동북아 역학관계와 미국의 대

북한 정책의 전환 소극적 목표와 적극적 목표」 ,
r
평화논총」 (아태평화재단), 제1% 1호, 1937, 66ff,

65) 金永벽, 「중국이 있었더니라) ,

「중앙일보」 ,
1996. 7. 20.

65) 金永熙,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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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있올 떼 남한을 겨지하있AL 19%닌 4우1 ·r한이 정진헙징을 毛회.후]정1로 내제할

A- 요구하며 휴 1선 안7·1구억에서 무력시 를 히·는 것을 비난하고 정진'힙정의 유효성

을 제71- 겅-조하었디.. 중국( 새로운 펑화제제기· 헝성뇔 때까지 휴진협정을 준수해야 한

디.1·c Y]징--위 분1%히 히·j( 있는 것이다, 잎'서 강조한 녀· 중국의 깅제管 ]을 위한 평회-로

Arn- 힌-경의 조성피- 힌·1;il도 대한 엉힝·릭의 화대라는 자국 중심의 접0괴- 반드시 St순

뇌는 ·첫 아니다. 너욱이 중<·l-의 데한반도 정잭은 실제 한1가도의 인·정과 펑촤에 기어

해 온 측먼을 간과해서는 안될 깃이다. 다시 밀'해 -l+한에 대한 깅·겅정페으로부터 북한

合 보호하고 다른 한A']으로 북한의 도빌·적 
-v위暑 

익지01]]ID해 주는 2 중적 억함

시에 수1하였딘 깃이디-. 그 럽에도 산구하31 분1-M한 사십은 남북한의 대립과 북한의 고

Vi이 힌·빈·IL ]C 1게 대해서 -2 정지이던 부정지이10 중5f의 익호1· 및 엉힝0력各 키워주 t

있다는 깃이다,

4. 북한의 위기상황과 중국의 개입 가능성

4, 1 국제정치에 있어서 계입의 유형

이떤 <·:-가이5 대피정책에 E)이서 일정한 정힝·(orienttltious)合 깆·는다. 이떼 정'힝·이5

자극에 해서 일징한 징치직 반응을 의미하는 것F-<L <·<기-간의 관게, l//는 특정한 사

인·에 았어서 그 니-라의 반 이 어떤 모)合 띠게 2릴 것인가 하는 짓을 의미한다. 그리

<-0- 이 정힝은 정책걸정자놀의 개인적 정향-s- $'哲-하여 3사적 조1통과 경힘, 지정학적

위치, 내-5L적 필요, 피가간의 세력31-조 등으로 이-5L이지는 집단적 헹동정힝·이다,67) 중

‥:-의 김<에V 이 러한 요소-計의 이히·에 따라 ‥t-제정치의 정향읍 설정71- 수 9)고, 그 하

위3L조로서 동북아정치 및 한먼-도에 대한 정힝·을 신정할 수 있다, 이 정헝·은 骨상·히인

용어<(L 기본구조리·고도 할 T 3)디-.

/.:( 런네 헌섣 ]F-로 중요힌- 깃은 5정한 )]3에 내해서 정첵결정지·는 이1tI 선 을

것인기-·는 것이며 이것 정치정'힘(policy o dellultiol]S)이리-01- 힌디-. 이骨테1/3 )정힌· 힝테

67) 全雄, r 까交政策論. ,

A]舍: I)4%11:, 198(s, pp. 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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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북한의 위기상황에 대해서 중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정책결정

자들은 구체적으로 자국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과 상等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 다만 통상적으로

어떤 사태나 사건에 대해서 일정한 선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선택온 웬첼에 따르면

첫째, 비개입의 선택(non-concerned o ptions), 둘째, 제3자로서의 역할 신택(concerned

non- issue o ptins), 셋째, 문제의 선택과 개입 등 세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68)

4.u 비개입(非介)i,)의 선택

비개입의 선택에는 다시 첫째, 회피(avoidance), 둘째, 최소의 비개입(minimal norl-

a ligmlent), 셋째, 참여적 비개입(participatory non-a li&Irnent 이

� 

있다.

회피는 외부의 사건에 대해 개입을 거부하는 것이다. 물론 회피라는 합리적 선택은

그것이 자국의 안전에 해롭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최소의 비개입은 개입을 피하지는 않으나 매우 낮은 정도食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정도의 개입이 불가퍼한 상황하에서 중립적인 입장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유리하다는 전제에 기초한다. 최소의 비개입은 갈둥에 대한 개입에서 올 수 있는 위험

을 최소화하면서 해당국가의 행동을 신축성였게 해 준다.

참여적 비개입은 정책결정자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결정하나 발생한 사태 자체와는

무관하게 자국의 목적을 위해 개입하는 형태이다. 즉 개입이 당면한 문제에 관한 각자

의 입장이 아니라 다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개입하는 것이다. 참여적 비개입은 당

사자들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고, 신축성과 갈등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자주 이용된다.

4.1.2 제3자로서의 역할선택

제3자로서의 역曾선택에는 세부적으로 균형자(balancer)와 중립적 문제해결자(neutral

problem so lver )가 있다,

첫째, 균형자는 원래 문제의 해결 자체보다는 상황적 안정을 유지하고 갈둥의 폭발을

68) Robert C. Wertzel
,

Inteutatiotd IMatio773, New York: lohn Wile y, 1980, pp.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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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세히·는데 보{·심< 깆는니-. 이븝· 위헤 이L )]M' - 밀접'한 귀곡]성은 깆지 일A며 대개

1< 악자를 지71하'If 깅·자의 승리를 견 하는 역힐·을 딥·딩· 
'f·다.

>-혜, 중립지 dC-제해견자의 깅-F 덩·Iv·l'한 문제의 해긴이 자국의 직접적인 이헤는 아니

지만 괸·심-s- 갖고 1'f적인 해견-s- 시도한디·. AC· 해길자의 익한<1덱은 니-시 중재지

oncdiator), 깅·제적 조 정지.<COU]peller) 0-리/14 Iq해지-(exacerbator)<L 니-뉜디-.

4.1.3 문제의 신 과 계입

)CA의 신1J]과 입은 앞의 사. 가지 경 외-1' l<
:J'리 당1;9한 J]M에 이헤를 깆·고 적극

적으로 개3]하는 깅-7 이다. 이떼 초1정지·는 분·제에 대해서 지지되· V.l·대의 데도를 분밍히

히.여 개입'힌·디-, -
'

I
L 제적으로1.::- 첫 , 한2/l 지지외. 

'커럭(limi[C(l 
su pport 01· coo peratiol)).

둘 , 조1·A . ] 지지와 호)릭(complete su ppor t or cuo poration), ) %W 
, 긴·접·적인 )/J·대(indircct

o ppos itiou ), J찌], 대조1 (cot1frontatiu11) 등 네 기·지의 범주가 있다.

제 
'l·된 

지지외- 71력은 주이진 싱-틸·히-에서 7'1적인 효1력이 -趾가능하거니-, 31는 신축성

A- 허·%L하기 워한 필요-성에 의s]>서 필징이 이루이지는 겅우이다.

>-1적인 지지피. 헙리은 X 딩'시-건·에 If제의 헤%{이 중UCL히-게 인식됨 경-(에 <1택되-는

개오]이다. 한 님'사지피] 내한 1면키 지 J은 상딩-한 위신- 平자하1-t 깃이 되고 다른 딩-

사자와의 타헙온 너-A 이리워진디·.

긴-접적인 반대는 비·Ill의 복적뎔'성이 지-<·:-의 이익에 반한디·는 것을 인식叫1견시도 져

)ci히인 ];1J·내니· 내조1이 가지올 수도 있는 위혐성·을 줄이고 이<정도 신축성을 A-지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길징이다,

내주1은 진정지·기· 싱-대1M'이 자국의 이익읍 분1.g 익행하는 목적-S- 추구히.고 있기 때

에 힌안의 문제해곌에서 히파 데겯히·는 이외에 니.-< 방1)[]이 %디·고 핀·<l-된 때 이平어

71다.

이리한 개7]힝네둘은 잎'서 인5[IL'한 중5·l·의 이해, 주<박·'[-괴.의 1[1에, <·f내상쵱- 등과 VI·

께 식-힌-의 위기헝대에 따라 남리· 것으로 骨 수 있다. Ct 렇지 .l· 중국의 개입에 데힌.

기본입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旦 )J-순화혜 낳 수 있다.

첫쩨, 부 
'l·의 

위기에 대해 ]q-2{]l· 딕L는 최피하는 테도이디.. 이것은 31한 싱-힁-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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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예상할 수 있다, 다시말해 북한의 위기가 곧바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한다고 보이

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위기시에 남북간의 평화적인 해결 가능성이

분명하게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둘째, 북한의 위기에 대한 제3자적 개입의 가능성이다. 이것은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기본적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젓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북

한의 위기가 자신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김정일 정권 위기가 북

한체제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는 한, 중국은 이러한 균형자적 개입을 택할 것이다, 이

것이 국가자체의 붕괴로 이어지면서 남한에 의해 흡수된다면 중국은 상당히 고 민에 1]파

지게 될 것이며, 미국이나 일본 등의 정치적인 압력하에서 중국의 선택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한반도 문제에 자칫 잘못 접근(개입)하였을 경우, 한반도는 미

국과 일본에 더욱 접근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의 위기 과정에서 한반도에 어떤 군사적 행동이 일어날 경우 중국은 6,25

때와 비슷한 이유에서 대결의 형태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다만 1984년 초 호요방(胡竭邦)은 북한의 「로동신문」 대표자들과 인터뷰에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은 북한이 선제공격을 당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것이라는 조

건부 지원을 언급하였고,69) 지금도 그러한 입장을 시사하고 있다.

구체적인 개입형태는 위기의 형태 및 주변국가들의 그에 대한 반응 등에 따라 중국

의 개입형태도 달라질 것이다. 우선 북한의 가능한 위기형태에 대해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 2 북한위기의 가능한 형태들

북한 위기형태들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의 평화연

구소가 제기한 위기의 가능성들은

첫째, 
i( 고요한 기아"의 가능성 또는 식량위기에 따른 대규모의 탈북,

둘째, 경제사정의 악화로 지빙- 공무원들의 경제적 불복종.

셋깨, 남침으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발생,

69 ) Sc 대6W lindew
,

A pr il 9, 1984, p. 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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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사랑과 만민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이를 믿

을 때 우리는 북한의 사회주의자들과 화해하고 통일을 실현하는 일을 회피할 수 없다.

셋째, 화해와 평화를 이룩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틀 주님으로 고백

하는 한 우리는 통일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似다, 그것이 모든 기독교인이 수행해야

할 화해의 목회이고 직무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을 화해로

보았다.(로마서 5:10-Il) 그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혁,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맣하는 것은 우

리 기독교인들이 사상이나 이념이나 그 어떤 차이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12) 분단 당사자들이 자기들의 아집과 욕심을 넘어서서 민족 역

사의 지향 점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인들에게는 통일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통일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방법과 내용을 토대로 민족에 대한 사랑에 근거해야

한다.

통일문제가 오늘을 사는 한민족의 핵심적인 과제로서 한민족 전체의 운명에 관계된

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특수성과 동시에 보편성을 띠고 있다.13) 민족의 통알을 갈망하

는 통일의지는 한민족의 얼.혼.정신이 내포되어있는 민족공동체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

서 한민족 최대의 역사적 과제는 민족과 국토의 평촤적 통일을 이룩하는 일이다. 민족

통일 없이 한민족의 새로운 미래와 민족발전은 렵으며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과 새 역

사(i彭約暑 선포할 수 없다. 한국교회가 민족의 역사적인 염원과 갈망에 호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민족 역사에 이룩해야 할 신앙 공동체의 사명으로 생각하기 때문

이다.

민족분단의 구조와 논리는 한국교회에도 침식되어 교회는 화해자로서의 선교적 사명

을 다하지 못해 왔다. 하나님의 화해와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권럭자들의 논

리에 사로잡혀 민족의 마음을 일깨우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項이다. 이런 선교적 과제

吾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는 화해의 복음을 실증하고 경험하는 공동체로 형성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자세를 새로이 해야 하며 기독교 내부에 委숙이 침

투하여 온 분단의식을 극복하는 화해와 평화통일의 복음적 실재를 경험하고 증거해 나

12) 홍근수, 7 지금은 통일할 때1 (서울 한울, 1990), PP,144-149; 홍근수, 전게서, pp,245-248.

13) 박순경, 전게서,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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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20.6억달러로 c-1욱 감소하였다,73) 더욱이 식량배급의 부분적인 중단에 따라 암

거래 시장이 등장하고 중앙의 계획체제가 상당부분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 적심자사의 보고에 의하면 매월 1만여명의 어린이들이 기아로 사망하고 있으며

1997년 9월 중순 현재까지 전체 사망자수도 50만여명에 이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74) 경제난 해소를 위해서 북한정부는 나진 · 선봉지역을 자유무역 지대로 선포하고,

집단농장 체제를 수정, 「분조도급제」 하에 일부 개인분배를 도입하고 았으나 구조적

인 경제문제의 해소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결국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의 위기 분출형태는 일차적으로 식량난으로 요약될 수 있

다. 그렇지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던 식량난이 반드시 정권이나 체제의 위기로 이어지

는 項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으로 북한의 경제가 회생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및 사회주의에 대한 비젼의 부재가 여타 다른 비경제적 방면의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似다.

4.2.2 정치적 징후들

1994년 김일성의 사망이후 북한은 권력체계상의 불안경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도전세력의 부재, 김정일에 의한 군의 장악 등을 이유로 김정일의 공식승계

에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체제의 존속여부

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김정일이 김일성의 카리스마적 요소

를 갖고 있지 못하고, 앞서 언급한 경제적 위기로 그의 지도력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길일성의 사망으로 엘리트 내부의 불안감과

그에 따른 충성심이 약화되고 있으며575)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의 망명에서 나타나

고 있듯이 부분적으로 권력엘리트 내부의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 및 사

회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의 약화로 간부들의 부정부패가 확산되면서 그들에 대한 일반 
'

73) 許南渚 Fl-, 「4b韓의 急變 , 屬壞事態 發生時 國際共助體制 構築方案, ,

「政策硏究」 , 第126號(1997,

여름號), pp. Ii2-133.

74) 비국의 World Visiot1은 사망자수를 인구 15%인 200만여명으로 추산하기도 하였다. SSS
,

1297. 9. 18
,

저녁 s시 뉴스m

75) 김성철 외, 「북한 사최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몇 내구력 전망」 , 民族統-硏究院, 2996. 12
, PP,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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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의 분신김·도 징-화되고 있다. 이깃은 식宅·닌·파 힌·께 인민吾의 저힝· 및 그에 따론 네

란의 가능싱- 높일 수V 있다,

4.2.3 군사적 징후들

이떤 요인에 의히.11 긴·에 h-]-J[[한간의 무력충돌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9)디·, 최근 1·[네

외 )k-1는 -l+한이 7제위기를 타게 하기 위한 수0으로씨 6'f사직 대조1을 시도힐'지도 모

e다{2 - (리기. 높니.. K-/링· tx이나 
- 3')-l,L의 If반이 · 아%1에 따라 국1신 )추1-- - 으)iL

생-3 김·%헐· 수 있디.는 깃이디..7(·) 헥)]J,기에 의한 깃 이외에도 미사 )이니· 촤학7'1의 IS'

식A<L 님-Y]5 일P.킨지V A.t-· - 는 의CI'l-심)L 제기되5rnt 있니.,77) 물론 P힌·이q · 
-제에

서도 남한 ·길 미-;d에 의한 군사지 개R] 가능성에 1귀한 <려를 하고 있디., 이깃은 무잇

),L다도 북한의 위기상쵱·에 데해 물리적 l%-서에 의힌· 주]수시도暑 의미한다.

</-시-릭01) 있이서 -!,p한은 남힌.에 비 헤 수저 . Y-위에 있으니- 경상 <·;·빙·쥐-모는 남한의

A])/rnl에

� 

미치지 b%고( 있다.78) 더E-이 심긱·한 ·겅제난으로 인'히-어 북한이 진젱을 수행한

니.는 깃< 지.해리일 d'·키-에 없음f- 주지의 사싣이다. 그러니- 북한은 시렁7난에도 <구하

고 군사리의 깅·회.를 위한 ),dt 개숙하31 있CI't, 깁정일의 Cd력기1신으로서 <·t의 %힐·이

희-대되5< 있% 깃c로 /리지<t( 있니·. 닙·힌·내에서)L 일긱·에서는 제제겅4에서의 왼- l

한 %·리吾 혀·신하<I].서 47한의 불안읍 자극하는 면도 없지 fy다�, 상2%L긴·의 j /-지 및 A

요. 군사지 위기 가늉성을 키워주는 ]i인으로 직-- - 하는 것이디-.

괵.3. 중국의 개입 가능성

4고.1 위 기 시나리오

중a[은 공식적으료 북한과 v I봉인 -(호힙럭의 비-빙·위에 
' 

핑촤공존 5 게 윈/%'을 긴지

하1-/1석 딩·대덩·(黨參]·黨)의 ]3./게에 있이서도 
'

독Y], 핑등, 상호존중, 네징분긴녀]' 3 개원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7이 진 미<,lI%d.권. 외.인)11거{]:- IT)6%,·l. I l-)(.한 ]'ho Ncx Wilf 에서 북힌피 중-:·l과 공모하이 미군에 데
-헤 

4 /무기 )j제곱져. 김·헨曾 깃임은 가싱·히기[l/, 하였니. r 조신인J,L」 , IW6, I l, l'2,

) 許1%·/ i 외, 위의 글, p. 143.

78) VI.족통 i ]3나]., r 統- · 環境괴 南51韓 關係: It핑6-]勢7」 
,

19%, 12, 30,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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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하에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과 노 동당왁 정책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고 있

다.79) 물론 이러한 원칙은 평상시의 경우에 해당되며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방셕

에 호소할 것임은 분명하다. 적어도 한반도에서의 안정과 영향력의 유지 및 확대 등이

중국의 일차적인 목표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그것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여러측면에서 위기의 징후들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관심이 되는 중국의 개입 가능성은 위기의 현실적 양상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SO) 다만 주목해야 할 사항은 전개될 수 있는 위기양상 및 중국의 개입은

위기에 대한 북한의 선택 및 남한이나 미국의 대응과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논리적으로 크 게 다섯 가지의 시나리오를 설정할 수 있다.

첫 편째 형태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체제가 유지되기 힘들다는 판단하에서 북한

정권(이것은 김정일 정권이 아닌 새로운 정권일 수도 있다)이 남한에 체제관리를 위임

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외부의 간섭이 최소화될 수는 있는조건이지만 절차적인 문제는

남아 있다.

두 번째 형태는 북한정부가 통제능력을 상실하여 북한사회의 무정부적 상황이 발생

하고, 이를 기회로 남한(또는 미국)으로부터 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세 번째 형태는 북한사회가 무정부 상황에 처하게 되지만 그에 대해 외부(남한이

나 미국)로부터 어떤 물리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네 번째 형태는 북한이 식량조달을 위해서든 인민의 불만을 전가하기 위해서든 남한

에 전쟁을 감행하는 경우이다.

다섯 번째 형태 북한의 위기상황을 기회로 남한(과 미국)이 북한을 물리적으로 흡수

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적실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논외로 하고 각각에 대해서 중국

의 반응 가능성들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자.

79 ) Zhou Xin gbao
, 위의 글, pp. 49-50; 타오빙웨이, 위의 글, PP, 172-173.

80) 통상 북한을 포함한 한 나라의 위기와 관련하여 그것을 정권위기, 체제위기, 국가위기 등으로 분류

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논의전개의 편의상 애써 주목하지는 않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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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중국의 개입 시 나리오

잎·서 언급현· 비-외- 권·이 한반3죠에)%-1의 d·힝읖 기본정책으로 히샌1 있는 중<·l으5(서는

이러한 시니.리오들에 데한 내응은 졍도는 디·르더라)f. 매-( 어리운 신덱이 아닐 수 似

다. 그 71·게도 불구하고 긱-긱-의 시니.리오에 데한 중국의 논리적인 Al택 가능성晋을 섕1긱-

해 볼 수 있다.

첫 1된쩨 시나리오, A 북한정부가 남한에 체 71리를 위임하·는 경-(이다, 이깃은 여

전히 n]<-·[의 잉향)]이 겅-한 남한에 의한 북 
'l·의 

省J-<를 의미하미 중국에게는 바71-직한

것이 이-님은 ·분명하니·, 그弔지만 중국이 L'l-것- ( 물리적으로 저지한다는 짓은 정딩-성이

검,어%1으로써 핵 제사최에서의 비난은 ·計룐 남한과 미국, 혹은 한반노 J체외.의 짐·등을

%l-·y해이· 힌디-, 중/·l-의 리적 게입온 T힌· 지·죠1의 4제개히 위힌- 핑최.2 .
<·f제;l-

과 남 
'l·파의 

겅제 1릭에도 지해리인 요소로 작- 구1· 것이다. 이에 반해 남한에 의한 북

한접/-趾 지지省- ·깅-F 녑'힌·괴· 깅·제'험릭合 A-지히·21'l, 정치적인 -8-대를 苟냅L해 니·기·뇨

기이省' 것이디-. 다만 중국은 미1·'<-이 주3(하C 한]/J-2L외- 직·7] 대모1함으로써 인·보상의 위

호]을 K-]'C해야 한디·. 중3<은 /-린·을 해<히·기 위헤 남북한의 절차문제에 관한 호]싱·-

/내한 이- - 힐- 깃이다. 骨국)2- 안)t(상·의 위기믈 제거힉· 7- 있는 일정한 들음 요구힐· 수

2근 있디-. 거기에1 - -!-·L오1통인 과정에서 니·旦군을 3(동독지익에 배치히-지 않'기로 힌 젓괴-

갑이 미군의 북 1 베치 ]'-r지기· A도히·3징 깃이다.

이1<적Y-로 본 , y국이 V'l-반도에 리줘적인 이해릅 깆그t 있는 한, 앞시 검토한 1J]

개R/은 A%리'하기 힘1'.i·고, 북한정d/-의 <'1덱이 -빌f.9한 한에서는 제i자로서 <·v-'헝억힐·ty[

디-< ·의미기· 似다, 기기에는 AC-제의 선텍과 )Il31만이 상정될 수 있을 깃이디-, [
I
l. 체적으

AL·Irn-y 7J직인 지·)와- 협력요 -생저·히.기 힘-든 싱A-히-에서 v-L·r의 선택요 1) x]]힌.yl 지지니-
'71 

,
2) 긴·접직 . ] I

i
)(페 85는 3) 대결일 수밤에 似다. 그떻지만 대견이 기.지올 / 있는

위<]성$-로 . l해, 중국으로서는 제한){J 지지L-]- 간주]적인 반대의 표명 그리고 절차상의

71·이를· 昏해서 문제븜 극소촤하리는 V 릭을 시도한 기-k성이 높다.

j- 러니- V<·l이 싱-당 
'l- 

벽-td--[l.- 인-고 남한의 주]d<-省· 
-M-리서으로 방이'힐- 깃인가 이-L-11

자1·:'의 이해를 이2.--징도 )[l.리하도복 /AT과정에 71-여할 것인기-에 있어서].< 중국의 t-,l

대징치히인 요소가 크개 작- · [>'[ 깃이니.. J r선 중-:·l의 강-깅파骨이 1런이 서독 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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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이 북한을 쉽게 포기할 것인가는 비교적 의심스럽다. 여전히 미국의 강력한 영

향력 하에 있는 정부가 한반도 전역을 관리하고, 상호대치하는 상황은 자국의 안보와

양립될 수 飯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종주권을 기억하고 있으며. 6 . 25 참전을

결정하였던 정서를 갖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에 반해 국가간의 관계를 대립보다는 상호의존의 측면에서 보는 경향이 있는 온건

파들은 반대나 대결보다는 제한된 지지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안전과 그에 따른

경제개혁의 분위기 유지 및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선택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모색하는 방법을 구사할 가능성은 높다.81) 지방들 가운데 경제

발전에 우선을 두고 있고, 주한미군의 위협을 덜 느 끼는 동남해안 지역은 온건한 선택

에 지지를 보낼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 즉 북한의 무정부적 상황하에서 남한(과 미국)의 개입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 때 중국의 개입의사 가능성은 첫 번째 시나리오보다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남한과 미국의 개입은 그 절차적인 과정이 필요없는 상황하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이므로 중국은 전략적 위협과 불확실성을 더 강하게 느 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중국이 물리적인 방식으로 개입을.저지하기에는 제1의 시나리오보다 국제

적인 반대여론은 약할지 모르지만, 커다란 비용이 들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중국은 직

접적인 개입보다는 북한내 친중국파들을 결집하여 외부세력에 저항하도록 유도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전쟁의 지속으로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때, 전면적언 개입 및 대결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결국 남한과 미국의 개입이 발생한 이상에서는 비개입은 물론 제3자로서의 역할선택

은 가능성이 작다. 중국이 대결을 선택할 가능성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정치적으로 강경세력일수록 전면적인 대결의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온건세력일수록 간

접 인 반대를 선택할 젓이다. 그러나 전반 으로 강경파의 입지가 강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시나리오, 즉 북한의 무정부적 상태가 외부의 개입없이 지속되는 경우이다.

團

81) Ballnin g GaITett an d Botmie Glaser
,

"

Lookin g Across the Yalu: Chinese Assessments o f North Korea",

Asian Survcy, Vol. 35
, No, 6 (lunc 1995), pp, 528-529; Hu Weixin g,

"

Bei]ings Defensc Strategy an d the

Korean Peninsula", - lou+7ral N%)rdieatr AMarl 5twoS'es, VoL 14 (Se이. 1995), pp. 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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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한반도의 ·분인·을 
· 기하기 위해서 남 

'l·, 
미C-·f, 인본 동과 공동의 내응을 $3%

거니. 또는 거기에 적3 7]-이험· 것이니.. 협상의 주요내- - 은 북한의 정부최복과 통일후

힌<,f괴. 미<:·f 2 (러/it 지. 1괴-의 :반게 등이 省 깃이니-. 이 깅-F 중5f/ d-/ )/1쩨 시니·리오

J,<다는 물리리인 개7]의 기-M·싱이 작·지민· 반먼 외<l<직으로 적극적인 대 - 을 선이하게

VI >이디-. J러니- 무정부상뎨가 내 1의 힝테를 띠게 핀디·면 지피-의 지원各 18행切·으로

써 지.신의 위싱·읍 z·회.히.고져. 71- 깃이디-.

이4르적으5L 이 깅우에는 중국의 선텍폭P 상당·히 t]디.고 힘· 수 있디·. - i-신 중국은

3지.旦서 역%l-%:It피- 힐· 수 있디-. 즉 <·/헝지.且서 힌-먼JL의 상A- 인·정피. 간兮의 억제骨

시도하<-< 것이디.. 이 경우에1..< 약자인 . 돠 
'f 

지지히.먼서 남한과 미국이 단기긴예 승리

하지 y.하도록 <1제할 수도 있니.. 물론 반대로 중<·l·은 님'한에 한 (제한3/

지省. 신백힐· 가능섬V 있다, 이 31자외 초1댁에 있이서 강경파듭은 전자를, 온d피·들은

곡'-·지-吾 지지 l· >-은 분멍하다. 다반 남 :l·이니. 미<·l이 개31히·지 館'는 이싱에서는 이 E-

집도)· 모두 빈-대니. 내8]-K 선6]'頓- 가능셩은 거의 31니-고 할 수 있니·. 다시A/J'해 온<1파의

i]장이 %Il-省)필 기-V성이 높디-고 JIL여진니·.

네 l(8찌) 시니-리 L 즉 북한이 무모%'l- 남칩을 김·M히.는 겅우이다. 이 %J{이 북한

을 A.]읍부이 지71함 가능성은 <J리 5니-고 힐· 수 없다. 승산이 적은 진XI에 적극 개워

하는 것은 /W긱-하기 어s·]디-. /l.깃은 ·정답싱의 <IV]이니- 남한과의 깅제기력의 단절 뿐만

이-니라 한반도에 대힌· 모-C 잉힝·럭을 鶴어비i실 기-V·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럽에도 불구

하고 북한의 배로 닙'한과 미<·f·의 엉힝릭이 0기간내에 한빈-v 전체에 회·대%]는 것을

믹-기위해서 중<·: 이 간접적인 lg·Il]들을 동우1함 깃은 애상헤 탈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북%'l·이 뇨·1겅한 햄위주제로 남아있는 한, 중국-色 비개 ]이니- 직접

적인 >1)입)IL디-는 제3지.로서의 역한-3 선택한 이디-. 이깃은 중국의 대(彭]')한1산도 헌상

- R-지 정체의 귀·견이뎌-. 구체적으로 중4적 분제해정·지-로서 기농힐' 가능싱이 높다. 骨론

骨<·f의 북한에 데한 커극직인 지윈 셍지-하기 y]틀지만 다만 조나4이 중국 자신의 언·

보를 >1] 위7]한다)1 d-단苟 때, 개3]할 기.y성< y)다. 그러니- d1반적으로 개입을 우1

히.·l-< s-겅피.J,)/-는 비개입이니- 제3지3<서의 3힐-J-1낵을 우)叫{' /(1피-의 3-1징이 괸·초1

필 기-<성이 R디·.

다섯 )/l 시니.리오, < Id'한(과 미국)이 무력y-로 북한읖 昏수하1<< 시도이디-, 중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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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물리적 개입은 그 정당성이 앞의 네 가지 시나리오에서보다 더 큰 반면에, 마찬가지

로 남한과 경제 및 장기적으로 정치적 협력 가능성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남한과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통일한국의 성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음으로써 자국의 안보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대결의 충동을 가질 수도

있다. 특히 「朝 · 中友好1泉助 및 흐相援助에 관한 條約」 의 자동개입 조항이 유효한 한

에서는 더욱 그 렇다. 더욱이 두 번째 시나리오와는 달리 북한정부의 존재가 분명한 한

에서는 북한의 간절한 요청을 받아 개입할 수 있다. 남한과 미국의 의도에 대한 강한

불안을 가짐으로써 강경파들의 입지가 강화될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현재 전면에 대두하고 있는 식량위기가 정치적 위기로 이어진다면 어떤가.

이때 중국은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개입할 가능성을 갖게 된다. 식량난동과 같은 소요

에 대해서 북한 당국은 마치 천안문 사건과 같이 물리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이때

중국은 미국 등 주요국가들과 함께 직접 또는 유엔을 통해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난

민들의 처리와 관련하여 미국의 「평화연구소」 에 따르면 베트남 난민들을 처리한 경

험에 비추어 중국은 그들을 남한으로 가도록 허용할 가농성이 크다. 그렇지만 이 경우

남한의 주도권이 인정됨으로써 북한체제의 위상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난민들을 동북지역의 조선족 사회에서 홉수하게 할 수도 있다.82) 이때 북한의 위기가

낱한의 입지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전다. 물론 위기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서 독

자적인 방식으로, 이를테면 국경주변에 난민촌의 건설 등의 반응이 될 수 있다. 최근

.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중국은 이러한 준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쨀든 난민의 발생은 남한과 중국간의 긴밀한 협상이 요구될 것이고 이는 중국으로

하여금 새롭게 형성될 수 있는 한반도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83) 물

론 난면의 통로가 중국에 한정되지 않고 러시아, 일본의 경유 등이 동시에 있을 수 있

고, 이 경우에는 해당국가들과의 협상과 조정이 남한정부의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엔 난민고등감독관(U.N. Hi gh Commissioner for Rcfu gees)」 등 국

제기구들의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국제적 성격을 떨 수도 있다.

82) Don Oberdorfer, 
"

Beyon d Deterrettcw Thc North Koreatl Crisis o f 1997", A pril ,
1997

, p, 17.

R3) Son g Youn g-dae
,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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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힌- l 펑최.연구쇼.」 는 대7-모 난11)이 발-%힌·다1;9 북한의 남힌에 대한 군시·적인 L

저이 발생힐- 가능성V 없지 僧읍合 지적히.고 있다. 특히 남한정부가 북한의 심지-한 정

치적, 시.최적 위기를 기로 l 한에 질서를 최IF하고, 昏일은 달성히-기 위해서 군시-직

인 개입을 시도할 경7 중국을 At힘-한 주14)l-:,i·晋에게는 이려운 신 에 직맨하게 된 9

이다,34) 띠-라서 한빈·도의 긴장왼·화를 위한 노 럭과 아울러 %J-작스런 위기시에 괸·련 국가

들 사이의 다자간 71싱-과 조정各 해야 한다.8·5)

5. 한반도 통일과 중국

5, 1 통일에 대한 중국의 시각

한반도 昏인애 대한 중<,:·의 공식적인 31장은 
it 

힌-V트도의 평촤적 통일에 대한 한민족

의 임원-E 존중·하머 한1;·>족 스스로의 펑회-통일-E 지지한디·"는 깃이디-.96) 이처 l 중5:'

힌.빈2L y일에 내해서 1극져 지지를 표밍하고 있음에도 붑구하고 일관적인 71장을 갖

3:L 있는 깃 긴·지 s·디-. v[ 신 2
r·:·은 昏일의 가능성에 데해시 비교적 회의지이다, 그젓

p 오dI동안 지숙 , 심촤되이 님·북한간의 이질성, 군사적 대립, 통일)-M'식에 데한 의

건치., 1 리고 북한체제의 인·정성 능 
'힌·빈·도 

내At의 32제 1fl)문민·은 아니다. 중<·:은 힌·빈·

도 y J괴.정o]]서 애기치 TAl- 사테가 l/l-셍힐· 項에 내해서 매- - 러히.고 있는 깃이다.

따라서 ·중국은 昏수 일보다는 주)진적이3C 펑화직인 통일을 71힌·디·. 이0-]한 조1해는

][)引 닌 12311 한31사최주의체제 연 /촉]의최외- 씨9리대학의 동아시아 연구소가 니클리

대학o]]서 공동주최힌- 회의에서 이칭·횐· V<·:· 
] 힌대 국제)/l·계연ClL소1 인c/·위%]의 언-d·

에도 VI.엉되있다. 그 는 %J-한의 tt 'VII<fl족AL공체 
통일1 

- 

인·"율 谷--y동인의 한 힝배로 간구-

하고 ] 11.립·지한 통 )방식은 -!,j-한의 
ti

고 리VI주인%q-제"가 ·1실적이리-고 지적하고 있다.S7)

S4) Oou 0bcl'(Io]'Ih', 위의 
-v, 

p. 18.

65) M

A Couliu g G·isis 011 IIIC l<orcuu l%uiusuht", U.S. Ins(iltlle l'ur PCZICC Spuuial Rc p01'(, Oc(Obcr 1026: Dou

ObcrdoriLr
, 위의 a-, p 15.

8이 
「韓111·修'交替明 1 第511'L r /JCl뼈0 ,

)9()2. g. 25.

87) 이창41-, 뀌의 
-:'f. 

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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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의 여러 국제회의에서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비슷한 건해를 피력하고 있

다.SS)

중국 사회과학원 「
국제정치 · 경제연구소」 소장 이종(李球)씨는 중국을 포함한 강

대국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역할을 정리하고 있는 바. 여기서 중국의 입장을 상당부

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통일은 남북한의 자주적 · 평화적 문제이며 다른 국가들이 간섭해서는

않된다.

둘째. 한반도 지역은 비핵화되어야 한다.

셋째,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 · 문화교류가 유지 ·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동북아 지역안보를 위한 공개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R9)

중국은 각자의 국가이익에 따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태도에는 차별성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한반도의 통일에 결정적인 영향은 주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러한 판단에는 한편으로는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간 쌍兮의 문제라는 의미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같이 특정한 국가가 이를 좌지우지해서는 안될 젓이라는 인식이 작

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자신은 한반도 문제해결과 그 방향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

올 담당함으로써 넝전시대 미 · 소 가 독점해 온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일본

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대처한다는 입장이다.90)

한반도의 비핵화는 중국의 일관적인 입장이다. 그젓은 한반도의 핵무장은 일본의 핵

무장에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동북아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

한국이 핵을 보유할 경우 또다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은 1991년 한

반도의 비핵화 선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고,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국제

적 재제조치로부터 보호해 주었으나, 북한의 NPT탈퇴 재고를 권고하는 안보리 걸의안

88) 良 한, 위의 글, 59ff.

83) 李 球, 위의 글, pp, 70-71.

90 ) 중국지도자들은 미국지도자들과 회담시 
"우리 

양국온 대국으로서 계평화에 특별한 책임을 고

있디.", 
"

중-미 두나라는 태펑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동지국가다" 둥의 발언을 함으로써 미국과 대등

한 입장에 있음을 부각시키고자 하고 있다, 
「조 선일보」 , 1993. 12. 9, 이러한 상황하에서 최근에는

통일후의 한국이 친중적인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미국 학자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다,

ECobert IohIISOn, 
11

Korean UnifICation: Likely Major Powers Reaction", J족통일언구원 주최, 
「한반도 통

일을 향하여: 정책과 환경, 1997.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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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m,j%L%로써 P,r힌·에 입'력合 
'M시.히%디-.91) 

중](은 y].힌- 41-한이 미혁·, <,l 원지.럭

기구 둥괴- %]싱-하도록 촉2/-하기도 히·있디-. 이깃은 지5+이니. 미래에 있이서 중국은 비헥

촤된 한반도를 오}A!l-되게 추진'힐· 깃임읍 의미한니-.

%5(이 통인에 있이서 y-L·<의 딤-사자 7·) 의 깅-조배%은 y 가지로 요익·힌- 5· 있는

l-l}·,

칫쩨, 통인과정과 그 이촉1 
'l-l%l.l-도 

진역011 대한 미국의 엉향력 배제이 매제되이이·

한디..(]2)

V- , V/·[F 딩-사자 원 을 깅·조'切젼-로씨 스스로 기· 남북한 리-자의 요구로부터 좁더

·지-쉬-로끼긷 수 있디·고 )Lil 있니·. A 님·힌·에 의해 제기되1 J+힌.애 대힌. 입·릭헹시. 및

(헥개V>- Ar기, 개'헉 · 개빙- 5)파 북한에 내한 일1%·적인 지지의 Y기 A/에서 지.우-fl-고,

正힌- -b>힌·에 의해 제기되<< z]'4- 힌인J]l-제0>1 대 
'l· 

중5[의 ALi 및 촉1무] A칭으d(-

자1(3R-니-는 깃이니·.'J3)

-9쎄, ,l-한의 위기애 대句)%-l 님·북 
'l· 

싱·호 대촤외- 헙상을 통한 해결을 깅·조함으로써

님'힌·의 昏수통임 기·농성-s 익제%l- A· 있다.(-)4)

넷쩨, 중햄'은 딩-사자 원칙을 통해 북한의 검·작스런 체 l 1촤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지.

- 6·로피-졀 수 있디-.

다섯 , 1국은 남1·]-한 /가,L로9)L리 일정한 거리를 유지힘-으로써 엉·자 모 7-에게 잉향

맨/을 -H-지힐- 수 있디·.

남북힌- -8-Q])기·R]에 있이서 중<·l의 역릴-이 중요兎다는 젓은 ·릴· 일-러진 사실이다.95) 유

R]1기-3]이 힙·1%적 V 게 
-C
f가의 존제를 의미히.는 까或·에 일빙-에 의한 통일시도는 국제

3'C-제를 이·기힐· 깃이다. 물론 중3(의 A'1텍은 님· 
'l.의 

T-3]1단% 가입애 1겨한 대인·으<·

시헤야 힌-디·는 주장'V 있으니-/)(d 중국의 학지.들은 님·석-한 - 8-Q]l-둥시 가리으로 한반/L 省

t][) 한 -
"

- 콩의 김시에 의'히.민 등소딕 지.신이 식-%'l. 수상에게 Nty]' 달되吾 반 j.디.는 7]심.-S- 진-

한디.. r2 >잉-인313 ,
IQ(]3.5.28.

% ) 깁경 ), 위의 0', p. 45.

3) A]재전, 위의 글, ]]. IQ6.

4) 통 JI),·Hj)l, p. 5S.

95 ) 힁-)A)l/-, 위의 o-, p. 14 
.

96 ) 毛-)h)l/., 위의 a-, p.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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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어렵다는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97) 중국은 비교적 장기간 동안 한반도에는 두 개

의 합법적인 나라가 평화공존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통일은 대화를 통해서 점진적

으로 이루어질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침

략하거나 홉수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기황 때문에 무모한 남침을

시도할 것이라는 데에 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중국各 또한 남한에서 원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독일식의 통일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중국이 현재로써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

약 미국을 둥에 업은 남한이 북한의 위기에 따라 물리적으로 흡수하려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 민에 11111-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의 「국제문

제조사연구소」 가 주최한 한 국제 학술세미나에서 북경대 「조선문화연구소」 부소장

김경일씨는 한편으로는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다른 한편

으로는 남한에 의한 독일식의 흡수통일이 발생할 경우 [중국지도부] 가 
" 

경황질색"하

거나 
" 

긴장"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함으로써 거기에 직접 반대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

을 수도 있음을 비추었다.98) 나아가 그는 미국의 병력이 압록강까지 밀려受다고 하더라

도 중국 군대는 
"자기의 

변강안전을 지켜낼 방위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만을 언급함

으로써 완충지대(buffer zone)로써 북한의 수호를 위한 군사적인 개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다.@9) 물론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보수 강경세력은 반발할 것으로 보인

다.

끝으로 통일한국의 전략적 의미는 무엇보다도 미군의 존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

서 인용한 이종씨를 비롯하여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한에 주둔하 있는 미군을

점차적으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책0) 그러나 주한미군의 존재와 관련하어 중

국내에서는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온건파들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서의 전쟁억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동북아의 안정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97) 김겅일, 위의 글, p. 41.

98 ) 물론 독일식의 통일이 한반도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김승남, 
「

중국학자가 본 한

반도 통일 방향」 , 「統-論蒙」 (숙명여대 통일문제연구소), 제30집, 1996, pp. 86-88; 李球, 위의 晋, p.

64.

99) 김경일, 위의 글, p, 53.

100) 李 球, 위의 글, p. 71 ; 김경일, 위의 글, p,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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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1< J,L인니-.101) 그-d-]니- 깅d세력吾쑈 중국 의 영'힝·% · 대에 대힌- 쟝·애A소<L 긴-주히.는,

겅향이 있다. 과거 소(1으로-hf리 위헙이 헤소된으로씨 주한미군의 존제 의의는 상당부

-

· 주/-소되고 있는 A]이다. 중국이 동북아에서 자신의 오1지暑 깅-화하1긴 할수록 주한미군

의 힐 를 $-구 
' 

/' 가능성온 니斗 높다51. 힐- A 있디·, 미군의 7-吾이 북한의 31 89을 지

d (시키고 있기 분o]] 핑촤키 통일을 위해 요[/되t- 북한의 개1'M·을 위해서 미군온 천

수되이야 한디-는 것인데 이것은 미군의 철수를 통일의 조7:)힝%에 중2하다고 보는 것

m 로 이해할 수 있다. CI렇디-고 중<·r이 이깃各 1L 골적 로 J요구힐· 기.능성F 닐) Ji<인

다, 중국의 고( 1적 입징-은 1본파 h·>-한에서의 미/주둔은 억시의 유신·이며, 따라서 3

사·적 발73과징에서 혜 1되어이· 힌·디·는 깃이디-,102)

5,2 중국과 4자회담

앞서 ·강조한 비-외- v·이 중J[은 한반도의 헌,싱--S.지를 원하고 있다. 그릴지만 오들날

님'북한 분탄체제기- 동북아의 길'V요소가 되5C 있고 ·

'

f·[으로서도 이러한 상尋.에서 전

키으로 L l-심'愼- 수]<:- 似다. 따라서 중<·(은 한반도에 펑촤체 의 33에 깊은 관심을 깆

고 있다. 한빈·도의 정진제제를 제도려인 핑회.제제로 조1촨히.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2

하고 있<L]- 4 지-최딤-에 대해서 중국여 <l-C C
l
fl-십-t 갖�-l2 깃은 이리한 이%-에서이다. 중국

이 징진체x]]의 평화재제로의 진 1에 친·성히호- 깃은 C:t 과징에서 자신의 엉힝·럭은 원정

)
i
l

, -Id. 려냅L'하고자 하1-< 의도 1111분이기도 히-니.. 중국<d- 이미 한<Il.도에 유리한 입지骨 회.

J,).하고 있는 미국이 닉- · rI]All에의 l]A'1으로 2.'l-깃을 디욱 경·최-하러는 인1-M·적인 움쥐7]

에 제동을 길이야 힌- 4요성은 느 끼고 있다.

한반도의 핑화체제 <

/A- 위힌- 관 l-:·1끼.돌의 최81에 대한 1<<의가 70닌대부터 지3

적 E旦 · 기되이 針]1, l ·1.칠네 1996닌 4 우] 166J 제/()L l-미 정싱.최V에서 소위 중3[괴.

미<·( CI- 리고 닙--l+한이 포힙-되는 4자최님·이 의되있다. 이것은 평촤체제 3[축을 위한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101) 7-한미군의 ATw-외 AIM'·l.d·이 신<·t·]y·(沈國放) q·<·i- 외교부 대1;d,인·은 시合신문파의 인비.
·

'바 
권'이 l

. ii·하있니.. V 
" 

중-:·l-·은 7]치려 o , 료c 외-:·l‥0]-대의 헤외 둔$ 벤.데한디.. r e.)네 주 1

시-기- (J·긴 ]/·세디. )(]최.체제 수,S]이 ] ,
/-잇보디.V 1요한 ]/.·제이미 71탄 A]최.2]1제기. 수립%

M2- 1]- 의 헤11- 4']- 짓이다." r 시- 신·분」 ,
167. 8. 22.

102) 니 -
' L이·, 위의 글, pp. 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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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건설적 역할과 그 영향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았다, 4자회담의 제의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중국정부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景다,103) 그러나 중국

은 한반도 안정을 위한 새로운 평화체제의 구축에 참여하겠다는 의도를 오래전부터 갖

고 있었다. 1993년말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압박하기 위해서 북한이 군사 정전위일

회에서 중국을 비롯한 각국 대표들의 철수를 요구하자, 1994년 9월 3일 전기침(健其環)

중국 외교부장은 
"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해 
'

새로운 평화보장 체제'가 수립되기

를 희망한다"고 함으로써 일견 북한의 
"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에로의 대체"를 공식적으

로 지지하였다. 중국은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1953년 정전협정이 유효함을 강조

함으로써 북한의 임의적인 행위를 막으면서도 이듬해 자국의 대표'단을 철수하였다. 동

시에 중국은 북한이 평화협정의 체결을 주로 미국과의 협상형태로 의도하였던 것과는

자신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음을 내비치기 시작하였다, 군사정전위에서 자국의 대표들

을 철수하기 약 한달 반전(94.10.31 - 114) 방한한 자리에서 남한정부가 남북한 당사자

의 역할이 강조되는 「2 + 2」 방식을 제의하자 이붕 총리는 
" 

남북한을 포함한 관계

각측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체제를 수립하는데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평화

협정의 체결에 적극적 형태로 중국이 참여할 것임을 시사하였다.104) 후에 4자회담에 대

해 북한이 중국의 2차적인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3 * 1」 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중

국으로서는 수용할 수 엾는 젓이었다.

이는 중국정부가 4자회담 등 다자간 협의체제를 통한 평화체제의 구축에 관심을 갖

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이 4자회담에 동의하자 중국에서도 이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

인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중국정부도 4자회담 성원 가운데 유일하게 다른 참여국 모두

와 국교관계를 가지고 있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105) 결국 4자회

담 예비회담부터 중국의 참여가 결정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4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이

러한 전향적 자세는 단기적으로는 최근 북한과 미국간의 관게개선의 속도가 빨라지는

103) 참고로 1984년 10월 김일성은 중국의 「)k못H報」 와 가진 연터뷰에서 
"충국은 

자신이 한국전쟁

휴진협정 당사국이지만 휴진협정을 弔촤협정으로 대체하는 과정에는 참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兎다S5고 말하면서 중국군이 오래전에 북한에서 철수한 이상 한반도에는 북한군과 미군만이 평화

협정 체결의 당사국임을 주장하였다. 
「A民B報」 ,

1984. IO. 30.

104 ) 
「조선일보」 

,
1994. II. 5.

105) 
r 서울신문」 , 1997.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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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3 데 4지·최토]·이 한1/l-도 문제의 혜조}o]] 지신의 입장을 표출省- 수 있는 제V적인 장치

<L 기농힐· 깃으로 VI-딘·한 깃에 기 ]힌·니-. 니-아가 -h(-한의 위기에 띠·리- 생겨닐-지도 모-趾

'l-반도률 
둔러A+ 세릭 제%']성 과징에서 미햄채<1힝·적인 징즈L의 등장을 믹-고자· 히·f

적인 전략으)브/- 볼 수 있디·. 즉 
-沙<·f은 힌-l%))-도의 정세안정을 위한 자신의 익할-

하면서, 남식- 
'l· 

J갼[.에게 엉힝·릭을 깅·회.히v, 대(對)%t·r 전뱍의 거집이라고 할 수 있/

한]o>l-도에 대한 미1·!-의 일)-9-지 버-위를 수정하/it지. 히-는 의L-L暑 ·깆-고 3)는 깃이디·.

6. 결 론: 대안의 모색

중-:·:-은 이제까지 북한에· 안 l- )·L징'히박CI셔 북한의 돕1원'적 헹1위暑 멱'는 이중기인

기V-S 남딩-하었다. 1/-깃이 비록 힌-반V의 인-정 y . ]상투-지를 위한 중국의 1릭·적 조

fl·의 조{괴.리.고 히꾀려·도, 한Ix])·도의 18최-에 대한 ·

'g·요한 
기어로 이해될 수 있니., 아웁러

이것쑈 %J'%P 'l·긴-의 
대최·기- <1이무! 상·宅-히‥페서 -복힌·의 위기기· 심%될 깅-7 중<·<이 건정

적인 익할을 두>·딩'히-게 필 깃31-8- 에고.히·고 y)니., CI-리고 거기에는 중5(의 일정한 이해

가 행동의 기준으-로 선정되51- 있다.

-Mt힌- 위기에 내헌· 데처 /'l.리20. 꼬L일피- 괸·Q'·'1叫이 - 5 :-의 최d%·의 I f%L는 힌·1신· L 진

역에 자신에 적대커 ) - 힌재로서는 ·친미지인 - 정구1이 수럽되는 깃은 비·는 9이다. 고1

리고 중<·f의 최대의 목표는 천중국리인 성격의 징71이 수립되는 것이디.,106)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경7의 중긴에 이리 가지 기.능셩들이 존제한다.

106) 임])rn-의 시지· 시 퉁 ]힌·51·이 친중·:·>-직 겅신·-S- 띠계 욍 때 j ;L<적3J 3먼이 깅히. . . 젓찌) 71. . 줌

동1J)t 힌제의 F-t,[아 
-:·
i'제진서에 대한 s,:국1이라는 공V의 복적에 기초하기 ui]든·00 인본의 안보0>

'헤기- 3화 %이디.. 둘 -A-:·:·과의 동fl- . 71·리촤.히.기 위해서 통인한·:·t·요. 인본괴 엉旦니. 디.븐
- 9-省' 가능성이 있-E미 인본괴·의 대%d- . !i

i
- 긱시키기 위헤 /사러에 호소한 수도 였다. 이 깅-7. 모}본V

<g최지인 %2위징$Ii-0- 수점하고. 
-:· ' IA'능·[셔·8- 강회-'히-2%l.지- 71' 이고 이는 71본에게 매t· 해%

] 깃이다. A%씨1 )/·R.1한<·l을 A'%Is-:·1면.2;L -Lf이 
- L(·이기 위呵서 중-:·'[은 -/사적, 겅제직 지j)1읍

었]-<내 이 김%- 오>한-:·l'이 핵-'l't기리. 김-은 내랍실·)y- ·부기普 )i(-R-하.r도돐�. - 2-인( d2,L 있다. N.

Michishit11, 
"

]i[p}IU-l{Ol( SCCIIfRy Relil11ousl1ip; Lookill g To%vm'd Kul'Wrn Ullificzl(iou", 민/성.인인./윈. -
'

/지,
r 한<Il-도 샹. l-0- 힝:'히-이[ 정기과 쵠-겅, ]w)&-)7. 8. ]Q, l:

w 레지[J]-<호텔, p, 30, 2셋찌]의 겅7는 1제

의 -Fl국인 미-:·t-의 성3]]에 Lq-되기는· 히.지만, 한)/l-도에 대힌· r·l-괴. 미<·l·의 치.닌-d 2:l. 리교 진'

중요싱 눙AV ·h[ 때 j-VI이 7'>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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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실은 중국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중시하지만, 한반도 위기상황을 처

리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일본에 대한 적대관계는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즉 한국의 전략적 중요서이 크기는 하지만 그것은 미국과 일본과 같은 파트너로서 성

격은 갖지 못한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과 일본과의 적대관계를 감수하면서까지 한반도

에 자신의 이익을 일관적으로 관철하기란 매우 어려울 수밖에 似다. 이것은 바 말하

면 미국과 일본은 남한의 대(對)중국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카드임과 동시에 북한 위기

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열차적으로 중국은 자신의 잘못된 개입이 가져올 수도 있는 손실을 막기 위한 위기

해결 방식으로 다자간 협상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다자간 협상은 어느 일방의 최소의

요구를 거부하고는 결실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자신의 안보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을 확보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에 비해 열세에 있는 중국에게 다자간 협상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

회가 될 수도 있다. 거기에서는 북한의 위기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통일과 관런하여

서는 재정조달의 문제. 미군유지 문제, 한국군의 규모, 통일방식 및 단계 등이 논의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남한과의 배타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전략적 이해가 길

려있는 문제, 이를테면 미군의 주둔을 포함한 군사적 관계 등에 대해서는 다자간 협상

을 꺼려할 것이다.107) 그렇지만 한국보다는 일본과의 관계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

고 있는 미국에게는 현재와 같이 일본에 군사기지를 가질 수 있다면 지리적으로 한국

의 전략적 가치는 크지 않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108)

한반도 분단구조에 대한 기득권의 수호를 벗어나 새로운 대안들의 형태로 자 의 이

해를 충족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강대국들로 하여금 다자간 협의를 선호하는 중요한 배

경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다자간 협의체제 하에서만이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북한의 위기해소에 있어서도 다자간 협의체제가 유

리한 접근방식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자간 협의체제는 한반도 자체를 둘러싼 기득권에 대해 재검토와 문제해결

i07 ) c f. Robert E, fohnson, 위의 글, p, 9-

108) Robert E. lohrlson, 위의 근, 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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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디잉:힌- 내인-이 J/색팅 수 있디·는 11에)%·j 이상·지 J 수 있으니·, g11힌·의 구tA-힌 이해

률 홀대하는 결)/>.를 가지올 57도 있니·. 특히 오늘넘' 중국파 미5(과 같이 주번 김·대-

이 디·-E 요인들예 의해 길-t 적인 A!1계에 처해 있는 깅우에C 우1래 어71지 않은 사항들

에 괸·하이 조차 71-의暑 도춤하기 이리- 지도 모론디·. 띠·라서 싱·호간의 Jx])와 발신이

행위기제로 작- - 하고 있는 호1제旦씨는 씽·J)L적인 Al-게게션이 더욱 호)실적인 수 있다고

-趾 수 있디-. 씩·)>L려인 관게 션은 장기키y.로 다지-긴· 포]의를 유리하게 이끌어 니.조1- 수

있·는 ] J팅-이 됨 수 R)다.

이러한 멕려-에서 당장은 
'l·l·I브 

- 의 문·제에 가징- 1요한 일쇄를 쥐고 있다고 l- 수 있

는 兮3t-과의 관게룰 깅'최-히·는 것이 팰요히·다. 사실 남한징부의 북1%·정체이 기.시적인 성

봐-趾 기X·있음에도 骨구히-고, 정치적인 측<t-1에서L 아직은 제한적이다, 중국을 거대한

시장이라·l< 효벙-의 측면만은 닐으로써 비 검제적 V]에서 적극적으로 대2·]하지 못하였

음- 부인할 수 M%t- 깃이디·. 오들 l' 중<·r과의 괸· 는 다%)·1최.되어 무의, 무자 骨 뿐만

이·니리- 과학 · 기(, 교- · 분촤, 졍뵤 · ]/·사교)T 성으旦 획-대되었디.. 그리고 %국의 대

외정책 결정괴·정// )2-권%되)'l, 있디·. 이/p. 데(환D중-]( 접H에 있어서V 디- ],2·]인 제

넘의 기‥k싱과 이-8-버 핀요성各 의미한다. 중함·의 정치체제의 복7]·성에 비추이 -된 떼,

중-)'·(기-의 관게에 R)이서 공시, 비공식 <l·게를 이벙-한 fr 체퍪 >·)릭·이 추진되어야 한다.

힌제 북한이 닙'쑥-한간의 대촤를 기피하/i/- 있는 상毛·하에서 7모3익지와 -11한의 전'힝·

히인 지·A·]l +-도를 s[]해서는 깍한과 -<벌 'l· 
판게를 %%고 있는 중국이 건설즈

수행한 수도 있디·. l- 리2J- -l+한에 내한 정),Irn骨 제공·반읍으로씨 북한의 위기에 대한 적

절한 대응을 %c/히.기 위해서도 ·v<·r의 )}조가 요31-dd다. 또한 북한의 위기에 대한 예

기치 y 한 t·(의 1
%0-응을 녁기 위헤서)L 중<·f . ·제도키인 대촤의 체널이 필요하다. 51

외에/;-<- -A파괴·의 대최-체)실의 강y/ 미-:·<파의 전통시인 -1데괸.게를 갖고 있는 남한에

데한 깊은 분신김-을 해소하는 네도 기이함 수 y)을 것이디..

2)- 러니· 힌-반)L 문제를 지나치게 중<·(을 Atw ]-힌· 깅-대<[[들간의 사인-으로 ]시하는

f 행>1;]l-깅-K 스스로 제약하-;[2- 건꾀.믐 가지名 수 있다. 원관성있C 정첵을 통해서 ].

rs 힌· 헹위 제V서 인식 - J]이주는 깃이 필요하다. 무잇LL디.도 제3지.의 개입을 줄이는

기·징- - A-힌 rx·범< I
i]-·박힌이 소/ 로 ],l-제필- 헤견히.뀄지. 히-A< 의지외- V려- 희-x

겻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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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외약문1

통일후 구 동독 정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문제를 안게 된 독알은 20세기 후반

부에 두 번씩이나 과거 청산을 해야 하는 나라가 되었다. 통일후 7년이라는 꽤 오랜 세

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본 논문은 독일의 과거 청산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고

자 한다.

과거 청산의 문제는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다. 80넌대에 전지구적으로 일어난 먼주화

물결 속에서 정치적 변혁을 겪은 남미, 아시아, 동구의 많은 국가에게 공통으로 해당되

는 문제인 것이다. 많은 나라들은 과거 청산이라는 과제에 직면하여, 여러 가지 유형의

다양한 과거 청산을 보여 주었다. 이제 하나의 체계적인 
" 

과거 弔산 이론"을 만들기 위

해 충분할 만큼의 사례의 축적이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독일의 사례에서 나타난 과거 청산의 유형을 분석하고자 의도하며, 이와

함께 제기하는 문제는 
"

구 동독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민들은 어떠한 처별을 요구하

였는가 
55 그리고 'i

그 불법형위는 실제로 어떻게 처벌되었는가 
" 

이다. 이러한 방식의

문제 제기를 통하여 본 논문은 과거 청산에 관한 논의와 실태를 각각 알아보고, 아울러

과거 청산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실제에 있어서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

가를 밝혀 내게 될 것이다.

구 동독의 정권 범죄를 처벌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국민적 논의에서는 사볍

처리. 국민 심판, 총사면이라는 세가지의 방식이 제기되었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통

일 직후에는 국민의 다수가 사법처리를 원하였다. 그러나 이 방식은 법치주의의 원칙에

의해 한계에 부닥치고 지지부진해兎고, 국민들의 실망이 증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법에 의한 처벌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 심판 방식이 주장되었으나 국민 다수의 지

지를 받지는 못하였고, 실행에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점도 안고 있었다. 그리하여 1992

년 이후에는 총사면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1995년에는 과반수를

훨씬 넘어섰다.

독일에서 논의된 과거 청산의 방식과 실제 적용된 과거 청산의 방식 사이에는 커다

란 격차를 보이T 있다. 독일은 과거 청산에서 우선적으로 사법 처리의 방식을 취하였

다. 1리 법치주의의 제약에 의해 사법처리가 불가능한 부분은 변형된 형태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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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V)-이라는 lg-격-f:)- 취'하<])- 있디-- 이플 위히-어 처)신적인 기능을 기-지 1 있지 않'合 톡법

조시. 위우1,회기· 구 돈독 징71의 별71헹위에 관한 진상·규·]qy 답딘'하였다. 따라서 5일의

피. 신·에서는 사11)]·처리와 처1 1없는 1'·'f민)1판이라는 두가지 )-g-식이 상호J,Ir충姸�-로

려-9-피7)고, 총시-VI이라는 년-식&3,- 배긱되91다.

/l- g- 1지민·, <T히 제한V] 정7( 범/기· 처111 기-L'-힌· 행위3료 입중될 수· 있있j/., 으1힌 /)-

중·>i]서 소5<의 시국].에서만이 지-.8-헝이 Aj고되었고, 데다수의 사건에서 - l)-커 1짐온 내

리렸지만 모V 집헹7- 의 지분이 내리兎다 니·가 1997노1·%i] 정권 5%표1의 시효가 만j로

J
{:]으로씨, 이제 사신싱 총사1/1의 효피.가 )W기게 된 겻이다.

괴.기 칭산의 )(!-제)-.:- 기·해지.피· 피헤자의 입장에서 바라 -J 수 있다. %·1자는 불보) M위

의 w]R] 소제省- 징희-히 37·S-2하이 가해자를 치111'리.·는 짓-3 반하고, 후자-;[- - 범 헹

피s]]를 정의-히 피·0>'하어 피해지-의 희)i·피. -bP이익-3· 기록하고, 보상헤 주는 4을 만

니.. 피-혜지. 대한 -]·r<It-l,2니- y,].상·이 <l- y녀'·y., 기.해지.o>1 대힌- 처1但合 」SC/-히.-L 1 3<리-P

싱-대적-PJ< 작)]l l
, 니·, -5일 징-%>L는 청신·l)q괴. j,L상 인甘법의 통과를 통해 피해지.-計 위

힌< J·l-YI괴- J;L상의 7·l 미.런叫었디-,

미.지믹·으로 독인의 괴-거 칭신·의 깅%]에서 힌·반V 통일 이牛의 시시.7] - 計아3<F다면,

- (리의 7우에는 군이 시곡] 처리기· VIlt하·지 일·'7리라고 +F디-, 독일의 경.7-에는 과겨

나·찌 - 제 칭신·괴·의 헝16성이VI· 차 A에서 총시·민이리.는 ]x-서을 채댁'하기기. JO.란하었

디·. 반1&{에, 향후 -l;L한읍 대최-와. 힙싱-의 닝-시.자로서 내하IE, 0- 비-탕에서 통일을 73.

리는 - 7 리3(서는, -], - 한의 정/ 딤-딩'지페 대"l· 사법 처리는 <'f-들은 자극힐· 것이며, 통일

파 그 이후의 통힙·에 싱'딩'한 건]q 로 직·- - 힐· 깃이나. 띠.리.서 북힌. 주111이 시쓰]처리를

경·하게 요구하지 ]j)<도핵- 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3]징·에서 괴.거 정산을 히-기 위한 이러

가지의 rI]비가 9요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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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89년 1 1월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이듬해 10월에 독일은 법적으로 통일국가를

이루었다. 통일이 이루어지기 1년 전만 해도 통열이 올 것이라고 믿은 독일인은 아무도

但었다. 비록 독일에서지만 믿을 수 없는 사실이 헌실로 나타난 이후, 한국에서는 통일

의 길이 심리적으로 매우 단축되어, 이제 한반도 통일은 단지 시간의 문제로 되어 버린

감이 있다.

갑작스런 통일로 인하여 독일은 충분한 대비 없이 통일의 완성을 위한 수番은 문제

들을 해결하여야 했다.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많은 시행착오가 생겼고, 게다가 집권

당이 정치적 계산에 따라 각종 주요한 결정을 함으로써 
" 

통일 위기'5가 발생하였다고

독일의 전 수상인 슈미트(Helmut Schmidt )는 말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게 있어서 
"

독일 통일의 교 훈"이란 미리 유비무환이라는 말처럼 통일

이후에 생겨날 문제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결정을 국민적 합의하에 통일 이전에 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통일이 가져다 줄 엄청난 규모의 문제와 혼란

속에서 집단 이익 때문에 통일 문제의 해결이 지지부진하게 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독일의 통일 문제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를 해야 할 펼요가

있으머. 이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이 노 력을 경주하여왔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까

지의 연구는 정치통합과 경제통합에 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영역은 일종의 공백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공백을 메꾸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는 사

회통합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구동독에 대한 과거청산의 문제를 분

석하고자 한다.

동독이 붕괴하고 통일이 이루어진 후 독일은 구 동독이 저지른 독재의 과거를 청산

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로써 독일은 20세기 후반에 두 번씩이나 과거 청산

을 해야 하는 나라가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에 동독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살

던 국민들이 대탈주를 감행하였고, 자유를 염원하는 인간의 위대한 혐은 감옥의 벽과

쇠사슬을 탄숨에 부수어 버렸다. 그 이후 독일에서는 그 잔재를 치우는 작업이 지속되

었고, 이제 과거 청산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되었다고 여겨지는 시점에서 본 논문은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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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거 칭산 과정을 종71'저/5-로 분석하어 J,CI지· 헌·디·.

:나거 산의 문제는 -2일만의 분제가 아니다. 80닌대에 ·1지구리으로 
J이난 민주화

P-견 속에서 정치적 )p·l'희-A 7은 모듄 니-리.에게 헤담되는 IC제인 것이다. 80년대에 A

이<- v-1서 남미에서 거의 헤마다 한 니.리.씩 l /17A가 되었5(, 86닌에는 필리&9을 선X로

비록 일3;L 국가에 - (]1 'l-되있지111- 
아시아가 I/1주최-되있으미, 8 <f 이후에1-2 동구가 T

%9주

최-시있다·. 이 모든 니·라-5은 피·기 칭신·이라는 피.제를 인- 11 피있2E, 이i<] v]-지 - R-형의

과거 청산을 보여 규·있다. 그-리하여, CI- 동인· 체게)인 
" 

가기 칭신· 이론"이 . l·들어 4

수 있는 충분한 시-레기. AW기났니-.

본 < IC--F 이러한 지-국의 시피칠 비교 분&'1하이 하니-의 괴.거 칭산 이론을 만드는

3'IP 이-니지만, 21 러한 작7]에 임조를 하기 위하이, 독일의 사레에서 L.]-니.난 과 산

의 - 6-힝-E 꾜·석하고지 힌-니-. 따리·서 본 <·<]/-의 의의]/ 과거 산 이론을 힝성하기 위히.

이 %:/J(1한 하나의 1비 작업을 히·는 데01] 있다고 
'힐- 

수 있음 깃이다,

7구/의 파거 칭신·을 분석 데싱- - 로 하어 ]d- <·:.1,:-이 제기하는 문제논 
't

구 동독의 -破

1;il헹위에 대하이 3 : 민骨은 어떠한 처%q을 요31-하였는가 
"

/1-리)i "

/T- 설-l-/]헹위는 A

로 이떻게 처)긴되었-l<가 
" 

이]J, 이러한 1 8·리의 -l/-제 제기를 통히.이 -l;t 논문온 과거 칭

산에 %Il-한 논의외- <1데를 긱-긱- 연-아보됴(,, 아-(러 파거 칭산에 내한 독일 국Id)·늘의 기대

와 요 구가 신제예 있이서 얼마니· l
%
l

. l-영이 v]있는가暑 旨허 내게 )린 깃이디-.

본 논-]2의 구성f 칫 l ) 로, 과거 칭산이리.는 님이 기.지고w 있q/ 성긱과 의미를 살

피-13-디-. 두 l ] 로, 31· 2J<- 정5%1의 -111;0 1위의 시1;9·을 13씨.<il 1敍이진 논의昏 시.f-

처리, <·>·민1]&0·, 내시-IV이% A-11 가지의 처리 Iq-식fJvt /(게 니-i이 
- 

피본디-. 세 l;[l

로, 일 이<F 지급까지의 치번의 11 를 분석하고, 미.지막 결론에서 0인의 과거 청산

-

m 이떠한 T-힝에 헤딤·하1.:-지 그 톡징-S- /; - 출해내/i)-, 괴기 칭신·에 데힌. g-]:1의 요-31-외.

Al제와의 상:(9-셩을 >'아보고, 한반도 통인 이L 
'

- 에)%-1의 시시-T]을 投아JA기로 한다,

<

/- X'·독의 - {-빔 헹위는 크게 3-L 가지V 니.-t,-·이 질 %· 9)니-, 히.니-는 5%1릭자외- 그 하수

인이 ·저지-科 낯11]헹위로서 소 
" 

dc(-l d/]죄([Mgieruugskl-ilninalirno" 라고 Al리지는 것이

고
, 다븐 하나는 인반 <·f 민 V에서 A티.지(SUISi)리-는 1·:·가 보위),L에 헙조히.여 가족, 친

<

/·, <l최, $료 -k-2.- V]71-'한 행j/]이다.

통오) 이후에 서독 정9,L가 접수 
'l· 

J(니·지 문서]·'-< 도힙· 178 km에 달하는 )-v·데한 A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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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약 600 만 명에 관한 조사 기록을 담고 있다.1) 슈타지 문서와 관련된 과거 청산

문제는 본 논문의 제한된 지면에서 다루기에는 그 규모가 크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

에 별도의 연구가 펄요하다고 생각되어 분석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라고 한다면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한국의 통일

을 각론적으로 대비하는 데에 있다. 과거 청산에 관한 기본 방향을 통일 이전에 미리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충분히 논의되고, 국민적인 함의가 도출되어

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통일 이후의 과거 청산에 관한 논의를 지금 해보는 계기

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이후의 과거 청산에 관한 논의가 오늘의 시첨에서 미리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하는 근거는 현재 한국이 처하고 있는 정치적인 현실이다, 우리는 과거

독재 정권에 대한 과거 청산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

거 청산에 관해 국민 모두가 합의하는 처리 방식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통일 이후의 과거 청산 문제를 고 민하는 오늘의 논의는 우리의 
" 

과거청산"과 항께 
" 

미

래청산"을 동시에 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2. 과거 청산의 개념

과거 청 (Vergangenheitsbew ltkUllg)이라는 용어가 독일에서 누구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용어가 제2차 세계대전

이 끝나고 펄 년 후에 생겨나서 점차적으로 일반에 의해 널리 사용되었다는 젓이다.2)

어喪든 이 용어는 전후 독일 국민들이 과거 나찌가 독일인 자신과 유태인과 그리고 전

인류에게 저지른 범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진행된 모든 작업을 총칭

하는 용어로 생성되옜다.

과거 청산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과거는 청산될 수 없기 때

문이다. 과거에 저질러진 일을 사후적으로 번경하거나 아니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만

1) loacEn] Gauck, nos Erbd dkr Stad-샤施, Berlin 1994
,

S.12,

2) Eckhard lessc
,

J'

Ver gangcnheitsbew코tigung nac h tota litirer Herrschaft," in: Gemrao ICcuz'e%v
,

Special Issue
,

Fall 1994, S.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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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수 없디-. 띠·리.서 임IS히 딛'하지·1긴, 과기의 역사는 ·칭산될 수 없고, 기낏해야 규f-M될

수 있-s- 뿐이다. CI러모로 과거 칭산보다는 진상 5(fg이라는 게5[]이 지난닢·의 주1·못을

해·짐하는 대 있어서 훨쎈 더 정확한 개VI이라고 할 수 있다.3)

개념의 부정苟-%에도 뷴구하고 괴-거 칭신-이리·At- - - 어는 에니- 지3이니. 이-주 즐기 사

- - 되)l- 있는데, 외- 이+-는 인위적-PJL l%

Il·들이진 이 정-어가 이두운 과거를 지우고 <[은

-8일 3 frn/)의의 l ·).음合 림· 대V'1해 주A( 있기 떼)2이다. 사람들은 과거 칭산이라는 작업

을 통해서 %사의 7]A- 벗율 수 2게 되21<, 리-y 내 1로의 )dI·전을 할 수 9)다/il 밍 피

<L- 것이디-. 히·지민·, - J 어느· - 3,
c- 

3LIL 한 l
id 切이진 억시·의 W[기$, d 로J;L리 빗이낟 %·

似으미, 단지 역사昏 새骨게 서合힐- 수 있을 W(이다. 모든 민족은 영광스러운 것이든

부):(러운 짓이든 과거외- 省-께 살아이· 한다.

피·기 칭산과 관런하이 ]El주1하·게 시·용되는 다른 - - 어들 ;-1 미·찬가지로 개%<]싱·의 부정

확성-8- J;l-며주는Ll], CI- 중의 히·니-기- 
" 

명) i 국가(Uurcchtsst闢0" 라]고 단이이다. 원1원시으

로 各]iqY위란· 싣징)/] 위반'하는 헹위이다, L L 러니·, 불범 /'·r가란· 국가가 실정71-

기는 이 아니라, 체제의 -E괴 이후에 과거의 1·f가 
-행위가 

뷴빕행위로 판정 IdA·는 깅우

이디·. 하·지111·, 꾼)/] 5 (·가로 %)'l-정험· dr- 있는 기준이 At%하기 때문 , 불법 <·<가의 개넘

또한 불IA회·하다.

이 ·]y-j 개hcf의 <r9획'싱 떼분에 1에서는 통인 이전o)] 낙5[] 국가라는 용이가 정지

에서니- 학문 분야에서 거의 사- - 시지 않았디·. 그 
'1네, 

일 이+1 구 동-% 시대의 인71

V-l·ol' 시피가 오B/ 등-E 통해서 속속들이 공게되%JJ서, 구 78은 나씨 A 71과 1끄로 다를

비· 일는< 제제리-1 주장'이 깅-히- 대 (히.있5(, 2 / y<은 니.찌 1-·-3피- 힘-께 -탈1/]J(·기. 
.

It- 이름F-로 불리위지게 된 깃이디..

IL 다른 애가 
"

구 동-%(chomalige DOlt )"이리.-:-:- 성.이이다. 니.찌징권이니. 바이마므 공

촤<·'f괴·는 달리 5%]-의 격우에는 
"

33chetnalige)" 라는 헝벙-사를 본이는 項이다. 과거 칭

신·이 ·B< - - 어외- 미-칸기·지로 이러한 깃들2 긴코 - 7 인의 신骨이 이.니디..4) 차.1필적이[il

독톡한 -g.어에는 과거 이사의 해$- . 2-러씨-고 범이지고 있는 이님 대Y]과 정치) 31
m m m

a

3) Hm'IllIUl Koschyk, 
"]st 

ic DI]11-Vorgtmgeuhd []01'dm bow>mig(꼴, ill·. PoE'rh·c·ltr S'/tid/CU, k%'f+lldcdze/f 10, 44

l g, Dc/.. 1男3, S,I l,

4) Ill'ie(ldcll Wolfi', 
"

Cc이1icIIlshcwii]li guug durch SIfi11'rodN'P, iu: 1Mt/5·C/IC· Ric/trcrzet'fit11A·,74. l g., H.3, M%l·7,

1切6
,

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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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차이가 담겨 있다.

과거 弔산의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는 불법 행위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

여 처벌하는 것이다. 나찌 청산과 관련하여 6, 70년대에 서독이 보여준 것처럼,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채 역사 속에 묻혀 버린 과거는 결국 후세에 의해서 다시 역사로부터

끄집어내어 지게 될 것이다. 둘째는 수십 년간의 독재는 국민들의 정치 행태에 커다란

영향을 끼根다. 과거 칭산의 작업은 구 동독 국민들의 신면 의식(Untertanenmenta1it慰 을

�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5) 셋째는 동서독의 양국민이 함께 과거 청산의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상호간의 이해가 증진되고 사회적인 통합이 촉진될 것이다.6)

독일의 경우 지난낳에 나찌 정권의 과거를 청산하는 작업을 하여 많은 긍전적인 효

과가 있었지만, 부정적인 결과도 생겨났다. 독일 민족주의를 이데올로기로 삼은 나찌

정권의 악행은 너무나 극심하고 광범위하였다, 장기간에 걸친 나찌청산(EntnaziEzienlng)

의 결과, 오늘날 독일에서 민족주의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하여 종종 다른 나라에서는 아주 당연한 민족 감정이 독일에서는 비정상적인 것

으로 받아들여저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교 훈으로 삼아 이제는 지나치지 않고 적절한

과거 청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7)

3. 과거 청산의 방식에 관한 논의

민주국가란 법치주의(Rechtsstaat1ichkeit)와 사회 정의(0erechtigkeit)를 실현하는 국가를

말한다. 여기서 법치주의는 합범성(Legalit默)을 그 기반으로 하고, 사회 정의는 정통성

(L%timit激)에 기초한다. 그리하여 민주 국가는 합법성에 근거하여 법률로써 국민의 행

위를 규제하지만, 사회를 규제하는 성격을 가지는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이

유는 바로 국가가 민주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민주국가는 사회 정의에 근거하여 법률을 만들고 법치주의에 의해 법

5) Hermann Wtber
,

O/c PITR 1945J990, Mull0hen 1993
, S.187.

6) Koschyk(1994), s.14.

7) lesse(1994), S.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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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y하는 깃이다, 띠-리-서 Il]이21- 시·회 징의를 그 내용으로 히-고 있는 것이고, L7-혈

기 때%에 )
;d은 정딩-하고, 정의로운 깃으로 반이.들여진니·는 조]에서 힙-y]성은 징통성에

의해 J러반)]된다,S)

법이V.l· 사회 정의를 님-은 깃이리.고 해서 71에 님-겨 있는 것이 모든 사최 /
I
l- 성윈吾애

게 하니.간이 징의 Arn- 깃으로 번·아曾이지는 것은 아니다.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L 사회에서니- <!<XI의 이지가 있기 베분이디..

V 동 게3]<·의 
-:'·
:가로 친명되었딘 -/ 동-3-에서 Il]은 딩-파싱(Fartei1ichkei0에 의헤 정딩-

희기있지만, 체제 녕-피로 인하이 그려한 정님-성$ 싱·실하게 되었다. C.T-리하여 통일 이

후 오울9· V]
. 주적인 분lg)]-가의 시긱-에서 낳 미.띵-히 처빔벧-을 수81에 없는 M'E 헹

위기. 파기 c /· A-%·f에서 t-·f기.와- 인V)의 이름A로 저질러진 짓으旦 새로이 평기-骨게 된

깃이다.

7 ) -!-·v일 사회는 과거 칭산 작업의 딩'위성叫 )g요성에 있어서는 데체직1-로 의견의

임치省. 보이1't 있다. L/-러니·, 칭산·E 위한 구체리인 접근 빙·식에 있어서는 싱'이한 견헤

가 데VI피어 니-다났다. 3일이 통인되j)-, 서독의 부]이 구 동독 지억까지 확대 적- - 되1진

서, 파거의 불5[] 헹위에 대한 사뱁A인 처1%운 요3d·는 목소리가 높아질니·, 그고1니- 그

에 못지 않게 사];q직인 처1번은 123·내하1 7장도 제기 되있디·. 이릭게 c
/ 동독의 정71

Id]죄틀 처범하는 분제를 돌러씨-2il 범이진 ·>·d온 1]-일의 어론을 분일시길다

상이한 칭산의 1-M-식이 보이주는 기본직인 차이는 처단이냐 벙-서냐 이다. 한쪽의 주

징·은 독임 분던-의 싱-처를 1 
·]

, 히 치-7하기 위혜서는 대수술을 하는 아픔을 재f이이·만

한다는 깃이다. 이깃은 특'히 도티키, 심리적인 이 A서 반3시 핀요한 y과의레로 긴·

된디-. 거의 분)]i]행위를 - - 서한디·는 깃은 잇이비린다는 깃은 의미한뎌·. 5(통은 감3'-

하는· 청산 작71이 전제되지 않는 한 통 1 -3· ]의 진징한 사최 骨힘'은 딛'성피지 봇骨

것이며, 세<L운 조-:·:은 x-y 주1%Il吾- 닉-심시 ] 깃이리·]I 강2 된디·.

다론 -(의 구·징·은 l;t>족적인 촤해를 위하여 과김·하게 과거를 잇고 -2-서헤이· 한다는

것이디-. 괴-거의 상처를 치1-히.기 위한 대수舍/ 자칫 동서독 주먼간의 감정을 해치, 수

술에는 성-1하지111- 2但·지.;.-< E·이고 l IB'. d과骨 가·지E 수 9)디·는 깃이다. - B흐 회

위 
'l· 

- S-)%·j리.고 해서 무조긴·시인 dP 이.니니-. 난지 인간의 존7]성을 -8-린한 가 행위

8) l·IcI'millIU KICIIucr, 
"

AllI' (표rcch(igkdl %s Rcc]llsstxlrnes"
,

ill[ 11cd>ECf' l]dRrne I/VIfML, H,4
,

1卽6
,

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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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만 어떠한 형태로든지 청산하는 최소한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장에서는 이상의 두 가지 기본 축을 바탕으로 독일 사최에서 제기된 과거 청산의

방식을 사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입장과 공개적인 국민 심판을 주장하는 입장 리2

과거를 불문에 부치고 총사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이러한 주장

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근거를 살펴본다.

3. I 사법적 처벌

피상적으로 보면 독일의 과거 청산은 통일을 이룩한 서독이 동독을 사법적으로 처단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정권 범죄에 대한 처벌은 먼저 동독 지역의 독재 펴해자

와 시민 운동가에 의해서 강력히 요구되었다.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아직 통일이 되기 전인 1990년에 출범한 동독의 과도 정부는 구 동독 공산당(SED)의

불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작업올 시작하였고,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호내커(Eric]1

Honecker )를 체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예상보다 빨리 진행된 통일로 인하여 동독의 주권을 이양 받게 되어 버린 서

독으로서는 구 동독 권력자들의 처단이 결코 승자의 즐거움(Siegerlust)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구 동독 국민의 처벌 의지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 책임이 담긴 무거운 짐

이었다.9)

서독이 사법적인 처벌에 소극적인 데에는 승자 재판(Sieg%ustiz)을 한다는 비난을 피

하려는 동기 이의에도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 서독 자신도 나찌 정권에 대하여 충분한 과거 청산을 하지 못하였다는 부끄러

움이다. 그렇지 않아도 서독의 사법부는 혹색 이념에는 너그럽고 적색 이념에는 엄격한

태도를 보 이는 편파성(Billiugigkeit)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받아 왔기 때문에, 구 동독의

국가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그러한 비관을 보다 강하게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

라는 우려가 있다.

9) Frfedrich-CItristian Schroeder
,

"

Die Ahndun g des SED-젼nrechts durch den Rechtsstzat", in: Aus Pol/tiL tTlld

옹etyeRddcltrc, E38
,

1935, 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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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법 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사법적인 과거 청산은 한계에 부닥치게 되었다. 법

적 차원에서의 과거 청산을 기술적으로 제약하는 추가 요인으로는 공소 시효의 소멸

문제, 관련 사건과 해당 문서의 방대함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제약에도 불구하

고 끝까지 사법 처리를 주장하는 진영은 사법적인 과거 청산이란 단순히 범죄자를 가

려내어 응분의 처벌을 하는 형사법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구 동독 국민들에게 법치주

의의 정신을 심어 주는 계기가 된다고 말한다.

사법 처리의 강행이 법치주의에 의해 제한되고 중도에 좌절될지라도, 그러한 시도는

통일 독일의 국민이 된 구 동독 주민들에게 법치주의적인 원칙에 충실한 결과가 반드

시 자신들의 요구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수 도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도록 하고, 법에

따른 처리의 결과를 개별적으로는 불만족스럽게 느 끼더라도 법적인 판결에 복종하게

되는 의식을 체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국민이 법을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헌범을 중심으로한 법에는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와

이념 그리고 원칙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민족주의가 국민을 통합하는 이데올로기로

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독일에서는 헌법이 그러한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독일

국민의 단합을 이끌어 내는 것은 민족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민주 국가에 대한 사랑인

것이다.

통일과 함께 민주 사회의 시민이 된 구 동독 주먼들이 실망스러운 사법 처리의 결과

에도 불구하고 법을 인정하고 신뢰하게 될 때에 그러한 헌법 애국주의

(Verfassungspatotismus 가

� 

성숙하게 되고, 통일 조국에 대한 애국심도 함께 증대될 것

이다.12)

3.2 국민 심판

민주적인 법치국가는 독재 정권이 자행한 불법 행위를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

큼 처빌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구 동독의 반체제 인사

12) Eduard Untner, 
2

Tolihsche Probleme bei der Bew료tigung der Re gicrungs- Ull d Vercini gungskTininali臨",

in: PoEtisdm strtthctl, H,324
,

43. l g., luli/Aug. 1992, 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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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는 설독력 있거1 반아둘여지지 일'있'다. l 1주최- 이후 과거 식A 정권의 낮5M弔위가

치1;8.의 대싱·이 시지 임'는다는 깃은 l 17 인시-듭의 I/1겪·징(Rechtsetnpfiu(]on)을 해치는 것

이다.

과거 정)%1의 불71 弔위를 수십 <d, 긴- 긴디미 살아왔고, 이제 그 정5>1이 y괴힌· 이후

그 동안의 고통에 대한 )·L싱-으로 책 ]지·에 1귀힌- 처번읍 기대하1쥰 사림-吾 게dc- 그들이

이제 신j)]를 보내·는 71치국가가 시-V]적인 처12을 하지 못한다는 시-실合 김-내 하기가

힘들었디-. 꾸 동독의 I/J 촤-趾 이끈 시1)l 운동 세력인 노 이 스 $骨(Neues Fotllr 의의

뎨12인 -趾리-이(Dohley)-1/ 시끄] 처리의 %/]치주의적인 한게에 대힌· 실밍·을 
d

- 인리는 정의

를 구하고자 A-숨을 I l]·칠으니-, . 7-리가 인은 것은 l%지주의니-." 라는 말로 표호1하있디

<
I
l- 동독의 V{주 시1신 <l·체들은 3L X--< 정5{1의 il-71 행위가 밍判-한 처1敍 규-정이 飢

이서 처W필 수 HI니·면., 디· 밍·식에 의해 처1친되어지야 한다고 장하있디.. 이러한 배

경에서 -%재 정구1의 통치 행위에 내한 1
;q커인 처1잉 기-V성읍 돈러싸고 헝빕 7의자

(SIrui'l·echtswisseuschztl'l]cr)외· -L·l기셉 ·r의자(StartiSl·ochtler) 긴-에 L쟁1이 l&1이집디.. 힝1)q 주

의자·는 신징)&]에 A-]법이 6f정된 헹}위만이 처빌뇔 수 있다고 보이, 구 -k독의 사범적 처

리는 이·7-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이 집 수1-Iq'에 없다고 본다.

O- 삔-vI에 꾹가님 주의자는 보다 핑-]/]위한 헝사 처1될이 가능하다고 보%·.:-데, 그 이우-

는 구 >독의 /릭지.외. 
'하수 

)돌은 지- ]I%적인, 5{1리, 즉 인긴-의 존업성피. 기본 1을 4

8)Ii'있'디·]'t 11기 뇨-이디·. 이-들의 7장'에 의히·면, 인긴·의 친부·적인 71리에 내-한 3헤 
'l

위는 세1)L Id률 구제적-e-로 멈시되어 있지 임'디· 하더라.도 21깃을 +-린하는 헹위는

처임'習· 수 있다고 본디·.13)

이외- 권은 주V-8- 喪빈-v히-t< 곤·거로서 /

/- 동드(의 
'힌h!]은 

인 l-의 인긱(PersU)11ichkeit)

과 지-뮤의 존엄성- , . 1,
1

- 정·하co. 있디w 이 조 험.에 의하민 31. y叫 71러지-끌의 Il-719위는

힌1))]-A 위1吐힌· 것이 /
, 인59-6- l- - W인히.고 너 니.이-기. 조징-힌· 형빕은 위힌 h[]-趾에 

·해

딩-히·는 깃이다.

이러한 7]체 에서 구동-h-의 71력지-외· /)-들의 하수인이 저지론 본7]항위는 1뱁에

위베되는 것이며, 위힌.적인 힝7i이 그러한 불1-/,l 헹위를 처1W/하][,( A(정은 a지 않고

기 Il'l}]C-애 힌,Ii(1에 의헤 · ]l [하는 깃은 규히 1J닝·하다는 것이디., 2-재 징/-l 히피)서는 불
m

13) Li비0CI'(IT)2),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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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Ornecl1t 이

� 

법(Gesetz)이 되었기 때문에. 불법이 처벌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독

재 정권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자연법을 적용하는 것은 전혀 임기응변이 아니라는 것

이다.14)

구 동독의 시민 운동가 였던 을만[Woltyang Ullmarm 은

� 

형법 주의와 국가법 주의간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정권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서 공개적인 국민 심

판(Tdbtlnal)을 제안하였다. 이 방안에 의해 설치되는 국민심판소는 준 사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과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규명해 내고 처벌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15)

구 동독의 시먼 운동가들에 의해 주창된 국민 심판의 빙·식은 서독의 국민 중에서 과

거 나찌에 대한 과거 칭산이 불충분하였다고 보는 이들의 지지를 받았다. 서독의 지지

자에 따르면, 서독의 경우 전후 나찌 청산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68년 학

생 혁명이 시작되변서 전후 세대들에 의해 다시금 과거 청산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

에 따라 서독은 70년대에 밀린 숙제를 다시 해야 兎다

그러므로, 독일의 나찌 청산에 관한 역사 인 경험이 보여주는 교 훈이란 청산되지 않

은 역사는 언젠가는 다시 문제삼아 지게 된다는 것이다, 독일의 정신분석학자언 리히터

(닌orst Eberhardt )의 
"

오래된 과거일수록 청산하기 힘들다" 라는 말처럼 청산 과정의 초

기에 普은 기간동안 철저한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 심판의 주목적이다.

국민 심판의 모 델은 이차 대전 이후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행한 과거 청산의 작업이

A 1944년 프랑스인 들은 만 명이 넘는 나찌 협력자를, 그리고 이탈리아인들은 만이천

명에 달하는 파쇼주의자를 처형하였다. 이처럼 열정적인 과거 청산 작업은 하은 기간에

대규모의 처단이 실행되고나서 바로 막을 내兎으며, 그런다음에 과거는 망각되어 버렸

다.16) 국민 심판이라는 방식은 사회 정의를 달성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적합하겠지만,

정의의 실현을 위한 대규모의 처형 과정에서 새로운 불의나 억울함이 생겨날 수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14) lesse(1994), S.167.

15) Freitzg, 1393. 8. 20.

16) Die Zdt
,

199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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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총사8J

총시111을 A<P-히.는 세g]은 / 동-5;-O>] 대힌· 시-범리인 괴.기 毛신이 정치적 재핀

(politischc It1Stiz)의 성격을 띠/l)w 있다고 비판한다. /i돌이 말하는 징치 재판이 l· 징치려

인 목적음 달싱하기 위하여, 사범·리인 수단을 사- - 하여 체제의 적을 71률지으로 거하

I< )읍 지칭한다,17) [[]-라서 구 동%i-3 骨치행위롤 힝111으로씨 처1但하러고 하는 짓은

서독이 구 동독을 여진히 적과 동지리-는 L&]진리 개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깃이다,

구 동독 공산당의 후계 정딩·인 VI시.딩-(PDS) 소속의 모드로-F(Hans Modrow) 전 총리

는 힘-께 체제 깅%을 히.었0 
-:·(가·를 7]F-로 이단하리는 처시·는 구 y% 정권을 시·후적

으로 ]
1
)j 시(posthuulC Krilnil]illisicrun g)하는 것이리·고 비관하였으미, 

'

0;t복 재판

(11achc]ushz)77으로 인하이 독열의 통71·o] 중대힌. 징-애에 직인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

러 
'l. 

. Y.리에서 VI시-당은 힌h[i에 
"

그 33t-도 통 J 이전에 동독에서 맙았딘 정치직 혹은

시최지인 익할로 인하이 시1 151,l 81시블 제한 반지 館'L디·." 라는 조항合 십-y]省- 깃울

의회에 제안하있다,18)

사실상 구 XE-의 정 -l ))]죄에 내한 처):q- 구 W- 체제의 봉괴의. 서-%Le-로의 省수

y.일이라.는 격y적 B 역사의 ]-f진 do]] 의'해 //- 의미외- (요성을 싱·실하있다. 구 동독의

체제를 옹호하<]/, 구 동독의 이익을 내V)'하는 진엉의 주징·은 이미 역사의 骨업한 심2-

-8- 반은 체제의 과거 昏치弔위는 정치지t-로 청신-피이이· 한다는 깃이다,

2./.들의 y징·에 의하먼, 치 >이라는 개님은 징지에 
' 

1합하지 館'으며, 정치의 -lit질은

기2에 저질러진 심·-본-을 1싱히-Arn'-< 네에 있-는 깃이 이·니리-, Cf러힌· 질Aw이 디-시 되 노이1되

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는 짓이라<it t끄-힌·다.l% /l-러9그로, 통원된 독일이 3t 동3의 괴-

거를 사빕적으로 처리하리는 시도L ( 러진 자에게 믿·루!린을 하는 처시.외- 다를 비·가

없다<II 보는 것이다.

이렇게 총사1 1을 /징·하는 1영2 꾀-거 칭산을 가해지·와. 피해자라는 구도에서 보는

17) U%VC-J(rns l-icucr trn d Michael Schumtmu, 
"

Das Dilcmmxl %r po ]i[ischcu lus(iz", iu! liMw·f /(']f tI劍·%·clm

Il/l( l l
'

utr·fnot/(J/IO/c· 1활J[z'W, l·l. 5 , 1994, S. 53'3.

18) KIll·l WIlhclln Erickc, 
"

Morkwat·(lige Schlu[Mtrich-Diskussiou", ill[ OetW·c·4/sud / ]/rIll'M, 28. l g., Pcb, 園5,

S, I l'31'.

汚) Wolff (]t)96), S,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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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서독과 동독간의 대결 구도로 바라본다. 사법 처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 동독의 불법 행위가 정권 담당자에 의해 저질러破다고 보고, 이들의 처벌을 요 구하

는 반면에, 총사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불법 행위가 정권 담당자뿐만이 아니라, 수십

년간 정권이 지탱할 수 있도록 지지한 많은 동독 주민들에 의해서 함께 저질러졌다고

간주한다, 이렇게 사법처리의 대상을 의도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총사면 주의자는 구

동독 주민 다수의 형사범적인 처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려고

한다,

통일 직후에 국민의 다수는 사법 처리를 요구하였지만, 이젓은 법치주의라는 한계에

부딪혀 지지부진하였고,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 주었다. 또한 독일의 통합

이 진행되면서 점차적으로 과거 청산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項은 주로 경제적인 영역에서 발생하玆는데, 특히 민생 문제와 관련된 실업, 개발

부진 등이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변모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독

일 국민들은 총사면에 대하여 점차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1992년 전반기에 들어서면서 총사면을 지지하는 국민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1992년 1월에 동독과 서독 지역 주민 중에서 각각 28%와 33%만이 과거 청산을 종결

(Schlusstrich) 짓고, 총사면을 실시하자고 하였으나, 그해 5월에는 그 수치가 각각 40%

와 45%로 늘어났다.20) 그리고 1995의 여론조사에서는 동독 지역의 주민마저도 과반수

가 넘는 54%가 과거 청산을 끝맺는데 찬성하였다.21)

4. 과거 청산의 실태

4. 1 사법적 처리

독일의 과거 청산에 있어서 사법 처리의 주요 대상이 된 것은 정권 범죄와 통일 범

죄 두가지이다. 정권 범죄는 담과 정부를 이끈 권력자들이 직권으로 행한 불법 행위를

20) Mal(hias lun g,
"

Drei lahre SED- un d Stasi-Aufarbeitung
"

,
in: PoEtIscAe Smd%fl, H, 324

,
43. l g. lu 미Aug-

1932, S,79,

21) Spiegel ,
Nr.27, 1995

,
s.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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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하미, 통일 1/1죄(Vcreiniguugskrintiualit%0는 통일과 관<<1하이 저질러진 불)&l 위로서

로 경· 히인 1 1죄이다. 이기에서는 주로 정 1범죄릅 디-T게 되는데, 정권 )/]죄란 대

개 i-)릭지-가 키접 저지른 헹위기. 아니리., fl들의 1-8링이 위 적인 7조를 가진 조키에

의해 수행%IF 로써 이-7-이兎다. 따라서 정-/ 1
19죄는 익31· 구조의 중간괴- 하부 단게를

/ /성하]-< c(/l-료, y')3:1시·, 깅卷·, 군인 -2.에 의헤 저린러진 것이다,22>

4<-임 헝냄은 헝시· 처)%의 내상지-를 범죄의 기.h'-}· 정 1애 띠-리- 딘-b-P[l, x-]]f], 骨거, 고<

시·빕 J',L 니.),·V 있,디·. Ct 리LIl, 인 개인이 )/1행에 기켜-힌. 정)L를 측정히.기 /V:IA 경-F

에는 )/]A 조직 기·담 죄로 치번'힐· 수 있A-L뽁 되이 있다, 그러니. 구 동)< <,t가를 미-피아

외. 긴-t I
l
+}죄 조직으旦 간 힐· 수는 힐기 매뇨.에, S ;-일 9넘· 재판소(Bundesgeri.ht,h.0

는 정6rn,l 범죄률 저지-C 최고 Y·l력지.든을 처1꾄하기 위-히.여 
4빼후 

인불(T(iter hinter cletn

T>i[C대'이라·는 새로운 님을 고 인-하었니-.23)

40 여넌긴· 저질러 정권 범죄吾 처1/1히.·:-< 네에 있이서 대두하는 므1 나른 징.에 요

인은 y소 시효의 1]$ t· 이다. 톡히 인건-의 기본권을 ]지·힌. 정도로 칩헤한 )
I
l]죄{2

구로 동-l:i 징1!-가 iT]되고 /설되1-:- 시기에 이드.이졌기 때분에 모y( 시%가 지났다.

시% 소n/:1에 띠-흔 시J-/j 지리의 어며A-은 C f복하기 위하어 독 il빙. 의최는 3L X-독

의 독재정권이 존3i한 기간 X인·에는 시효기- 정지된 깃으로 AL아야 헌.디/,t 건의히.었디-,

붑))i 쳰위블 저지른 자들이 3<1리合 쥐고 있는 동인·에는 그들에 대한 형사 소추가 il

직으로 분기-능히·었기 때%C 이다. C.)-리하여, 의최는 l%3닌에 u

구 동독 공산딩 정권히-의

선그) 행위에 대한 시% 정지 ]
;q"을 통)q.시컸디.. 이 l%애 따라 정71 법죄의 경<-, 1 년 이

하의 처범을 빈3 벌 범죠]는 IW5년까지, 니씨지 );oil는 1997<1까지 힝사 처빔을 힘. 수

있게 v]있디.,24)

4.1.1 특벌7시-부의 설치

구 동독의 불%/1행위를 2-]VI하기 위하미 C

I
T 동$[ 지역의 6개 주에 

i& 

정·;9 )/]죄와 통일 l tl

團 團 團

트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22 ) MillI{'l'M i(iul11US, 
"

Ru g icruugs-, IAmktioll>IIh- 111삐 Vel·eiuigullgskrillliuali(St‥, ill: Pf)ht(%·(·Il(. k%·twIl·(까

·%'oodt·I'/Ifff ,
44, l g., Dcz. ]卽3, S.%),

23) Schrue1끼1W5), s,27.

2%B Ail'r이 Strnlcr, 
" 

Vel'러111-UlAg VOIl SlED-0111·cc12
,

"

iu: Dou1sch-l)UtI[SChe ReclIlszei(NC111.if(, Nr. 5, ]뽀)2, S.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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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위한 특별 수사부(BrnittlungssteUe for die Bels[rnpfung der Re %crungs- Ull d

Vereini un gskriminarnwt) 가

� 

설치되었다. 이것은 독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형사 소추는 주(Land)의 고 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베를린은 독일 통일의 현장일 뿐만 아니라, 과거 청산의 현장이 되었다. 왜냐하면. 중

앙짐권적인 정치 체제였던 구 동독의 수도인 동베를린에서 거의 모든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破고, 대부분의 정권 범죄가 여기서 저질러졌기 때문이다.25) 동베를린에

는 구 동독 공산당 정치국과 기타 당 조직, 각 정부 부처 및 행정 관청 등의 권력 기구

가 몰러 있었고, 대법원과 대검찰청 같은 사법 기관, 슈타지와 같은 탄압 기구, 그리고,

노 동 조합, 청년 동맹 등 대중 조직의 중앙 기구, 또한 서독과의 경제 교역을 담당했던

경제 조직이 소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베를린은 정권 범죄와 통일 범죄가 생길 수밖에

없는 도시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베를린에 소재한 특별 수사부는 
"

중앙 특별 수사부(ZBRV)"라는 공

식 명칭이 말해 주듯이 전국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다론 주로부터 수사

인원을 지원 받았는데, 수사 경찰의 경우에는 210명을 지원 받아 최고 430 명의 인원이

작업하였다(베를린 130 명. 연방 40명, 다른 주, 170명). 그리고 검사의 경우는 60명을 지

원 받아 총 80명이 수사를 담당하였다.26)

4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를린에 소재한 중앙 특별 수사부는 2 국(Unter$uppe)과

9부(Arbeitseinhe비로 나뉘어져 있다. 제1국은 주로 동서독 교역 회사(KoKo)에서 행해진

각종 경제 범죄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였다. 정권 범죄를 수사한 부서는 제2국을 구성하

고 있는 제5부에서 제9부까지의 5개 부이다.

정권 범죄를 수사하는데 사용된 근거 자료로는 구 동독의 공산당과 정부가 보관하고

있었던 각종 문건과 국가 보위부의 기록등 통일 이후에 취득한 서류들이지만, 정권 범

죄의 상당 부분은 이미 통일 이전에 서독이 자체적으로 조 사 기록한 자료에 수룩되어

있었고, 이것은 통일 이후 동독 자료에 의해 보다 정확하게 수정 확인되었다.

25) Kit0aus(i393), s.40.

26) HatIS-10rgen Grasemann, 
"

Der Schie6befcM-Kein Verbrechen o hne Schuld", in! Po/0팹clIe 5ude12, H. 324
,

43. l g., fuli/Aug. 1992, S.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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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중잉' 특 J 수사부의 기31- 호)쵱·(1992년 12웜 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

i/,,,T,l>,,-,C.,,削..., l
l ,·- :l, 料 ,,-v, 袍 , ·A, 判 ,},B- ,·, l
l K]-9.,]‥F, t·.]3 5-,,.1 利,.,,rnm.r,,,,,, ,,ord,u,.,Lrn , , 割 巷 - d l
l BI]41., d-.荊 ->/ ·/] ·

%

,!. -b-) i

A,,At J ;L,., 制.

l ·/ ], K] 
- ,,%, h,1 判 , ,9, AHV. , ·-d l

i IS. ,]·i·, y‥.)V 
-

,, ,·/ 和. l.%‥]·d ,11· <l l
l (,,1.j, +·], ]·i ·,

·-·
6·. 

-A ·<- · J l

x,, ,. ,<,., K:,,.

l Y ], 病 ,, M, ·/] A(h- ,·.2, l, . , · l

출처: Ok zetrl [ra le Brmi[Iluugsbruppc l'or Regiortmgskd1nina]it%[, Berichte, Berliu 1992, S, 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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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刊, 袍初, 病 列, 有 病 3, 苟 3 [
l ‥‥, ···· ·····……, …, ···……, j

巷 어 밖프, 히 어 별 [

.,..., ..

i 判, 例 3, 宅 料 列, 巷 3 l
l . l

" '

꼈모 묘도..
.,..., ....

고[: 묘 묘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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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71 서% 정부기- 통일이전JiL리 동-t(에시 반Al'한 모든 뷴7] 헹위에 내해 니·骨데로

의 조사-趾 하이 동<·;- 121의 인권 싱·힘-A 게&·1하기 위해서 활정-히.거니-, 여의치 꼿.할 경

- (에는 추[(의 힝시.처1:9을 위한 중거로서 왹-<l,히.이 受디·. 이러한 기관이 있있고 거기에

진IC- 인%식과 기7 지.且가 있었기에 통일후 비교직 習1-은 기간에 Is·대한 잉:의 정7·l hI']죄

사(l-의 수사省- 수 있있도1 W이다.

동 l 이·/1에 동13-의 낯))Ii 헹위를 조사兎딘 서1;-의 대표적인 기권·으로는 )l·y기터

(Sillzgiller 에

� 

3치한 중잉-기->료Jtt권·소((lic Zcu[l'illo Boweis1ni[[C]- Ull d DoktItl1011t[ttiouss(d]c

%r l.ac]esjustizvcrwal[Ull$tI)를 들 수 있니.. 이 기꾄-P 베骨린 잡柱1이 신치된 이후 시-뱁적

차원에서 A마<-에서의 정 치적 억47]· 사레偏- 조사 기록해 돌 VI요성을 인식하여 신치되있

니-, 1961 v I에 셔- - 7 l%)iL장·귀- 연석 최의에서의 건의에 의해 니디작선1(Nicdcrsachseu)류t

에게 기 j,t%Il.소 십y]의 과. i- 위입叫였[IL 니디직-%]) 주의 보]hLJ>L-는 신·히· J iL< 기권·

<j]( 중앙 기신[ J,L<l.소를 설·치히.고. 그- i 인· 굉·l ]위힌- 직·업-완 해 兎·0.27)

W잉- 기록 보<l.소는 구 A독의 v-AB 4위에 판한 증기를 긱·종 다잉·한 조 사 )-l]-)]l.i에

의해 수7]하었다. 서j 이 ·;<FM·- - 지분하고 동독으로부터 인계 반은 반체제 인사, th

l·주지-, 히·11,l적인 이 자, 잉·-51)-의 인적 교뷰, 31 동독에서 발간되는 지-종 인체물과 ]·M'

%· 메체, 그 리고 인la·정보부(Btrndesnachric11t디1[lieu8 의

� 

협조 능을 통하이 통일 시기까지

이· 41/)· 어)의 시.%를 조 시. 기 - 히.있디-.2S)

- rn 1 수시.부가 리- 7애 분신-되이 독V]적F-로 AfVf 하기 Iq)문에, 그들이 조시한 불

법헹위01] 연[-힌 · d체적인 헌쵱·- 피·악·히·기란 C/l-리 d- 일이 이·니디-. 叫지x/]c 4 X 2%기-

보여주는 바와 긴·이 [(-)go년 10월에서 1男5년 1월까지의 통계骨 보143 < P$ 수시J/-는 ]L

71- 45,918긴의 본)/] 헹위를 조사히-옜다. CI- 중에서 지억별로 보게 피11:), 베믈린이

15
,
018<l o

- 로 가징 t2']/-, . 그 디.읍요旦 브<]-l-R!)부L.'f-크, 작4, 뒤링 l, 직·신)-안힌-트 그리고

메骨렌J/-료d-At어폼메-C의 순이디.,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27) l-loiuer StlUOl' Ull d l·lilUS-Ot(O PItIllle yol', Dcl' Sttlzg il(CI' Rc porl: Die Zeutrale ErlllSNtrngss(이1c hcl'iuh(C{ Ci])Cr

Vcrhrechou it11 SD0-Suli11, ILssliugcu 991, s. 231'f,

28) SztUCl' uu d Plumeyw'(lSI), S, 34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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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 2% 특별수사부의 정권 범죄 조사 현황(1990. 10 - 1995. l.)

] 브란덴부且見 ] 9
,
200 l

i 작센 l 8,300 l
! 작센-안할트 [] ,

000 l
l 튀 엔 l 7,000 l

l 조그 소뵈 l l
i 미결 l 20,318 l

출처: F, Wolff. 
"

0eschichtsbev/MIti gung durch Strafrec11t 
"

in: Deutsche Richterzeitun g. 74.

l g.. H. 3, 1996, S. 90.

동기갼에 조사에 착수한 사견의 종결 여부를 살펴보게 되먼 업무량의 방대함으로 인

하여 전체 조사 건수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20,310건이 미결이다. 미결건 전체의 약 2/3

에 달하는 13,000건은 사법부가 법률을 왜곡 해석하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와 관

련된 것이다. 동기간에 종결돤 사건은 25,600건이다. 이중에서 정식 기소된 것은 거우

354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소유예 등의 조치에 의해 사법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버兎다.

이러한 사실은 사법 처리가 일단 광범위한 규모旦 착수되었지만, 실제로 처벌로 연결

될 수 있었던 사건은 극히 예외적 경우에 국한되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 추궁을 위해 대규모로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법 적용의 어려움으로 인하역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만을 주는 결과가 된 측면이 있다.

업무에 있어서 독자적 권한을 가진 특별수사부가 담당하여 조사한 4 만5천여 건의 정

권 범죄는 그 행위자에 따라 아래와 같이 크 게 여섯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29)

첫·째, 내독국경이나 베를린 장벽에서 동독을 탈주하려는 자에게 사격을 가하도록 결

의한 국가 안보 위원회의 위원들

둘째, 이들의 명령에 따라 동독 탈주자에게 총격을 가해 살상한 국경 수비대 병사

29) Pricke(1395), s.11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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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째, l
)
l
, i-趾을 왜곡 헤석히·여 $:l·건-8- 히·거니· 재 l·싱·의 J'

,
)-정·s- 저지른 핀·사와. 피의자의

인5%1을 - R-린하는 행위를 한 3]시.
a

J쌔, 선거 조직·과 같이 체제 유지를 위해 -趾법헹위를 저지-浴 괸·旦

디-섯찌], 骨빔 제Y d 구큐 칠-리고 게인의 사)W환을 무단으로 칩1/]한 국기. J;L위-7- It긴

여섯째, 구 동독의 <·{가, ·정당', 사최난체에 재정적으로 손해-趾 입힌 부정 J /-폐 91위자

1·f범 수사부가 조사 ]리힌. it%[] 행위 중에서 이본의 관십을 기-징- 크A 끈 깃은 동

-5 탄7자를 사실'힌· 국겅 수비대 1 9시-외. l-주자에게 시-실'을 r6宅하거로 결의한 1·f가

인·oIL 위%),>최의 위원에 내 
'l· ·체y'l-이었디-. 이 시·긴·趾유w- 정식 기소되어 재핀예까지 이른

얼미· 되지 업·'는 시·v-1들이었<-1기, 사·V:1의 셩긱상 일VI- t‥fl%11뜰로J/-f-·1 커다란 판십을

에 총분하있디-.

4.1.2 5 (겅 수비대 병시-에 대힌 제판

일VI적y-로 국 은 외J/-로부tf]의 인·J,L 위 취을 막기 위해 있기 미-런이니.. 0- 러니., 네

·f·y <·[ 깅%j에서 동독의 
·:·
l 수)]]대가 수행해·%1· 兎 l 가장 7요한 임]/-는 ·기.-:·r의 <·1뽀1

이 )'-i히·A< 것-E t:J]'<:< 입이c]-. d·%기티(Salzgitmr)에 소제히J:( 있<<- W骨 기록 J,<71.소

·는 통인 이전까지 IT}명의 동독 1쇤· 자가 
-:·
r깅이니. 베를린 장빅에서 사신-된 깃으로 집

계하었다-:10) L./새·]니- 베-趾린의 2-잉' 
'

·P 1 수시.)i!.가 빔·표한 최근의 조사 건파에 의

)]-1省- 5841:M이 사<l·)d 것으로 1'히질보mIt], //- 중에 3691:6은 징조 사걱에 의해 사살시

있디-.:삐

1 11.지 - 회 자L- 베吾 l 장빅이 무니지기 ]
i
ll·년 전인 19Sq년 2오1계 베블린 장벅은 노)

어 서베- i-V-)으로 VI-주하리디·기· 사살 ] 구·에프로이(CItris CueU'ro y)라는 20세의 41은

<J이있다. 1WI 년 (-냐/에 이 사긴에 연A[L毛 41-8의 국깅 수비대 벙사가 1·:·경t/j을 남용한

신·인죄로 ·기소되어 V'l·-g- V)-있-디-.

이 제)12 4힘/l 수사 1
,
L 기- 

<

p· 동독의 -l>l-IA] 행위-計 <시·한 후 정식 기소하어 재포1·에

30) CI11·LsIu]lh Schael'ge)),
li 

oD'eul[ic]IC Auh(ir11Ugc11 t Ier BIlquc(0표0111111issiou ill Lcip/.ie,
‥

DutIrnchltmd Archiv,

Nr. l
,

)9참, S. I l'2.

31) F'ricku(lyL5), S. l ]:3.



197

회부한 최초의 사건으로서 법률적인 과거 청산의 시작을 알리는 중대한 의의를 안고

있다. 또한 이 재판은 동독 탈주자를 사살한 국경 수비대 벙사에 대한 처벌이라는 의미

를 넘어서서, 정권 범죄에 대한 사법 처리의 가능성을 시험하게 된 시범 재판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1982년에 개정된 동독의 국졍법은 총기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규정은 가능한 한 인명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유보 조항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경 수비대 병사는 동독 탈주자를 사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그 이외의 수단

으로는 탈주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범적 근거의 모호함

으로 인하여 국경 탈주의 사건은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총겨에 의한 사살이

불가피하였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만 판결이 내려져야 하게 되었

다.32]

재판부가 심리 과정에서 병사들의 살인죄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웠다. 병사들은 단

순히 상부의 명령에 따라 총격을 가한 것이었다. 그들은 국경 탈주를 사살을 해서라도

막아내면 포상을 받았고, 그렇지 못하면 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상 병

사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변론이 제기되였다. 그러나, 피고

벙사들이 정조준을 하여 사살하였다는 점에서 살인 의도가 있었음이 부분적으로 인정

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 대신에 형의 집행은 유예되었다.

이 재판의 결과 동독 국경앵서 발생한 수백 건의 사살 사건은 모두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로 규정되었고, 구 동독에서 인식된 것처럼 탈주자는 범법자가 아니라 오히려 탈주

자에게 총격을 가한 국경 수비대 병사가 범죄자임이 천명되었다. 따라서 이 재판은 국

경 탈주로 인하여 희생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복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재판은 동독 탈주지3 희생에 대한 책임을 단순히 명령을 수행한 병사에게만 지

우고, 사살 명령을 내린 권력자들은 왜 처벌하지 않느냐는 비판적 여론을 불러 일으켰

다. 이와 때를 맞춰 국경 수비대에게 사살 명령을 내릴 것을 내용으로 하여 1974년에

작성된 국가 안보 위원회(Der Nationale Verteidi gungsra 의

� 

결의서가 발견되었다. 이 결

의서에 따라 국가 안보 위원회는 동독 탈주자에 대해서 가차없이 총기를 사용할 것을

국경 수비대에게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경 수비대 병사에 대한 재판과 국가안보위

32) Die Zcit, 199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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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 길의서 문<J은 걸1·f 결의서에 서씽한 37-위 /%지-들에 데한 재핀·을 하게 되는

게기-計 미. 1하있다.

4.1.3 호 커 셰판

19[]2닌 1 1 우1에 배-野린 특별 수사부-:--:- 호내커 전 동독 공산딩· 서기장(80세), 일케

(Brich MiclkcJ 전 /·<가보위부장(84세), 슈V)1(Willi Stoph) l 총리(78세), 케슬러(Hoiuz

K비11cI·) 진 <·:·Iq- 징-꾄·(72세) 동 613·s- 산인 t·]'(시- 험의로 기소하있다. 이들/ iq74닌 5월

3 J에 개최%l <·:기- 인·21 위윈}최의 XI]45치- 최의에 A·석한 사람-計이였다.:3:f)

찬서자중 7) X-3- 인 l 회의 의장이있y·l 진더만(Host Siudcrma11U)과 페2르Ld(WaMemar

Vcrucr ) 
'헤/ 

제독- / /.f- 동 l· 사[g-히·였-p-며, 징치-1·r원이였0 )c 이만(Alfred NeuztUllrn)과

3롤리코프스키(Weruer Krolikowski) 및 니켈(Prieddch DickcI) v·l 내무장뽀1·은 회의에 붐

찬했기 때%C-에 ]'
l
%1정에 서지 임-T도 있디-.34)

<·:·가인-3,L위우1최1-:- ]954d에 설8>1된 ),l-얀위윈최(Sicherhedtskolntni뱀ion)의 후신으로서

Iq60노1에 실치되있<)-, 1%우1징-은 인VI최의로J - 더 신출되었지만, 의레껏 공신·딩· 서기장이

위%9징-지을 7)임하있디-. 1·rIV'부는 국가인J;l-위원회의 산하에 있었y-미, 1·:·김 수비데는

1961 넌까지는 네무부 애하에 있있지만, /l- 이7로 국방부 애히- 기괸-이 되v-1서 국기-인-보

위우1회의 tg렁P 반게 되었디..35>

국가 안)Lt 위원최 결의서 시-건1-로 인하이 -
'

I
L 동독 공산 징권이 봉피하고 닌·후 처$-

< 로 공산당 서기장이있던 호네커가 정씨 기소된 깃이디.. 그 진에 2 1-는 이미 s卽닌 5월

에는 쵱唱험의로, 또한 IX0노1 1윌에는 반역 ]의旦 구속되었디-. 하지만, 그를 처별히-리

했to 시도들은 l
)
l]적인 근거 부족으로 모1'/ 중단되었디..36)

호1·11커·는 동일이 이룩된 저후인 1991 년1 3우1 소Q'<1군의 도A으로 그기. 지료차 니문

VI 소 ·l 주113.< 1271에서 모/>3 바로 L 주하었으니., 그헤 12월에 -/ 소련의 붕괴와 함

께 L;j-르비·<1프기- 실긱'한 후, 러시아 정부가 모2:<5-/.비.를 띠날 젓을 요청히-지. 모스크바

m

m

33) Dio Zeit, 1322. 니. 20,

34 ) Uk z(dI, 1勢2. 7. 31.

35) Dic Zd(, IEZ. 7. 31.

36) Wolff(1206), S. )3,



199

주재 칠레 대사관으로 가서 그 곳의 보호를 받고 있다가, 독일의 의교적 노 력에 의해 이

듬해인 19인넌 7월에 독일로 강제 소환되어 동료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다.37)

정치적 재판의 성격을 띄는 이러한 사건은 검찰에게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한

국가 원수의 도덕적 양심과 정치적 책임의 문제를 형법이라는 법적 규범에 의해 처벌

하고자 하는 시도이며, 그리고 한 국가 원수가 자신의 정치적 결정으로 인하여 살인자

가 될 수 였느냐는 문제로 인하여 독일 연방 재판소를 비롯하여 유럽 인권 재판소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 재판을 지켜보았다.38)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해 한편으로는 국가 안보 위원최의 결의와 국경에서의 사살

사건간에 인과관게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안보위원회의

결정이 실정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兎다. 동독의 형법은 무단 월

경행위를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 법률에 따르면 서독으로 탈주하기 위하여 국경

을 무단으로 넘는 행위는 범죄사실에 해당하였다. 또한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국경

에)·-]의 총기 사용을 허용한 구 동독의 국경법과 윰사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검

찰은 동독 국경에서 총기를 사용하도록 명령한 최고 통치자의 행위로부터 살인의 의도

를 유추해내야만 하였다.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동독이 무력에 의해 국경을 통제하는 행위는 형법의 상위법이

라고 할 수 있는 동독 헌법과 유名 인권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1968년까지의 동독

헌법은 국외 이주권을 보장하고 있었고, 1966년에 제정된 유名 협정 역시 누구든지 조

국을 포함하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를 떠날 수 있는 기본권을 가지고 있음을 명

시하고 R)다. 이와 같이 국경 탈주자에 대한 사살 명령은 형법에 의하면 적법하고, 헌

법이나 국제법에 의하면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되는 사안으로서 형법 주의와 국가법 주

의의 묵은 논쟁으로 불러 일으겼다.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동독 주민의 국외 이주권은 1968년 이후에 헌법에서 삭제되

었으며. 유엔 인권 협약을 동독이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민 회

의는 동독 정부가 서명한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독에서 유엔협약이 법

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가 없다는 것이다.39)

37 ) 촹병덕, 
r 동서독간 정치통합언구」 서울 1996, 91쪽.

3H) Spiegel
,

139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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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힌·, l/11인은 A]칠·의 기소기· 역시·적-eJL 중대힌· 의미믈 깆·는 정치적 시-d- 힝보]에

의해서 해4하리-F 다당하지 &y, 시도라2)< 비YI·하였다. %독간에 1·r겅이 섕1겨난 데o]1

있어서 리·- - 한 구 소 1의 의 :l·-A 김 l-은 긴·피-히·고 있다는 깃이다. 동-독의 국경은 긴</[

바>L시·바 조약 기c/·의 국겅이었으1*], 동독 정/은 짐령군이었딘 구 소런의 의지에 의해

겯정적인 엉힝·- 반있·디-. 띠·리-서, 5 1'경 A/외. 괸-V]히.여 WJW힌· 시-骨 시.긴에 대해 3이

71리인 첵입을 -1소는니-vI, 피고석에 설 사 ]-온 동 베를로1의 51-1,럭지·가- 아니리-, 모스3비·

의 권내1자리-는 깃이다.

제$J-)3<- 핵괴- 인·y,L 위우)회 소속의 피고인돌이 시·실' x:M령이 분법이라는 사실을 l-고

았있디.고 간주하었니.. 그. 증기로시 이들은 시-실· 낀ig)% 구a/-로만 하달하었고, 1·f깅에서

l
(
l)·생한 실·싱· 사긴들- 항싱- 극비에 )

[

1
- 치고, 2. f- 혼직- 없애고 괸자1 l-M사를 다谷 근)[

로 이t시겼다. /L리하여 사긴이 시>-의 신·y기터·패 소재한 중앙기록)·L핀·소에 의해 At

· 느]지 않V록 애씰다는 짓이니-.40)

국겅에서의 시-신·에 대하여 <-·l·겅 수비대 18사보다 최고 %9력지-들이 너 큰 첵7A을 져

야 하는 것은 딩-연한 우1이다. 페니:하<l-l, 이들은 실·1但'한 국깅合 평촤1;-게 만돌 수

권한과 의J)L를 가지고 있었기 떼분이다. u]고·힌· 애로 80년대 초에 서독이 수7]익 n).且

크의 치-All·을 제꽁하는 내))·로 X독 정부가 <·l'd 지내에서 자동 빌'사 ·장치를 칠수한 일

이 있있디·.41)

제판부는 무잇J,t다도 <·l'기- 인-J,L 위%·)최가 동< V}'주暑 미-기 위헤 핵·깅 수비대에게

9·iL치·Ill l>l'시· l:g릴-E 내린 깃-F 동-Y 국깅)/] 제27조에 1김시된 총기 시·딜-의 조심셩괴- 省·

게 조 힝-이리-- 지, <l- 리31, 정조 이니. ·무치.IA 인A시-겨 깁F 것이 v-1허 언if되어 있지

엄·'다는 접에서 실 동독의 신정}&1을 위베한 깃이리·고 핀·시하있다.42)

2&네기吾 비롯 
'l- 

-

,
+- 

%-독 5%1력자·들·8- y]·히.는 예 징·애가 된 것은 무잇보디-도 피

고 인들의 고형과 /.징이있디-. / / 동3f- 사최7·의 3 (-기-에서 >·1헝적으로 니·디.니-는 헌싱·으

로서 지배지·기- )9리의 정싱'에 요래 미JiL르{/- 
" 

원<t정치(Gerou(0kratie)"의 건괴-, %31 l·s

3q) Dcr Sp iogo l, ]y]2. N. 3.

40 ) Gl'itsomirnu(If192), S.:0.

t+l) R'ickc (IT]S), S,I l4,

q2) Sp iegc l, IA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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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권력자들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호네커는 오래 전부터 간암을 앓고 있었다. 따

라서 이들의 공판은 매우 느 리게 진행되었다, 결국 1993년 1월에 재판부는 피고인 호네

커가 아직 계속 재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최종 선고를 받기 전에 사망할 가능서이 크

다는 이유로 재판의 중지를 선언하였다.43) 석방된 호네커는 칠레로 망명을 떠나서 3

곳에서 약 1년만에 사망하였다.

1993년 9월까지 계속된 12차에 걸친 심리 끝에 케슬러는 7년6개월의 금2형을 선2

받았으며. 호네커와 슈토프는 1993년 1월에 호네커와 함께 건강과 노령의 이유로 기소

중지되었고, 밀케 또한 과거 나찌 시대에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는 바람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되었다.

재판 결과가 보여주듯이 소위 - 호네커 재판이라고 불리는 최고 권력자에 대한 재판은

싱겁게 끝나고 말았다. 구 동독의 독재자를 처벌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실정법이 但

어서 전혀 사법적 처리를 못하고, 권력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반 여론의 따가

운 비판을 받다가, 국경 탈주자에 대한 사살 명령이라는 궁색한 죄목으로 재판을 시도

하였던 특별 수사부는 소기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였다.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

기에는 펴고인으로 재판정에 선 력자들이 너무나 늙고 병들어 있었다.

4.2 정치적 처리

독일이 통일된지 만 1년이 지난 1991년 11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5%가 그 동안의 사법 처리 결과에 대하여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구 동독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볍적인 처별이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제한 때문에 국

민의 기대에 전허 미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과거 청산이 다른 방식에 의해 보충되어

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독일 연방하毛(Butidestag)은 
" 

과거청

산을 위한 별 조사 위원회(Enquetekonunission)"를 설치하였다.

4.2.1 특별 조 사 위원회의 설치

독일 연방 하원온 의회 규정 56조에 의해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에 대하여 특별 조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연방 하원은 1992년 3월 12일에 구 동독

43) Die 그eit, 199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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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거 의사와 구 동독 공산당의 독제 체제가 Id'긴 잔제를 정치적으%- 해1'9히·i 칭산

하기 위하이 
"

3L 동독 W신·딩' 독제의 익시-치· CT- 건과에 A3·한 독일에서의 진싱' 3-'/·IA

(Aufm·bdtLlllg von 0eschich(e Ull( j von PoIgen [Icr SDD-DikttItLlr ill Deutschhmd)" 이린· 공식

I l]칭-의 가 l [ p찬 조시 위31회骨 설치힘-으로써 <·[일 억시-상' 처읍 로 의최기- 과거 청

산의 dCA룰 헤 :)히초:- 에 니.서게 되 )다.44)

1/l 조사 위원최의 설치는 피.거 칭산에 관 
'l- 

3 :-vI적 논의에서 제기피었딘 
"

히민 심

d·"이리-는 치리 Iq-시- 소1'헌히-는 것이지만, (사1;0적 1한이 부여되는 <·<141 십핀·1를

만느는 네에는 1 ]적 J 이러-2·이 띠·므기 때11'l-에, 처V)이 아닌 진싱- 규-1%이 힉-적인 
"

공게적

-:,
(·1/l 71판"의 장·-s- [ J]-련해 ),)-지-는 데(j)] 이 0범 조사 위71최의 의의가 있는 것이디·-45)

Jl.p는 정딩·이 3- l 조사 위 J회-祖. 설치하이야 힐- 핀요성을 인정하고 있있지만, 일

l 1저 제인·e 
-한 

정딩' , 시·V{당'(SPD)이있니-, 뒤이이 디--C 정당들도 위원최 11치嶺 제인·

히였]'::-네, ]- 딩·의 ·제안 취·지-;2- 거의 모J >

'
- 대J&'-소이하디·.

4 표 3% - 1但 조사 위 :1최의 [ I
l- 성

m

l l l ·/미/씨.당(CUO/CSU) 7·S l

J밍1 3屈 i
l 위원 l . . . l 11'%90(Houchlis qO) l

. . 1

출치: 13uquc(C-i(ommissiou 
"

AuI'tIl'hdttrn g ( Icr Gusc11ichte [II M %r Pol gou %r SBD-l)ikmtm· iu

l]Ct1(SC]lImICl", t/lIquorn-l(omulissiou: AI]It·ugc Dc[)lIttou Bedchl l, l·'r[rnkfurt a. M. 1995, S. 24.

m

zl4) Dirk Htll1SCU, 
"

ZtlI' Arbdl ( Icr 12ut]11CIc-Kommissiou 
'

AuOu'bd;trng vou Gcschidl(O Ull d Polgcu dcr

SED-Dikl11(rn' iu Dcurn&lal이' us Ucutruhcu Btl11dcs111ges
"

,
ill; I)(·wh·dIC A'IrnlSt, H.125

,
22. Jg., IE5, S,71.

45) 141'iudrich-Chrhthm Sc111'ocdcr, 
"

Dic tEuquctoko]11rnissiu]1 %Ii Doo[SChou 日[Indestagcs
'

Aufarheiltrng vou

Gcschicl%C tIl 띠 vou Folgou (kr Sl·:D-l]iU이tIf iu Deu sc h]Il)M", lu: p(l%'%·c//C I%'twIl'etI
,

H.324
,

43. l g.,

Jllli/Aug, 1뽀]2, s고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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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연맹 90은 구 동독의 과거 청산을 위해서 특별 조사 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원외에서도 그러한 작업을 독자적으로 병행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민사당(PDS)은 특벌

위원회의 셜치는 구 동독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조 직적인 공격이 시작된 것이라고

비난하고, 과거 불법 행위의 전상 규명과 함께 구 동독의 업 과 가치를 찾아내는 작업

도 병행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46)

결국 민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은 특별 조사 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는 공동의

의결안에 합의하였고, 위원회의 명毛에 있어서도 보다 중립적인 의미를 가진 진상 규명

(Aufarbeitu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47)특별 조사 위원회의 구성을 살펴

보면, <표 2$가 보여주듯이 각 정당을 대표하여 하원에서 16명의 의원이 위원의 자격

으로, 그리고 동일한 수의 의毛이 부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정당별 (부)위원직 분

포를 보면 기민당과 기사당이 함께 7명, 사민당이 5명. 자민당이 2명 그리고 민사당과

연맹 90이 각각 1명씩의 (부)위名직 임명을 배분 받았다.

정당에 의해 선출된 전문가는 모두 11명이였는데 심리학자와 신학자가 1명씩 참여하

였고, 나머지는 모두 역사가였다. 이들 전문가들은 정당별로 기민당/기사당이 5명, 사민

당이 3명, 그리고 자민당, 민사당, 연맹90이 각각 1명씩 위촉하였다.48)

이렇게 해서 위원회는 모 두 4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玆다. 하원 의원과 전문가의 선출

에 있어서 최대한 동서독 양지역의 출신을 균형적으로 안배하기위한 노 력이 기울여졌

다. 이러한 의도에서 위원회의 명칭에서도 
3독일에서의(ill 

Deutsch1and )"라는 용어를 추

가하여, 위원회의 과제가 전독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위원장직은 기민당 의원으로서 구 동독의 민권 운동가였으며, 과도정부의 국

방장관을 지 에펠만(Rainer Eppe1mann)이 맡았다.

특별 조사 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결코 과거 청산에 있어서 사법 처려의 방식을 대체

하려는 것이 아니다. 또한 구 동독의 과거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조 사하기 위한 것도 아

니며, 구 동독에 관하어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니다. 이 위원회는

45 ) Besch1ul)empfehlun g Ull d Bericht der En quete-Kommission 
M

Aufarbeitu% der 0eschichte un d der Fol yn

der SED-Oiktatur'y, in: Deutsch1and Archiv, H. 7, 1922, S. 7825

47) Schrocder(1992), S.25.

48) Enquete-Kommission 
1K

Aufarbdtun g der 0eschichfe utt d der Folpn der SBD-Diktatur itl Deutsch1altd"
,

Enqucle-Kommission: Antr%ge Debatten Beicht l
,

Frankfurt a. M, 1995, S.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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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산을 위힌- 히·니.의 정지적인 시도로서 설치되있고, 대최.외. 토易을 통하여 과거의

익시·에 대히-이 Ic1-히·고, 겅7]하31, 이해하기 위하여 만들이鬼디-.4(])

4.2.2 특빌 조 사 위원회의 괴-제외- 업무

1혈 <시. y'1원최의 첫 l/1찌] 회의에서 기1;l{딩-의 에엔민- 위 IV은 위7],의기. 딛·성하여

야 힐' 복표는 다시는 독인 띵-에 3제 정7{이 1지나지 鶴'도록 하는 )이며, 또한 과기

의 진션을 楫'히 hI]F-로써 통인 학.일 t 힌/1의 촤해를 이晋이 네는 것이라고 말하玆디.. 그

는 위윈1회가 정치적, 도닉지 의미에시 파거 칭산의 직·업을 힐- 것7]各 깅·조히.있)1, 이러

힌· 71무 ]q·힝·은 L'C·든 징딩-으로부티 지지-計 반있·다,SU)

위외·v-/ ·복표暑 %십히 년'싱히·기 위하여 11실 조 사위윈최는 3개 1간의 비공개 회의暑

통하이 힝<후 부1%할 파제를 1 9획-히 섬정하았디.. 그w리히.이 1992년 5월에 그 길과를 의최에

제출하어 수정 없이 전2 직인 지지로 승인을 받았디-. 분괴.별 소위윈최가 분딤.한 조 시. 파

제는 디.y.파 긴·디..51)

칫 , 구 동- 공신-딩- 정6+1의 7-l /조외. 정치적 긴정 과정 fl리고 ·-)릭의 소제

둔 , 구 동-3의 /·l-기-외- 사최에서 이데- IL기, 교-H, 학습 등의 역省.과 의미

%·쩨, /

I
l- V-독 교[<l·딩- 정</1의 법 체)Il, 시-범J)L, ·경칠

II·쎄, 앙5]-A(l·계되. 국제 쵠·宅

디-섯쩨, 3L A- 2d신·딩- %- 의 여러 0게에서 녀.叫닌. IV최의 역힐-괴. 지.기 이헤

이섯쩨, 일털·적, 저항적 사회 唯위의 가능성과 잉·싱. 51리고 반체 
-쟁위, 

19S9의 핑화

헉명, - 일 3 일후 독재적 / p-1외. 거· 의 v I-존 문제

이싱-과 같이 1감]) 조사 위%·)회는 동독의 억시로 6개의 큰 주제로 니.누어 긱. 주제벌

로 l-M-대한 조 사 7]J/-를 시직-하있다. c t리하이 특씸 조사 위원최는 27y}1월간 모두 4 차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49) i-hmseu(l))5), s.76.

50 ) Raiucf E비)Olmzum
,

"

Au)Ilefkuugco /U Ocs리12uo Irn d P이Eco %r SED-DiklM[Ir ill Doulschlzul(l Rockblick

uu d l<UllSC(]U011Z
"

,
ill: Cer雁11 S'IV&'c·A· Rc.M래,, RIll 19X, S,205,

a

51) Schrocd며]()92), S.26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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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의 공청회를 주로 구 동독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하玆고, 37회의 전체 회의와 헤아

릴 수 없이 많은 소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총 327 명의 학자와 증인이 과거 역사에 관해

발언을 하였고, 148명의 전문가로부터 소견서를 받았다, 경우에 따라서 똑같은 테마에

대하여 두사람의 전문가에게 소견서를 요청하여 의도적으로 대립적인 의견에 귀를 기
a

울였다. 그리고 2개의 대형 연구 과제를 발주하였다,52)

일련의 공청회는 특별 조사 위원회의
.

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을 는데 성공

하였다. 그러한 공청회에서는 전 현직 수상과 장관 그리고 구 동독 공산당의 정치 국원

과 같은 거물급 정치인이 출석하여 역사를 증언하였다. 때로는 슈타지의 희생자와 그의

가해자가 한자리에 앉아 과거의 사건을 증언하였다.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Frank5trter

Rundschau ) 같은 전국적인 신문들이 모든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f바짐없이

� 

보도하였다.

4.2.3 특별 조 사 위원회의 성과와 의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5넌이 지난 1994년 독일 현대사에서는 의미 깊은 낳짜인 6

월 17일, 특별 조사 위원회는 27개월간의 활동을 종결짓고 306 쪽에 달하는 최종 보고

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조사 위원들의 전체 합의하에 작성이 완료되었다. 제1,

3, 6 소위원회졔서 다룬 주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큰 이견이 但었다. 정당의 대표로 참

여한 위원들간의 입장 차이가 심하게 드러나는 테마를 다룰 때에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홀륭한 중재 역할을 하였다. 최종 보고서와 함께 약 155000 쪽에 달하는 첨부 자료가

제출되었다. 여기에는 위원회의 회의록, 공청회 기록, 전문가 소견서 등이 담겨 있다.

이 모든 결과물은 18권의 시리즈로 발간되었다.53)

특별 조사 위원회의 임무는 최종 보고서의 제출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공청회 등을 통

하여 공개적으로 진행된 과거 청산 작업을 통하여 위원회는 한편으로 국민들에게 민주

주의를 배우는 학습 과정을 제공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정치와 학문이 함께 힘을 모아

과거의 역사를 규명하였다.

52j Robert Grunbaum, 
"

Aufarbeitun g der SED-Diktatur, Die E11quete-Kommission des Deutschell Bundestages

zw ischen Politik un d Wissenschaft"
, in; Ocztsclze Sn」Tdkn, H. 130

,
28. l g., ImIi 1996, s,112.

53) En quete-Kommissioll 
"

Aufarbeitun g der 0eschichte un d der FoIgen der SED-Diktatur in Deuschland"
,

EIlquete-Kommissiono995) S.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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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111 조사위 ]최의 작7:]은 긷it 사7] 처리를 대체하이 총사변의 개기룰 미. 1하고자

진헹된 것이 이.니있디·, 으A리 정71 범죄吾 JtL디· 칠저히 %]번힐 d< 있V록 정]iL외- 지.료

吾 제공하어 /l- 뒤It).l-침이 되있디·.54) 이짓이 1 )]·로 위오1회기· 실 tI하고지· 한 <힌i!l 심W'l·의

개닙이 )디-. A 위2(1최는 )/j치주의에 의해 제익: 받%2 시새부가 7이진 l ]의 테)/리에서

최대힌-의 
·] t< 힌' d'1 있도록 돕고자 

'l· 
깃이디-.

의최의 파거 산 직·3]은 ->김差 조시. 위원최가 최종 보고서를 왼·성 춥 )-으로써 끝

<l· 깃이 아니다. -<림(g 조사 위우1회;.:· 리·il:y]긴·o]] 비해 너무 의斗적인 과제를 설·정하였

기 때분에 충분한 진상 31띵은 하지 못 
' 

t- 이·쉬-A-S-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R-에서 -bs

'히. ·>은 (%5닌 6월에 "

h]-일 y'71' 피·징 서 구 동독 공산당 독제의 잔제얘 내한 극복

(()berwitaduug dcr P'(·lgeu %r SOD-DikitUrn· im Prozdi %l· cloutschen Eiuheit)" 이리.는 l:6칭

의 새로운 13)[], 조 사위윈최풀. 3+·성히.였다.-5S)

5. 결 론

민% 통일合 이룩한 독 J/ 먼족 y 1을 위힌- 이러 가지의 과제믈 인-게 되있다. 통려-

과XI]는 징지, 사회, 깅제의 통호;·이리·는 세 가지 데마로 대벌毛다. 과거 청신·은 9/-분리으

로 정지 ]-이머, Y-분적F-로 사최 통骨이다. 31 니-·邑 시저·에서 본니-1견, 1짓은 억사

d/·촤지인 통힙·이니-, 익사 문촤적인 성격은 가진 A, 는 언제 어니서니- 그 해질의 펠요

싱예 있어시 최31- - (선 순위骨 가지지 못한디-- 정치, 깅제, 사회적 AC-· 가 la· 시6[/·한 깃

으로 인식되기 떼J)':-이다.

/l- 다211 해서 독임에서 과거 칭산의 분제가 1닐로 커다란 빈향合 잉F/지 묫한 깃

은 이.L-)다, 오히리 정170·대의 상이 니·디·났디., 왜니·히.1진, 2일 있어서 파거 칭산이랸

0 이 - 니-리-에서))-더-도 VI김·한 l
;
)l-응各 분러인으키는 사안이기 떼분이디-. 그러므로,

일/( 과거 칭 . l-01] 대해 국VI과 징치71,과 / /. 리LJ )론이 보이( 입청v-l- 괸십과 거칠한

<도%은 3사 . 힙'이 싱지, d]제, 사회 J 
'7'1페 

못지 M께 중요하게 1·<의되었디.는 사실읊

團 團 團 團 團 團

a 

團 團 團 團 團 디 

團 團 團 團 團 團

54) Eppc lmtmu(]Ed), S.208.

55) Hill1SOIl(ty95), s. l'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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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한다.

구 동독의 정권 범죄를 처벌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국민적 논의에서는 사법

처리, 국민 심판, 총사면이라는 세 가지의 방식이 제기되었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통일 직후에는 국민의 다수가 사법처리를 원하였다. 그러나 이 방식은 법치주의의 원칙

에 의해 한계에 부닥치고 지지부젼해졌고, 국민들의 실망이 증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서 자연벌에 의한 처벌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 심판 방식이 주장되었으나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지는 못하였고, 실행에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점도 안고 있었다. 그리하여

1992년 이후에는 총사면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1995년에는 확연

히 과반수를 넘어섰다.

이러한 논의와 독일에서 실제 진행된 과거 청산의 방식은 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

다. 독일의 과거 청산의 유형은 우선적으로 사법 처리의 방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법치

주의의 제약에 의해 사법처리가 불가능한 부분은 변형된 형태의 국민 심판이라는 방식

으로 보충하였다. 이를 위하여 처벌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 조사 위원회가

구 동독 정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독일의 과거 청산에

서는 사법처리와 처벌없는 국민심판이라는 두가지 방식이 상호보충적으로 적용되었고,

총사면이라는 방식은 배격되玆다.

그렇지만. 극히 제한된 정권 범죄가 처벌 가능한 행위로 입증될 수 있었고, 또한 그

중에서 소수의 사건에서만이 자유형이 선고되었고, 대다수의 사건에서 유죄판결은 내

려졌지만 모두 접행유예의 처분이 내려졌다. 게다가 1997년에 정권 범죄의 공소 시효가

만료됨으로써. 이제 사실상 총사연의 효과가 생기게 된 것이다.

과거 청산의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가는 과거 청산에 있어서 가해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즉, 누가 불

법행위를 저지른 자인가를 가장 잘 규명하고, 그에 따라 처벌하는 젓이었다. 그러나, 막

상 과거 청산의 과정 초기에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처벌을 유일한 최고 목표로 설정하

지만, 그 들의 요구에 따라 가해자가 엄벌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자의 억울함이 씻겨지는

젓이 아니다.

따라서 완전한 과거 청산이란 피해자의 입장에서 문 에 접근하여야 한다. 즉 불법행

위로 인하어 생겨난 피해가 얼마나 크고
, 피해자의 고 통과 불이익이 어느 정도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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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는 짐-8- 익사, d/학· 그리고 애숩A- 통하이 규명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旨히진

피 에 대히-여 5' f기·는 )iL상피- I F권合 해주어이· 
'히.<< 

)이디-. 피해지.에 데힌· 녁dB J;L

싱·이 vI- 이 어림1록,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11을 요-/히.는 목소리는 싱·내적으로 직·이-

진니·- -b(일 정부12 ic-)S1 닌o]] 
" 

제1차 동독 W산당 불법헹위 칭신·Il](Brstes SED

Ourechtsboreiui gunglsgcsclz)'7-E 통해 15익 1·1.yyo-에 t ·>·d·는 
피헤 3',t싱규을 미.련히.었51,

그.해 1J'01] 보상 인-f/사1(BIl[SChtidigungsreutellgeset/J을 y과시臧다,56)

과거 신·에 7)이서 시곡] 치리리·1<- 빙-식이 기·징· 71위적이51 [ 정힌 깃으로 인식)敍

A<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실제ilL 현신 정치외· 사최에서 항상 바림-직힌· 기능合 하는

깃이 아니라는 깃이다, 왜니·하면, 과거 청산이란 긷코 ) ]적인 분제가 이-니기 문이다.

2니.거 칭산의 1<)/적인 차 1인 징치측1/:1에서 71저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봇할수록 힘사

hI]에 대 
' 

l· 과거 칭산의 국면적 기대는 A7-아지게 I U-린이다.

과거 청산을 위 1 역사직 7/·닝 작71-8- 1 1헤 <j치되이 운영된 제1차 1 1 조사 위오1

최의 7]j/-가 종료꾄 이/안 s]- J은 과거 칭산 삭 ]의 <-']·본 벵·향에 있이서 기·해자 섹출에

서 피811지.의 보싱·7-로 1호1-히·었다. · 일 조사 위윈최가 27개월간 범인 역사 v-명 작업

f%- 구 동p. 시짇의 분빕헹위에 의헤 61·셍한 피헤 상촹을 괵·범위하고 정라-히.게 피.익-히.

는데 커디. l· 보3!]이 피었다.

fl]-지< 로 독우1의 과거 청산의 질%에서 한반도 통일 이1의 시시·T]合 찾아-l>t디-면,

우리의 깅우에는 군이 사빕 처리가 필요하지 3·'F-리라고 본다. 한<·r은 광복 후 친일파

o]] 대한 처번各 제대로 하지 봇循다는 주]에서 일제 식민지 익사의 칭산에 실폐하였다,

디·행히도 근래에 들이서서 역사가骨 W심으로 하이 맘은 지시인들이 우리의 역사를 새

로 쓰는 3‥릭을 해 왔고 문1/l 정],L가 듣어서3t 니-서 역사 바로 세-원기라-P 구호 히.에

3브·1의 피.거 정 산 정 리-8- 신시히이 국민 面-의 호. - 필 얻고 있디.

인제의 과거 칭신 키'11이 미昏했기 분 통일 平에 41-한의 吟거 칭신F 피.거의 진

칟을 다지 빌-고 칟지하게 이· 한다{<- 주장은 $S릭이 부족히·다. S-히러, 일제의 과거

칭산11.t 제내로 히.·지 못健으<r-1서 -1+한의 피.거 칭산을 -첨저히 하려 드는 d은 9파직이

리.는 비7'l·- 11

11-S- 공신·이 0 것이디·. 독일의 깅-Y-에]< 니-찌 독제 경신·괴.의 힝毛싱이린-

56) Ludvd g-Wilhel;u Keck, Michacl Schrocdcr, WilhcllU 1'appDl'l,
"

oils SIr;1frccIl[lichc RehabilRieum gsgcaSC[Z iul

0[)Crb]ick,% ill: Oculschc-Oculschc RcclIrnf.cirnclll·ill, Nr, l, IW0, s.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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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총사면이라는 방식을 채택하기가 곤란하였다.

향후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당사자로서 대하고, 그 바탕에서 민주적이고 毛화적인 통

일을 이룩하려는 우리로서는, 북한의 정권 딤당자를 통일 후에 사법 처리하凍다는 국먼

적인 합의는 그 들을 자극할 것이며, 포용적인 대북 정책의 기조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

서, 민감한 사안에 속하는 과거 청산의 문제를 지나치게 사회정의와 대의명분이라는 관

점에서 바라본다면, 그것은 한반도 통일에 상당한 결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과거 청산의 문제는 통일 이후에도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의 불

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확한 진상 규명 작업과 그 결과를 바

탕으로한 보상이라는 작업을 등한히 한다면, 통일 이후에 남북한에서 사법 처리를 요구

하는 목소리는 매우 커질 것이다.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의 요구에 통일 정부가 끌러가

게 된다면, 그것은 남북한간의 통합을 저해하고 
" 

역사 문화적인 분단"을 새로이 초래하

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과거 청산 정책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과거 청산 정

책의 일환으로서 項째, 남한은 지금부터 북한 정권의 불법행위를 파악하고 정리 기록하

는 기관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이 기관의 기록물과 인적 자원 그리고 노 하우는 통일

이후 과거 청산의 작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둘째, 통일후 회해자의 편에서 과거 청산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여기에는

보상금 지급을 위한 과거 청산 기금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희생을 문화 예술적으로 표

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재원의 확보하는 노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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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요약문]

북한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

외자를 유치하는 
' 

제한 개방 정책'을 추젼하고 있으나 당초 목표와는 달리 천연자원,

양짇(良貿)의 노 동력,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한 자유무역지대의 현실 및 한반도 냉전 분

위기의 지속에 따른 정치 · 군사적 불안으로 인해 외자유치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태이

다. 정보통신 기반이 열악한 북한은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平

입하였으며 선진 외국의 통신사업자들도 북한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나, 남북관계

의 특수성으로 인해 우리 정보통신 사업자들은 어떤 유리한 조견을 제시하더라도 진출

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김정일 집권하의 북한이 경제 회생이라는 실리를 중시하고 있으며 한반도 주변 4국

과 남한의 대북한 정책이 붕쇄보다는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에 기초할 때 븍한

의 대-8개방이 지속 및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외자 유치 및 개발이 최소한의 성과

를 올려 북한체제가 급진적인 붕괴없이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북한 정보통신시장에 조 기 전출함이 바람직하며. 나진-선봉에 국한한 제한개방 정책이

유지되고 남한 기업의 북한지역에 대한 직접투자가 어려운 현재와 같은 제1단계, 제한

개방 정책의 완화 또는 포기로 자유무역지대 이외 지역에의 직접투자가 허용되며 남북

한 경제교류협력의 진전으로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가 활성화되는 제2단계, 통일이 가시

화된 이후의 제3단계로 구분하여 기업과 정부의 대응전략을 도출하였다.

기업의 입장에서 제1단계에는 우리 기업의 대북한 직접투자가 어려우므로 그) 대북

무역을 통한 통신설비와 정보통신기기의 판매, 卽 정보통신기기 부품 위탁가공 형태의

간접투자, 卽 외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통한 통 시설 구축등의 양태로 북한지역에

조기 진출한다. 제2단계에는 자유무역지대가 신의주, 원산, 남포 3개 권역에 중설됨에

따라 나진-선봉 지역과 함께 네 개의 투자 권역이 형성될 것이며, 각 권역별로 통신관

련 합영기업을 설립 · 운영하여 통신설비 및 통신기기의 생산, 유선망 구축, 위성 지구

국 및 통신센터 건립 등에 참여하고, 각 권역과 펑양과의 광케이블 및 권역간 광케이블

을 긴설 · 운영하여 향후의 입지를 굳힌다. 제3단계에는 남한의 주도하에 홉수통알이 이

루어질 경우, 사엽자 선정시 사업자별 진출 현황을 중요시 할 것이므로 전 단계에서의

진출 노 력이 중요하며, 신규 서비스의 과감한 도입 및 무선호출, CT-2 서비스 등이 추

천된다. 미국이 북한지역 주도권을 갖는 
' 

제3자 관리'의 경우, 북한 지역 정보통신 시장

을 외국의 유력 통신 사업자들이 석권할 것이므로 기존 진출 기업들은 신규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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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S· 위한 디- · :·키 컨소시71의 주도지 구싱, 이미 건싣한 통신설비의 리-장, 닙·헌- 지의

과의 인.게E신망 31-축 사업-s, 1'-1/rn-/· ]·Ca->희망 기업들은 . 7-리 기7]이 주도히.는 dd

에의 j-여 또는 외)[ 통신 시-7]자외.의 힙·작 또는 하·칭- A-t섹한다.

정부의 입징- 서 제1)J게는 Id'·낙한 협력 기반 조셩을 정첵P·r표로 )/]징부차 ]의 징)-

통신 내여 조1님-부서 설치, ]/]3(- >S 제도 개<'), 3규3 및 위틱'기-공 부문에 대한 정첵적 지

y.), 정보) 신%3·런 님'북한 공-b'- 위우·1회 l< 실3/-기31- 선치등을 추젼과제로 한

-[2- 칙-한 지역 징보통신 기1])- 조성을 정 책1·;-표로 정3IL통신, 인프라 3tA 71-히, 북한지(j

기2인릭 매%·, 기기산i.1의 ·].;·한지역 이진 추진, %j'식-한 공동 실무기31-의 管.신통6

-hL%]의최旦> /11J/J, ·l·['한지익 -W.신9,L분 시징-게12· - [i- ·직-R]-3 合 정첵괴-제Y 힌

게1 님·P,l-힌- 정)e]AAl 骨힙' 및 t:·:·제진쟁)릭 베3]J-3 징책1·'l-IGL i<l:L%/ 정A

및 %·j-북한 지역·긴· 인. , 북한지익 사입자 선징 1길 )%-1니스 게셔, 시징'개방 <]'i] ·칙'수7

-s- 정체)·: IL로 한니-. 시징- 게19-에 데한 데리으로 북 
'l·지역에 

대한 일정기간의 기뵨통신

시장 /}1&8- -s-예·플· 위해 W'l'O%-]]제하에서 님'닉-관계01] 짠]용, 인정된 돈리省· )}]발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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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서 론

이 보고서는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첫 과정에 들어선 북한의

정보통신시장 전망을 토대로 우리 기업의 효과적인 진출 전략과 정부 차원의 지원 및

유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의 정보통신 헌황에 대해서는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으며 그나마 공개된 것도

신뢰성이 없는 북한측의 발표 일부와 현지 방문자들의 미확인된 증언 뿐이다. 또한 정

부 및 기업 내부에서 작성한 관련 보고서들은 예외없이 높은 등급의 대외비 문서로 분

류 · 관리됨에 따라 회]부 연구자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기발표

된 연구결과물에 그대로 반영되어 정확한 수치적 현황 및 전망에 근거한 심도깊은 분

석을 시도한 예를 찾아볼 수 없다. 이 보고서 역시 대동소이한 어려움 속에 진弔되었

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독일의 예를 비교하며 통일 정책과 정보통신 정책의 분야별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새로운 연구방법을 시도하賃다. 북한의

대내외 정치적, 경제적 여건들을 분석하여 정보통신시장의 이행경제적 전망을 3단계 과

정으로 도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각 단계별로 기업의 진출 전략 및 정부의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혁러한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제2장에서는 헌재 북한이 처해 있는 대내외 경제적 위기상황을 요약하고, 이를 타개

하기 위한 
9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관련 정책 및 국내외 기엽의 북한 진출 현황

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북한 지역의 정보통신 현황과 이에 대한 북한 정부의 투자

계획 및 전망을 정리하였다. 제 장에서는 북한의 대외관계와 통일 전망을 제2장 및 제3

장과의 연결구조 속에서 연구하였으며. 이에 2거하여 북한 정보통신시장의 3단계 전망

을 도출, 우리 기업의 단계별 진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어 제5장에서는 정부의 단계

별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기업의 진출 전략과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가

되는 통신시장 개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제6장에

서 요 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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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투자 환경과 기업 진출 현황

2. 1 북한의 대내외 겅제적 Af겅

19S닌--c -l+힌.의 깅제20-J,t(미·d·러회J-,t 핑기.힌 I Sp·ccNP)i< 진닌J[(디. 4,O% 김·소힌

214익일.러, 1인닝- GNP-l<< 47 >-러기- 줄어든 lUtd고1를 기록하있y-며, 이에 따라 1996넌

4· <헌.의 %제30녁. f<,:의 익· l/22, 1인당 NP;·.:- 익7 l/12%T 인 것A<L 7정되어 님-

l; l-한<l-) -깅 력 z]치.가 더- - 학대%]l 것으로 니.니.니.01 있다. 북한의 1996넌 1'g목0NP

<S 1 인님· GNP는 격 각 세계 60위 및 세계 1 10워 수(%-로 추정된다.

4표 l > P·-;-힌·3 <·<VI-AM산 및 깅 성·장骨

지-AA. : 한-/·t은행)

( 표 2> 북 
'l-파 

남한의 깅저17·모 비교

IS(과·{중 t p힌.의 3질0DP 기준 성징3(-요 - 3.7%V 1990년 이래 언속 7닌째 김-소%·세

가 지<피있다. 이는 ·제조31을 비旻 
'l· 

대부)d- 산 1의 Al산필·동이 에니지 7 j(1자 <d-,

기술 tV 시실낙후 -2으로 //r 게

� 

위축)/1데 기인한다. 다만 농립어우]은 진<<1의 김-신에 띠-

-C 반-k으로 다소 증기·히.었1J-

-];f%'l-은 제3차 개년 게의기간(1987-()3) 무역규모를 기준인도의 3.2배<-t 증가시킨

깃을 A·:-1[.로 하있으니. 소 
- 

]을 비룻한 AL-'/-/ V최류·의 국가들이 봉괴된 1291 <[l 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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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제2단게 : 북한 지억 정보통신 기반 조 성

제2딘'게% 그-긴-의 닙'l·l 깅제교V촉i리의 진진에 띠.리. 닙'한 기업의 직%])F지.기. 쵤%회.

되고 -1한한이 제한개1M' 정비외 왼·최- 또는 포기하/·t ' 

니·진-신-iL 자-R-경 무익지대f 이외

지억01] 와·:;f기입의 씨접)(지-를 허- - 히수< 시기6'L, 개빙·지어의 인프라 31축이 시급히 <L

칭 1 것이미 이를 시키'으로 북한지억의 정보통초1 기]]>l- 조성을 정책 목표로 한다.

이 시기의 3L체리 . l 추진 파제로는 -(T'l 북한지익의 정3,L兮신 인프라 3*축읍 WA

기업의 /3;-J 추]-이로 이5'11는 깃이다. 「
s-l-북정보y신힘릭<·l,의 주도하에 · 1 단게에 3

성된 정J,L통신<l!1곡] 남북한 공동 위 ·1회 몇 실무기2//-기· 직·성한 시안이 사7]의 기)기.

All다, 신-//· 지정된 j 로 에상'되-ic- 지-H-무역지데는 0) 중국 단A-괴. 미-주하어 서북권

게)J}'의 ·c십지가 v 신의주 ·지익, [A 항만시설이 있이며 급%·산 %9김-게hq·게획과 연게,

n/l-전에 T-리 
'l· 

원산 지억, CA) 힝· )·시설이 . 은수하고 평앙으로의 이)긔 및 최-骨 운송이 지

익히으로 A·리한 A.>31 지억 등으로 기존의 니-진-선봉 지역과 함께 내 개의 /억이 헝성

31-l디-.

인프라의 /-축y, 1 차적으로 각 71역 내부의 昏신삥- 및 가 7-1억과 펑잉·긴·의 통신1깅을

3't·축하고 이어 기- Y-l. 역-s- 잇-는 동신tv· y 넘--l;l.한 f [계 통신밍-을 구축하는 젓이 비-람지

하디·- 이 경우에는 /시일내에 굉·대익>힘·정J,LIq·(BJSDN)이 3L축설 것이므로 광케이볼

로 통신A's-은 구성하도록 한디-. 한 IF-로는 남한내 서.한 3접 지익의 통신,신비覺

l% J설하이 험7후 통신수요의 급긱한 증대에 대비하도록 유도한다. 마지박으로 자유무

3지대 외부 지역의 역내 통신망을 구축히.도록 한디-.

한F']l 북한 지역의 겅제여건싱· 일빈-가7지.의 <l[·)Y/이 단기>으로 크게 증데하지는 못

하리리- 판단되1-l-로 빈긴·의 통신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중진회.의 且6-이 필

요하다. 독인의 겅-V- h]1레뷔V('l'de Burc&IU) 프<L그7]하에 A'-8 지익에 공중%·1화를 보-百·

힘·t-로써 난기긴-에 통신서비스 수요-趾 충족시%1비. 있다. 이를 위해 남한 지역에서 신형

- 로 5d-체되고 있는 31-힝 >중전최.기의 J
i

J
- 상 지웃) J 이를 이- - 한 서비스 신시를 고리

힐-만 히·디·.

둘 , 징J;l-통신기기산3]의 경우 인긴비피. -s-V.비- 
. J )북[]-이 谷 남한지역에서 북한지

역-o-로 여 
'171으로씨 

<]쟁]럭-W 즌내시킨 수 있디·. 그 러나 이 3-( 이전에 J /-수되%7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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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5% 북한의 데 구소런 7 대 중국 교익 헌친-

(딘·위 : 억9러)

자료 : 통인]Il-f)- (1잇)6).

< X 6% -돠힌-과. 님-힌의 ]f-역VL it 비)E

지·AArn : 한31-S.

4표 7% 북한의 외체호1힁-

(단위: 억<l'러, %)

헌J/'j -17한-F 1970-- ]975닌 %L인·애 寺 2 ( 익4 
- 

1만 딜리의 치곡1·은 도입榮는데 이중 58%

에 해당·叫<2 12익4 
- 

미1- 날러기- 서19'밖]진5f-1교旦의 치·핀-이있니·. /.'l- 러니- 汚70닌대 중1;I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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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주요수출품목인 아연, 동 등의 비철금속가격은 크게 떨어지고 기계류, 석유 등의

주요 수입품목의 가격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서 북한은 1975 년 이후 외채지불 불능상

태에 빠져 서방으로부터의 신규차관 도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의 외채는 1995년 현재 GNP 의 50%를 118억 3천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

다. 외채 상환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총외채/수출액 비율은 l,6卽%를 초과하고 있다. 그

결과 미 의회 산하 회계검사국(General Accouncin g Office )이 발표한 대외신용도는 세계

170개국 중 167위를 기록합으로써 북한이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중인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심각한 경제난에 처하게 된 구조적 원인은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우

선, 중앙집권적 계획경제하에서 생산요소의 이동이 경제적 효율성을 무시한 채 지시에

따라 경직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자毛의 효율적 배분이 저하되效다. 둘째, 생산수단의

국유화 등으로 노 동동기부여가 미흡하여 열심히 일하지 않는 행태가 널리 퍼져 있다.

셋째, 관리부문을 포함한 비생산부문의 비대로 경제의 효율성을 저하되고 있다. 넷째,

할당제 중심에 의한 계휙경제로 기술개발 및 노 동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섯째,

과중한 군사비 부담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거 북한의 대외경제협력대상국들이었

던 소련. 동구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몰락은 침체되어 가는 북한경제를 더욱 위기로

몰아 넣였다.

이상과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최근 북한 경제는 
「

에L-1지 및 원자재 부족 - 산업

가동骨 저하 및 생산부진 - 소비재 및 수출상품 부족 - 수출부진과 무역적자 누진 -

경화부족 에너지 및 원자재 수입곤란,이라는 악순황의 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이다.

2.2 북한의 대외개방과 
'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관련 정책

북한은 대외경제정책을 국가독점의 원칙, 자급자족경제의 원칙.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립경제의 완성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간7하여 왔으나, 1970년대 이

후부터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에 부분적인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선진기술과 자본 도입을 위해 노 력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구소런, 중국 및 동구 제국의

대서방 무역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이들로부터의 경제원조가 급격히 줄어든 것도 한 요

인이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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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한은 汚84<CI 
' 

TI'엉1]q'A 제징함으로씨 외1·[인 리 투자 힝대의 자본도)징잭을 추

7 )하있니·. 이는C ]y%넌 이후 외 상·4'l-이 이려워짐에 [대리- d 출이 부진힌· 상·苟·에서 3이

니.는 수h]수요븜 -
'

· 족시킨 수 있L 수단으<-<서 싱4·부담이 없는 외-L·f과의 
'習-작平지.骨

외최-조달의 Iv·법으로 초1비한 깃으 L
, 目7 VI 

'
- (-이71-자기7]볍'을 제정히.3t 깅제특구를

3:l.치하1 W의 개혁 · 개)-M'정책으로 믹'내힌· <·:니-본-E A-치하어 삐-른 직채성징·을 이-

한 중1·l의 모1 번을 채여한 깃이디-.

' 

l-엉1;l]' 빌·표 이후 1993넌 !E>'까지의 북한의 외지..H-치 싣직은 140여 건에 ])l액으로는

1익 %A:1만 Y-l'러 정A-1로 추정되1-ytd], 이1 %L지세$-이 피·악·추1 ) Ifi긴01] 기초한 %F한의 외

지.-8-·지수}적의 3·A-11외. 톡징온 니·읍과 A-다. 칫쩨, 인도1敍 외국 . l 투지.건수-趾 ),L빈 l%5

노1부터 19868·J까지 12건에시 It)87년 22조1, 1開8년 17(],, 1開께>l 214:IFAL 소 의 증가

7A骨 J,]-이兎잔-니-, IZO닌에는 4긴에 불과兎으11] 199] 년 17건, 1992<l 20<-1으로 회복

세를 - )1이다가 Iqq'3 닌에는 2 긴-e.로 슨<히 저조한 실적-典 보이고 있다- 돌 ,
t·l l.1敍로

보빈 -!,[한내 외/한/자기71의 ·거의 90%가 제일 조各 1계 기71에 의한 이C미- 
+ 조-조(朝-

朝) 힙-A}'에 71-W되있다. 북한이 서[Il-지·본의 - 치라는 거·엉빕 본례의 복관1에서 빗어나

주로 조총런기업윽 파)료너로 삼- 깃p 외<'·1씨-의 힙-작에 J I
L )릴 수 있는 시징·징제의

- 6·i]기·능%- - 7 려히-였기 때문이리·고 형 수 있으니., C.1나미- 깅영이 부진하이 북한의 의

A:-외.-:.--< 달리 횔·성화가 이 이지지 못兎디-, A% 
, 7]종)競로는 식5L품, 섬1-, 의복 등고

갇욘 경>입분이·기- 35%, 벡촤%], 커피·(p, 식담 괴. v·은 서비스분야 30%로 경공엄, 서

)J)스분이·에 ) (지-기· 접- 되51 있디-. 이싱-의 시.실은 -박한의 함잉시업이 셍普괸수풉合 비

長-한 소니제져 신· ]에 치중돠어 受-E合 닛여주고 3)는 짓이다, 넷쩨, 平지3/-모 l l 서

L 寺-누지3)f액 l,000만 딜'러 이싱'이 IO% 미만인 10이 개, 5[)O- 1000만 q·러기- 약· iO%

정도이)l-] 니·미지는 대부분이 j()0만 Io-러 내외의 소v·모 투자로 이루어지고 있디.,l)

조총 1 자.j]/의 대북유71이 기대데로 이-k/.어지지 일·-2-에 띠.리- 조. 조 힙셔시. 11%·l.으로<2.

-l;F한의 십각'한 깅제난을 니·개힐· 수 없다는 접을 인식한 북한 q·<·:은 북한은 l%19 12

징무윈 긴정 제74호에 의헤 니.진-신)/ 지역을 3 f의 겅제븍구피. 간은 셩걱의 지-R-

깅제))L의지대로 지 하0( 1'·B지인 외자-8-치블 위한 겅 %21[정책合 추진하기 시작하

었다, / l- 주요 네- - E 니.진시의 14개동, 리외- 선봉<,<의 10/게 리暑. 20>-하는

621ktu2(1923VI에 746kIll2로 · 상3) h]-l'하는 지익.ty 자꾸-경제무역지대로 실정하)1 개

1) t:11한무역진·' L-'r시· (IA3), p. 13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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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지대안의 나젼-선봉항과 인접해 있는 청진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며 투자국에

제한을 두지 않고 투자기업에 대해 각종 특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러한 경제특구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조총련일

변도의 외자유치정책에서 탈피하여 서방선진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목적 이

외에도, 경제특구가 갖는 제한개방의 효과에 대한 기대를 들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주위에 높이 3.6m
, 길이 80km에 달하는 철조망을 건섣, 완공하였다.

또한 중국의 경제특구 성공 사레에 주목한 북한이 중국의 훈춘개발게획에 대응하여 두

만강지역개발에 대한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기지 않고 나아가 유엔개발계획(UNDP) 주

도하의 두만강지역개발계획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려는 목적이라 평가된다.

이후 북한은 정무원결정 제74호의 후속조치로 
r

외국인투자법,(92.IO; 최고 인毛회의

상설회의결정 제17호), 
「

자유경제무역지대법,(93.l;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8호)

을 비롯한 제반 법규와 시행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는 법적 환경의 개선을 추진해 왔다.

한편 북한이 
'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내 투자기업에 대해 보장하는 우대조치는

다음과 같다.

· 자유무역지대에 대해서는 100% 단독투자 허용2)

· 자유무역지대에서는 - AI필품 이외의 상품가격을 매매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 가능.

· 자유무역지대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결산이윤에 대해 14% 또는 최저

Io% (인프라, R&D, 침단기술, 자원개발 관런 부문)의 기업소득세율 적

용(타 지역 25%]. 배당, 이자, 임대 소득 및 특허권사용료 등에 대해

IO%의 기타소득세율 적용(타지역 20%>.3]

· 자유무역지대내 외국언 투자기업의 거래세 50% 감면. 경영기간 10년 이상의 외국

제조업체의 소득세에 대해 이윤발생년도로부터 3년간 면제 및 2년간 505 감면. 총

투자액 6천만원(북한 원) 초과 인프라 투자 기업 소득세에 대해 이윤발생년도로부

2) 
「

괴 인투자법, 제9조 및 
'

자유경제무역Al대법, 참조.

100% 단독투자시, 10년 경과후 10년간 지분의 25-30%昏 중국인에게 매각 · 양도하고, 이후 10년간

80%이상을 중국인에 매각 .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와는 달리 북한은 지분의 이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김익수 (1994), p. 29.

3) 
'

오]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제12, 1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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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4 년긴- d제 및 3닌긴- 50% 김YI.4)

. 기.공수출1'3의 빈·입상骨, T생신· 및 깅영물지, ·지·A-깅제지대 부터의 수춥뿌F, 외키

인투자기.의 7]기 일 사무- - 풉, 통과중계무익최-물에 대해 수출입괸·세 면제.5)

. 깅엉기간 5넌 이싱· 기7]의 투자 이- 에 대해 소%세 50% 빈-환, 히 인프리·에

재7지.시 100% 빈·환.6)

. 지유-t(억지내내에서·는 7]상에 의坤 It지임대기· 이루이지]< 외J>L%-L 音리 깅매 W

frl칠페 의헤 M지R]대기· 기·능하미, 10닌의 )
lh위내에서 1료지 사용로 김·면 가능,

. 초청장 소지지-에 대한 무비지- 춥입헉·

· 과<](果寅)송甘성-의 지·A-

· 겅엉기간 l/l·%-l/돈 제산 벤,-출 기-V-

. 외최.유가중VI거례 및 외화헌금, 외파A-기.증권의 반骨7] 가능

. 외-<·(은 지점 설Ri 기·능7)

이상/ 긴-이 -t[힌의 x/1제V는 1984닌의 힙-영]](i 쟤정 이촉L 외1·l 기업의 투지·우·치리-Ic

'헌신적인 
)/모8져] 의해 )/)촤해 兎·-P.띠 이骨 통해 외<·: 기업에 데한 싱·딩·한 - 위내 조치를

<P·비 兎으나, 정치적 상毛· J c /·조씨 한게 등에 따-邑 미存한 주]이 닐'디·. 히 투지.項정

의 헥심적 A!J-심사항 l 너 %1-호라·l< 관접에서 평기-'하빈 헌제의 북한의 W제5L에는 다

7Jo. Y)·이 5·l·한 기71에게 불리한 Jo-인이 vI-존해 있니·.

칫쩨, 님·-%l-힌· 사이에는 거레의 인·>·)성-S- 획-)eL해 骨 법직 기초 서의 기본헙정이 존재

히.지 N'1도다. -趾 
,

-A한이 사회쭈.의 국가인 관게로 외국 기업의 투자계이·온 y 
-g-가외.

의 계익피 도]미, 이에 따라 볕-4헤길 y 71리추구에 있어 이리 - 이 따르게 2림은 물론

절차의 적정성파 711과의 공정정을 보징헤 -]줍 X-1]도와 I/]이 실체1·t]키, 전차11]적, tr는 저

t
i
lj지y로도L 이·리 J-비되지 일J), 있L'-)-, A벳 

,

x/j체게싱·의 Ad·z로 인히.이 59적인 위

범이 ·잠 헤 있으미 5과에 대한 예긴의 정허-성 역시 미흡하게 VI디.. 21- 러니. ) ]<엇보다

4) 
' 

자-8-깅 j l

'
- 익지데1/i' 제3'7조 71-조,

5) 
' 

자-B·깅제-l,'-역지데11(' 제26, 27조,

미 
' 

지-h-긴졔무익지데)l!i' 제60조 ·7-조.

7) 
' 

지-8-징세-!)L역지대%l!l' 제35조 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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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큰 문제는 북한 주민들의 계약개님 미비와 시장경제적 관습에 따른 대외거래의 경

험 결여이다.8)

4표 8% 경제특구와 여타지역과의 차이점9)

i l‥荊情· 1看認%荊꿈 1例'巷 l
l)J,,A,
1겁.
l'
l
l
ll

l

l l‥階· 1힙"賴 
判 "

1淫'W,凰묘 l
[ ·
i'l
l l*V園 V柔誌굽 ]'s"渚誅 l
i l·‥‥ l 誌·得持'1 l l
1 l 1卽재산세· 건물 5년면제 l l
l l IC)거래세!봉사부문 50W감면 l !

l

1원칙의 부 1

羅

8) 계약관쩜의 尋여는 격험의 무족 및 북한의 체제에 기인하는 바 크 다. 사회주의국가에서의 계약은

사인(私)%J간의 거래를 규율하는 법제도로서보다는 국가경제게획을 실천하는 도구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 입은 정의를 실현하는 중립 제도가 아니라 경제관계의 종속현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정치와

경제계획의 하부에 놓여있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S) 배종렬 (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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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싱·과 vI-은 Ill ·i인 문제접으로 인해 무지-내싱·a[S로서의 북한에 대-한 외<·r의 핑기-

기. 게선되지 않'·는 寺111이 있디.,

2.3 국내외 기업의 진출 현직-

넙-북 겅제 j)33 1開8%[l 
'>-/·!- 

정-1,)-의 님-북괸·계 1 1 선인에서 한-:'·<A의 일1%-d

교3 분1 2111·v- 친1-8F.로 공식적인 CI/익이 기·V하게 핀으로써 본걱화포1 스1 J,t미 헥협

상과 <(9곡1'한 1·111)]- 합의에 뉘이은 ]A4VI의 「

겅호1 唱·성회. 조치,로 기엄인 북한 1·x-문

이 본긱·서으로 이<-, 지고 있디·.

님-닉- [t 익도 L l-Ad-인·의 빈1;[1한 남북 At>·게의 %섹에V 뷴구하고 1彌8<9 이레 )
l

'

L y)5

히-대되이 1994년 2 의'352만틸J·](·슴인기준), 1백5닌 2 익3,608먼-1균러에 省히·었으니-, 1996넌

에;·< 1익8,244만 0고)로 김-3-하는 잉[싱'을 J;(있니·. ]IC의 6:(·l-t에 있이서 남한은 중<·[, 일

뵨에 이이 3위의 5'It역 상데31-의 위지를 -S-지하있디·, 이( 1991닌부너 시작·%CI. 위닥 기-공

])'<역( E <·기-세-計 J.)-여 1男6닌7-에는 6,032민-8초1딜러에 딜해 총 교억엑의 25%에 省·

히.었A.미, 71·여 714-]1{7- 기존의 대기업 중셤 서 -A-1171체로 조]차 하대되미 l(-a6넌 8우/

1신- 헌제 44개사에 이>·!.JC 있고, 품복 어시 디-)p·)최.되고 있디·.

님-<l 4제 J'1'/.V.의 기‥장 발 J l 힝네인 경제 71빅 사업이 省기블 띠기 시작힌- 깃 역

시 
r
깅죠] 횔-성촤 J[치. 발표 이c(])l-티<L, 식·한요 남한 기업의 대북한 투자를 회r

J/ y을 보이3W 있F-미 O- - 8-지著· 위해 - )/-분적으로 <·/하고 있다.

tI-F·'F 경'힙 추진에 대힌· 닙-헌· 정])).의 3]징-t 1
%

Il·긴의 지·-8·적 첵임히-에 소-o-<L 시범적

471을 중십으로 추진하되, 두지- 3.1징- X 딩--·t·간 제도적 장치가 미록)%J 2위 -Id-격)

혀·데해 니.간다는 깃으로 힝·< 님·북A+l·계의 )/)촤 방향이 경호] 히대에 지접·키으로 3]힝·

미치게 A1디.. 정부는 시빔적 시.업의 헤당 여부를 투자 30;·t, 업종, 시·Yl 성격, 남북교j-r

%]력 측v-1에서의 y'1요싱 -V을 IAl-하이 사인·l(q<L 괸·도)·하고 있으머, 과딩'깅%이 . V-리되

)/ 깅/[- 임종을 ) %-11분최. 하거니- <1
, 촐지역-E 한정'히-이 승인하고 있니·. 헌재까지 -hI-힌선

힙릭사Ri< 추<],빔- 수 있는 자긱-) 부여하는 
' 

호]력시.업지.' 승인- 반은 기업t- 10개 기

으<'L, 19%호1 8 l 헌]재 14기]시.기- 승인 신칭 ·c이디-. 이-J 기업< -%t한%파 세J;)- 게약]

체7/을 위한 ti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상호 무지· 1의骨 위한 제모·f에서의 점촉이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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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문 등이 자유롭지 못한 연유로 대부분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 9> 남북한 교역 추이 (승인기준)

(단위: 毛달러. %)

자료 : 통일원, 
' 

월간남북교류협력 동향', 각호 참조.

남한 기업의 투자 대상 지역으로는 남포와 나진-선봉이 주로 검토되고 있다. 투자 지

역은 기업이 원자재의 조달 용이성, 인프라 구비 실태 등 사업 특성에 맞는 입지 여건,

그리고 각종 특혜 및 우대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인프라 현

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평양 및 남포 지역에 비해, 나진-선봉 지역은 자유경제무역

지대로서 각종 우대조치가 주어지고는 있으나 인프라의 미비가 투자의 걸림돌이 되

고 있다. .

삼성전자, 동양시멘트, 동룡해운이 
' 

협력 사업자5 승인을 받아 놓고 있는 상태이며,

투자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토지공사 등 16개 기업이 나젼-선봉지역을 방문한 바 있다.

특히 2995년 23개의 남한 기업이 32회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고, 1995년 8월에는 LG, 헌

대, 대우, 토지개발공사 등의 기업이 공동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남북 경협이 활성화 기

미를 보였다. 위탁가공교역 연장선상에 있는 경공업 분야의 대북 투자사업은 물론이고

새且운 형태의 대북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사업 추진도 본격화되었다. 분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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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고171 호]-잉'힝태의 내%l 직접 지·기- 셩시되% -둥 C.L뇽인· Al(역 치-윈의 ]/1주 에서

제한되고 있도1 남북 경제교-J가 ·질 1으로 1
%
)·1촤.하는 계기가 마71되기도 하있다, 그러나

남한 기7] 기구,테 니.진-신본 지익에 실제 Y자骨 한 기업은 이-직은 없는 11졍이다.

2 t긴·의 남북한 징제707'헙력 성과를 고칠·해볼 때, 아직 간7]Al<역의 
'형M]플 

완진히 9,

이니-지{2 y 慷지[cI- - l-지Jit억-F 꾸-준히 중기·히Jf 있<미, 그- 기-운데 특히 드지·의 진딘게

로서 위닥가공 교역에 싱·딩-한 진 )이 있있다<11 평기·%]l다.lO) 그러나 <-'l-동안의 외힝리인

잉·적 싱장에도 불Cli-하고 711역 Io·식의 90% 이싱·이 외국을 깅-8-하는 간접교억으로 이루

이지고 있는 등 )',3f의 A-힝이니. V-0-의 대성·, 교-i/의 l-M-리 등이 디·V하지 <하다. 대

북 드.자 사엽인 남-1·l- 깅$에 9)이서도 h·>'한 기업들이 북한과 실제 사71흑 추·전히·는 과

정에서%/< 여러가지 이-s-로 %.>횔·한 전*1이 이크어지지 임')t 있다.

<표 10% 님'북한깅제협怪1시·업지· 승인기7] 헌쵱-

(난-위: 만난러)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m m

10) -S;.인의 겅][.에는 55]V> )Il]를V) 겨징 이레 40이1J 가까이 [<l(역이 진헹되있7-니- 7]'영, %'i'직', 난독1(.

지. · 의 힙리시.y]은 전3'-하2aC 위디'가-'V 익시 미미헌- 
'

- 준에 미몬렸음에 ill한니·민, h-]--l,[한)

커i·',l·은 뷴피. 80 A. ICouv Cfp:-한반한 성파를 거)'/있디.고. -E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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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인프라투자의 경우 북한의 외자유치 노력

과는 달리 외자보다는 북한정부예산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울 점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

기본건설위원회는 제1단계 기간동안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약 5

천만달러(노동비용 제외)에 달하는 국가 예산과 5만명의 건설노동자 및 군사개발총국

소속의 군인을 투입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실적은 부진한 상

태이다. 1993년말까지 북한 전역에 유치된 외국인 직접투자 누계건수는 1984년 9월 합

영법 발표이후 144 개에 약 1억5천만달러인 것으로 대한무역진홍공사는 추계하고 있는

데, 그나마 이 중 133개는 조총련계 기업에 의한 투자이다. 1993년말 현재 소재지가 확

인된 75개 외자기업의 도시별 분포는 평양이 직접투자건수의 71%(얼개>로 압도적인 비

중을 점하고 있고, 청진 5건(6.6%), 함흥 5건(6.6%), 원산 4건(5.3%), 남포 2건(2.6%>, 나

진 1건우로 나타나 있다. 이후 1996년 7월 동경에서 개최한 투자설명회에서 북한이 밝

힌 바에 의하면, 1996년 8월까지 나진-선봉 지구에 대한 투자유치실적은 계약실적 49건
5

에 3 억 5>000만 달러로, 이중 22 개 사업에 3,400만 달러가 실제로 투자되었다. 또한 유

엔공업개발기구(UNID이 및 유엔개발계획(UNDP)과 공동으로 
'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

지대5 현지에서 개최한 국제平자포럼(1996. 9. 13.-15.)을 통해 6개 프로젝트에 2% 8,200

만 달러 규모의 투자게약이 체결되었으나, 이중 기3가 호텔 건설 및 은행 설립과 관련

된 것으로, 
'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의 실질적인 성공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제조업 투자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 

나진-선봉 자유

경제무역지대'의 설치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활동이 식량과 에Li지 등 고 갈된 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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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趾 위한 지-A외교외- 해외에서의 - ) 자%1명최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 니국1-선-A

지역%페 내한 서%M'기 ]의 투지-를 -3-치히·는데 J]중되어 왔읍 도 불3[하고, 이 지억의 사

최긴집지·1<의 미비 및 원 · ) /-·지·제의 23:f J , 족, 니-이d 북-한에 대힌 소1뢰성의 걸여 -능

이 서방기 1의 리1]투지- 실적 부진을 &래하있A-을 보여주는 깃이다.Il)

3. 북한 지역의 정보통신 현황과 전망

3. l 북한정부의 졍보 신 정책 기구외- 정책 기조

북한o]]서는 통신 신-업(체신)- 
"

哥.신(J[-)/)l · 71신 · 추1촤)을 접수 7)달하는 사업-8- 昏

하여 사회적 생1산피-정과 주민AI횔·에 복]/-히-는 경제부문"이라 정의하고 있디..12> <-[(러니.

체신의 본 의미인 사최간7]자본으로서 Al·의 징-3- 제고시키고 주민 VI익의 사최적 기

)
c-이니- /y-Y성에 기어한다는 -W익셩AL디·l,f ta-과 -:·

r기.기관의 지도, 겡제부3V-간의 셍산

소비적 c>;))11 및 J·체시-상의 {j전에 /I 의의펼 33!- 있디-.13) 니.이.기. 
u 

지.-lit주의히.에서 . . .

지베)11급인 지·본가 게][(의 수중에서 인 1대중에 대한 통치의 수단으로, d%-.동게7에 데

한 착취의 d<단으로, 인빈대·v의 헉씽의*A을 미.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SSI4)고

-o-정힌디-.

이외- 간F.- Al-힌·의 신관(朝()p, 북한의 통신 정책에 <-')-대로 1핀시되어 인면 개개인간

p 통신)/J의普 제2%L하기 위한 h<-지.가 아닌 딩-괴. 행징을 위한 통신체게 구축애 지.우1이

3중되어 但·디·- 따라서 일반인을 위한 1기y신서1·])스는 매우 미미한 내신 기·11소외- 호]

i-농장 등에 설치피는 산71전촤는 조3뉴Fl 종섣되이 왔다.

1945hcl 8 ·l 10입의 산Y]s(-3-회. 조치와 
' 

l-께 
' 

사최주의 체신'l-5)의 개념이 도 입된에 따

l 1) 김익수, (1094), PP,3(], 42-43, I;l]·<昏인인3J-%l. (l%6), p,46
, y일],l,.p원 (1996), pp, IE4-165 71.조.

12) 1끼)h). (12S7), 이19 . l (IW6).

13) 정J,l,Ji-신J(l. (l )(]3), p, 3W.

14) 조w-!V.Ii7의인t/]-AL회.국 (l 70 ), 비>A畓 ()%7), pp.6- 에시 제인. - .

15) %))신-OJ- 그 져·제기- 새<·1-V +l· ] 형1<H의 섕)산·s--8. 생산'히.지 일·t.니. 소 식을 
·)딥-히.는 

1
' 

제신1산)]·'-0· %신->l-디·-(-:· 8성-S- 기.시미, 
-:·
l-기%1.리외. 

-:,
1샘·%의 감회 및 주<·1들의 TW

A-0· 위헤서 의미를 것'는다01- -l·]..-e-로씨 진 인민이·51미 -:·
l-가직 소-H-W,t시의 모(1직RI 체게를 7

·

. B.2'/히-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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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북한지역의 정보통신 정책은 노 동당의 기획 · 검토 후 정부의 집행이라는 구조를 갖

게 되었다. 북한 체신부는 당과 행정기구의 이중적 원리에 의해 움직여지는 정무원 산

하 i6개 부서의 하나로 그 변천과정은 다음의 4표 11%로 정리된다.

A표 II% 북한의 체신 기구 변천

l l. ]

l 일시 l 조치 내용 . l

j.銘,피 胡 名割桐 偶 利. l
i4軻 1聘初프에例剋21연偶 l
1軻 i 레이刊 朝에 荊 荊쓰半1] 벌 l
167 i 例 判 러制 利割著 利奪 7}丙 i
17刻 l 割 巷豆 判荊制 偶 고, 卷 例 l
l l 郭 璘朝荊拏 荊 [
17剡 1 1핑 判制써 巷표 어 l

星

자료 : 정보통신부 (1993) 참조.

북한의 체신부는 0) 체신정책의 수림과 집행지위 감독시설, 助 각종 우편물의 배포업

무의 관장, 卷 전신전화 시설의 계획과 셜비 관리, 卽 무선전파의 통제와 감시같독, 的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통신업무에 대한 정책수립과 정체결 및 집행감독, 卷 체신요원

양성과 확보에 관한 계획 실시 및 지휘 감독, (그) 체신분야에 소요되는 일체의 자재셜비

에 관한 계획과 분배, 卷 전시체제하에서의 체신업무 관장, 卷 성산하 전체기관의 영리

업무에 관한 계획과 분배, 卷 체신분야에 대한 종괄적인 업무실적보고와 통계작성 및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16)

3.2 북한 정보통신 정책의 변천

북한 정보통신 정책의 시기별 주요 목표 및 해당 추진 사업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17)

16) 이명식 (1996), p,62-

17) 백병훈 (1987), pp.8-2
, pp.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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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 12> 북한 징보 신 정 시기별 주요 %표

l l - Y Y l l
180,·l‥)] l . %%., %1‥삐·1삐., 漸 l
lSO l.]1 3‥11-l y·]]%‥1 . 71% 비. / 원‥]. ‥M.피이 ·1隋 荊. ·-]]l
l l <l 비 ·,·].학3 녀 ·E.11 

- . ·113차 7·)]d·뼈(·6-‥벼 ‥]·Ill

l ·

1) 40닌뎨

이 시기의 주요 정책 목표는 입제식ho전·재 칭산파 체신사업의 개조로 요약0되머, 주요

시.f%-F 다읍과 V'다.

45년 [ 1월 
' 

확[<신 체신국' 조리

46년 l l 8 일 
' I'o-송 · 무선v-1촤업무 3-f정' 발표

2 월 
' 

닉-<v-{RJ시위우1회' 조직, 조리 내 
' 

체신1조' 창설

체신에- 산하 긱' 도1 但 
'

R신국' 신치

2-]1신1·l- 리속기A[l-; 3개 칠);.t-Y- 1국 (핑%,칭진,원신J

lu-v-3:- (힘·충,청진,신의주,원산,성진,헤주)

4 월 s일 ' 

제신시-업을 개선힐-데 대하여' (김 )성, 북조신

임시인 1위우]최 제6차 회의)

; < l-한지익의 진만적인 체신개조와 복<-P·사업의

· 

(개 </il- - $ 펑입 %심의 전1·l려 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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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신망 정비작업 시작

(평양A산간 직통전화선 가설

평양-신의주. 평4r남포, 평>사리원-해주,

평양-함흥-청진, 원산-함홍-청진 간 전신전화망 형성)

47 년 각 도 인민위원회 소재지와 중요 산업기관들간 및

각 군 인민위원회 소재지와 면 인민위원회 소재지간

통신망 원활화 주력

평or원산, 宅양-함흥 직통전화 개설

48년 평7함흥 직통전화선 증설

우편국 설치, 체신선로 확장, 전신전화선 확장,

전화교환기 제작, 자동인쇄전신기 수리

49년-50년 (2개년 인민경제계획기간)

각 도간 직통전화 개설, 평남북내 면 단위까지 전신전화망 개통

2) 50년대 전반 (1950-56)

이 시기는 전후복구사업을 위주로 북한의 통신 정책이 추진되었다.

51넌 3월 27일 평양-강계 통신망 복구

5월 3일 '

전시하 통신연락 및 우편물 체신사업을 강화함에

관한 결정' (내각결정 제285호)

53년 7월 29일 
'

통신부문사업의 긴급 조직에 대하여' [내각결정) 채택

; 본격적 전후 복구사업 진행
.

54년 평 갹 도, 도-시 · 군 전신전화망 대부분 복구

55년 평 해주, 북청-해산, 해주-재령 선로 신설

주요도시 전화선의 지하케이블화

평양-각 도 무선전신망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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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0닌대 후반 (제1차5개<{계획기간 : 1957-61)

l%7닌의 조선),-·3/딩- 3차대회에서는 평양-];-<,, 도-군, /-리 제반 통신시실의 쿰·설음

위해 시외 J화최선의 i.5배, 시네조1최.농$]의 l.5 배 증가름 기본목표로 j정하고, 체신시

섣의 왹·징·, 계선 위헤 메넌 핑균 327만 5친원 v-모의 기본 조].실平자를 실시함 것임이

-1띵되있다. 
.

57닌 총 2 억1,865만원을 트.입하이 평양에 헌대식 지-동전촤국,

신의주에 자동진최.교흔1-기, 해주, 4'게에 공 
·1식2-唱·기룰

스>치하었으며, ) II산-切'고1 신로개<, 펑양 및 도소 재지

시네 이발공사 -秒이 진헹되있다.

57년 13,l 13일 펑잉중잉-전촤<·>에 $,ouo최신 자동식교환기 선치공사 frl·V

5모9 昏신{j로의 통힙·, ·피선회. 공사 착수

(60닌 - 4,300어 km 신로 통합, 4,800 이 km 신로 직선촤)

함有철선도骨공징· 신선

4) 인민겅제7개닌계획 기간 (1961녠-67닌)

이 시기의 주요 징책 목21는< 昏신시신 펴·총, 통신지취의 중앙·%]중촤, 산업전화ts- 구

축 -등으로 요익·된디..

이 시기애 추진3 l 주요 사 ]읍 산펴jItl/·l 무<1전신혁· 긴섬공사, 군 · 리간 직통전화rg·

判·장 사71, 주요산 ] 기업소(힘-해제苟소, 김책제 1소 농>의 A]신-지취통신밍· 정비를 비旻

하여 인셍)신·링: 1 111·톤 귀-모의 평양전신공정-이 조업-E 개시히.있다. 특히 51 1 5,61收1]fl,

62년 5,678kul, 63<3 7 ,
733km, 64년 2딕00이ku'l에 닐하는 신로의 통호f- 및 ·키$최-가 이루

이꼈디-,

5) 6개r)계言] 기간 (1971-76)

이 시기의 주Jt 정첵꼭표<<< n-q-w%')·전사업 계신, TV방송1·M' 보骨신비의 힌데촤, 선·업

- [최- - - {j6(l -X크.로 
J
( L약린디-. 이 기<)· 중 1기.피는 통신수요를 해소할 대첵이 김旦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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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방송출력의 강화 및 TV화, 평i각 도간 초단파중계통신의 실시, 도-군간 방송

회선의 다중화. 중앙 기업소의 중앙과의 직통화, 군 체신소 및 주요 기관 기업소들의

구내전화 자동화, 통신설비 생산, 평양 각 도간 초단파 통신, 도-군간 방송회선에 의한

다중화 등의 사업이 추진되였다.

6) 제2차 7개년계획 기간 (1978-84)

'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촉진'함을 기치로 한 제2차 7개년계획 기간에

는 자동화, 종합적기게화, 현대화 등이 주요 정책 목표로 자리하였다. 특히 1978년에는

통신과 방송의 정상화 및 체신설비의 기술향상을 통한 전신전화 능력과 방송출력의 제

고가 중심과업으로 설정되玆으며, 평얀-각 지방간 및 국가경제기관-섕산 위간 통신효

율성의 제고에 주력하였다.

82년 국제인공위성 통신지구국 건설 대책 논의 (전국체신일꾼대회)

85년 기상 및 통신위성수신시설의 복합 시스템인 기상정지위성수신소

(평양) 준공. 이후부터 1977년 일본이 발사한 정지기상위성으로

부터 기상영상 수신 개시

4표 13% 제2차 7개년계획 기간 중 각 도 체신시설 현황

자료 : 국토통일원 (1978) 및 뱍병훈 (1987), pp. 23-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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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3차 7개닌게획 기간 (1986-93)

이 시기에는 7체성과 자71싱 경·화 l< 통신과 lg-송시선의 호1대촤를 통한 체신운영의

피.학적 전개 빙극]이 주요 정책 목표리. 힐- 수 있f-미, 이는 제3차 7개넌게획의 최데 사

업 중 
'하니·로 

牛진)리었디-.

3.3 정보통신 인프라 힌힐과 북한 정부의 투자 게획 및 전망

북한에 있이 정)It 신산업은 1빈려으로 남한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펑가

되이, 대체로 닙촉1- 
' 

l· 김제수준 차외. 비레하는 깃A-로 보인다. 북한은 겅 3.l-모니- )g

tH y 에너지)%신·랑 등에 있어 님·한보디· L/-게 1破어지고 았으며 正한 항만, 통선 등

사최긴-집지-본사7]에 있어서V 헌격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남북한긴-의 GNP

1J}교는 남한이 l()()6넌 힌재 4,804 익붐인데 빈-헤 J,l·한은 214 의불에 불과히.며 1993년도

헌재 >·1화3IL급 비 dC 100인당 보2율로 게산해 볼 떼 남한이 모.75%인데 비해 북한은

4,82%·에 설-과하니·.18)

4표 142 남-)1'한 통신시소) 힌핑· 비)l't (1993년 헌재)

m m

IS) 이1$서 (l%6), Pl).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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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i차 7개년 계획에 따른 통신시설의 현대화 계획은 1993년까지 가입자전화회선수를

양 시내 30만회선을 포함, 총 200만회선으로 증대시키고 장거리 통신망을 대폭 확충

함을 목표로 하였으나 북한이 ITO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는 1988년의 약 76만

회 에서 두 배가 채 못 증가한 130만7毛여 회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00인당 약

4,8회선 (남한의 l /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따라서 일반주민들의 전화시설 사용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체신소, 백화점, 호텔 등 일부시설들에 설치된 공중전화 역시

1993년 현재 총 2
,
720대(1,000인당 0.I3대)에 불과하다.

북한의 서비스 분야별 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외전화는 1993년 현재 3,150회선에 이르는 젓으로 보고되었는데 (1988년 헌

재 2 ,
020 회선으로 추정), 이는 주로 행정목적을 위한 공용전화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주 들은 공용 통신의 경우 협동농장, 작업소 등에 설치된 산업전화를, 사적 통신

의 경우 각 체신소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이용하고 있다.

骨째, 국제간의 통신은 신의주-북경, 청진-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유선망과 평양 북

경, 평y모스크바, 평양-싱가포르, 평양-훙콩, 평양 일본을 연결하는 무선망 외에 중국

을 통한 서방과의 간접통신이 이루어져왔다, 또한 1995년 미국 FCC(미연방통신위원회)

가 북한과의 통신 재개를 허용함에 따라 AT&T 가 특별 잠정인가(Spedal Temporary

Authorit y){9)를 취득하여 북-미간의 국제전화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머.

COMSAT은 INTALSAT 위성을 경유한 서비스 제공을 인가2])받았다. 한편 1997년 8월

에는 8회선의 신포 서울간 통신망21)이 개통되었다.

셋째, 무선통신의 경우 주파수가 대부분 공공용 또는 군용으로 할당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동통신이나 데이터통신 등 첨단기본통신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파관리는 체신부 적속의 전파감독국 및 사회안전부, 노 동당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다.

넷째, 위성통신분야에서는 위서통신망의 확보와 기상위성수신국의 보유 등과 같은

19) 긴급한 경우 적용되는 FCC 허가의 형태로 유효기간은 최장 6개윌임.

20) http://www,fcc.gov/Bureaus[Intcrnationul/Orders/IP95/da950843.txt

21) 신포에서 평양까지 전용회선을 연결한 후 INTALSAT 위성을 경유하여 일본 KDD사와 연결(7만3천

km)하였으며, 신포 지역내 100여명의 근로자들이 4회선을, 한국전력이 4회선을 사용하고 있다. 조선

일보 1997. 10. 20일자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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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히인 성과가 보()] · 듯이 r]-C ·별.이·외-는 딜'리 기본적인 조조1-3- 갖추고 9)는 것으로

펑기-VI디·, -k[.한) 위성통신 s - 1981년의 아시이·테핑잉·통신시-기구(0ANA) 가.S] 낄 1984

년의 <·<제위싱통신기/Ii-(iNTiEI{SPUTNIK) 기-R] 이우, 1984-S5%>l 기<J- 중 중국의 지윈으

로 기상·정지위싱수신국이 왼·공되12J서 본격최-되었디.. <IL'한 서방 s p기·둘괴-의 위성통신

및 위성TV중게-趾 위헤 1986닌에 프링-스 기술로 양 사동(寺洞) 구이에 인도양의

INTDLSAT 위성꼿.신지구<·:-을 <1설하여 전신%·1회.1·[, 1慮렉스, 진송사진, TV중게 등 북한

의 ·i 제35신7]무를 남딩'하게 히JC 있다. 이C 1 3차 7개뽀1게획(1986닌-199i닌)의 최내

사업 중 하나인 통신)11· l%'송시설의 '헌대최-를 
위매 인도양 INTELSA'f 위성통신지7-국

과 INTEl{SPUTNIK 위성통<)지c/국의 인공위성 통신1:g- 기능의 확대, 개선을 추진하였

다. i彌7년에는 a (네통신과 위성농신시스51]을 총길히.고 효 - 적으로 국네외 통신은 운

영하기 위하이 껑잉1에 인1친적 1 만2친핑)q-미리의 통 ]
, $터를 11설하있디-. 또한 구소Al

1길 53+-/ 1·f가·計과의 적접위싱통신lg-을 c /-성하기 위래 INTERSPUTNIK 위성통신지7-

국을 19S9노1에 /%J히-었으미, 이를 이벙-해 89닌 7월에 북한에서 게최한 세게칭넌학/쨍축

1은 $중기1히.였디-. 1努0<1에<<- 일본 <·(제 
·1신전화(KDD)와 

북한간얘 관]통위성회선 및

국제 d용최&-)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힙-의하여 전촤 3최선, 唱렉스 10최신, 진보 1최선 骨

의 칙통회선을 설징히.었고 쌍1-8-간 <·<제TV 
·)송서비소, 

국제읍성방{-전송서비소 농이 싱-

i 공q기 시작히.었다. 힌-V:l 1시존의 기싱·위성수신소를 보완하기 위헤 UN개반계회

(진NDP)의 윈조5'L 기상·위%수신소를 19909에 왼공히$디-,

다섯째, 핑·통신은 북힌패 비중·%1 (- 유신4·v-송은 라대 (용하31 통신기술읍 헌대최.히.

기 위헤 -L'F힌·정);]-기- 귀·심- 깆L< IC-이·이디.. -7 신 l%8넌에 팡진지-공학에 귀.힌 기合을

도입하기로 하이 ITO 및 UNDP외- 힙-작으로 최$의 광전- - 시스댐인 펑잉·-' ]-쿵간 시1)]

굉'/l]이<l- J ,
L 1계혀 1길 

기%인럭 훈런 게 -8- 수VI히.옜으머, 이7 펑잉·o}l시 니.진-선봉간

굉애이낮이 꾸5되있-이미, 니-진-훈춘간 굉-케이-臧- Y-절-W사가 1995년부티 진헹되이 핀·W

퇸 깃 - 로 임'려지고 있디·, 또한 원정-니·진, 칭진-니·초1 굉·케이볼이 완공뇜으로씨 나국1-훈

-춘 핑-케이-IA-괴-의 언검이 기·능해질으19, A)y 지역내 도 굉·게이샘이 Y-설되어 있디.. 51

러니- 이외·권'이 J
i
L-Id-시이니·미- 이룬 통신%d' 부섣 %과에IL 불32-하고 북힌포. 굉·통신기술

의 기초가 시는 디지1권 통신 p)숩이니- 반)L제 기合 · 이 취익C )·에 따라 굉·통신의 실짇

적인 <.l 31 및 획·내/[-- - 은 뎅-분간 이리- · 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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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 15% 
'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북한의 단계별 투자 계획

(단위 : 백만달러, %

l 1 誠설 1. 店., ].럴寫, l l
1공 -a 

d 설 1 5개 공단 >설 l 선봉 웅상공 ] 선봉 혼 l l
l l · 나진-선봉지대 l 단 ; 공단 l l
l l 개발촉진센터 l · 무역센터 건설 i · 부문별 센터 l l
l l 건 l l 건설 l t

자료 : 대외겅제협력추진위원회 (1993h), 배종렬 (1994), 김익수 (1994),

이명식 (1996) 참조.

한편 
'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관련 인프라 구축 현황 및 계획은 앞의 <표 15>

와 같다.

전반적으로 볼 때 자유무역지대내의 통신시설 역시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낙후된 젓

으로 획가된다m 전화는 수동식이고 시설 역시 나진과 청진은 각각 2毛회선. 선봉은 1천

회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Gatewa y가 개설되지 않아 인근의 훈춘, 연해주, 핫

산스키도 평양을 통해 국제전화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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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 

니.진-선·남 지.유징제J/역지대' 개발 게 에 따르iv:l 그 제1틴·게 사업 중 나진

h:j-신.동에 교곡1.능리 4만최신 3[-모의 통신%)1타를 긴J]하Cit, 제2단게에는 교 촨능력 14t긴

친21펴최&·l 5:f모의 위성 {1지/1트·:·各 니-진에 ·긴설히-는 한<)] 및 신-%, - 성', 흐'-칭· 동 지

역에 j/신분5(을 v-].실하머, 이이 제3VI·y])에는 자X-昏신분<·[윤 긴설하는 한 CI 니-진-훈

(기칙·공), 니-진-포시에트 광7]유케이-J合 긴설하게 된다.

또한 북한各 자1-3)L익지대네의 낙후핀 통11시선 현쵱-을 개선하기 위해 - 신 나진-신

봉에 Gatewa y를 p·축하는 한%'] 칭진-회唱-)긴(1최선>, 청진-최령-남%-도분(1회선), 칭Z

- 최링-닙·잉·-5벤-훈춘(1회선)의 기존 2'·l제전촤 회<1수-計 제1던·게에는 120 최<l, 제2딘

(1996-2000)에는 480최신으로 s- i 게희으로 있다.

힌-%-'] 일AL<2 Y],정-니.진, 4진-니·긴 굉·케이셜이 /Fl·-'y d에 %리· 니·진-昏1춘 핑-케이추{Jl

인길이 가능해%p-미, 니-진-At시에므 굉·케이-필의 왼·공시에는 이와의 연건V- 가능해지게

니-. 또한 핑잉·-:·>제위성통신-L·l을 통해 팩스, h'HVI/스, 국 전촤 등의 서비스를 제공호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었다·는 의미 yL한 깃'는다.

-1+한의 대외경Al]7]력추진위우),회는 자-R-무익지대네 < l·제초1최-. 이동통신, -R-선TV중계,

최-싱-회의, 위성昏신의 서비/) 실시를 목적으로 
'힌대적인 

통신서비스센더의 긴실을 위해

내국의 록舍리3-룹가 50닌간의 YI'작투자-趾 힙·의하있디-. /1러니- 최근 목含리그읍

):
,
L 역지대Lll 사 ]/ 일체를 A헌71·한 양 - 른 추진히·7- 있으1*l, 핵-내 모 0莫)/31이 이를 i

A·인 것으로 임·려지고 있디-.

또한 A;f·한各 자-R-무역지대내 선-%의 1지학공단-s- 추]단가전 및 통신 산업에 촤시키 개

7身' l- 계 이라 1身표하있디-. 이에 띠·르%V) 녁-한이 백학공단내 - 8-치暑 희ts·히·는 사업은

16%피- ·겹·디·.

의<'·!-) 경-7.. 봐헌- 통신 -51,문에의 71-미-祖 위힌- Ic리이 시1교피어 J>1-A히인 싱기-趾 . 皇-

리고. 있니.. 진술한 l]).외- 림·이 태국의 록슬리/1- i- 산하 록스펙사는 자두-부21지대내

서비스%11,fl의 d,설-8- 껴한 힘-리·)l(지·를 시弔한 비· 있F-며, 최A2-에는 지·-R-Ji'L억지내내에

서의 %Jl-計러 이동昏신 및 j'
l
'

- 선호돌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디·. l]%기에의

Btu'11COM은 rI>J·[ 비무싱'세곰을 제의하效 l
- 

,

·중<-·[과 공동S-로 통신부분에 전출하는

깃을 A토하V R)는 것으로 임-리지고 있디-. 미<·:·은 제1차 경제제제 왼·최.조치에서 이미

苟.신분야.趾 포호1·하5(. 있으며, 이에 따리. 외국의 통수1 1제둘이 - 호1-시장 <1주]을 위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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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빈도를 높이고 있다. 홍콩의 허치슨텔레콤은 약 5 억5천만달러 규모의 통신시설 현대

화 투자를 하기로 양해각서를 교 환하였고, 특히 AT&T를 중심으로 한 미국 통신사업자

들은 북한에 대한 통신설비의 판매와 광통신망 구축 참여를 위해 노 력하고 있는데, 이

는 시장선점을 위한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시작되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반면 남한지

역 통신사업자의 북한지역 진출은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실정이

다. 한국통신은 통신부문에 관한 워크샵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TDX 설비 및 광통신망 무

료 건설을 제의하여 왔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 

나진-선봉 자유宅제무역지대5내

일부 소지역통신망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측의 참가를 낱북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허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이는 곧 북한이 보안상의 이유로 정보누출을 우

려하여 적성국인 한국기업의 참가를 꺼리는 것으로 평가된다.

4표 16% 자유무역지대내 백학공단 유치 희망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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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 

됴";[하.'J,'/·.·;·V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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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 - - - - - - 

l 
- - - - - - - - - - - - - -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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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A-t : J-1익수 (1994) l-조.

힝·후 -R[헨·의 정JIL통신 1>[이· 빈·전은 지-지-7],의 피J1외- 기술의 吟)1리.는 X기-지 괴.제

를 어릴/ 해 1하는가 달리있니-.23) 이 두기-지 1긴들이 싣호)되기에논 북한의 대내외

·%]d-計이 니무 좋지 M·'은 싱-태에 있는 4이 분1%하디-. ·{]체된 깅제 상宅-에서 정보통신

산71의 발 
-1에 

필요한 71-3- 미-린히·는 깃은 북한 졍부의 자금을 동71하는 깃은 물론

지-금끼-지의 미)11'한 외지·A)-지신적에 비추이 날 때 52지 잃·'은 일이니·, SC힌 기<의 획·노(

를 위한 지-체 기술 계)敍· 및 해외로J;L디의 기술 도H] 역시 북한의 1귀외권·게를 211리해

낙 때 기내하기 이리운 상쵱·이다. 디-%11 식-한의 대미, 대일苟·게 개션 1·-·력이 성파를 거
'

I
L 게 1필 깅-F 미국과 일본 잉21'-p-로부터의 ·경제적 지은1이니- 기合도입 및 이에 유%'드1

-[/. 서방 국기.들-럼-부]t] 의 누지. . 한5]희.피리리- 에상한 수 있c].. 그 러니. /l. 실等1온 위헤

서는 싱·딩·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7:1에서 본 떼 직-한의 힌 정치 · 징제 체제가 내싱을

갖고 인-징, 지응'切- 수 있을지가 l
%
i l수로 직-- - 하리라 에상힐'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

음 4장·에서 3L체리AiL 신-피1 - 디·.

團 團 團 團 團 團 團

響 

團 團 團

團 團

22 ) 이18식 (1男6), pp.22-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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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의 진입 전략

짓. 1 북한의 대외관계 현황

김정일 집권기 북한의 대외정책은 정치, 경제, 군사 측면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項째, 정치 측면에서 북한은 김일성 사후 한반도 주변 4국(미국, 일본, 중

국, 러시아)과의 관계에 있어 대미관계 개선, 대중관계 강화. 대러관계 조정, 대일접근

· 적대 병행을 통해 주변 4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경쟁을 유발하는 
' 

유인외교1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경제 측면에서 북한은 새로운 해외시장개척과 서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추진, 
'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의 香성화, 수출생산기지 건설, 동남

아 국가들과의 관계 긴밀화, 국제기구 식량원조 요청 등 제한적 대외경제 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셋째, 군사 측면에서 북한은 중국과의 동맹관계를 지속하고 미국

과의 탄독 군사접촉 의교를 시작함으로서 동맹외교의 지속과 대미 군사접촉을 시작하

였다.23]

한편 한반도 주변 4 국 및 남한이 최근 취하고 있는 대북한 정책의 기본 구도는 다음

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26)

우선 미국은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방지, 북한의 연착륙,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한

반도 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 방향은 T 동북아 지역안보 유지차원

에서 북한과 대화 및 접촉, 恭 미 · 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강력한 정책추진, 卷 남

북대화 증진과 긴장완화 촉진을 위한 당사자 원척 지지, 卷 정상적 국가관계를 향한 북

- 미간 다양한 접촉확대등 네가지로 요약된다. 한편 정책수단은 보상적 수단(rerm111erative
된

meat1S)과 강제적 수단(coercive means)으로 구분되며, 보상적 수단 (rcmunerative means)

으로는 경수로 사업 및 중요부품 제콩, 대북투자, 대북경제제재 완화, 대북식량지원, 북

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허용, 대북 경협 컨소시엄 구성 등, 강제적 수단으로는 외교적

압력, 경제적 제제, 군사적 대응 등이 사용된다, 정책 순위는 T 비확산체제 유지, 勒

경수로 사업, 曲 미 · 북관계진전, 卽 4자최담, 卽 남북관계 진전 순이다.

23) 허문영 (1996), pp.24-32.

24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6), pp.4-11
, 남창희 (1995), p.325

, 김유남 (1996), p,45
, 김계동 ()997),

pp, 173-177, 통일원 정보분석실, 
「

주간북한동향,(제282호, 1996. 5), pp. iO-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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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Y- 성징·한 국%괴- 니- r이 미<·r 등 강데<‥[과 함께 세게짇서의 공-f<잉에

7].이히-는 ).럭에 성공히-여, 이-시이- 징제61-1의 쭈)L적 세럭으로서1/>tY· 이-니리- 인J;L적 A

V)에시도 <,[사비 J깅·과 힘- 7북아외- 한반도에 대한 잉향틱 믹-대를 시도하고 있다,

인본/ 힌-반도 서 전x)이 131· l-하이 :>뵨의 안보위7]으로 피37딩各 익지하고, 일-F에

적내직인 통일정부가 한반IL에 섣71되는 것을 )-g·지하머, 한반도에서의 일본의 외교적

영힝·릭을 유지 ,

· 대'切·-A 기1P 3]징·으로 히-고 있다. 따라서 한1판도의 骨일보디-는 분단

싱·내의 -B.지를 신호한디.. 대-<f정책에 있어서는 미 · 일 안보5L도로 한 · 며 · 일 3자헙럭

을 -8-지하고, l·제조긴 없는 정부긴· -bp일수교최님-읊 추구, 남북대최.의 남사자 원칙 지

지, 힌312피.의 TI.계-趾 - 8-지·히.미 인-북 힙려꾄·걔 히대暑 희A-M·히· 1 았 1, 녁-宅 
'헥개曾괴

미사일 ly· 총)/ ·저지·하고, 미-북 기본Y}·의 실헹을 위헤 미국을 적극지우1하는 기조를

취히.고 있다.

- 국-C 서1·g·과의 )1력하에 깅 暑 발 1시키이· 
'l·C'l-는 

자국의 t·P·이익으<L 한국파

Hal(히.었<나 -l+-한괴.의 정치 · /시·히 y% 괸·게偏 A-지히·l/:1서 닙'%힌에 내힌· 징깅 fd

의 71리A- 적용하고 있다. 이 가운 힌-:·l과의 깅제적 · 정치적 괸·게가 짐차 苟·대되는

추세이다. 중국은 지.-3(의 체제유지외. 깅XI)발·>·1을 위해 접징<·>인 북한의 인·졍을 윈하므

로 박한이 십가한 위기싱·데니. 봉피의 조짐이 보일 경우 y·7·'l·은 북한의 혼란 )·s-지를 위

헤 분한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에싱·된디.. 2국의 대북한 징책은 헌상유지로 표힌된다,

남-8-한 -V거리 외:I'E의 원 은 兮지하는 가운데 한-L·[과의 겅제협력관계L 화대하는 한

A'·l 북한과 이1/]적, 정치$} 괸-게普 +-지힘·으로써 고 71%9 북한을 JIL호하이 한반도 인'

ie촤暑 v-지하러 한다. 이는 통일한1·:이 중<·:안보에 있이 주1;11깅·5[들에 대한 완충지내

로 서의 약할윽 하게 되기 [11]문이다,

러시이.는 Ia-w진의 어파외. 함께 길력힌 군시-직 지이는 -租·론 
셕-힌-이리·c 

- 0·일 군시-

동멩<,l마저 싱-실하고 동북아 지익정치의 주체가 아%:l 케체로 진릭-한 상내이다. 러시아

깅제의 잔재러은 2
1
1- 소린1 · 시),L다 일농한 싱-힘·으로 더 이싱· L+동에서의 /사적 6t힝을

촤)IL하지 V하고 있다. 그 럼에도 -t>H/-히-고 비J>L기 J,L-H-:·:으로서 3 (35인 잉함릭-

지)t 있으미, 이·딩-인 공신·딩-의 
c[l·릭으로 

인해 /<y[/'린 시주1로의 복귀 동의 이님적 A}J%T

가 강히-게 작- - 하3( 있다. 러시이-는 -17'한의 조기A-5]]를 -(려히td 한빈·v의 펑최.적 헤결

을 원하고 있으니- 미국, 중5[, 일본이 한<·l-]C-제에 %[이 관어하는 깃에는 반내하는 입장



255

는 시기이므로, 상호 신뢰구축을 통해 남북한간의 협력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기업

의 대북한 격접 투자 및 개방 지역의 확대를 유도하도록 한다. 제1단계의 단기화와 제2

단계로의 조기 이행 여부가 통일 후 북한지역 정보통신시장의 주도권 확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이 시기의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는 우 북한지역의 정보통신 관련 대책을 전담할

벌정부 차원의 부서(가청 
「

남북정보통신협력국,>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하는 凍을 들 수

있다. 남북정보통신협력국은 통일원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대북한 정책과 재정경제원

및 통상산업부의 대내외 경제 · 통상정책,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정책을 종합 · 조율하

여 국무회의를 통해 각 부처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업무를 관장하게 한다. 또한 북

한의 정보통신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 · 정리하며, 이를 위해 각 부처 관계자들로 구

성된 
' 

협력 · 조사단'의 북한 헌지 파견을 추진하고 그 활동을 관할한다, 나아가 향후

단계별 정책을 각 부처와의 협의하에 입안하고 그 실행을 각 부처에 요구하는 한편, 북

한 즉과의 정책적. 실무적 일체의 협의에 있어서 남한 측 대표로서의 지위를 갖게 한

다. 남북정보통신협력국의 이와같은 활동은 북한 지역 정보통신의 제반 문제에 대한 정

부의 일관된 정책 수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표 18% 단계별 정책 목표와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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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 지v-까지 북한과의 통신31'(류骨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딘 법v- 및 제도의 개신

y 남-닥한 통신교7-를 실시 · 퀵대하기 위한 주도적인 망안의 개발이 필요하다, 통신교

y의 필요성은 J) 남북한간의 싱·호이해 종진 낄 신괴 회복윽 통한 사회문촤적 통합의

가농성 카대28)외- % 통신교y과정에서의 통신설비 c /축을 통한 우리 기업의 북한지역

젼출 및 통일 후 통신실비의 지억간 호환싱 휘-보라는 두가지 측11!예서 제기된다.

독인의 7우 1976닌 「우편 y 통신 분야에 데한 독일연방공촤 ·[정부외- 독일1긴주주의

공화국 정부긴- 조약,合 체짇힘·으旦씨 -(%'] · 릉.신13 의 절차 간소화 및 양적 회-대가

이V어질다. 이는 동서-S J fV1간의 싱'호 이해 증진과 이질성 해소, 제반 J /기.LIL조의 교

AT · 협력에 큰 영'링을 주었으머, 베릅린 장어 봉괴 이후 통일에 이로기까지 동서독이

통)되·는 과정에서 사최 라 J ;L분의 -kYl-을 촉진하있(은 물론 통선 자체의 완전한 통

호1·에도 마 )·가지로 밀'은 도움이 되었다.

남북한 신교-7를 위해 Al헌1 가능한 10'연·< 다各과 긴-이 제시될 수 9)다-

co - i-2骨 교 환 : 남북한 기-l<%1의서에 f6시핀 시-'싱으로, -(선적으로 정부간 서신 교

환에서 시작·히·이, V{·체 및 기업 차원으로 획-데시켜 가는 1-s·인-을 추진한다,

助 씽새-긴· 전촤보· f 및 쉼·- - : 힌재 판%]-키에 실치 · 운영되고 있는 직통회선을 닙A

한 주무),L처로 
- 

내하{< 한 l, 힌지 투지·기업]l>- RE-사간의 유선 또는 부신 지통최신을

북한괴-의 협의偏· 통헤 섬치 및 쵤·용하3't 북한의 산업진촤망과 9게한다.

ct PAX의 Je:/· W 이벙-을 통한 교-0- : 님'북한 빈간 차원의 직접 통신 추진이 단기적

으로 이리-2· 7:11깊-이모로 - 초1적으로 북한의 행정부처 1짖 기업1외.의 FAX조1송을 추진

하고 주]진적$-로 ] 1간 목적의 ]'l<류에 림용한다.

d) dd'l'-터 동 정11기기의 보규 및 상2(3i7· : 북한의 毛퓨티를 비旻한 정보기기의 공

ii·이 보11힌· 상A-이 l 로 닙·힌·내 -7-'헝 징JIL기기-野 제-공히-이 )iL곱·히-7.폭. 히.Vt 이외. 
'r께

사무정-, 학습펑- 소/<V웨어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 정보기기 및 데이터 처리

의 표준최-를 도모한다.

/t 러나 이러힌- 통신 10추블 위해서는 남한의 국내11]규의 개정이 탈기-피하다. 우선 g-

가보인새은 닉-한을 1%>l·국가단체로 7'l·정하31 있으미 빕 6조는 님'-l+한간의 통신을 구1·

28) 색.인의 깅험 및 y신51<·i'l. 빙-인·, 1
)

[l-]/·의 ],:-XI]집 부분p. 이12<l(l))6)의 - 의를 주로 A·3t하

숴 (] )% ), pp.66-87.
, pp. 1 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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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는 북한을 찬양, 고 무하는 행위와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반포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데, 내용의 애매성과 해석의 자의성 등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외에도 사업상 요구되는 각종 표현 및 행동의 불법성 우

려 및 북한이 각종 문서마다 당과 수령을 지칭하여 특수한 용어 및 구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둥이 교류를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다. 한편 남북교류협력법 및 제반 시행령

은 남북협력을 위한 허가절차를 지나치게 복잠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낱북한 주민간의

회합 및 통신교류를 위해서는 통일원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고(법 9조 3항), 남북한간의

통신을 국내통신으로 취급하면서(령 6조 1항) 그 종류 또한 통상우펀물, 소포우편물
k

및 유선전기통신으로 제한(령 46조 2항)하고 았는 실정이다.

셋째, 우리 기업의 북한 지역 직접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업의 진출은

무역의 형태 또는 위탁가공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주

로 정보통신기기 및 그 부품의 위탁가공이 북한 진출의 중심 분야가 되고 교 환기 및

위성지구국 시설 등 일부가 무역을 통해 북한 시장에 진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자국법의 저촉을 받지 않으며 또 한반도 정세에 따른 리스크가 적은 선진국 사업

자들이 앞서 가고 있는 상황이며,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은 남북한 정부 양자로부터 지

원보다는 오히려 각종 규제를 받는 관계로 중국, 동남아 등 여타 지역 시장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무역 및 위탁가공의 형태로 북한 진줄을 모색하는 업체

에 대한 금융 · 세제상의 혜택, 정보 제공 등 정책적 지원 방안을 시급히 수립 · 시행함

으로써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을 독려하고 또 그 성과를 통해 북한과의 신뢰 구축을

추구하여야 한다. 현재 북한이 남한의 직접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적성국에 대한 정보의 음출 우려가 설비의 문상 지원 등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남한 기업의 통신인프라 구축 참여 제의에 응하지 않는 이

유라 볼 수 있다.

째, 
「남북정보통신협력국.을 중심으로 한 제반 정책의 추진이 실효를 거두고 통신

교류를 통해 남북한간에 신뢰 구축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정보통신관련 남북한 공동

위원회 및 실무기구를 설치하도록 북한측을 유도한다. 위원회 및 실무기구에서는 향후

북한지역의 정보통신 기반 구축 및 남북한 통신체계의 연계 문제를 담당하도록 한다.



258

5.2.2 제2단게 : 북한 지억 정보통신 기반 조 성

제2딘'게% 그-긴-의 닙'l·l 깅제교V촉i리의 진진에 띠.리. 닙'한 기업의 직%])F지.기. 쵤%회.

되고 -1한한이 제한개1M' 정비외 왼·최- 또는 포기하/·t ' 

니·진-신-iL 자-R-경 무익지대f 이외

지억01] 와·:;f기입의 씨접)(지-를 허- - 히수< 시기6'L, 개빙·지어의 인프라 31축이 시급히 <L

칭 1 것이미 이를 시키'으로 북한지억의 정보통초1 기]]>l- 조성을 정책 목표로 한다.

이 시기의 3L체리 . l 추진 파제로는 -(T'l 북한지익의 정3,L兮신 인프라 3*축읍 WA

기업의 /3;-J 추]-이로 이5'11는 깃이다. 「
s-l-북정보y신힘릭<·l,의 주도하에 · 1 단게에 3

성된 정J,L통신<l!1곡] 남북한 공동 위 ·1회 몇 실무기2//-기· 직·성한 시안이 사7]의 기)기.

All다, 신-//· 지정된 j 로 에상'되-ic- 지-H-무역지데는 0) 중국 단A-괴. 미-주하어 서북권

게)J}'의 ·c십지가 v 신의주 ·지익, [A 항만시설이 있이며 급%·산 %9김-게hq·게획과 연게,

n/l-전에 T-리 
'l· 

원산 지억, CA) 힝· )·시설이 . 은수하고 평앙으로의 이)긔 및 최-骨 운송이 지

익히으로 A·리한 A.>31 지억 등으로 기존의 니-진-선봉 지역과 함께 내 개의 /억이 헝성

31-l디-.

인프라의 /-축y, 1 차적으로 각 71역 내부의 昏신삥- 및 가 7-1억과 펑잉·긴·의 통신1깅을

3't·축하고 이어 기- Y-l. 역-s- 잇-는 동신tv· y 넘--l;l.한 f [계 통신밍-을 구축하는 젓이 비-람지

하디·- 이 경우에는 /시일내에 굉·대익>힘·정J,LIq·(BJSDN)이 3L축설 것이므로 광케이볼

로 통신A's-은 구성하도록 한디-. 한 IF-로는 남한내 서.한 3접 지익의 통신,신비覺

l% J설하이 험7후 통신수요의 급긱한 증대에 대비하도록 유도한다. 마지박으로 자유무

3지대 외부 지역의 역내 통신망을 구축히.도록 한디-.

한F']l 북한 지역의 겅제여건싱· 일빈-가7지.의 <l[·)Y/이 단기>으로 크게 증데하지는 못

하리리- 판단되1-l-로 빈긴·의 통신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중진회.의 且6-이 필

요하다. 독인의 겅-V- h]1레뷔V('l'de Burc&IU) 프<L그7]하에 A'-8 지익에 공중%·1화를 보-百·

힘·t-로써 난기긴-에 통신서비스 수요-趾 충족시%1비. 있다. 이를 위해 남한 지역에서 신형

- 로 5d-체되고 있는 31-힝 >중전최.기의 J
i

J
- 상 지웃) J 이를 이- - 한 서비스 신시를 고리

힐-만 히·디·.

둘 , 징J;l-통신기기산3]의 경우 인긴비피. -s-V.비- 
. J )북[]-이 谷 남한지역에서 북한지

역-o-로 여 
'171으로씨 

<]쟁]럭-W 즌내시킨 수 있디·. 그 러나 이 3-( 이전에 J /-수되%7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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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비용이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세제 · 금융적 지원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한다. 한편 양질의 노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 현지의 기술인력을 BI]양할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교 육 및 현장 배치는 북한 주민의

경제적 생활수준 향상을 가져옴으로써 정보통신부문을 포함한 산업 전체의 수요 기반

을 확충한다는 의미 또한 갖는다.

셋째, 지금까지 북한지역의 정보통신 기반 구축 및 남북한 통선체계의 연계 문제를

담당해 온 남북한 공동 실무기구를 향후 통일한국에 대비한 통신통합 실무협의회로 개

편한다. 통신통합 실무협의회는 남북한 통신망의 연결 및 표준화, 통신정책기구의 통합

등 남북한 정보통신 통합 전반에 걸친 제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그러나 이상의 계획은 WT0 체제하에서 기본통신부문에 대한 시장개방이 추진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실현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북한지역의 경우 통신망의 구축이 사실상

처음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의 시장개방은 북한지역 정보통신산업의

주도권을 외국의 선진 사업자들에게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 지역

만큼은 시장개방의 유예를 인정받기 위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5.2.3 제3단계 : 남북한 정보통신 통합 및 국제경쟁력 배양

제3단계는 통일이 가시화되어 구체적으로 통일을 위한 실무협의가 진행되며 이어 통

일한국의 기초적인 틀이 형성되는 시기로, 남북한 정보통신 통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고 이를 기초로 통일한국의 정보통신산업이 개방환경하에서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

도록 하는데 정책목표가 주어진다.

이 시기의 구체적인 추진과제로는 우선 초고속 정보통신망 확충과 이의 남북한 지역

간 연계를 통해 한반도 전역에 걸친 광대역종합정보망(B-ISDN)의 구축을 도모하는 것

이다. 제2단계에서 구축된 개방지역 역내망 및 개방지역간 통신망과 개방지역과 평骨간

통신망은 광케이블로 이루어졌으므로 수요 증대 추이에 따라 증설하고, 기타 지역의 경

우 단기적으로 부설된 공중전화온 통신망을 초고속 가입자망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추

진한다. 또한 남북한 지역의 연계 통신망을 구축한다. 연계 통신망의 선로는 (1> 서부권

: 평양-남포-해주-개성-문산(의정부)-서울, 倦 중부권 : 평양-곡산-철원-춘천 卷 동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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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칭진-신포-A신·-속초-강骨 등 7요 3계 71역1敍旦 이7어질 수 있41다.

둡쩨, 북한지역 통신사입자-趾 신정히-여 서비스가 -Y-신순위에 띠·라 순차적으로 제공

뇌2L록 하는 깃이다. 기-징· 기4;r이 되는 T-신;q- 사7]자의 깅-원 통신%· 획-충 2기 단계에

서 깅젱3L도- i- 3표입하는 깃은 비.71'직하지 僧디·고 Al]·단된다. 따라서 힝·후 북한 지억의

통신시징-읍 73도하기에 적71촉'l· l /Il 사 1자를 . 7- j적으로 신정하이 통신망을 구축하고

서비스릅 개시하도록 한다. 이 깅-( co 헌-]·t통신 또는 한국통신이 지배주주로 71·어하는

컨소시오], 怨 북한 체신부의 공시-C)hIt)하 1% 조기 육성을 통한 징젱력 배잉7 등의 두가

지 Iv·법이 기.능히.디-, 이 중 두 빈 l-2·법은 제1단게 및 제2딘-게에서 41힌/의 통신힙럭

011 IL- 이 %El,다는 징-y·]이 있$ 니·, 이롤 위헤서는 님한 측의 적3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는 짐-A 고리'힐· 떼 성공가능성이 상 적으로 骨이든다. 칫 1쳔 l-S·)p]은 남한 진 지역에

X신%-M-을 35한 4'헙과 기合을 3[비하고 있다는 짐이 사업의 전망을 밝게 해주는 한

VA 외<·f- 신진 시윽1·자외·의 경 에서 AI존%' 수 9)i록 한국통신의 체주1合 깅'촤한다는

정책 기조외.도 힙·치된다. 그리나 정J/-출지·기괸·에서 징부투자기관으로의 이헹이 에정되

어 있는 한국통신의 자빙·a]인 조겨 진출을 쑤1해서는 정부 차웃1의 인센티브 부어 노 릭

이 i;1요하다.

-6 선Is-과는 날리 - !라선통신의 경우는 <l-기긴·에 )ju]를 깆·추기 위해서는 겅毛체 의

초기 1입이 비.림·키히.디·. 특히 선빌 시-Y]지.기- 일기 베%1에 시-업지d· 지31<f 공 i)c엉

7의 19·hqF 로 중복J(지暑 피'힐· 1 있디·는 장접도 있디.. 기존 무신통신 서비스 중 수A

가 7]중) 1 것으로 예상되는 J
>
L 1호舍, 닐 J{)- - 무신전촤(CT-2) 등의 사업읍 조기에 실

시하도록 유V하는 한y'3 신51-무선통신의 조기 도 ] 7한 고리하도록 한다.

이상의 작업과 Y]-께 미-지막으로 통신시장 )g- 대비한 작오]合 시직-한다. 올해 2필

15입의 기 겯A·신'7]싱' s]-짐로 닙-한 지이 Al 이미 시장게빙· 피.정이 시작되%[P-니., -딕촉1-의

A·F W'1'O 미가·입<·'[-<1<서 본 IL고서에서 기·정한 비·외. 짐이 시징·개Is-의 A.예暑 인정반

게 핀디끄1 신1:g-이 /<되5- 시·업자 &j정에 이은 서비소 제공이 정싱궤도에 AC 시

점에서 지체없이 시징- 개빙-히·-는 /‥너-3- )L이이· 흐1- 짓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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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시장 개방에 대한 대책

지금까지 살펴본 정부의 대응 전략은 북한지역에 대한 일정기간의 기본통신시장 개

방 유예가 성사된다는 희망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되지 않는

다면 북한의 정보통 시장은 사실상 선진외국의 기업들이 지배하는 모 습을 갖게 될 것

이며, 이는 다시 남한 지역의 시장 상황에도 상당한 여파로 들아오리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지역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리의 개발과 외교

적 노 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남북한간에 어렵게 이루어지고 있는 직교역에 대해서도 과

거 GAIT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있은 후 아직까지도 국제법상 미묘한 사안으로 남

아 있다는 사실은 북한 지역의 통신시장 역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711가 아님을 시

사해주고 있다,

결국 WT0체제 하에서 남북관계에 적용, 인정 가능한 논리를 사전의 치밀한 준비 속

에서 개발해야 할 젓이다, 예를 들어 남북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조금지급 등에 대한 의무면제를 포함, 북한의 WTO 가입과 관련한

통신서비스 분야 전반에 걸毛 의무면제29)를 시도해 볼 수 있다. 또한 중국반환 이후에

도 기존에 체결한 국제조약이 그대로 온존되고 있는 홍콩의 사례를 원용하여 남북한

두 나라의 법적 통합이 실현되기 이전 남북한의 협력하에 북한 지역에 대한 시장 개방

유예 인정 등이 가능해지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6. 요약 및 결론

이 보고서는 '

에L3지 및 원자재 부족 - 산업가동률 저하 및 생산부진 - 소비재 및

수출상품 부족 - 수출부진과 무역적자 누진 - 경화부족 - 에너지 및 원자재 수입곤

랸,이라는 악순환의 위기에 처해 있는 북한의 정보통신시장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m

북한의 겪고 있는 현재의 경제적 위기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하의 자원의 비효율적 배

분, 생산수단의 국유화 등에 따른 노 동동기부여의 미흡. 비생산부문의 비대에 따른 경

29) 통신개발연구원 (1997a), p.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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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효合성合 저'하, 省'딩'제 중심의 계리깅제%L 인한 기술개曾 및 노 7셍선성 헝·상의

곤란, 과중한 군시-111 녁수f·, 과거 북 
'l·의 

대외경제'호]럭대상<·r들이있뎐 소 l
, 동구 등 사

회주의권 <·l-가들의 몰릭- x-의 요인으로 인한 칫으로, 이러한 위기를 도1'피하기 위해 
' 

니-

진-신봉 자1-경All무역지대'-趾 섣치, 외지.를 유치히-는 
' 

제한 방' 정시'을 추진하고 있

디., /'1러니. 삥-초 목표외.는 달리 친오1지·71, 양$/(良貿)의 노 동력, 시회긴접지--l< J;길( 부.

족한 지-[)Jf<-역지뎨의 힌싣 한반V 넹/'l 분위기의 지속에 띠·-邑 김치 · 군사지 불인·으

로 7.1해 외지·+-·지 실적이 매-7.- J.i'(조1한 싱'네이나.

힌73 일익·힌- 징3',!-통11 기1tI>·- 깃'5( 있는 J·[힌·.븐 어티· 시-회긴·집지--본괴. 
'함께 

톤신 . l

프리- / l
+

A-A 위해 l:o-대한 지고-피- 인력-8- 누 ]하었y-미 11진 외국'의 통신시·7]자들도 4

V'l-시장- 진출을 위해 31섹히.V 있디·. 그-;-!·]니. VBi%9-게의 특A<성 으3'L 인해 - (리 기업의

조1춥은 매우 미·<l 
'l· 

싱-테이미, 적성<·r인 y-j쭉'1졍-旦의 정)1 T·출 기·농싱을 의시한 1 [-

정보통신부IC-에 내해서는 이[{j - 8-리한 조%J-3- 제시하더라도 진출合 수1게 
'히정·히

는 상-毛-이다.

이 보A(서에서뇨< %.]정일 집권하의 북한이 깅 회)g이라-C 리를 1시히.고 있으미

미-L·>, 일본, 중국, 러시아 Y 한반Ll 27- ) 4핵·과 닙"'l-의 내북한 정잭이 본쇄보다는 지웃)

에 J/-)Ii룰 J /-고 있니-는 접에 기초하여 북한의 외게빙-이 지속 및 확대)릴 짓이며 이에

따라 외지- - 치 %< 개)y·이 최소한의 성파를 올려 ·P한체제가 骨진적인 - 괴但이 싱-딩

기간 - R-지피리라j/- 싱'하였뎌-, 이01] ]/(-거하이 J+한지% 정보통신시징·에의 조기 1各

이 - Y-리 기업의 71장에서 비곡1'키하니-고 j,t았으이, 기71과 정부의 대응조].럭·을 3단계의

0게);d 조{략-2.로 2P-성하였디-. 제1단게는 힌재외. 같이 북한이 
' 

니-진-선봉 자-H-경제무역

지대'骨 중)1으로 XI]한개빙- 정페을 취하51-, 남한 기7)의 북한지역에 대힌. 직주]투자가

이려운 싱'宅-에 A y·],최.가 없는 시기, 제2난계는 북- J·이 제한개넹· 정첵을 왼.회. 또는 포

기하고 지·T-J)L익지대 o]외 지역에의 지주]%(자블 히용하며 71·북한 경 5i(륭7]릭의 진71

에 띠·라 남한 기3]의 직접두자기· 흘1·성최-되는 시기, 제3도1-계는 통일이 기-시최.된 이후의

시기A< 3'L분된디..

기업피 진촐<],뱍-E J,l-v-), 제1단게에%· - Y-리 기오]의 내복한 직);]투지.기. 어리-(므로 fl)

대복 무역을 통 
'l- 

y신신비와 정보y-신기기의 y:f·매, 2 졍보y신기기 dP-A;[ 위리·가공 형

데의 긴-%平지-, 70 외5<· 기업괴.의 힙-·적· 누자를 통한 통신시신 구축능의 잉·테로 북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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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조기 진출할 것을 제시하였다. 제2단계에는 (0 중국 단동과 마주하여 서북권 개발

의 중심지가 될 신의주 지역, 卽 항만시설이 있으며 금강산 관광개발계획과 연게, 발전

에 유리한 원산 지역, 卷 항만시설이 우수하고 평양으로의 여객 및 화물 운송이 지역적

으로 유리한 남포 지역 등이 자유무역지대로 증설됨에 따라 나진-선봉 지역과 함께 네

개의 투자 권역이 형성될 젓으로 보았다. 우리 기업은 각 권역별로 통신관련 합영기업

을 설립, 운영하여 통신설비 및 통신기기의 생산, 유선망 구축, 위성 지구국 및 통신센

터 건唱 등에 참여하고, 각 권역과 평양과의 광케이블 및 권역간 광케이블을 견설 및

운영함으로써 향후 입지를 선점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였다. 제3단계는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이 05 제3자에 의한 관리(미국의 주도권) 혹은 借 남한의 북한 昏수(남한의 주도권)

중에서 결정될 것이며, 전개 방향에 따라 우리 기업의 입지가 많은 영향을 받으리라 예

상하였다. 우선 남한의 주도하에 흡수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우리 정부의 주도하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사업자 선정 기준으로는 사업자별 진

출 헌황이 중요하므로 전 단계에서의 젼출 노력이 중요하며. 신규 서비스의 과감한 도

입 및 무선호출, 받신전용무선전화(CT-2) 서비스 등을 추천하였다. 반면 북한지역의 주

도권을 미국이 행사하는 
' 

제3자 콴리'의 경우, 북한 지역 정보통신 시장은 외국의 유력

통신 사업자들이 북한 시장을 석권하리라 예상되므로 기존 진출 기업들은 신규셔비스

의 제공을 위한 다 적 컨소시엄의 주도적 구성, 이미 건설한 통신설비의 확장, 남한

지역과의 연계통신망 구축 사업등에 중점을 두고, 후발 참여희망 기업들은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의 참여 또는 외국 통신 사업자와의 합작 또는 하청을 모 색할 것

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제1단계는 남북한 협력 기반 조성을 정책목표로 범

정부차원의 정보통신 대책 전담부서 설치, 법규 및 제도 개선, 무역 몇 위탁가공 부문

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정보통신관련 남북한 공동 위원회 및 실무기구 설치등을 추진과

제로 제시하였다. 제2단계는 북한 지역 정보통신 기반 조성을 정책목표로 정보통신 인

프라 구축 참여, 북한지역 기술인력 배양, 기기산업의 북한지역 이전 추진, 남북한 공동

실무기구의 통신통합 실무협의회로의 개편, 북한지역 통신부문 시장개방 유예작업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제3단계는 남북한 정보통신 통합 및 국제경쟁력 배양을 정책목

표로 초고속 정보통신망 확충 및 남북한 지역간 연계, 북한지역 사업자 선정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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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시장개방 작업 착수등을 정책목표로 제시히·었다. 마지막으로 시징· 개1·M페 대한

데책으로 북한지억에 대한 일정기간의 기·l·'t통신시장 개방 유에 성사를 위해 WT0 체제

하%11서 남북4애01] 적용, 인정 가능한 A 리를 개1身힐- 것읍 제안하였다.

이 보고서는 북한지익 정0A통신시징·의 이행경제허 전rs·을 기 로 하어 기업의 진출

전략· 및 정J( 의 정책1-s- f合 일谷된 ]V}·계 3[/C-에 띠·리· 정리 · 제시히·었디·J< 의의를 깆'

는디.. 그리나 북한펀-런 자료의 미비로 인헤 공if 및 수요측면의 수치적 전망에 기초한

) . 지KO 및 통일힌국-의 경제락 7II-M'을 제시叫지 봇히·었디‥는 힌계 QA 委S 있叫. 이

러힌- 힌-게는 )ILil서에시 징책)·s-인-으로 제시힌· 비-외. 긷·이 l
;!]정부叫원의 정)1통신 대칙

>-1담부서기. 설치되어 북한과의 협러하에 호]지조사惱- 실시힘·으로써 보왼·된 수 있을 깃

이다.

잎으로 이 보31서의 인/긴과를 31데로 산업조리이론과 미-케팅이론合 접목한 이론적

인 진략 추출 인구기· 수'ar될

� 

%t 있으리리- 기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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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요 약 문1

조국 분단이 52여년 되었으나 한국교회가 통일문제를 선교적 입장에서 논의하고 평

화통일을 위해 노 력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7년전 이다. 박정희 정권의 몰락 이후 민주

화운동의 좌절과 전두환 군사정권의 재현은 한반도에 있어서 민주화는 민족통일의 과

제와 근원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여기서 민족통일문제가 한국교회의 선교문제로 부각

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는 통일에 대한 교회적 정서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

화의 과제도 요원한 5공 초기에 교회가 어떤 식으로 통일을 주장해야 할지는 막연했다.

자칫 선 통일, 후 민주의 주장은 북한의 적화통일을 지지하는 자로 오인되었기 때문에

섣불리 통일을 외칠 수도 없었고, 또 통일의 가능성이나 현실적인 방법에 있어 어려움

이 뒤따랐다. 그렇지만 조국의 평화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염원이 점차적으로 교회

내부에까지 확산되어 갔으며, 이러한 사고의 틀을 80년대 이후 한반도의 평화통일논의

와 관련한 KNCC 의 행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한반도의 분단극복과 평화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어떠한 사명감과 역할. 그리고 어

떤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우리는 1949년 이후 같은 분단상황에 처해 있었던 
' 

독

일교회'가 어떻게 통열문제를 다루어 왔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여러 가지 참고와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서독 교회는 1969년 분열의 상황에서 EKD와 BEK가 서로 다른 이념적 국가체제에

도 불구하고 교 류, 자매결연관계 등을 통해 구체적인 하나됨을 위해 협력하면서 독일

분단 후 40여년 동안 평화와 통일의 문제에 많운 관심을 표명하였다. 특히 분단문제와

관련하여 독일교회는 통일과정에서 평화운동에 많은 노 력을 기울였다. 독일교회는 기

본적으로 독일의 통일을 유럽의 평화정착과 연관시켜 생각하고 있지, 통일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거나 별개의 사안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통일을 바란다면 우선

인접국가들간의 신뢰회복이 선행되고, 이에 준한 유럽평화가 정착되어야 통일이 가능

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동서독 교회는 그 들이 위치한 장소와 활동의 영역

은 달랐지만, 분단의 조 국헌실에서 하나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兎다. 그것온 평화였다,

반전반핵과 평화운동은 양보할 수 없는 동서독 교회의 공동목표였다. 국가가 병영화.군

사화되면 될 수록 이것은 동과 서의 분단의 골만 김이 팔 뿐 아니라, 통일과도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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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이디.. y서8- 
'

01최는 통인- - 코 게 주징-히-지는 일·'있·지vI·, 평최-만P 세싱· . V)족을

'힝·해 
지<t적으로 J /-르짖있디-.

한면 동서독의 시.회.분회.분야 교-0-에 있어서 간과힐' 수 없는 4은 )j<최치-원에서 이J/

이전 서-531(회의 %·<가3'IC최에 내"l- 
-IiI-심적 지원 %·< 인도적 차71의 지우],을 들 수 있디..

A/도1· 리후JiL터 j- ) y일익 이V이질 때 까지 서-5Ldt최는 동-<교최o]l 대해 기-h>-교직

모)대에 기인힌 지d/·적인 지E:)을 히-있디·. %-서<<- <IC최의 Y· R]似{2 ]고%i-j 평최-에 대-한

2,1며, 의- 리고 서-3-교회의 동독교최에 뎨한 지속적 . l 지윈사우] 등은 미-로 평촤통일의

거름을 디·지(· -l<- )[[)(최의 역'힐'이있디·. 3일 骨일 봐정에서 독일11'(최의 A·교적 익

y서독이 통인읖 
'y]·에 

있이 AL조리 역">·을 님이선 有정적인 깃이있디·, ) ,

-271교최

는 l<·촤외. 계헉의 )/l·우1지있디·. 骨쩨, -[i!-1/l· 국복을 위해 핑촤<%L을 전개히

서-E 11%는 동독[·d최에 통일 >f/]·지 -s- 1적 지우1- 하있다, 동.시로 긷리.y 독일에서

OV,회는 -];[-단의 징-1기을 념이 ]
%

1 1족을 인조}시키는 /J리의 역할을 헤왔으미 또한 이hd적

대SO K L표윌히.이 기- /l't( -XI-음정신01] R]/}곡'l- 핑화정신-E -V서1<-에 제시하었디·. 이처럼

3- J 3 인01]서 )]( 회가 l
{
Il족의 연견 J-/,리, L-l. 리고 핑촤의 사도의힐·-E 해있·다는 사실읍

- 7-리;.::- 기익해야 힌-디·.

汚87<1은 한)%l.l·도 통(J{!<의의 개촤기 이니·. 6무1힝-Xrn 이후 tIJ<·화가 -/{A히 
진-sly]에

따리. V ]논의h-/ 디·른 시기에 비 11 苟·반'히.었다. 중71촤통일론, 제야 y -Y동/의 l;!IA

해1-2-론괴- 먼중A·인-[<, 정부의 공식7]징-인 신기농주의易, 昏수E, 수림본, KNCC의 인d/

주의려 f일룐 - o
- 로 분IF할 수 있니·. 이긴·t 통입논의 가-위대 정부의 통일谷을 제외

히-%9 가장 활닐 
')· 

활동파 d·<을 가진 1 1
, 간통일<· 의는 한히3'11회의 통일%·<의, ·

-

의 kt>-14·<의라5'/- 말'힐' 수 9)다. KNCC 의 인에 데한 sdf자취를 실-꾀3,LV:l, 두 딘·게로 2

분힘- 수 있다.

칫씨1 단계는 Iq84넌 인-l·F의 도 잔소 최의부티 l(-)q5<l 희년운동의 1개까지이다.

l(NCC는 에큐메니 1 정신 의하이 WCC외- 힘·쎄 진j,t지,<1구지 昏일RA.은 전개하었

다. 1추히 과거 분0의 역사에 대한 죄첵고벡은 12단에 대한 신학적 해석피. 함께 신잉·적

인. 07.)익을 이1름 깃이다. KNCC는 식-한> KCP외-의 71의에 의해 1995VI-s- 희%·1으로 징

히./il, 비최윈01<최끼.지2A-<w 작[ 1하는 
' 

한<·l-기-b]-교평최- 일.추진-%]의최'-趾 V

A에 침-이시5]으j-',d,씨 y일E-A'-) 복-3- 희·fIl시켰디., 희d-htb의 -/체기 소/친&동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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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희년행사를 준비하여 진행하였으며, 8.15을 통일을 위한 기도의 날로 설정하

여 남북한이 각각 예배를 드 렸으며. 또한 인간띠잇기대회를 개최하였지만, 정부의 정책

적인 통제의 틀을 넘어설 수 없는 통일운동의 한계를 실감하였다. 이처럼 t995년 희년

행사를 통해 기대되었던 한반도 내에서의 남북교회의 만남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성사되

지 못하고, KNCC의 통일운동 역시 정부정책이나 사회적 상황의 변화로 일정한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후 KNCC의 통일운동도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

둘째 단계는 1995년 이후 현재까지이다. 95년 이후 KNCC의 통일운동은 정치적인 상

촹의 변화나 남북간 긴장관계의 고조 등 외부 요인과 함께 국내의 통일운동이 차츰

보수, 복음주의 교 회들에 의하여 북한지원이나 북한선교 같은 물량적인 운동으로 변화

되면서 KNCC의 위치도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로 인해 통일운동이 각 교 단이나 사회의 여러 분

야에서 활발하게 전개됨으로써 종교게내의 통일운동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

던 KNCC 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더구나 KNCC와 대등한 관계로 존중되

어온 북한의 KCF가 KNCC 이외에 국내의 여러 교회와 다변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가면

사부터 도잔소회의에서 합의되고 존중되어 왔던 에큐메니칼 원칙도 부분적으로 무너지

게 되었다.

l(NCC 의 통열논의의 전개를 토대로 그 공과Cr)]過)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項째, 통

일문제에 대한 선교적 과제화, 민간 부문의 통일논의 활성화, 정부의 통일논의 독점 타

파와 통일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KNCC의 지속적인 평화

통일논의는 북한을 타도의 대상에서 평화적 대결 상대로, 그리고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

하게 하였으며, 또한 통일을 위한 논리도 초기의 대결논리에서 탈피하여 민족복리차원

에서 의 평화공존 논리를 거쳐 합의 평화통일 논리로 발젼시켰다. 셋째, 종교계의 통일

운동을 활성화 시켰다. 특히 희년운동의 전개는 한국교회가 보수와 진보의 입장을 떠나

교회내의 통일논의의 폭을 넓혀 나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넷째, KNCC의 통일운동이 정치적이고 사회 인 문제에 치중함으로써 신앙과 직제와

에배의 문제 둥을 소흘히하여 한국교회 다수의 보수교단으로부터 일치된 지지를 받지

옷하고 있다. 즉 통일운동에 관한 교회 창구의 일원화는 산발적인 대북관계를 조절하고

교회의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또한 대북 지원관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1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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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교피-側. 초우1하여 통일EA-의 4-심리 기3[의 창신에 힘써야 한디-. 니-싯쩨, 통
i

인의 주체1[%를 제기힐· 수 있다. KNCC는 민주적 친-여의 윈칙에서 먼중-Y-11의 윈 ,

A VI중통일본-X <·징-하고 있다. 
'l.국의 

사최힌심을 소수의 지베게급가 다수의 피지배

계31인 VII으로 31-분하는 이분)/]지 Iq·시은 접자 희·신·되고 R)P W선·층5 소외시7]으

로씨 오L일운동의 대중셩을 싱.실힘· a·도 있니-. 여섯 ,
KNCC를 비롯한 1간차원의 대북

, <A-f 낏 3)-Fc동이 징부로부터 더 或·은 지-퍽-성-s- 희보하기 위헤서는 동서독 교최와

J)-이 비정치분야의 의제吾 다//-이이· 하미, 정부 또한 V]긴·치. 1의 교류011 대해서는 보다

- R-언-힌- 지.세骨 건/지하o-j이· 힌.디.. 1%

·
. l·간치.원의 교%-라대는 궁극직으로 북한의 개'희과

빙·을 축진시킨 수도 있기 떼문이다.

F,:.)-,<최-計 비y 한 vr 종교계]즐 동서· - 11'(최의 교 뮤에서 맘은 시사짐-A 인어이·

c)-. -S-서7- 5)-<최외. 남북한 5,( 회의 교- f.에 앴이 A-사71과 차이접은 -7엇인가 1/1저 T-사

<IF]L{2 칫쩨, 기<·;-5,C(신교0 딘체기- 1,

11긴· 분이·의 It't-h-에서 기·징· 唱빌'힌· 접촉-8< 臧디-,

3.쪄], 핑회.통일이 ·;·> <,t최의 소밈·이므旦 13t회기. 잉· 정부간 의긴차이를 해소하는대 중

역省--의 w·딩·힌.니-, Y째, 정13-y 11(회/<의 7]촉各 허뎔-힌·디., W쩨, 신힉·적f-<L 교회t

4 그리스도 인·에서 하니.'였기 떼분에 교 최 지도m자나 신자들이 싱-이한 사회제제 하에시도

J',l,-B.가 이A<어 진 5-· 있었다. 디-싯 , 서독괴. 남 h%A<- 지·지· 동독과 A[(-한교회를 지우

31.고 있디.. 여J쩟쎄, 이님적으고 서로 싱·이한 체제이다,

차이점으로는 칫 , 종교인의 만닙·이 %L서독의 7우 <·(-내에서 이루이 질지만, 닙-북한

의 경우 국내에서의 Iv1·Ii.l-이 ·a-가능하기 때문에 7로 해외에서 이%L어 진0. 吾찌], 동서

$ [의 경우 종<ot대회를 
- ·<내에서 빈1>-아 가삔서 개피하였지만, 님'북한 교최의 깅우 종고C

대최기- 열리지 못하고 있다. 째, 동서>-V'3·는 평최.문제吾 주요 의제로 싱·정하어 M

e히.띵지만, 남>i!-힌. C,,t최-l-. 정치 적 뷴 제끼.지됴 X의히고 2)디-. )찌1, SOT,j뎨 농시)'< 1'(

회의 과계는 서(·;-A,(최의 재징키 지원P.로 인해 지]Ill%Il·게가 수릴되었디.. 그리나 남꽈한

3,(최의 깅-Y-, 1기< 'l. 위치에서 접촉이 이부어 지고 있디., 이싯째, 동독정부는 11<최률 금

지하거니- 또·l-< [0(회의 촬7- tg·해하지1-< S'았다. 빈-먼에 북한고<회는 북힌·정]>L의 苟

를 l<
l)-기 때3C-에 미1·1한 존제에 骨과히·니·.

한1,:J)/최는 위외. Y-l·은 동서드;- 교최의 [oLB.를 남북한 lIt최의 교 %-에 십분 환- -

써 씹- 시'l 
- 

오를 1 ·1언에 lg-지'힘- 수 있-3< 것이니-. W서독 3'l(최의 교%-핍- 苟.헤 J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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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와 이념을 초월할 수 있는 종교교류가 남북한간의 신뢰와 먼족동질성 회복 및 화

해협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 KNCC호P 한국정부의 통일론은

평화적 통일이라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 밖의 것들에는 다소간의 차이점이 있다.

KNCC 의 통일론 그 자체가 한반도 통일의 원칙 내지 방향으로서 완벽하다고 평가할 수

는 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 려하면서 KNCC의 통일론에 대한 보다 많은 보완적 연

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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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 1 문제제기

북한의 
' 

잠수함침平사건'으로 남북한 정부차원의 대화가 한동안 단절되었으나, 북한

의 식량지원문제로 인해 다시 남북의 당사자들이 접촉하고 있다.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민간차원에서 교 류의 물꼬를 트는 械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차원의 대화는 언제든지 단절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반면에 먼간차원

의 교류는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를 중심으로 전개됨으로 단절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

현재 남북한 종교계 인사들의 본격적인 교 류는 약간의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이래 1997넌 3월 중순 미국에서의 만남이 재개되었고, 6월 중순에

도 독일에서 남북한 교회의 만남이 있었다.

조y- 분단이 52여년 되었으나 
' 

한국교회'U가 통일문제를 선교적 입장에서 논의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노 력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7년전 이다,2) 한국교회는 1945년 한반도

분단 이후 지금까지 기도, 논문, 성명서발표, 대중운동의 참여 등 각종 형태로 통일을

위해 노 력해 왔다. 먼저 분단 이후 교 회에서는 주일마다 통일을 위해 기도해온 것이 사

실이지만 멸공통일론이나, 북진통일론을 생각하면서 통일을 의掠지, 화해와 공존을 전

제로 하는 평화통일을 기원하거나 주장한 혼적은 별로 찾아볼 수 없었다. 즉 한국교회

는 미.소의 냉전체제 속에서 반공주의적 입장을 토대로 멸공통일을 지지함으로써 이승

만정권의 북젼통일론에 동조하는 모 습을 보였다. 1960년대에는 평화통일론 자체가 이

적행위로 처별되었고, 남북의 공존론 자체가 간첩행위로 오인되었기 때문에 남한에서

는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에서도 이를 감히 주장할 수가 飯었다. 이같은 내 상황

은 한국교회로 하여급 다시 반공주의적 입장에서 선 건설, 후 통일론을 수행하게 兎다,

1970년대에는 국제정치 무대에 데탕트 여건이 조 성되어 한반도에도 영향을 주었다.

1) 이 글에서 한국교회라 함은 카톨릭이 아닌 개신교 전체을 지칭한다,

2) 한국기독교는 70넌대 이후 교회의 사회 선교적 사명을 강조하는 진보교계 - 한-a-기독교교회협의회

(KNCC)의 기독교 통일운동- 와 탈 정치적 순수복음주의를 지향하는 보수교계 - 한국 기독교총연합회

의 북한선교운동 - 로 양극화의 노선을 걸어왔다. 이런 노 선의 차이는 진보와 보수교단의 통일운동이

단순히 통일과 선교라는 지향목표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q다. 북한의 종교정책, 북한 교회의 실

체, 통일의 의의%- 방법에 대한 총체적 입장의 차이를 대변한다. 즉 남북 기독교 교류의 목적과 방법

에 대해 현격한 입장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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汚72년남북한 정부에 의해 7.4 Ai싱일이 채배되있는 데, 3.iL수5')<VI-은 지류·, 핑촤, 사상

과 이님-fL 초월한 vI족 내단길의 통일/ 1칙-뒤 반7-징신에 어긋난다고 최의적으로 J(V-

서, -h;--한% 데朴의 상대52서 낙:i(l·叫{·, AdJ·딘-各 김·상·적 핀표]·이머, 
'한<·:·3'l% 

지-체의 효

외. 갱%이 - F<l되이이· 한다<.f 보 반공),·선을 표씽하있디-.'3) 한%'] 1970닌대 후빈·에

이.서1<- 통일분제클 교회의 선교적 과제로 보리는 진보교0의 시지-이 있었다, 
' 

한국기독

A,a< 최-힙의최(The Natiol]ill CoutlCil o f CI]LIl·ches ill Koretl : KNCC)'4)를 정짐으로 A-신독

재에 데한 平4과 민주촤운동 7 인권A,동을 진개히.었던 딩-시의 진보적 교인돌은 - 신,

민주촤를 이룩한 뒤0>1 통원-위 헤야 한다%-< 신 1;J주, 촉L 통일의 입장을 지녔다.

이L·-·]한 시긱·이 수정피어 분 
· 

3/-조가 반공적 이님과 넹]전을 십최-시지 분단독제와 외

세지배骨 조징-해 왔기 메문t%11 VI주촤외. 톤 l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분9·의 극복 없

이L l /1주화의 달성이 어립다-:< 인식이 셍71 것은 80년 $반이디·. 박정희 정인의 물릭'

이후 민주최-$동의 죄·질과 전3,LA 6d정%9의 재힌은 한반V에 있어서 민주회-t 59족

통원의 과제외. d오(적으로 인/게되어 있다. 어기서 민족통일문제가 한국3T't최의 선01<분

제로 부좌되기 시작하있다, 이 시기는 통 )에 뎨한 ]](최% 정시가 높아진 깃은 사실이

지만, 민주촤의 과제도 요Y헌· 5-1 2기에 교최가 어또1 식으로 통일을 주징·해이· 할지는

]가연臧니·, 자칫 신 통일, 후 ]/17룰 주징'剋디·가는 -A한의 직화통일을 지지하는 자로 오

인되있기 때문에 싣- 리 통일-8 외칠 수-V 鼓있,3(, 크1 통일의 기-능성이니. 헌실적인 1·a·

Vi 있어 어리-S-이 뒤띠-兎-디-.5) 그렇지만 조5;·의 펑촤통일은 반드시 필A하니-는 염원

이 점치·직으로 교최 내부에까지 화산되이 길'F-l%1, 이러한 사고의 를을 80닌대 이후 한

3) 히),!-잉, 
" 

기J 교 통인(동", 기·P-i'2/,이·문연3d·회 -0-, 더 1
. 족통일피. 힌·t·l·기독교) (서--

A 최y/B3-, 13Q4), P. 126.

4) 힌-:·[기5]l<[t)(최9의최(KNCC)든 예dL L.l.리스V骨 ·
"

I
d· <L 1>/4 성부, 성자, 성링 삼위일체 하니.님끼

잉)%-- · 快리기 위히·이 부 
'

!
- 추] - VI-->/- 이에 %a'하리고 하-(:· 한·:·[의 모든 교회들이 인.

친·V., 본사, 7)구, 
'f(의, 

l:-V:l -
'

V 공y 의 선]l]계 시·IMS· 수-al하기 위하이 ]d히.는 V 최骨의 
'헙의호

디-. 한-:·:'기석·111최의 언71'사·업괴 - ·l(최인치-t A- 에켜-메니킬- 징신에 吟라 힌-<[[:,l/.회 입졍·에서 
-%l

실)1해 기J( 있A미, -l·a h]' - 기% . i 의 영리3].지외. VI족의 숙원인. 핑최.兮인 위헤 h-]고[ 기<5,

-)i:측>-긴의 58촤.통인신[·'E험의최吾 헤오고 있으미, 중-:·l- . 러시아 W의 혜외동$普 포 1한 71

외- 세세1'1교를 뒤히·이 국내의 il<회들괴 헙려히J( 있는 k]체이다. 힌제 h개 교 단, -J 내한에수],(x
%';COl'), 기A·교대한 l-리회, 한-:·l·기<3i(장·로최, ·

'

/세군네'<1.l·3, 데한셩꽁최, 기도1

II(회, 기독교데한히·t.>· 의 성회가 최71)JIo-으V 혐·%L하고 있다.

5) 이심'일, 
" 

기33d- 동·인 A", 핑촤통인 l-3L회 Id3, 
'

V!족통인괴 민중 동., (서合:힌-1피시., l

PP,2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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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의 평화통일논의%I 관련한 KNCC 의 헹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글은 기독교 세계관를 토대로 한반도의 펑화통일을 위해 노 력하고 있는 KNCC 의

평화통일 노 력의 발자취를 살펴봄으로써 정부 차원이 아넌 민간 부문의 통일논의, 특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관련해 어毛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 운

동이 지니는 한계는 무엇인가 1990년 독일이 통일되기 이전, 동서독 교 회가 어떻게 통

일문제를 다루兎는가 동서독 교회의 교 류와 남북한 교회의 교 류에 있어 유사점과 차

이점은 무엇인가 KNCC 의 인도주의 통일론의 내용은 무엇이며, 통일의 방향으로 무엇

을 제시하고 있는가 등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 . 2 연구범위 및 방법

1980년대 들어 한국교회의 통일논의 및 남북교회의 만남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70년대 반체제운동에 진력하던 진보교계가 그 운동의 방향을 통일운동으로 전환하였

다, 교회는 선교의 모든 역량을 분단극복과 평화지향의 통일운동에 모으기로 결심하면

서 KNCC 산하에 통일 상설기군를 설치하였다. 1984년 10월 세계교회협의회가 주관한

남북교회의 만남이 일본의 도잔소(束山將>에서 이루어 졌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범

위는 1980넌대부터 시작하여 오늘날 현시점까지도 남북교회의 교류가 진행중이므로

1997년 9월까지로 잡았다.

논문의 구성은 제1장 서론에서 문제제기 및 범위, 방법, 제2장 한국교회의 통일의 당

위성, 제3장 독일교회의 평화통일 노 력, 제4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통일운동, 즉 배

경, 1990년부터 최근까지의 남북교회의 교류 헌황, 희년운동과 북한동포돕기운동 등을

살펴 보겠다. 제5장은 KNCC의 인도주의적 통일론에 대해 알아보며, 마지막으로 KNCC

의 통일논의에 대한 평가로 걸론을 맺으려고 한다.

언구방법은 여러가지 자료와 문헌이 사용되는 기술A 방법, 그리고 KNCC의 평화통

일 논의의 전개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이 논의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역사적 접근방

법을 적용히-였으며. 국내의 정세의 긴급성에 뒤지지 않기 위해 언론매체의 보도 내용을

참고하였다, 또한 본 언구에서는 비교의 시긱'에 기초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한국과 독

일교회의 교 류에 대한 유사점과 차이점의 비교를 통해 저변에 깔려))는 의미를 찾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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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릅 우리의 1논의에 苟·- - 하51지· %'l·디·.

2. 한국교회의 통일의 당위성

한3: 기>JI(인들- / 통일분제를 복집-하3/, 전.4/-A인 정치적.<'·:가적.111족적 J/

히-3<, 힉J< 정J[L니· 조1분·적1 )i< 징치暑 히.+-< 시-림-들의 일이지 Al앙- 깃J< 있는 기독11

인들이 <l·이한 문XI]도 아너3'L 종교문제 L 아니라는 테드L를 가지고 았있디·, 이러한 사31

는 骨일에 대해 J ;L정적 시-고급· 가지)11 하였다. 니·시 밀'해 - 리가 이 문제룰 한민족

으로서, t·f·민의 인-!,!-로서 다A<-:< 차원- - 님어서 기독교인F-로서 신잉-인으로서 재우)감

-S- 1-.//]<]t 교최기- 1-이헤야 하는가 히·J/ ->/제있다. 12·-.p 기독교인들이 통일은 꼭해아

히·-는기- 님--hf'한이 서5< 시·싱·/. 체제기- 디-른Id] J
i
t 리叫 힙-치는 것且디. 간A지서 질· 骨

띤 되지 않겠는기. 또 힌실적f-로 미.소.y. J 강대<·!-듈이 한반도의 통인을 원치 館·는데

가능할 것인기- 통녈-E 하지·51 하지반 )v-범과 대인'이 있는가 통일은 비-라지민· 하니-의

이싱-이요, 75[이지, 실守1은 뷴기-능하다는 숙밍룐의 71징페 서거Ll-, 헌제의 싱·테를 놓고

2반게昏 개%j하1-< 징도로 
-s
>1야지 지.·칫하니-기-1' A l-과 파괴만 증대된다는 랍11

는 기둑3R인1로도 %g<이 있었다,6)

80년대 돌이 한반 L의 骨인문세이. %11국1'하이 )]1최내에서 IP-1촤가 인어M-다. 한국],t최

기· l 1
, 족昏 혹F 조국y인의 과7]에 침·이해야 하는 이유는 기33 진빈·이 민족%[-딘-01

대한 책31- 지고 있기 때문이미, 또힌· 기<3)() 복各신포.신교,사익이 1 1족사와 1/l 꾜

제에 직길되어이· 하기 Iq]문이며, Vl 사, 세계사 인-에서 기독교가 하나님의 7원은 증

거해야 하기 때A!']-이디·,7) 한111-도의 핑화지 통인분제에 진보교단을 중심으로 한<f교최가

첨·ty- 의

� 

3]'위성 ·겻'-3J/1서 피-거에{/ 통일), 는 정치적 d( 이미 y't최외-L- ·직접·리 괸.

런이 HI는 또는 정부의 통일정첵에 대힌. 일Io-적 지지 태)L의 칩최외. 
'힉·께 

조-L,f의 핑화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6) 10241J 한<·l·거·h-7R사회분제연-'/-V·1에서 l<3,/.인늘-3- 싱-데旦 통인의식에 il.한 조사를 하있

괴- v}-기피·는 단리 
"

- 인은 꼭 성취헤이· %j-다."가 81.6%
,

" 

적대없이 이대로11에 )S.4% 가 옹11J하있다, 7

한 통인의 
' 

위성-3- -
'

/-장3'B:-:- 이.8-l::- 
" 

긴·o I%

Il 이니까1'라는 혀·)Iq,이 %]대리으로 12-있.니

은 한국기독]l<사최연c/il, l' 21C의 헌.피·J]<회외. 기독IE인의 통인의이), 1男4. 12.15.

7) 녀'순깅, 
C
몽인신'이·의 이징) (서-·2.: 

' 

1名., Iq似 ), p. 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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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통일에 대해 적극적 의사표명을 하였다. 교회가 한반도의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역할과 공헌을 할 수 있는가 등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한

선언'8)은 다음과 같은 통일문제에의 참여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에 대한 신앙에 기초하여 한국교회가 분단의 극복과 통

일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의무와 권리, 그리고 자유가 있음을 쳔명한다. 민중의 고 난의

현장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증언해 온 우리는 강대국에 의한 민족분단을

해결하지 못한 책임이 우리01]게도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함과 동시에 분단극복에 주체

적 참여가 곧 하나님 나라의 평화에로 나아가라는 명령임을 고백하고, 이 분단의극복과

평화운동을 위하여 우리는 한국교회가 공개토론의 장이 되도록 할 것이다.

1945년 이후 계속된 남북분단의 문제와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적 통일을 가져오는 문

제는 정치적 영역에만 국한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 한국교회는 정치적.종교적 문제로

해석하였다. 분단의 원인은 단순한 정치적 이해관계로만 해석될 수 없고, 인간본성의

깊이에 관련된 것으로 경쟁, 탐욕, 증오 등의 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

리고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단순히 영통의 통합이나 정복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보다

는 용서와 화해, 치유와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질수 있으므로 정치적 . 종교적

문제이다.9) 이같은 통일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개방적 시각은 종전과는 아주 판이하

게 진보교단을 중심으로 통일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있다. 분단된 남북한간의 화

해와 통일의 문제가 목회와 선교의 우선적 과제임을 인식하면서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분단은 모든 악과 고통의 근원이며, 전쟁위협의 원천이자 평화의 장애물이다. 교회의

사명은 모든 인류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평화와 정의를 위해 노 력해야 한다. 따라서 한

국교회는 분단의 비극으로 고통받고 상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화와 참여의 길

을 열어주기 위해 남북교회의 정치적 목적이 배제된 순수한 종교적 차원에서 교 류나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데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펑화통일 논의를 진행하면서, 또는 역사적.군사적.정치적 문제들을 검토하고 성

서연구 등을 통해 신학적인 반성을 하면서 한반도에서 민족적인 자주, 정치적 민주, 사
w

회경제적 평둥이 완전히 실현된 상태의 진정한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고 민족의 고통을

버 홍근수, 
[' 기독교와 정< (서울: 한울, 1988), p.245-

9) 홍근수, 상게서,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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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J, Al·파 <o-전.-0- 도모하리<r) 140-드시 VI-북의 키1기직인 간동이 ·r식-되이이· 하머,

깃F 이[fl 형네w<L는지 영//- ·분단이 이-닌 y인로 이이지야 한디-는 건론$ 언게 피있디-.

f - If, V'(최의 -괴.제오/ %F 이·니리. 기독교인의 개인적 시-녕이다, 이러한 주/CF 기-$733(적

인 신잉-과/;-1 A!1련이 있유->)- f>f ·;<- 있다.10)

기-t·;-교->-:- . 리 3사기- 지'힝·-히수< 복[llv서 -%3-1의 닝-위성을 칠-는다. 이 q-위성 익사

인예서 일하시·는 하니·h-]의 게시이니.. 히.니.님은 이7]3-<제-L·f·의 - (싱·숭111]신학으<<)/-티 이

스 리.앰 tT

l1족해1>]-의 신힉·-3-, 비.lioe제-:·!·의 -
'[-싱·숭배신학3-로부디의 

해19-을, 로1·l.x

우상<·배신학으로J,)-티 이 - 리·엔 VI족해1M'파 VI족2-익合 주신 분이다, 따라서 한반도

역시. J / 에 하니·님f 1/'이· 게시미 3사(役事.)히·시피, 분단을 극복하고, l 1족의 y체적.

7 키,<·;-립리인 -
1

AL ]지'령의 신힉--S- 일깨j>주3/. / 시는 것이디.. 하나닙이 우리 익사 인·

간7]히.시고 IL 지 기의 주611을 세-7-신니-<‥ 깃을 VI·l.-< 데서 우리는 昏일에의 실미-리를

4-·l'<니-,Ii> - , 하니-h'l l/l'A -s 순(히-는 차1[]에서 W인의 ta-위성을 칠·아야 한디·, 칫

히·니·닙<. -Id-1J·의 -
. <-.l·l-을 위해 %- ))l'l VI족공%:-제-計 <l ·1하라5'l. IA링하셌

/·리-71이리·는 / 개의 노1-북욍·조로의 분일파 /i!-단 - 인긴의 · l·못이머 죄의 건과<B%-

니·%-]에게는 - - h]'Vi 수 sB-< 것이다. 하니-님< 2 1. 의 u 성-[7이 하니.가 되고 인%-l 공%-

체가 되기省· 71하신니-, 하니·님은 이스라 l X
I9족에게 

" 

한 VI족으로 A
l
·31 한 입-;r·을

다스리·게 하시니 c]·시%/ )Jl-- - 로 길'리-지 J /- 니.라가 피지 않'을 것이디..(에스3% 37:22 )" 이

깃은 하니-님이 분<CB<-1, 이스리.엘 ]%

l]족게게 루·신 익·속인 A 시에 l g링이다. 미곡, 이 하L-1.

님은 VA겨1' A(l·단 1
.

-7-리 헌·VI족에게 昏 1에 대 
'l- 

긴/은 의·속피. I gLS-8- 주시2,l. 
-

둘쎄, 에수님의 사랑피- 핑촤의 . t·'l-음이 최-해외- E )-만 1.g하신니-].-' 시.싣-3 -/목-힉- 
-

있디-. 예수님은 
" j8회.릅· 위하이 )히.<.-L 사7-l-은 히.니.님의 아들이리. 붑리%. 깃(미.내 5:q )

이리-'D- 만y·하섰C·y-, 
'+ 

이-2씨. 회.헤히.기 입·고난 히니5J-3- 에)111힐- 수 但디.<,-/. ·0.폼히섰디.

(미-톄 5:23-24)" 이 만품은. 하니.님파의 . >치를 딘-성하기 위해서는 인간끼리의 최.해외. 입

치가 핀1지이디·<:· n/]->·이디.. 인긴-끼리의 최.헤의 대싱-P- <-징한 -Y-A-의 인.긴[으로 한

h'.i 수 없음F- </헌-디-. - Y·리 인 간<),- j /J협'S-).이 지--t·],·'7--의자와 사회 의자-Ic(- L
,
+- IS히

악한 사ii'l'이리-<·y- 졍죄8').지 ), 하니-j-]f 우리 인간 J;.브(-를 사링-하신더-. - Y-리가 이리한

10) 이<1임, 전게-<·:-h!., PP,226-227.

1 1) ]‥ 정<'i., [ 동t/)<1힉-<', %·하여 ,
. (서-P.. :

'한A., 
M}8), PIl,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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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사랑과 만민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이를 믿

을 때 우리는 북한의 사회주의자들과 화해하고 통일을 실현하는 일을 회피할 수 없다.

셋째, 화해와 평화를 이룩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틀 주님으로 고백

하는 한 우리는 통일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似다, 그것이 모든 기독교인이 수행해야

할 화해의 목회이고 직무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을 화해로

보았다.(로마서 5:10-Il) 그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혁,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맣하는 것은 우

리 기독교인들이 사상이나 이념이나 그 어떤 차이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12) 분단 당사자들이 자기들의 아집과 욕심을 넘어서서 민족 역

사의 지향 점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인들에게는 통일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통일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방법과 내용을 토대로 민족에 대한 사랑에 근거해야

한다.

통일문제가 오늘을 사는 한민족의 핵심적인 과제로서 한민족 전체의 운명에 관계된

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특수성과 동시에 보편성을 띠고 있다.13) 민족의 통알을 갈망하

는 통일의지는 한민족의 얼.혼.정신이 내포되어있는 민족공동체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

서 한민족 최대의 역사적 과제는 민족과 국토의 평촤적 통일을 이룩하는 일이다. 민족

통일 없이 한민족의 새로운 미래와 민족발전은 렵으며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과 새 역

사(i彭約暑 선포할 수 없다. 한국교회가 민족의 역사적인 염원과 갈망에 호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민족 역사에 이룩해야 할 신앙 공동체의 사명으로 생각하기 때문

이다.

민족분단의 구조와 논리는 한국교회에도 침식되어 교회는 화해자로서의 선교적 사명

을 다하지 못해 왔다. 하나님의 화해와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권럭자들의 논

리에 사로잡혀 민족의 마음을 일깨우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項이다. 이런 선교적 과제

吾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는 화해의 복음을 실증하고 경험하는 공동체로 형성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자세를 새로이 해야 하며 기독교 내부에 委숙이 침

투하여 온 분단의식을 극복하는 화해와 평화통일의 복음적 실재를 경험하고 증거해 나

12) 홍근수, 7 지금은 통일할 때1 (서울 한울, 1990), PP,144-149; 홍근수, 전게서, pp,245-248.

13) 박순경, 전게서,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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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야 한다.)4) 한빈J표의 경-F 叫나닙의 약속된 펑회-를 파피히그( 저해히·는 2인이 먼족분

0의 비국이몌, 분딘·을 극복히.고 최.吾 성취하는 긴이 민족통일이리-는 한<·]·II't호

앙· 브처적 회· 1이디-. 힌.5(57(최의 - i 일운x- 침-이는 Y 민$시·에 침·이히-는 일이디-. %v-

c (1'l 과 통일운동에의 7]-이없이는 교최는 먼족의 교최일 수 似다, 따라서 먼족분단의 극

복과 펑촤적 통일의 l·싱이 한국교최의 최대의 선3C(적 사IA이다, 한VI족의 펑촤적 몽일

은 분딘.g 세게의 서굉·이요, 새로( 세계사의 징·음 어는 벅찬 과제이미 하니·누]의 구원

의 3사에 71-띠하는 이 시내의 한1;9족의 Al-인 것이다.

3. 독일교회의 평화통일 노력

3. I 동서독 교회의 분리

한반도의 분0극복과 평회.통일을 위헤 한<·l·교회가 이떠한 시·멍김·과 3힐-, 그리고

떤 I-M-범으로 기이'할 류· 있L-가 - 리<< l 49노1 이후 같은 분단상쵱-에 처헤 있있토) 
'

독

일51'<최715)가 이떻게 통인문제믈 디-5' 있·는가를 산피할으로써 어러 가지 침·고외· 도웁

을 인을 수 있다고 긱-한다. -計론 상·끽-과 이긴이 디- 독일교최의 A-L델을 CI대로 따를

5-· 있다는 AI각·< 아니다. 한국과. 8임의 분단이 /1 매깅에서는 T-사하지만, 분단을 심

회-시키온 1칠·전과정과 이를 극복하57자 )·L러한 시도 등이 다르다. E한 남북한과 동서독

에 지-긱-의 7t최기· R)지t吐, /'/. 시-최에서 치‥지叫 f 영힝:럭리. 위상에는 치·이기- 있디·. 띠·리·

서 단지 - (리의 과제와- 7/제를 반성해 j,t기 위해서는 -5-3교최가 하나의 비교외. 본보

기側- 제공해 ·7다고 할 수 9)니-.

<7일의 분닌·/W제외. L /- 헤주1잭에 2핀·심을 깆'는 겻은 X-서독의 분도(고)· 난북한의 분난이

2치-대 ·l 
-

'

1 기-장' - 8-시-宅 /(y과 구조를 가질기 때분이다. i-서의 길'등괴- 넹>-1으로

)이<l 강대국에 의한 강·제적 분단의 )y]주에 속한다고 -趾 수 있디.. 또한 한번·도피- 독일

의 지-8-l )주주의외- -
'

$산주의 체제]A 대7]되는 이닙적 대립 영;상, 그.리고 두 나라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14) 김.9-복, 
" 

민 -IC단괴. 기독iE의 내A·", 기·!·>.jlt사회],!-제연CICYli>[l, t' 분단' 1신과 인2

사, ]%J{), P,2사,

15) 이 3 서 독인]l%라 힘·- :- 키.骨력이 이.닌 션신Zl-를 지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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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분단상황을 초래한 강대국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극적인 이념의 대립이

해소 되어야만 하며, 분단 당사국들이 통일에 대한 노 력과 합의가 궁극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독일의 통일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이같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동서독은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동서독 정부, 정당, 사회단체, 지식인들의 여론 형성

과 노 력이 있었지만, 이 가운데도 특히 동서독 교회의 역할과 노 력이 괄목할만한 것이

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16) 베를린장 의 붕괴와 동서독 모든 국경 초소의 개방은 고르

바초프의 개방정책의 영향을 받아 궐기한 동독 국민의 승리이며, 또한 분단 이후 줄기

차게 현실주의적인 인적 . 물적 교 류정책을 추진한 서독 정부의 
'

동방정책'17)의 결실이

기도 하 . 이러한 결실과 관런해 동서독 교회는 분단된 양독의 현실을 연결시키는 종

교적 연결 고리가 되었고, 동독 민주개혁을 위해 시민들의 힘을 결집시키는 구심체의

역할을 하였다.IS) 다른 단체나 조직들과는 달리 독일은 1949년 이후 1969년 까지 단일

교회조직체로 독일개신교회(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1and : EKD )를 중심으로 통일

된 기구를 가지고있었다. 그러나 1969년 동독교회가 독일개신교연맹(Bund der

Eva11gdischen Kirchen in der DDR : BEK )暑 결성하여 EKD로 부터 탈퇴하였다. 따라서

통일은 교회 자체의 통일성 유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문제였고, 교회의 분리를 막

기 위해서도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문제였다,

한반도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과정에서 분단된 독일은 종전전 마지막 회

담인 포츠담회담에서 채택한 비군사화, 비나치화, 비중앙집권화, 민주화 등의 정책에 따

16) 이삼열, 
r

평화의 철학과 통일의 실천, (서을: 햇빛출판사, 2991), PP-276-277.

17) 통일후 독일내에서는 동방정책이 동서독 통일과의 관게에서 통일에 어떤 영향과 결과를 가져 왔는

가에 대한 환반논쟁이 전개되었다. 먼저 동방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은 사민당정부의 동란정책이

분단고통 해소와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였으며, 국제적으로는 공존과 긴장완화 정책으로 유럽

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받면에 동방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동방정책의

공존과 긴장 완화정책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세력신장과 정권유지에 도움을 주었으며, 공존의 장기화

는 통일을 늦추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동방정책의 역할에 관한 활발한 논쟁을 지켜 보는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자신들의 통일이 구소

련의 고르 바쵸프의 등장이후 소련과 동구 변혁 과정에서 이루어진 
' 

상尋의 산물'이지 동방정책이 통

일을 가져다 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문대근,"동,석독 통일의 의미", 
r

위드, 독일통일정보연구

소, 제13호(1997.3.26), pp.26-27 참조.

18) A영한, 
r
평화통일과 한국기독교」 (서울: 풍만, 1990), p.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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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적으로는 한 단위로 만들고, 정치적%-로는 미.잉,불,소의 인힙-<·:이 괸·리하기로

하었다. 그러나 전후 세계릴서가 넹1전체 iL d횐·되먼서, 또한 국 정치적으로는 y,서

잉· 진영간의 세릭 v·힝을 h-지하고 -R곡1의 弔촤骨 뵤장하기 위한 전제조긴y-로서 일

194q닌 동시독으로 분단되있다. 한V] - 인의 ·l;<단에도 붑구하jl i,500여닌의 억시·를

가진 독인2ut최는 민 교회로서 BKD를 중심F-로 0일 조리체률 유지하였다. 즉 13429

V시-3-의 정치적 . 영AL% 분일이 )d-최의 /y.열-s- 기·지2지도 엄'았·% 昏%J 0니d. 동서

독의 분리외- 
'切-께 

제정된 양에-의 %'·17i 법·룰은 종51'(唱·동의 보징·문제와 괸곡1하(i

이]J르 힌1&]의 전y을 게승하여 /·f가]](최는 존재하지 當으며, 소1잉-·양십·종교단체 5L성

의 자P-가 ltL징-되미, ))(최는 공1;119이디·. 31'<최는 핵·가가 정해 놓온 세급복록에 띠·라 세

급을 징 힐' VI한이 있디·."It))骨 t'5시하3/- 있디-.

독임11(최는 히-計러3 니-치가 1건tN'한 제2차대 
-l 

이후 신학적.억사적 번-성合 하번서 제

긴된 21><최이다, 따라서 y서독의 잉토려 분VI-이 y)읍에도 불3L하고 동서독 11<최는 신학

리.역사지 이우-로 인해 분리일 5<- 임1·t- 
' 

특수한 공통성'은 공유하)/- 있니-, 111저 신힉·적

으로 j,Lvl 디·른 1'·l·기·, 상이한 사회체제 히·에서도 모·는 교최는 ' 그리스도 인예서 하니.'

있기 71에 십자나 교회지도지·吾의 상호 의조1교흔1-이니. 방분, 싱·y 물진씨인 지오1 등은

;·징合 2월하이 이%i이질 수 비-에 없있다, 억시·적으로 )i브5 동서독의 교최3 분리되기

이전에 하니-의 교회조지으로 존재循-p 미, Al·동의 o]1111)의식, 셩서번억 전통을 가지고 있

이 헝시적인 y 리에도 Al-71-히·고 동서Ah-긴,· 다른 분야의 조직체 - 리에서외. 같은 싱·호

이41최후1싱은 J이 l' d% 있었니.,20)

독일교최는 l,500이년1의 억사骨 가진 3'I(최로시 신구교를 합·해 <린$의 75% 정도를 신

d;<-로 d'고 있는 커다란 조리제이다.21) O- ·c- 게신교-:-c 전, 독일의 24 개 주3](최기- BKD로

汚6TJ 까지 W /되이 9)었디-. C ]. J]니- X가>-정부기- h-인V최를 x-시독 교최로 Y-디시臧

니·. J/독정-%/는 분Q'1 초기에는 종교단7]-징책 실시臧으니. 1960노1대 骨이오11]서 y3:,

1인 빈-교회정케을 지양히·3:( 네신 최7-정책-A 큐·진하는 가운데 동서독 교최의 분리1

w

10) y모171, [' 동서3- - ;E-i'i-'8'1리 시.래7>,, 1勢3. 12. p.727.

20) VI·], 싱게서. p.730.

21) x.인 d 3-일은 7 %
770삔Is의 인./ - 40% 기. 게신[,l<최에, ]5.l%가 카骨리1,(최에 속해 있다. 네%J,t

A 
,

" ·%인31<최의 사최]J-사", 이삯包 위음, F 사최분시.의 <1학과 신전, (서合: 한 . ,
If)2 ), p.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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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했다.22] BBK 의 출범은 1968년 4 월 동독의 새로운 사회주의 헌법개정과 깊은 콴毛

이 있다. 개정 헌법 39조 2 항은 
"

교 회와 종교적 집단들은 그들의 업무를 체계화하고,

그 들의 활동은 동독의 헌법과 법률적 규정에 일치하는 한 행해진다. 상세한 젓은 정부

와의 협의를 통하여 규정된다."23) 이같은 조항은 동독내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만, 동독 공산당은 교회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형식적

인 종교의 자유의 보장과 함께 동독의 모든 교회와 기독교인은 교 회의 香동을 사회주

의 국가와 사회주의 제도 안에서 활동하도록, 즉 사회주의를 위해 교 회가 참여해 줄 것

을 요구 받았다. 1969년에 이르러 서는 동독정부는 헌법에 의거하여 동독 내에서 EKD

의 기능과 활동을 중지시키고 동독의 교회에게 
' 

사회주의 안에서의 기독교'를 주창하였

다. 동독 내의 8개 주교회가 중심이 되어 EKD에서 탈퇴하여 BBK를 조직하면서 국내외

적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 하였다.

동독정부는 왜 동독교회를 독일개신교회로부터 분리할 것을 요구하였는가 사실

1949년 독일이 분단된 후 동독에 위치한 개신교회와 동독정부와의 관계는 악화되기 시

작했다. 구체적으로 1952-53년 교회의 청년과 학생활동이 
' 

미국의 첩자' 활동으로 규정

되고, 교회청년의 기관지인 
%

급보5가 폐간되었고, 이들에 대한 일련의 구속상태가 발생

하았다, 50년대 중반에는 교회가 15-17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1년 간 교육을

실시. 입교문답을 하고 입교예배를 드리는 ' 

견신례'를 정부가 대신하여 정책적으로 
' 

청

소년 서인예식}으로 대체하였다. 특히 1957년 EKD가 서독정부와의 협약하에 
'

군목제

도5를 나토군에 도입하였다. 이에 동독정부는 강력히 반발하면서 동독내의 EKD 사무국

을 폐쇄하였고, 동독의 개신교회에 EKD와는 독립적 교회가 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였

다. 또한 동독정부는 
t 교회문제를 위한 국정비서실5을 신설하여 교회업무를 관할하면서,

독일개신]E의 동서독 회원간의 회합과 왕래를 점차적으로 차단시켰다.S) 한편 1961년

베를런 장벽이 동독정부에 의해 설치되었고, 1968년 동독군대의 체코 침공가담, 동독의

제한주권론의 승인 등으로 인하여 동독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독자적인 활동의 필요성

22 ) 길학성, 
F

동서독 인켜 피 류 실태 연구1 (서울: 민 통읠연구원, 1996.9 ), pp. 79-80.

제 M. Mecke1, 
c

Rechtssutachten. u ber die Vereinigung der evan gelischert Kirchen au f dem Cebict der

Bundesrepublik un d der DDR55
, 미간행원고, p. 15, 박명철, 

ti독일통일에 
비추어본 우리의 통일현실", 

「
기

독교사상, 1937.5. p.44 에서 재인용.

24) 박명철, 상게논문, pp. 44-45,



28으

이 )W기게 되있다.

IS82년의 독임교최의 분인을 EKD >. BBKL :il't최의 분필로 )1지일'고, 동-吟 지익 안에

있는 Al%들의 상增·과 입장의 12제로 이해하었디-. 즉 BEK가 생긴 깃은 
' 

하니-닙이 허릭·

한 우리 쉬]-의 이긴읍 인정하는 것이다, 이제 A-독3i'(회는 동독에 있는 시곡]·둘에게 J>[5

을 
·1하는 

일에 P'추어야 한디·,'고 섕1긱-하었다. 다시 말해서 v회주의 동A-이라는 특수

한 싱·릭· 속에서 )'il회기- 복음을 진히.기 위해 비%·한 조치로 )W그]·된 것이다. 잉·A교회는

이같은 니-<d-A은 분연로 이해하여 데y]히·고 비Al'l-히·기보다는 잉·지· 시·이를 교최가 치한

시대 싱·편·에 따른 한 교회 L]1부의 수펀-게로 잉<해하t/1서 하니·됨을 잃지 않으려5고 노

락하었다.25) y서-hf 교최는 이긴-은 i!- 1의 싱·익·에서 hKD외. BfiK가 서로 다른 이두/A

c [기·제제에도 실3-하JI 교-B-, 자매짇연관게 등을 통해 구체적인 하나될을 위헤 힙릭하

삔셔 독 J 분단 후 40이년 동안 펑촤외- W일의 문제에 많은 괸심을 표명하였다, 특히

분단3] V-1- 관<1하이 1·;-입교최는 통일괴.정 서 핑촤운동에 밀은 노 력을 기울였다.

3.2 동서독 교회의 교 A(외- 펑최-운동

독인의 분단 이촉'- W서독의 사최,분최- ])3-p x< 후]럭은 종]'t(, 문화, 칭소년, 舍, 체

A-, 학술 등의 기· 분야에)l%-1 긷·목할 만한 가시적 싱과를 거V었는네.26) 싱-대적으로 기.장

훤· J'힌- 확y을 보여준 분야는 종]d분이·의 교 %-있디.. VM의 구교, 즉 키.吾릭은 동-

제에서 31(최의 2 1
[
조 가 비.뀌기+.< 했·지만, 로 마3t(퇸·칭의 감-독과 보<i 아레 기존 서독의

A(FIL에 소속되이 있있다. 따리-서 기존의 /
%

f-동제적 성 을 T-지힐· 수 있있다. 21러니- 정

치성을 매제히.리{/f 교 구의 의도에 미.리- 시적직 륌-E- 내지 동서독 분단싱.宅.·E l
%
)1화시키

러는 ·지핵-성은 비교적 넛'있·니-, 동독의 키. >-리 지도자들은 ( 하는 사최주의 질서에

3적으旦 반대叫기니.. 찬성히.지 않·%2- 기본윈 -s 지키미 동독정J(외. 티.·힘하는 수1에서

7-6< <

p-/(딘-체 1로에 주력叫였디-.

키·돌리의 소극싱에 비해 진兮적으<L 동독지역 기.운데 80%가 신11-< 지억이었으며,

團

團 團

25) 서싱횐·, 
" -5/인) . 일]!; :12/,최의 3힐-", 

['-],[)j. 기53,< C종란, (서合: 남북한선교·%l릭위%,l
소, 園5 ), pp, 1 10-I l l ,

26 ) 김힉-성, 1게·Ir-iE-, PP.l-l l l; <1.-9-친, 
" 

독인y인파 AL회 T 5-,[A의 i,l,류51, ['

통일]C-제 13

pp, 153-183 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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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톨릭은 IO% 정도밖에 안 되었다. 그러므로 동독지역에서 개신교의 활동은 적극성을

밀 수 있었다. 서독에 본부를 둔 EKD는 분단초기부터 민족통일문제에 많은 콴심을 가

지고 독일통일이 곧 동서독 교회의 소망이라고 주장하며, 분단문제와 관련하여 동서독

정부간의 의견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개역할을 맡았다. 특히 분단 직후부터 베를린장

벽 설치 이전까지 독일의 대표적인 행사인 종교대회가 양독지역에서 전국적 신자집회

를 매년 혹은 2년마다 개최되었다627) 1951년 베를린, 1954년 라이프찌히, 1957년 프랑크

프르트, 1961년 서베를란 등에서 종교대회가 열렸다. 개신교도들의 민족제전과 같은 종

교 대회는 1與9년부터 개최되었는데, 개신교도들의 만남과 대화의 광장이었으며 전독일

교회의 회합체의 역할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분단을 극복할려는 노 력의 일환이었

다. 분단된 동서독의 국민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종교대회에 참석했으며 정치적 성격을

띤 집회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종교인들의 만남이 종교대회를 통해 가능해졌다. 다

수의 개신교인들은 이같은 종교대회가 바로 통일의 초석을 제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한편 민족의 결속을 비정치적 분야에서 성사시킨 종교대회는 1961년 베를린장벽의

구축과 함께 동독공산당의 비협조로 퇴조하기 시작하였다. 동독은 빈번한 종교대회의

모임을 서독 모델에 따르는 재통일 달성을 지향하는 집회로 인식하면서 방해하였다. 장

벽의 구축은 독일 전체의 종교인들의 만남을 불가능하게 했으며, 그 이후에는 동서독에

서 각기 제한적인 종교대회가 열렸다. 이때부터 종교대회는 민족통일의- 문제가 아닌 평

화문제를 주제로 다루기 시작했지만, 독일교회는 1948년부터 이미 평화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948년 7월 아이젠나우(Eisenach)에서 개최된 
'

독일교회 총회의 평화에

대한 선언5의 개신교총회에서 
ti 교회는 국가들 사이의 적대감이나 또는 전정행위를 준

비하는 선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28)고 표명하면서 통일의 원칙보다는 평화의 원

혁을 강조하였다, 독일교회의 초기 평화운동은 독일의 재무장 과정과 관련되어 진행되

었으나, 독일 국토에 핵무기가 배치되고 핵으로 무장됨에 평화운동은 더욱 활기를 띠면

서 전개되었다. 1959년 서독정부의 나토(NAT)가입 및 핵무기 배치와 관련하여 
' 

핵시

27 ) 김학성, 상게논문, p.77; 통일원, 전게서, pp.732-734 참조.

28) 손규태, 「사회윤리학의 탐구, (서울: 기독교서회, 2932), p.269; 이삼열, 
"

독일교회와 통일문제", 한국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 분단헌실과 통일운동, (서울[ 민중사, 1984), PP, 355-356에 위 선언에 콴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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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있어서 진4과 펑화'리.는 하이毛베旦크 r제를 발표하빈서 독일교최는 상1친.퇸 7

기-지견헤, 
" 

윈자무기를 가지고 평회.에 기여한다,"외- 
" 

원지.무기 입이 핑화에 기여한

다."리-는 상반된 입장을 旨히먼서 그리스도인의 %A]에 따라 개인 스스로 신 하도

록 하있다.

l%Is 베를린징·벅의 실치 이후 t)%-1독 교회의 대표적인 평촤운동은 1965넌 동독교

최가 
" 

핑화暑 위힌· 교회의 봉사"라는 선언에서 서독교최애 E·목제도외- 벙억의무에 대

한 교회의 증인에 bI-제제기·謝- 兎으{11, 이 시대에 하니·넘께서 부르시는 펑화의 봉사를

더욱 J'1명叫게 중언할 것-의 촉 /-히-옜니·. l%7닌 A 일교회는 
' Al'(최의 날' 내회름 기로

전%에 봉사하는 벵익의무믈 거부하는 운동·은 전계하있다, 교회는 독인국민은 )-
f'.3L나

자신의 양심의 결정에 따라 
'

무기를 가지고 평촤에 봉사省· 수 있지만, 7한 J;L기 일이

18최- 봉시-할 수 있디-,'고 큐·v하였디-. 1979닌 우1 제w 세게대전 1완발 40주넌을 맞아

동서독 교최는 칭촤에 데한 31장과 실1-1직 방힝·에 대헤 디.시는 초나1이 없이이· 하미, 잉·

3인-2·:기·의 tat 최외. C.( 리스도인들은 긴장 l-촤 ·정치-趾 심촤하고 弔/싱키표]익·을 위하어 꽁

XJ·/合 해이·한다1즐 ·공동성1-6을 발)f하있다. 1980닌 11월 EKD는 
; 

원지.3(기 엾이 픽최-

d·조'라는 펑촤 긴-合 신AL하<9서 국VI운동읍 진게히.있다. 1開0닌과 1981 년 동서독 2

회는 핑최·7간의 인요일을 정하여 51<회기. 공동으로 펑촤暑 위한 자료를 미곡]하고 에배

와· 기도를 드 致디-.2Q)

fr8 닌

� 

뒤셀도르프의 종교데회는 펑화&동에 일력한 성원을 且 네는 디-수의 동서독인

들이 l-어히·여 대성쵱-을 이무먼서 
' 

펑촤를 위한 연설s를 발표하이 세로( 대촤의 징.을

마린헤 주있디., 1988닌 12월에 듕독교최는 다음해 1월 1 일부미 시弔될 새로운 이헹7-정

- 공표히·었디·. A 동독측 이헹자-趾의 IE·분거J,L시 시정요3H), 동시에 %t-부간의 이햄은

힌-힌-니-. 이같 이핸57-징에 내헤 y.-h>-)IC회기 중수/이 핀 빈페시위가 ·(1이니-지-, W독정

J
,
L 는 j(-)89 4 1 1일J]L터 개인이행의 허.yI/]위를 · 

데하玆다. 卽년 A독시삔이 자3-

촤·1 IT회‥ 12'화嶺 요3t-할 매 2'<최는 IF 촤 동을 7도하었다. 니晋리.이, 사마리이. 등

을 중심으로 $Q촤름 위한 월요기도회, ·/속지.룰 위한 애배 의 기도최가 일렀디-. 동독

의 l;M'이 다가-오는 7 란스러7 싱끽·에서 19卽%-l %d외- 시1긴들이 연대히-여 견성
w한 ' 

새빙-징"운-h, y닌 12월 -% 딩-긴--뷔외. 제이·, z·[시. 능이 침여힌 
$ 

원닉.최의· -官-의 모

29 ) 비·Is칭, 전게-:냑t-, pp. 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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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서 교 회는 중심적 대안세력의 역할을 하였다. 독일교회는 기본적으로 독일의 통일

을 유럽의 평화정착과 연관시켜 생각하고 있지, 통일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거나 별개

의 사안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통일을 바란다면 우선 인접국가들간의 신뢰

회복이 선행되고, 이에 준한 유럽평화가 정착되어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통일을 주장하는 한 될 젓도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서독 교회는 그들이 위

치한 장소와 활동의 영역은 달랐지만, 분단의 조 국현실에서 하나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

언兎다. 그것은 펑화였다. 반전반핵과 평화운동은 양보할 수 없는 동서독 교회의 공동

목표였다. 국가가 병영화되고 군사화되면 될 수록 이것은 동과 서의 분단의 골만 깊이

팔 뿐 아니라, 통일고1-도 거리가 먼 것이다. 동서독 교회는 통일을 크게 주장하지는 않

았지만, 평叫만은 세상과 민족을 향해 지속적으로 부르짖었다.30) 한편 동서독의 사회.

문화분야 교류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교 회차원에서 이루어진 서독교회의 동독

교회에 대한 물질 지원 및 언도적 차원의 지원을 들 수 있다. 분단 직후부터 독일 통

일이 이루어절 때 까지 서독교회는 동독교회에 대해 기독교적 연대에 기인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였다. 특히 80년대에는 동서독 교회 사이에 자매관계가 수립되어 있어서 서독

교회는 동독의 자매교회를 재정적으로 후원하였다. 서독교회는 복지구원단체를 통하여

자체 재원과 헌금, 그리고 서독정부의 위임을 받아 정부 예산으로 동독교회와 주민들에

게 물질적 지원을 수행했고, 탈출 및 이주자들에 대한 서독 정착을 지원했다. 또한 신

교 구호단체의 지원 창구는 정치범 석방 및 이산가족 재결합을 위한 동서독간 거래 창

구로도 활용되었다.31) 이같은 서독교회의 지원은 정치적.법률적 장애를 초월하여 효과

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데 그 의의를 들 수 있다. 동서독 교 회의 끊임없는 교류와 평화

에 대한 노 력. 그리고 서독교회의 동독교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사업 등은 바로 평화

통일의 밑거름을 다지는 독일교회의 역할이었다.

독일은 1945년 분단되어 45년 후인 1990년에 통알되었다. 이같은 분단 시기에서 독일

30) 박명철, 상게논문, p,50,

31 ) 서독교회의 동독교회 사업은 크게 A 형 - 동독 교 회지원 목적의 원자재 공금을 통한 재정이전, B형
- 정치적 석방, 이산가족 재합류 등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한 원자재 이전 등이 있다, 서독교회는
1357-IPS9년 까지 A 형 사업을 통해 13억8毛6백만 동독DM를 지원했으며, 1964-1390년 까지 B형 사업
을 통해 36억3천6백만 서독DM를 지원하였다, 김학서, 전게논문, p. 78; 통일원, 전게논문, ppw740-7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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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최의 )i-l-단극복과 통일문제에 대한 네도 11 1·<력< 데체로 5개의 시기로 분류할 수

있디.. 칫쌔, 
·1후 분단기(1945-4%에는 [I>t회의 통 1성을 지키IA[1서 민족의 엉구분탄에 반

대하고, 핑촤와 톰일의 윈칙-의 AL포하면서 통일의시읍 고취하는 데 큰 억할을 하었디·,

둘쩨, 힌.국 l 이스'-의 넹]조1시내(l%O-5(])에는 동서독이 동서 1-A전체제 속에서 제무징·

을 하면서 분단이 심화되는 시기인대, 교회는 핑최.의 원칙을 고 /하리31 재무장론에 빈-

대하)'t NATO d입을 찬성하지 않는 2 Vi직인 태1;-t, 즉 분딘-의 심최·외- 무릭적 내결의

)21상·에 기-趾 )가는 억힐·-8- 히.였다.. ))쩨, %3 네寺1로기- 일리는 평최-공존의 시대

(1960-69)에1< 서-by 정부가 Lg]조1 시내의 /1장과 내{l 정책을 칭산하고 동서간의 촤해와

교 55-切- 이룩하는 A 방정책-8- 추진힌·니., 서-9)-의 동1-0·정잭은 양%괸·게를 한1

%fl-게로 -o-징짓]l. 잉:- 긴·의 [,t(Aj-吾 4진곱o·<- 큰 역조1을 두있다. 펑화적 공존과 화

-計 기초로 한 독인교최의 
' 

뷔1Mdll>.l-서'(fr61 외ァ

� 

' 

%L]-M-정이에 한 긱·서'(1965)는 1969닌

에 J]권히·0 시·VI당'의 1&l리 o.l-<1고 내긱-이 VIs-정책을 수행]히·는 네 ·중JR-힌· Y대기· 되

1지, 선</·적이머 게몽적인 억호1-을 hJ'Q'하게 핀다, 7서% 촤해정책에 교최와 사민딩· 네

지-은 힙릭하었다.

넷쎄, 회-해리- AC-V'B· 이Jl'(이 지;2 시대(1970-80)에는 분단의 싱·처름 아뭅게 하기 위해

이 . l·가족의 건호1·이니. 교 퓨1짱JC-의 y]]익을 iV하미, 띤<·f 정];L를 연길시키는 가]l't의 으]

할을 님-Id-하는 데 기이慷다.'32) 다섯쩨, 샹·일 준비의 시뎨(19Sl-1990)에 1]이 둘이서도

독일3'l/-최는 분단의 조 국헌십에서 반 11111·핵과 핑회-(AL合 주된 과제로 섣정하A

인 운동- - 필처나갔다. 3히 Cd(최의 평화AtV V-릭은 昏일괴정 속에서 일어남 수 있는

폭릭파 폭동을 e-l-co- 비폭릭 통 )읍 이午1< 메 2. /- 토대를 제공하剋다. 1990닌 독띨 통일

에-l< 11(최가 긴-t] 1언 익할을 하었다, 다수의 목시.외- 신자, 그리고 교회키%1骨이 정치

에 r))거 %IA하였1-').. 이4-p 정·-지인의 1句출-0 비.로m 명최.통인에 V,%기. 간1]A인 기여-典

'l· 
것 5< 39할 수 있다.33) 한 l 독안 통일과 괸·런하이 국제정치 

-히 
동서독 :(r

)/1최-를 예고하는 시-d들이 게속 니-니·닐·디·. 소 1에서는 혁과 개]g·- 표1-0·하는 ):(1

7프가 등장하이 소런온 물론 동-7R] <·f기-K에게끼.지도 게헉,개빙-음 독려힘.으로A{

p/, IA최.-趾 기-지9디.. C-']- 긷괴. -A J [- i )891J 1 1 월 9 일 동서 닝 d피. -R-8] 旻연의 상·징A

m

32) 이신'인, 전게서, l(-)91, pp.27 - 2SO.

33) )%-]성린-, 진게논본·, ]o.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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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겨져 온 베를린장벽을 허물었으며, 독일 민족의 숙원 이었던 동서독의 통일을

1990년 10월 3일 선포하였다.

독일교회는 분단 이후 동서독 통일이 이루어질 때 까지 민족과 평화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서 각고의 헌신적 노 력을 한 결과 직간접적으로 통일에 기여하였다. 동서독 교회

가 상이한 이념적 체제 하에서 각각의 조직체를 중심으로 일관된 원칙과 신학적 자세

를 견지하면서 단일적 교 회 의사를 표명하면 모든 교회는 이러한 결정에 동의하였다,

또한 동서독 교회는 교 류에 있어 크나큰 마찰없이 분단 극복에 노 력해 왔다. 이같은 태

도, 즉 독일교회는 분단과 통일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원착을 가지고 있었는가

項째, 독일교회는 민족의 삶에 대한 책임의 원칙을 지녔다. 분단의 극복과 통일에 대

한 교회의 관심은 어떤 민족주의나 민족지상주의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삶에

대한 교회의 본질적 책임에서 비롯 되었다고 보여진다. 민족의 삶의 원칙에서 볼 때,

분단은 민족의 삶을 멍들게 하며 부자연스럽게, 더욱이 민족 안에서 대립하고 총을 겨

누는 것은 음지 않다는 생각을 견지하였다. 이 점에서 독일교회는 분단 자체를 죄악으

로 보며 민족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하고 분단의 극복과 민

족의 통일만이 민족의 삶을 바르게 해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둘째, 갈등

관계에 대한 평화의 원칙이다. 독일교회는 분단과 두개의 정부수립, 냉전시기의 재무장,

나토 가입, 핵무기 배치 등에 대해 항상 평화의 원칙을 강조하여 전쟁을 반대하는 태도

를 강력하게 천명했다, 1948년 7월 13일에 교 회는 아이제나하에 모여 '

독일교회 총회의

평화에 대한 선언'을 채택했다. 통일이 민족의 삶에 중요한 것이지만 평화를 깨면서까

지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僧았다. 평화의 원칙이 통일의 원칙보다 우선 한다. 그

러므로 그들은 전쟁과 대결의 위험이 있는 분단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

능한 통일을 일시적으로 포기하면서 평화공존과 교류를 선택했다. 셋째, 이념과 체제에

대한 교 회의 중립 원칙이다. 동서독에 각각의 개신교인들을 가진 교회는 동서독의 어느

한 체제나 이데올로기만을 긍정하는 태도를 취하지 僧았으며, 한쪽의 정부나 체제를 비

난하는 일은 더욱 삼갔다. 교회는 동서독 양쪽 정부의 수립을 불가피한 사실로 받아들

이기는 했지만 어느 한쪽 정부에만 가치와 정당성을 주는 평가를 하지 않았다. 교회는

정치적 분단에 관계없이 독일 민족 전체를 위한 종교적.정신적.도덕적 의무를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교 회의 일관된 중립 원칙은 교 회가 재무장론. 핵무기 배치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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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가, 동서독 Id(최의 효]·을 애써 지키오는 네 ff 영힝0을 주게 되며. 독일교최 네부의

중요한 흐릅<AL %·l%'파의 화해정책, L-'7.리고 평촤운>에 까지 뻔면히 이어지 왔다.34)

독일이 세계인들의 에싱·y 뒤31고 5-/·긱히 昏인 
-l 

수 있었 l 것은 결코 우인이 아니

디., /( 짓은 통일이리.L> 정-이조치- 시·-S-하지 않'았VI 한 a p기- 누 체제 정책 . l 서독의 y]·M'

정책과 V서독 공존체· 3'[측정·첵의 걸<1이다. 이러한 정책의 토대에는 교회의 역촬피

관 1이 있니.. 독일 통일 과징에서 사회.분촤 분이·의 11't%. 가운네 기-징· 핌밥한 활동을

보여준 독일20(최의 A-교적 억'留-은 3-서-3이 M.일을 호)·에 있어 보조키 익할을 노]어

결정직인 )이있다. 쩨], 독임]l,최는 VI주회.외- 개혁의 발원지이다. 汚8 VI %*독의 nv.1주

최. ·>,!- l 기- a - 대서 동J·:- <III-의 혀을 IA시킨 C
I
L 십체·는 게신]'I'c의 라이프치히의 셩니骨

리.이 교최었다. 1922넌 초 -h>-일에 중거리 헥무기가 새로이 1치되이 사최지 불인·이 가

중이있디-. 이에 5'It최는 시- j·들01]게 l ·].음의 인·식과 펑최-가 깃들기를 기원하기 위하여

y J요인에 펑촤기도최를 가질다. 지속적인 펑촤기도최의 모임은 마·침내 1982VI 10월

9 일 %A요일 10만t-M의 인파가 기도최를 미·친 < 게히요구 촛볼 7묵헹전을 시직-하지-, 이

여파가 f<·f으<t 피·산되)/1서 호네커 정5+)은 /릭-의 71을 <]기 시작하었디-. 이처 ] 독일

<11회, 5히 동%-111최는 적대키 %'l·경에서 정지직 저항을 조직힐 d< 있도) 징-소를 제포

%:LPJL써 민주화외. 개혁을 요[/-히·논 대정부 3]고1의 - 심지이머 동독 내 민주촤와 시위

의 진윈지 있다.

骨 , 분단 극복<r 위해 핑최-St농은 
·니]하었다. 

동독징부와 교최와의 괸-게는 1,(회

국가의 결징사힝·%l] 내해 관- - 적인 자세를 o,<이고, <,l가는 , (최의 자윤성-위 인정해 주는

<]애서 보]릭권·)l)를· A-지해 但·디·. 동·5교회와 정%L외.의 유기적관게는 동서독 Ii(최가 평

촤-Frn동에

� 

공동의 과제로 설깅하어 징기직인 회힙·合 해 핑촤분제를 A 의하는 L

물이 시시 않'았-고, tI< 한 x-<징부니· +-yJ 국가들이 거])3A-을 ),L이는 통윈 보 다는 괸촤

글 VI-조'71-S 로써, L ]. 리51 힌신적으로 불기.능한 통인 ))(다는 7촤롤 강조 l-으로AA

J <-.r복%l-리3:f. 히·었다- <오//M회의 지속적인 핑회.d,동의 진개는 분단A>l 체저

A-l 동시 에 정의로-7 핑촤이h]을 J]어 었다. X째, 서독교최는 동%-교최에 둥일 조1까

지 필- 1적 지윈을 하었다. 분단 이후 V·h-정)/-가 c(교촬동에 통제를 가하1;9서 A,%의

제정은 궁3최-되었디·. 동독징부기. 11% 딘·퇴$-%의 장리, 기%교인들의 직7]싱·JI-t-95-상

34 ) 이심·연, Y'1게서, ]y)l, pp.2S!-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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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 종교세의 폐지, 목사의 급료 삭감 등의 일련의 조치를 취하자 교회의 재원은

바닥났다. 서독교회는 동독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A형과 B 형의 교 회사업을

통해 동독교회를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나갔다. 이러한 서독교회의 동독교회에 대한 지

속적인 지원은 결국 동독교회를 강화시臧고, 반체제인사에 대한 중요한 보호기능을 수

행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게 하였다.

1990년 독일통일과 관련하여 교 회의 역할은 대체적으로 긍정적 펑가를 받아왔지만,

통독 이후 교회 내부적으로는 통일의 후유증이 동서독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컨

데, 동독 비밀경찰에 협조한 동독교회 목사들의 연루와 관련하여 이들을 교 회로부터 축

출하는 문제. 1991년 BKD 와 BEK의 통합에서 교 회세의 도입,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실시, 군목제도의 철폐 등을 둘러싼 두 교회간의 갈등, BEK의 교회제도를 구동독지역

에서 유지하려는데서 오는 구서독교회와의 갈등 등의 문제가 독일교회에서 통일의 새

로운 후유증으로 등장하였다. 한편, 동.서로 갈라진 독일에서 교 회는 분단의 장벽을 넘

어 민족을 연결시키는 고 리의 역할을 해왔으며 또한 이념적 대럽올 초월하여 기독교

복음정신에 입각한 평화정신을 동서독에 제시하였다. 이처럼 독일 통일에서 교회가 면

족의 연결 고리, 그리고 평화의 사도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통일운동

4. I 배 경

남북한은 1948년 분단 이후 70년대까지 종교교류가 없었다. 단지 남북한의 종교 관런

단체나 종교인들이 일방적으로 접촉과 교 류를 제의하는 수준에 있었다. 1980년대 들어

서면서 해외 및 남북한의 교계는 각각 접촉의 필요성을 가졌는데, 먼저 북한은 남북한

의 종교적 교류를 통해 대남전술적 효과와 동시에 경제적인 실리를 거두기 위해 종전

의 극 적임 반종교정책을 유보하면서 종교적 접촉을 갖기 시작하였다.35) 이에 반해 남

35) 북한의 종교정책의 변화는 이피에도 종교를 믿는 북한주먼들의 고령화로 청소년 및 장년층은 종교

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신만만한 상판, 대외개방 및 해외이미지 개선에 종교의 적극적인 활용, 주체

사상의 종교와의 친화성 등에 기인한다고 평가할 수 있4 한편 기독교의 대북접촉 채널은 유럽 채

널, KNCC 채널, 재일대한기독교총회 도쿄 채널, 북미기독학자회의 채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296

힌·의 기-f·->Jl'c 통일운y 밋 님--(psIt최의 ]JJ-님f%- )
i
L 기-지 대내외적 iL인에 의해 촉1짠되있

디·, 칫쌔, l 7 <9 10.26 사<1, 이스L 12. 12 군부 7-[l]티·, 광7 VI주촤운동, 진두환졍구1 A·

R]으로 이어지1<- 인<'11의 이-내 정치의 l;fl회-이디·. 톡히 굅·주 민주촤운동과 진두환 8재정

권.의 출힌은 70<1내 17>l-체제 먼큐·촤운%·에 진릭하도1 진보 교게가 i 운동의 빙-향9 통

오1운동-A로 겁전휘-하게 히·1< )11기기- 되었다. 이노 한<·-f· 징치의 비VI주%이 8제지.의 시.

lg'이니· 정 1의 교제만으로는 치유펄 7 일L 하니-의 구조적 문제이며, 조<·f 분딘-이 바

5>- 그 러한 
'

구조이-의 뿌리'라는 인여의 )모에 기인한디·.36)

이같은 인식의 1;)·1최-를 V대로 198 1닌 6월 KNCC는 제4차 공동질의문윽 통헤 평촤통

일에 j+l·한 입장을 발표하1견서 초1교의 21는 %f링:을 분단극복파 펑촤지힝·의 통일운동o]

모 - 기로 <1심하였디-, 이에띠-리- -%,동< 주도헤니-길- KNCC 산하에 
t

통일17-제 %엉위71

촤'릅 싱'섬기/Il-로 선치하고37), 세개교-'혀%1의최(World C()Uncil o l' CIturches)에 ty] 요칭을

� 

'하있다. 
이1< 한국]d최가 세 교최외· 힘-께 한반도의 핑촤통일문제를 직3적으로 1.

하는 게기骨 제공해 주있다. <쩨, KNCC가 통인<Y의의 Y/기를 깨고 지극직인 통일대책

을 수8]키로 칙·수한 깃이 l%4년 IO l 셜본의 도잔1(束11마D에서 WCC 국 문제위名

회기- <·핀-힌 
' 

동J[f이-시이- 평최-외. 정의에 꾄·힌 호]의회'이디-,3E) 이 도 l-소 최의에서 힌.빈.

3/-의 -Id-단파 통일X-l 문제기· /v·의제V 디-V이 졌디-. 이 7i의최는 3 :·내에서 兮일분제를

·<의할 자-S-가 일A·을 인식하고, Y[한 괴-내 개최가 뷴가능 
'>. 

싱·쵱·에서 한<,:-7-t최가 미x

내최-計 7도적으로 이72- 것V-로 KNCC의 - i 일문제 접2의 최초의 공리지인 출1짠이면

서, 똥시에 통인에 :(pl-힌- 신잉· Ci/)꾀적.<1교직 결<l·과 첵입을 1,;제최의吾 통한 짐의로 천

띵하-l::- 게기릅 제곱하었다. 따라서 이는 f·<·교최가 7)개히-는 한반도 픽촤외. VI족통일

을 위한 -Ir1,걱적인 ->]·직37]이있뎌-.

' -b!-A의 Y 최.키 헤 d'이라].: 선언서.祖. 세a/힌. IL.진.소 최의-L Id-딘3복과 %.일 시

피-· 기. 70 닌내에 A/]인 
' 

인 l 및 1
(
IIi최-운-A-'괴. 

멕을 권-이한디-고 평기-하빈서 6가지의 십

36) 닉'-A최, 
" 

한<Io,L의 동3/을 위한 님·꾸)E최의 신 ]It, 힌.-:,l·기1;3,< 교최헙의회 y], [' ·d.-][j.),

명최.톤인신힉' 4

· 

기4·;.)Il. 통인운동 시고 2 19최.통인 신이·v:--IC. V 음려. (시合 [ 한국
· / i, 回0 ), p.).

37) A·/%·<'l, 
"

<l'북총All, ]),d-의·내 기31'.싱거 y ]에의 잉향에 {!)한 연3ern, ['A4 북한 및 동인인-'[L At

()에 4 /L (통인 ,!,IA4), p,6,

38) 힌·-:·]'기<·;-:il<ill,회%1의최 <l-l, [' 71국」Il.회 통일선-세 L추요지.旦71 (1彌4,IO-]%7,5), pp.7-l l ;
1)l.y촤, ‥

표·제에 1:)]한· 기독)l].의 71징·", 
C I /]

. 족지Al」, 12S, 4월%t. pp. 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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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과제를 채택하였다. 
' 

弔화와 정의를 실현하는 실천과제5는 첫째, 이산가족의 접촉을

위해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한다, 둘째, 통일논의에 대한 국민전체의 주체적 참여를 확

대한다. 셋째, 사회주의 국가 교회들이 체험한 바를 참고로 삼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한다w 넷째, 강요된 적대관과 선동적 제국주의론 및 무기화된 반공주의의 장애를 극복

한다. 다섯째, 청년층과 여성충의 통일논의 참여를 고취한다. 여섯째, 군비경쟁에 제동

을 걸고, 핵무기 철거운동에 앞장선다. 도잔소 회의는 무엇보다 분단이 한반도에서 모

든 악의 근원이 되는 원죄와 같은 죄악이며, 적대적인 분단과 과장된 원수상을 극복하

고 남과 북의 만남과 교 류를 통해 화해와 신뢰를 얻게 하는 것이 평화와 통일의 첩경

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준 회의였다. 이러한 도잔소 회의의 결의에 따라 WCC실무대표

단헉 1985년 11월 북한을 공식적으로 방문하였으며, WCC의 알선으로 KNCC 대표단 6

명과 북한의 조선기독교연맹(KCF) 대표단 5명이 공식적으로 1986년 9월 제1차 스 위스

글리온회의에서 
' 

평화에 대하여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성서적 근거'라는 주제로

회동하여 성서를 연구하며, 평화와 통일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과 과제를 논의하

였다. 이는 남북한 종교인들간의 최초의 모임이었다.

국제관계를 통한 통일문제의 진척과 함께 국내에서도 교회가 통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통일논의가 시작되었다. 먼저 1985년 2월

KNCC총회에서 ' 

한국기독교회 평화통일 선언'을 공식 채택하였고, 연이어 1986년과

1987년 9월의 총회에서 
' 

평화, 통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총회선언으로 공식 채택했

다. 그리고 1988년 2월 29일에는 한국교회의 통일문제에 관한 신학적 입장과 정책이 정

리된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KNCC 제37회 총회 결의에 따라 
'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

한 한 기독교회 선언'의 채택은 국내외에 큰 파문을 일으켰고, 때맞춰 제기된 남북학

생최담제안과 더불어 이후 통일운동의 본격화. 대중화에 결정적 기폭제가 되었다.39)

KNCC의 ' 

통일선언'40)은 그 동안의 통일논의를 집대성한 것으로 기독교가 분단체제 속

에서 안주하였을 뿐 아니라, 분단을 유지하고 심화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분탄 극복을

39) 길호진, 
" 

재야 · 학생들의 통일논의와 통일정책정향", 동아일보사 조 사연구실 편, 「통일 어떻게 할 것

인가, (동아일보사, 1929), pp. 160-161.

40) 통일원, 
「
남북종교교류 관련 자료집4 1995, pp,92-118 ;

" 

민족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

언", 형상사편집부 편, r
교 회도 하나 나라도 하나4 (서울: 형상사, 1989), pp.244-258 ; 유종선, 전게논

문, py.}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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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노 릭하지 못하었읍음 삔·성하고, 조국의 핑화昏일음 위해 앞으로 한국교회가 안장

서 주제적 역管合 잇· 깃- 니-짐히·였디-. PL 
'l· 

7.4 -fA-성밍에 니·리·닌- 지7, 빙최-, 시·상.이

념.제도를 초월한 VI<오대단·주].의 J%. 
, 인도주의직 남북교뷰의 < %j·적 시2, 통일논-

정에 민족구셩71 진제의 민주적인 킴-이의 보징·, )추히 민중의 우선 찬여리-1:f 1J],족통일을

위한 한국:%-,t최의 기본원21을 친1징하있니-. 넘·북한 정JiL에 내한 1
, 의사힝·으로는 이산가

족의 T
;

· l·남, 일<·<의에 한 언 자A-보장, 정부긴- 대촤의 단질일떼에도 1간차원의 5V-

-0-는 허- - , 깅제toty.의 개)q-, 님'식- 핑회.'헙정 체걸, 주힌미-y- 철A , 2시·릭 김-축, 핵1>t

침수, 남-(]촉1. 긴·의 헙싱·.최71-.호]익·에 있어서는( 외세의 긴·섭배제 A뜩 체t피히-였디-.

'며B;-1의 
펑최-외- 통 )을 위한 징치.<·!·사.외1적 차원의 과제까지 폭넓게 니·+l(고 있는

. 省1·1인은 통인$ 동시-I%l]서 1깃 가지 중]L'한 익사적 의의를 깆'는다. 첫쩨, 이 T:1연은 남

북한 긴,징- ]·최.외. %g촤중진을 위하이 인최.7]정 d, 주힌·미군 친수, 헥무기 침수 동-

<징-히J< VI족 지.주성괴. ·y체성을 강조함FJ'L써 힌·l;1브금 분제의 Ii<질 비5/적 정 4

접1-1히·Lll 있다. 둘쩨, 기-h3'l<계에시 J]VI'직인 자싱의 소리로써 니-왔다는 71이디·. A 한

국교최가 민족분도{·의 역사적 과정속 서 침묵兎으미, 분단을 정당촤假고, 자주적 민족

y인의 흐릅율 외vI, 1
4
)]/ 공 이<9을 좀교적인 신h>1처2-] - (싱·화하어 북한정6i,)을 적대시

- 로씨 +l-헌· 동At들괴· 기색-J'1'(의 이님- 딜리히·]7 %-Y듣은 저주힌 죄에 ILl]힌C 죄책 v

벡과 최개이디·. <j고]니- 아적도 보수교0의 닐2온 신자돌에 의해 이 션인내용이 거-11되고

있지민·, 31수711던의 인에 데힌 <d시 2(
!l-심괴. 침·여를 횐-기시컸디-, KNC(<소1언은 지금

까지 V)<민주 T- 진영 네에서 머 - 러 왔VI 자주적인 통 )p]-동을 교회를 해 시먼사

최로 본걱적으로 진입시7]S-로써 통일1농의 새로운 지필읍 일었다고 
'힉· 

수 있다,41)

A突쩨, 1980년대 <반 - 리 사최의 분위기로는 VI족통원운똥을 신잉·운동으로 ·1개하

기 M],- A지않있'다. 분두1'의키 ]:l<는 ]대의히이 l 1족사최 내AL에 %A이 자리를 71·co- H)있기

때문이디·. 따리-서 KNCC기· 고 안헤 넨. 깃이 ]/], 족통인<7과 걸$·할 수 있는 히%·!운동이

었다- 즉 이 희%CI/- 평촤통 J운%-의 과정에서 추출한 게 1이다. 희VI신2B. <9족통일에

Ci- 초.A-l-8 33[l- 있니-.42) l(NCC는 1935닌은 " 

평화와 인의 희S(信-年)/b-로 신At하고 모

41) 이-X·셕, 
" 

님'한의 동인징 키과 생.인운2", 
['
사최피. 시.싱--t-간/6나(서울: 한<1사, It]8 2), p. [06.

62 ) 
' 

희호)'이 l- c /-0 W]위기 25 징'에 근거- ) 3 것F-%l. 21]-내 이>리-엘에시는- l·11 50VI. 미V]F-로 징

고 V-T으로)%·>의 tf의 /t-실'이하<:- 이들-S- 자.8-V]으로 
·y아7는. 

%Y 이 있있디. 1095넌흔, 조 국]EV]

VI이 피는 
'해이J(-旦 

이 헤얼· A- ]의 희IdAV J:lAI: 1니.·(:. 의미는 이 헤에 조1·l 통 )은 이루기 위-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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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교회가 연대하여 회년을 향한 대행진을 벌이기로 하였으며, 북한교회의 동참을 위해

북한 교회와의 접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넷째, 통일선언은 통일에 대한 KNCC의

기본입장, 즉 통일의 실현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인도주의

원칙과 분단현실의 극복이 통일성취의 전제조건이라면 분단헌실에서 이득을 보는 기득

권층과는 달리 반대로 손해와 고 난을 당하는 민중의 삶이 분단극복과 통일성취의 핵심

이 되어야 한다는 민중의 참여우선일칙롤 내세워 7·4 남북공동성명을 보완하고 있다.

한편 통일선언에서 북한교회가 언급된 것은 주목 할만 한 사실이다. KNCC 통일운동

은 죔화와 통일을 위한 과제로서 남북간 교회의 상호교류를 일차적 목표로 삼고 있다.

이것은 그 동안 장막에 가려있던 북한 교회의 모 습이 80년대 들어 조금셕 밖으로 노 출

되기 시작한 사실과 관련이 있다, 70년대 말부터 
' 

해외 남북기독자 회의'가 재외 기독

학자들과 북한 기독교 인사들을 중심으로 비인과 헬성키 등에서 수차례 이루어 졌고,

이에 참여한 일부 재외 학자들이 1982년 북한을 직접 방문하여 북한 교 게 지도자들과

대화를 가졌다. 특히 재미 교포 김성락 목사는 1981년 6월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과

면담하면서 종교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고, 홍동근 목사는 KCF 소속 원로 목사들을

면담하고 그 들의 주선으로 평양의 한 가정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북한에

기독교가 살아 있다는 이들의 전언은 대딘히 충격적인 凍이었다. 때마침 통일운동의 구

체적 방안을 모색하던 교계는 wcc를 통하여 북한 교계와의 직접 접촉을 시도하였으

며, WCC 의 중재로 1986년 스위스 굴리온에서 남북 기독교 인사들 간의 역사적인 만남

이 이루어 졌다.43)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입장정립과 기여방안을 내용으로하는 통

일 언은 한반도의 평화의 서막을 알리는 환희의 축가質으며, 한국사회 내부에 통일문

제에 대한 민주적 논의를 위한 출발점을 제공하였으며,남과 북의 정부와 민간통일운동

에 커다란 자극을 주었다. 또한 세계 에큐메니킬운동의 연대를 형성하는 데 성공함으로

써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환기시켰으며, 북한교회와 정부를 이 운

동에 끌어 들이는 촉매역할을 하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

교 회가 노 력한다는 것이다. 김용복, 
" 

광복50주년과 민족희년", 한국기독교학회 엮음, 
r
광복50주년과

민족희년」 (서울: 감신, 1995), p.7.

43 ) 1995년 헌재 북한에는 
' 

봉수교회'와 
' 

칠골교회' 그리고 500여개의 가정교회가 있다,유종선, 전게논문,

pp. 1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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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이 <171은 민족분제를 본걱적으로 다-루지 않(으로써 반兮일세럭의 실체에 대한 구/-

1경이나 민족주체의 관점윽 1<M칙·히 부지·시키지 봇慷다, fE한 민족의 ·운명이 省'린 昏일문

제는 길코 KNCC%간의 전-8-불이 )필 AT 없1미, KNCC에 소속-된 일]( VI<최5 피-언 헌·

Ad최 ·1체를 
대표-한 수 있는가라는 대표싱의 문제 등이 J,녀31'%-에 의해 제기되었다.4iD

昏일J:1언에 내힌. j 정직 펑기.에IL -t /
I
E히Jl 1988%3 2월의 KNCC -통일신언f 힌a}d최

에서 통일운동의 대중최페 크계 기이臧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딘·지 1한국고,최가 통일

P의에 있어 디고.이 >침-하지 못·하고, 일치된 의{1읍 제시하지 봇'直다는 T]에서 부분적

인 한계41-多 V 춥하었디-.

4.2. KNCC와 KCF의 교류

1彌6VI 9 1 WCC -L·l제위71회d 7최한 제1차 -d·리온최의에 
남북한 )t%기· 함께 커·가

- 

]-으로써 처읍 이.(l'l.이진 모 3J은 친교 이싱·의 구체키 성과는 似있으니., 198S<l 2링

KNCC의 昏94:1인 발AL 이곡1 1 1 우1에 스위/- 글리온에서 
' 

한반%L 핑회1일을 위한 2리

F 선언7을 주 <L 제2치. 최의가 일壺디.rn 이 최의를 게기로 남북한의 1회 네표들은 공

A]-대를 힝싱하먼서 1 0]01<%-는 과거의 단 <한 <o·남의 수준各 님이 진전되기 시작

다. 닙·-l>Fo'l<회간의 5'i<-6.외. 인'71- 통일-R,동에 내한 구체·적인 길실로 2차 모71@l]서는 귿리

욘 {j인을 체비하있다-45) 이 {j인은 면족의 핑화와 통인을 위한 원 과 실친적 과제로

써 첫쎄, 님·닉-의 교 회는 1男51J을 . 일의 최년으로 신$하고 매닌 8원 15일 직전 주일

을 공동기도오/로 지키며 공동기도분을 체비한디·.

V , d-리는 l()72닌 남북고(y선인에서 합의3d 조핵·통일 
'3대오1 

을 제히·인한다, -J쎄,

힌·c조선)1%ilJL의 통일주체·는 님-J;P의 I 1
, 중 덩-시지·임F 苟인힌디-. L괴째, ·1제의 분딘·-완 정

당촤 또는 기정사 1화시키러는 이띤 헝내의 위장펑촤도 1게격하미, 분단의 )1정촤-趾 지

향하%--< 정치적 대책이나 제인·을 t제힌·다. 디·섯쩨, 핑촤적 통일合 위해 Ic1족 딩'사지· 간

44) J,녀t:u<던-A- 선언.문의 l-11-g- 중 
" 

A 남한의 L-l-리스도인 ]·-S 반AL 이 A·且기吾 2%·w
-7-싱-회.히·이 J,l· 

'l· 
공산·징5'-]을 적데시한 니-미지 ·!·f한 %LAr皆피 우리와 이님-위 딘'리하는 y

-j·하기끼.지 하<-:· 죄를 뱀榮-S-.S- 고백한디."의 표5'1가 남북의 휴전체제-趾 )g최패제V <E

군축, 헥무기첬거, I l l 
· 

의 천2'· -
'

A'-의 주장에 경"l· l
t

]It]l·-8- 보있다.

45) 한-:·t·기C·37, 교최'Y]의최 V'l, 전게서, pp.28-'30; y인윈, /1게서, 1995
, pp. 1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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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산뢰성이 구축되어야 한다. 여섯째, 남북간의 군사적 대결을 지양하고 군비축소를

지향하여야 한다,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남북 당사자간에 불가침

선언, 주한미군의 철수 및 UN군사령부의 해체, 한반도에 배치된 핵무기는 철거되어야
I

한다. 일곱째, 1천만 이산가족의 재회와 남북간의 각종 교 류는 인도주의적 요청이다, 따

라서 인도주의적 과제의 수행과 남북간의 교 류는 통일을 위한 포괄적인 대책의 일환으

로 추진되어야 한다.

글리온선언은 1988년 일본의 도잔소 회의의 
'

공동결의문', 1986년 미국기독교 교회협

의회가 채택한 
'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성명서5, 1988년 2월 KNCC의 i 

민족의 통일

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선언', 1988년 4월 인천의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

교 세계대회의 메세지' 등에 나타난 정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 글리온선언은 지

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민간차원에서는 최초로 합의된 문서로서, 그동안 불

션과 비방으로 점철된 남북상호간의 신뢰성 회복과 조국 평화통얼을 위한 남북한 교회

의 역할을 일깨우고 있다.46] 글리온선언을 계기로 남북한 교회의 통일논의는 어느 일방

의 선언이 아넌 상호협의와 교 류에 기초한 통일운동의 단계로 진전되었으며, 비록 일부

기독교인들의 합의라는 형식적 제약성에도 불구하고 7.4공동성명 보다 훨씬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남북한 교회의 민족통일문제에 관한 공동합의문이라는 데 역사적 의

미가 있다.

1988년 글리온 선언 이후 계속된 KNCC 와 KCE 의 교류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0 1989

년에는 두 번의 접촉이 있었다.47) 먼저 4월 미국에서 
t 조선(한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의회' 명칭으로 
'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화해와 캠페인 선언서5를 채택하면서 평화

통일을 위한 합동회의를 남북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동년 9월 일본의 기독교교회

협의회 주최로 동경에서 
' 

한반도 평화와 통일 세미나}가 개최되어 남북의 교 회대표들이

참석하였다. 대표들은 귿리온선언에서 합의된 남북한 교 최대표 공동예배 및 남북교회

의 상호방문, 그리고 통일신학의 구성, 통일방안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2) 1990년 7월 일본의 재일대한기독교총회 주최로 제1차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인 도쿄회의'가 열렸다. 남북의 교회대표단은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의 문

46) 길영한, 
r
평화통일과 한국기독교4 (서울 : 풍만, 1990), p. 131.

47) 통일원, 전게서, 1995. pp.32-33.



302

제에 데해 t(의하있니-. -동닌 12월 WCC 주최로 
' 

제3치- 한빈2-L 핑회·통일·E 위한 晋리<

헙의회7기. 스 위스에서 일렀다48) 1995닌名- '

통입의 희년1'으로 신포하면서 
' 

힌·반도 펑촤

인合 위 
'l. 

힙-의서'을 체택하였디-. 껴·의시-항으로는 희넌 5개닌 공동사업 개 骨 추진

히.기로 히.변서 민족통일음 위한 세)11기도주인 지키기, 핑촤교육과 昏일교d의 실시, 지-

지-충의 통인A[-동0체-趾과 연대사업의 진게, 남북 딩·<·f간에 상호분가침신언 체진

2
1
4-

, y일1[-V을 전개하다 R--E-된 인사들의 식)g-, 이산가족 상y은 위한 공동 노 릭, VI긴-

치.원의 핑-범위헌 
'

u L름외- 대회.펄- 7진, <d·A131(최의 1
%9·남- 핑잉/ 서- 에서 7진 등 2개

힝·A- 
-yy 걸의히.있다.

(3) It)91년 2 제7차 WCC 총최 기간중 호7언 h](최 주최로 남북한 기독자 인협·예

배가 있있으미, 동VI 10월 니-니. NCC 주최 
i 

힌.먼·도 펑최-와 통일세미니.'에서 KNCC외-

l(Cf·' 내AI,단은 통 1희닌 5 게년 
/g동시-71에 대'해 수1무호]의을 가질다.49)

(4) IA2년 1우1 7 입부터 13인까지 KNCC의 구{호깅 총무가 북'죈·의 KCP 초칭을반고

쟝)>l-의 정식 허가省. 인은 후에 Is-·%l-하있디·. 김우1$과 먼담한 질과 북한은 KNCC 제41

차 총최에 -%l-한 대)'f딘·의 피-견- 약속'하었다. 12일에는 평양 봉수 11't최 서 실교하있

디.. 1922닌2월 KNCC외- KCP 대.IL놀이 y'l·J(주]중김-위 회의실에서 최동하여 15일부터 일

리는 KNCC 寺회에 북한 교계 내표 101-9이 침-가하·는 f재룰 꼬)의, 체류인정과 조조1 동

에 71의하었다.50) 이는 분단 이2인 남북 ))'%가 한반도 안에서 처읍 tcl-니-는 역사적 모 7<]

이 %j깃으로 기대하었다. 21 러니· 갹-한 대표VI-은 14일 대남전통문을 통해 볼침·의사骨 표

1.q힘·으로써 J;-(임이 3;'-산피었다. -(]-측이 %j'지.기 )v·한 취소昏 하게된 표1진리 이유는 남한

정부기· 양측이 %:l-의한 신)/Id.1장지'서吾 님기-7지 않고 있으며, 사진팔잉기자 동弔 1릴 리

통전화의 셜치를 31허하었기 떼분이리·고 주징"하였니·, 이에 앞서 통일원 북한 표단

의 IM문어용을 초1최 
'l·대 

대'해 
' 

북한 이 대IL단 구싱과 기술직 문제에 있0-1 잉7축의 힙'

의사항을 지키지 M'았'으111, 이는 寺회 ]-식을 고의로 거부하러 것이다'e]-j< 발표하있

다.

m m m m

48 ) 김소잉, 
"

Id, 리아 핑의기. 동인.S- 위한 제4지. 기->3( 
-:·
l·제71의회", 기3])l-사상1,

省.-Fl. 437<L It]%년. 5%,;호, p. ) 17 ; 
. y)나·], 상게서, pp. 14-3S, 151-158, 171-176.

14% -M-인%J, 싱-게서, p.:16, 
'38,

50) 통인%), 싱-게서, pp, 12
,

40-41, 55-5(S ; 
. 7骨선, 7]게·:·f·IC·, pp, 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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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92년 남북한 교회의 모임이 무산된 후, 1993년 월 베를린에서 열렸던 한독교

회협의회를 통해 홉수 통일의 후유증과 문제점, 그리고 보완점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1993년 8월 15일 KNCC 평화통일 희년준비위원회와 북의 KCF는 남북평화통일 공동기

도주일 공동예배를 드리면서 평양 봉수교회에서 작성한 예배문과 기도문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51)

(6) 1994년 5월 30일부터 6월 2 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제 차 
'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

에 관한 기독자 도쿄회의5가 열렸다, 남측의 대표는 KNCC 산하 3개교단과 보수교단이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북측은 KCF의 대표 5명이 참석하였다. 
' 

민족 대단결원칙을 실헌

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선정한 회의는 평화통일희년사업의 실천과 구체적인

행동의 전개를 주장하면서 한반도에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군사훈련의 반대, 평화통

일운동의 활성촤, 체제경쟁 및 상호불가침 선언 등을 결의문으로 채택하였다. 한편 김

동환 KNCC 총무는 북한의 KCP 위원장인 강영섭에게 
' 

남북인간띠잇기대회'의 공동개

최릅 제의하였다.52)

(7) 1995년 3월 일본 교토(京都>에서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4차 기독교 국제

협의회s가 개최되었다. 이는 남북한 당국자간의 대화가 단절된 이후 처음 시도된 공식

적인 회합이었다. 주요 의제는 1995년 희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일이었

다. 남한의 KNCC와 북한의 KCF는 3월 31일 공동합의문에 
' 

정치적인 변수와 상관없이

광복 50주년을 맞는 오는 8월 15일 판문점에서 낱북이 공동예배를 드리며, 대규모 군사

훈련의 중지. 군비축소, 국가보안볍 철폐, 남북 기본합의서의 전면 인 이행의 촉구. 한

반도의 비핵화 실현, 한반도 전체에서 인도주의 원칙의 구현 등을 합의'兎다고 발표하

면서 남북한 교 회가 공동의 노력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4 월에는 WCC 아시아 담당인

박경서가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KOP 위원장인 강영섭과 회동한 결과 지난달 일본

교토에서 협의한 
i 

판문점 남북공동예배'를 8.15일 전 일요일인 오는 8월 13일 오후에

갖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KNCC는 발표兎다,53)

51) 통일원, 상게서, p.43.

52) 김일성의 외조부인 강양욱의 아들인 강영섭은 1997년 9월 현재 최고인민회의 9 기대의원과 최고회

의 통일정책심의위원직을 겸잉하고 있는 북한내 고위급 인사다. 통일원, 상게서, pp.44
,

63
,

280-285.

53) 통일원, 상게서, pp.45-47
,

295-309 i 한국일보, 95년 4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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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엉심· 정부의 출]i)l Y 복헥분제로 JIt 
- 

싱-테에 삐·진 남북괸·계의 세로-Y 전기를 모색

하리는 의도로 정부는 J]상진 신부와 홍징긴 복사 V 骨11't인 s명의 북한 방 신칭을

7인兎지·;·1,54) 한신으로는 
1 

님·-A한 사최문화1131허기-지-침'骨 획-정하1견서, 남북한 민긴

A,C류는 해딩·닌·체의 대표성이 인정되고 정치직인 돈의를 배제힌- 순수한 목적입 징-(에

만 허기-힘. 수 있다고 曾표榮디..55) 정부는 1995닌 5우1 16원 통일판런장관최의에서 광복

50주년·K 및-아 빈간단체가 추진 ·v인 Ll'dI사외. VI.<'·l, 
' 

북.미 펑화%정체{d' 
'

국가보

I
i
)

. 1省페1 V 식-헌.류·장.에 동조해 국1;·l 1랸을 7레할 - 7-러가 있는 정치성 헹사-趾 著

로 길정히.였으미,5(·) s.15-헹1시.외. %s.런하어 통인il 데변인은 7월 2 1 일 d·문7] 기님%사를

불·히힌.니.고 발표'힉.으로씨 8원 13일 KNCC외. KCP가 핀.문주]에서 일 에정이었딘 통일희

VI'행사는 일리지 못히.있다.

(8) 1995닌 1 월 2q3)J-,L터 $l리XI의 마키.오에서 KNCC 의 제인-으로 
'

동북아시아의 펑촤

吾 위힌. 니-<피. 연내회의가'57) 일剋다. 이 최의는 니-R과 섬·A]이라는 희년정신을 실초1

히.기 위해 J· 수. 있는 익할을 김 하/ii 헙력틀을 모 색했으며, 본최의에서 KNCC와

KCP·는 
( 

희%·1공7체로서의 니-<파 연데, 그 필요성과 도전'뜩 주체로 공%L]/1제를 하필

다,

(% 1勢7 9 3월 17 일부티 19 인까지 미-7·i ]J--S-의 A-엔 11<최센티·에서 한]il>·도의 통일을

촉조1시키고 지우1힘·에 있이서 교최의 게속커인 %'임·을 힘·께 모섹하기 위해 
' 

남북한과

미<·r의 괸.게속에서 ]l(최의 억할'이리-]/< Y제로 남북미 )]'<최'唱의최가 일兎디·. 7,4남북공

3%'-성1M의 이'행, 1 11국의 대북한 깅제조치 해제, 인·적:·'d]추의 촉진, 핑촤겨정의 체견 W은

네- - 으로 하는 성18서를 체택하였디-.90 IQ(-)7년 6월 독인 리-이프치히에서 일린 27최

교 최의 닌- 
'1사에 

독인교회의 초징요로 이무이진 KNCC 외· KCF의 만남에서 t /- <l·제는

낙한의 니.-d 선-님 역에 인호f:%j회피- 사회.t·]-지센디의 조1%d-위 추진키로 힙-피剋으머, 7

한 딕-한o]1 14억 싱-당의 식毛<-E 7J骨 지원히·3i E우1 10일 닙-북한의 교 최0>]서 통일을 위

한 
-

'

F-V기1;/V음 닝'독하미, 정71헙정의 AB화후]정 ·lAI· 
모 색과 대-11 깅제 제 헤제 촉구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54) 동이.인),L 95 l 3]4인.

55) A·아인31L, 05V], 5 ]15인.

56) d·아인);L 95V{ 571 17일.

57) 한겨러]신문, %<l 1유]2S오1.

58) 한국기-53101al헙의회, 
['

J)[회와 세게, 
-/] l%:6'., l%7, 4낌. pp.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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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논의와 함께 남북한 교회의 만남행사를 98넌 초까지 한반도내에서 갖기로 하였

다.59) 한편 KNCC 와 KCF는 8월 3일부터 10일까지를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공동기도주

간으로 설정하여 
' 그리스도인들이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공동기도문을 봉독하머 남과 북에서 각각 기도회를 개최하였다, 남

북한 교회의 공동기도주얼은 1989년부터 시작하여 헐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동년 8 월 3

일부터 16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세계개혁교회연맹(WARC) 주최의 총회에 남

북한 교회가 참석하여 북한의 식량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60) 동년 9 23

일 길동완 총무는 KCF의 초청으로 지난 92년 1월 권호경 총무의 방북 이후 두 번째로

북한을 방문하였다.61) 이번 방북은 6월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독일교회의 날 행사에서

남북이 합의한 나진.선봉 지역에 교회와 종합복지센터를 건림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

이다. 이와 함께 제3국에서 열려온 글리온회의의 한반도 개최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 현재까지 남북한 교회의 접촉 및 교 류를 총괄해 볼 때, 1980년

대에는 KNCC와 KCF를 중심요로 접촉 및 교 류가 진행되었다.62) 그리고 1990년대에 들

어와서는 국내 보수교단과 평신도 단체들도 이에 적극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도

호의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북한이 남한 교 회에서 진보교단이 차지하는 비중

과 경제적 능력의 한계를 간파하였기 때문이며, 동시에 해외교포 사회 및 국내의 공동

연대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종교인을 통해 경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80년대부터 시작된 KNCC와 KCE의 종교교류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일반적 원

칙들을 발표하고 지속적인 교 류를 통해 남북한 교 회 사이에 신뢰와 우의, 신앙적 유대

를 강화시켰고, 분단과 6.25전쟁으로 인한 적대관계와 대걸의식을 완화시켰다. 또한 지

속적 접촉과 발표된 원칙들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증진시키는 데 적지 않게 기여하였으

며, 6공화국 정부가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로 인정하며, 민족간의 교 류오< 화해를 추구하

겠다는 7.7선언을 비롯한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1991년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 류협력에 관한 기본 의서5,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반영되어 남북의 화해협력

a

59) 무등일보, 97년 6월 22일 ; 동아일보, 97년 6월 23일.

60) 한겨레신문, 97년 8윌2일.

61 ) 한겨레신문, 1937년 9월 27일.

62 ) 허문영, 전게논운, pp. 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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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촉진시킬다. 힌J/'j l(NCC는 1988%C>의 통인<j언의 과제에 따라 국내에서 지속지

으로 핑회.외- 통일에 대한 
'힘의회외- 

언구 세미나吾 개최兎으머, 통일글젓기 내회나 인간

띠잇기 대최와 dP 대중동읕1의 행사여· 계생R동- 통해 평화5'l'(육괴. R일5V ,
그리고

핑최-昏우1의 의시회.에 3-게 기이하1-f 동 - it( 규운동에 있어서 -

'

g정A 억힐·은 하었디-.

그 리나 펑촤외. 昏일을 위해 설정'壺1;j 일)Jl·지 원칙듈 1기한 구체려 Al친의 문제에

있어서<2 {p)다-C < l 
·IA 보이주지 못힘-t-로써 어티·의 <11간71't-J외- 깁이 한게를 노 출Z'

고 있지1%Il·, 여기·폐->-:- 님--1천한 정3))-의 케3-]도w ·긴냐1키으로 있니.<i[( 펑힐- 수 있다. 또한 한

-:·:그)(최 내에 조11,t피. J,t수J](단이 -(l-한01'(회외-의 1]<이나 교 %에 있이 단인적 조직-8- 통

한 J']촉과 5]3F을 히-지 못' Ls.로씨 [ti 의 j 일운%L의 횔·성촤 및 骨일성의 - 7지에 장

애骨로 등장하고 있F-며, Id-닉‥ 평촤)0/ 공3로기도주일이니· 펑촤교%에 침-이하는 교최

가 적으며, lg최. 선]l - 통인 5'1(-A-에 대힌- 성서키.신학5 연구도 아직은 미-喜한 싱·내디·,

한- 인- )](칙-상내에 11111-진 남뎔한 귀·계는 1男5V] 6우/ 21일 중<·r 북겅에서 
' 

대북 씰·

-

'

V-s- 위한 차괸급 최t<-]"(l:l)이 성사푸]으로써 닙'-A[ 최.의 계기를 미우1하있다. 21러니. 1996

년 ·] 강兮 1}'수 >' 초]투시국J7-로 인헤 fL니-시 정-];L간 내화는 단절되었다. 이긴·이 정J;L

차원의 내최-는 Ix]]든지 VI절얼 수 9)는 가능성을 네At하고 있다. 반VI에 민갑차원의

51<Y-는 비졍치적 분야의 1>t퓨省 <심t-로 진/}IV으로 단절 가능성은 비]1't리 M·다. 7

남북한 /교게 인사들의 -tP긱지인 교-B-는 악간의 장애骨이 있이 이리운 
'헝)/3이지만, 

일

3 ii- 종01% 인사·들·의 대북 )g·y,:-은 한끼y.로 허- - 피C,1 있다, 종교인의 1%-북이 남북관

의 게신을 기-지p,디/l/- 기데해 -J 수는 있지민· 지난 1991년 9모1 꽉회선 목사외- l%2닌 l

J %Bi깅 총무의 l-a-식-이 민긴-:· %.의 혀-대로 이이지지 봇兎디.는 점을 - Y-리%2 기익해이·

한디·. 그- 릴지%간 비 정치려 분야에서의 voj-의 지속적 -8-지와 카대, CI리고 인간적 접촉

의 5진 등이 昏인의 7석으로 작- - 한다·는 것-A 독일교최의 경험을 昏해 A 리는 일·고

있디-. 이긴·-은 중섬적 억'힐-合 남斗헨· V+,회기- 수헹히.이이· 힌-니-.

63) -
'

A아3.>),L, %년1 ()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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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년운동과 북한동포돔기운동

4.3.1 한국기독교 평화통일 추진협의회

1988년 2월의 통일선언에서 KNCC는 1995년을 평화와 통일의 희년으로 선포하였다,

1995년은 I%5년 해방과 분단의 해로부터 5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구약성서의 계산

에 따라 저년이다. 이러한 희년의 선포는 1995년에 갑작스럽게 통일이 된다는 단순논리

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통일운동을 희년운동으로 연결시켜 보려는 보다 깊은 신학적인

목적, 즉 통일된 조국의 삼의 모습이 바로 희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보다 근

윈적인 뜻을 지q고 있다. 따라서 통일의 삶은 희년의 삶이며, 희년의 삶의 연속선상에

서 통일의 삶과 통일된 조국의 청사진을 그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희년운동은 단순한 정치적 목표로서의 통일을 넘어서는 궁극적인 삶의

가치와 규범, 吾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실현에 대한 새로운 고백이요 순종이

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사회에서 강화되고 유지되어야 骨 가치

들을 중심으로 남북 동포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삶의 청사진을 마련해 나가는 운동의

일환으로 희년운동을 선포하였다.64) 교 회의 평화통일 운동맥락에서 선포된 KNCC 의 희

년운동에 대해 초기에는 운동권에서 고 답적·추상적 성격을 지닌 운동이라는 비판을 했

으 며, 보수교단에서는 사회주의적 성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사표시

를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희년운동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또한 한국교회에

내면화되고 있다.

95 희년을 기독교 평화통일 운동의 정점으로 상정한 KNCC는 한반도에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의 기운을 고양시켜 95년이 통일의 초석을 마련하는 결정적 해가 되도록 노 력

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를 위해 1990년 49개 교단 중심으로 구성된 
1 

평화통일 희년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1992년 8월에는 '

1995 희년을 향한 기독교 평화통일 협의회'

를 결서하여 국내외 교회의 각 부문이 각자의 희년운동의 경험을 서로 나누고 배우며,

더 나아가 실천적인 공동의 과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 

우리는 한 민족, 한 교회5라는 기

치하에 통일희년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10가지 신앙고백을 채택하였다.65) 1994년 12 월

64) KNCC
,

「통일을 앞당기는 그리스도인의 삶1 (서울 : KNCC, 1992), pp.2-3.

65) 10가지 신앙고백은 1, 우리는 하나넘의 주권과 통치를 믿는다. 민족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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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에는 이진의 71의최릅 씩-내, 개%rI히.이 谷<‥r11'(최 대부분( (g·라한 '

한-L·<기독교 펑파

통원 추진힙의최'를 긴성兎고, <
I
L 체적 사 i-趾로는 외동포 희닌대최 l-기. 및 고 국1-M

문, 진-:·f순 희노1대%최, 세계 펑최.통오1 희닌대회, 님'AP 인간 띠잇기대최, 남%l-니7合

A-, A']K]의 T唱·e% 등의 디.잉[y)· 07]-) 31·싱-히·있니..

한국7t'3는 많은 교피·외- 신학의 디·띵r성으旦 인헤 좁처럽 하니·되기 이리운 모 (을 가

지고 있었다- 그러년1 한국교최는 1994년 12 l 초 예징·통호1·. 애징촉]·y, 김-2·1교, 기장, 성

싣/Ot v 
'한핵JE최 

1 백 20어 1( 딘이 J;-L이 통 l- 위힌· 1
]
y]KIt<)·적 언대기-/인 

' 

힌-5>기독

교 펑파통일 추진협의회'를 긴성하었니-,6(0 V>족의 칭최.통오1을 위해 보수와 진보교단간

의 351'71·제인 추진'헙의회는 창·s<1신인-l!l-合 톤해 
" 

분단 50년이 가1즐 지급 VJ족의 최.해

와 자Ti-, 펑등의 세계를· 이T라는 히·니-님의 지상 l g링을 수헹해야 한다"며 
w 

이를 위헤

제 
' 

기 71치 왔던 펑촤통일4[-동-8- 한내 j['l-이 연대하고 헙릭하지-A-f 취지에서 헙의회省

조1성한다w"31, 兎다. 이들은 이건- 1대를 통해서 쩨, 공동의 이해외- 정리 수럽은 위

한 
' 

1의 3-쩨, 싱서 기& 
')· 

昏일 한반도의 미래싱- 연구 A% 
,

1925님1 희%9및·이 운동

넷쎄, l/1족 농질성o]] 회복을 위힌- 화坤외. 핑촤 교A- 신시 다섯쩨, 통일 준비를 위한 l ]

-:·'
[1핀 생를1-1/y 초1·게 둥 ]/]-7)(최·리S-V <진句 니긴 깃이리-CE 리·혔니..

한-2:-교최의 평최.통인 各동合 규·<;/%l· 깃으로 기대되는 
i 

평촤통일 추진'헙의회}의

VI.는 -(리는 외세에 의존하리는 ·분신잉·을 회개히·고, 외세의 개입과 간%]음 배제하이 VI족의 자

111·을 h' 1헤야 힌·다. 2. j [-리는 예수 - a.리<--도의 변최.g]을 넌으미, 펑파를 위句 인하는 사 ].吾

닙의 지시인을 tI]기에, 힝-'/적 ) %R최.-7-조-計 이 띵-에 징리·시키기 위헤 71한다. 3. A-리;-< 성링의 하니.
되게 히·심· / 면-s 므로, i)'리-전 %

1

1 1족의 최.해치. 하니.됨合 위히.이 호1신한디., 4, 7리는 5· C.t리스V7

인·식일의 주인임- V!는나. o]]구,께서 안서인이 인긴율 위-헤 있음을 t
I{·骨히.섰으J/J,L V-t't 여7]%

제와 Il(- · 은 인간의 인도적 Al·의 최·l·p을 위헤 존제헤야 한디.. 5, s [.리는 하니.b-]의 니.라가 - (신적t

가<1히J]. 弔들고 익b l 지. i·의 깃임- . %/l/.:-니.. I
-

1 러y·.tL 통인의 실'·1과정에서 이높의 71

져CI 하)fl. 사최 
·1반의 

V!주파가 A:]'힌되이이· 한다, 6, . 리는 하니.님의 힝싱- L %t 이지.와. 남지.가 isw

하·게 지-S바)'았'-8A- 1
1

; l]고디.. 씨·리.서 희VIE 
'향·한 

IIi·-C., i]-성피. 이성이 is骨헌- 십·合 1
(

·

- 리(

JR%-체·妙 이-i-1허-고, r-ill-이 사P VIS무희.룰 청$헤 니.가는 과졍이이야 한다. 7. J [.리는

이 소외뇌고. 가VI·한 이웃의 Al'을 )), 징-하는 경 징%(- 이4<-하는 일이라 t/]으미, - . . 리의 모는

이들 이·2괴- 힘'께 니J,t미 실' 깃이디. 8. 우리1.:. 하니.님쎄석 지.연은 지으시고 언간 게 위닥히.섰-W을
민는다. /:t려니. - Y 리는 기.인을 a,f전하는 청지기의 책임을. 저버린 진.-W-을 V벡하머, 의<l-Su-동이

운동이 되도,록 헤 니.긴' 이니.. . -7-리는 
에수. 

'

l.리 2C VI-에서 하니.입을 닐는다. 띠.리.서 1족의 최.
'헤외 

통3>- - 위헤 31<최의 인치·만 이부고, 아 리 넘-J,[의 :,,<회가. <·l<A- 위헤 하니.가 시도M

다. >O. . ([-리]/ 님기 J.l.의 ]l(최기. 세 히.h-괴 세 ·6-은 이-h3< 
·하 

닙의 선]t(에 ACk으<-L 71.이히.<-·
익지-임- hg]2·다.

b6) 
[' 기1;i-:ill.사상,, 통7·l 4'37호, 1男과-l 5省효., p.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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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첫째, 전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위해서 우선 한국교회부터 하나가 되어야 한다

는 당위서을 가지게 되었다. 둘째, 이러한 당위성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 진보계와 보수

계는 한걸읖씩 양보하는 자세를 보였다. 즉 보수교단들은 진보계로 분류되는 KNCC 가

그동안 평화통일 운동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면서 KNCC가 제안한 사업계획을

대부분 수용했고, 반면 진보교단들은 일부 보수교회가 꺼리는 
' 

희년'이라는 말을 단체

이름에서 빼는데 동의해준 初이다.67]

한편 
' 

평화통일 추진협의회'의 결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첫째, 추진협의회

가 졸속으로 구성돼 실제적으로는 이전의 
' 

희년준비위원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

다. 둘째, 국내 개신교단을 최대한 수용하는 데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희년이라는 용

어조차 기구 명칭에 사용하지 못하는 등 질적인 면에서 오히려 후퇴한 느 낌이라는 지

적이다.68) 셋째, 분단인식과 통일이념 등에 대한 시각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간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었다.일부의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 

한국기독교 평화통일

추진협의회'의 결성온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 시점인 1995년에 한국교회가 한

반도 평화통일과 관련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회가 하나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진보와 보수교단이 가졌으며. 이에 따라 서로 조금썩 양보하며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한국교회사적 측면에서 그리고 통일운동 측면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

다고 할 수 있다.

교 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결성한 추진협의회의 결성과 관련하여 s.15 희년을 위한 각

종 행사가 열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여의도에서 
' 

광복50주년기념평화통일희년대

회'를 개최했으며, KNCC 가 주축이 된 
' 

한국기독교평화통일추진협의회'의 각종 행사들,

한국기독교장로회의 희년대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의 전국기독청년희년대회, 통일희년

교회여성협의회의 95 통일희년한국교회여성전국대회, 기독교대한감리회의 95 감리교통일

희년전국대회69) 등 다채로운 희년행사의 개최는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이 교회와 시민

사회에 널리 확산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일부 교회가 평화통일의 맥락에서 희년운동을 전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희

67) 권혁률, 
"

한국기독교의 95 통일희년운동",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f995년 2월, pp,4S-50.

68) 
r
기독교사싱」, 전게서, p.282.

69) 윤응진, 
" 

기도교 평화통일 교 육을 위한 이론정립의 방향 모색", (
광복50주년과 민족희년,, 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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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선언의 의11]여릭--W 고3하지 않은 채 시·- - 힘-으로써 희 1개노1의 모호성과 희년(동의

빙·향상실 위'험성이 지적되지 當合 수 없디·. 특히 KNCC 운동노신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J,1긔·Jl(단돌이 겅4직 으로 희넌헹시-룰 개최히-Iv 북 
'l·교최와 

주]촉을 시v-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우리를 가중시키고 y)다, 실제로 KNCC의 희닌선연에 대하이 비난하 l 보수고(

딘·-둘이 희년대최를 개최함으로써 운동빔'향의 혼신과 각종 j (직-셜-을 낳고 있으머, 수일·-

은 희tH헹사들이 ·d<·[에는 희닌신인의 의미를 확산시키는네에는 실패한 채 헹사를 위

힌. %사, A 8, 15-3- 17한 교계의 봉원희모1 행사의 대부분이 통일희닌에 내한 교최 내

부적 공7}- 
'헝섬에 

신 한 이1111L<셩 행사로 진릭'하/0- 밀-았다. 따라서 잎'-g-로의 핑화통

l 희%>l- , 동P 적이도 KNCC 13언의 죄책)(벡괴. Ai(최4신- 위힌· 2·x‥릭에 대힌 인대 竹

에서 진개피이이· 
'l·다.

4.3.2 -R-한 i 포돔기운동

KNCC·는 IE3닌 4월 27인 남북간 영적.정신적.물·<1적 자선의 니.y을 통해 회.해외. 입

치를 이-<131자 하1:- 치·Y]에서 V을 긴'이하는 :It'(최지도자들과 호}·까 핑촤와 통일을 위

한 남북 니‥h-운동본부昏 설 ]히·였다- 이는 핑촤哥.인 회닌게%1의 일촨으로 인종으

ArnA의의 의미를 지난1디·, 이 -51-동은 보지31단의 신잉-의 열정, 진보고t도1-의 에지와· 역사적

경헙% 하나로 J;-t아 Y]-북간 최-해와 오/치吾 IL모힘' 수 있는 갖가지 니3y의 시.업 의로씨

1,p한 동At틀에게 보낼 분유, 싼, 의약푼 능음 위 2 익원의 기금을 조성히-W으며, 31 한

· 국 조 선족 I
i
I

. Il;tI을 위해시도 g 친반윈 싱'딩·의 구제품을 모있·디·고 1괸·표하있다·.70)

1990닌데 둘이 색-한은 깅제의 마이너스 성장, 특히 1995넌 7원 집중호Y로 인한 홍수

그리고 가-Ad-으로 인해 식량닌·을 주]고 있다. 시링[부족을 헤결하기 위헤 낙한 q·국은 국

제시-최 1길 힌<·:-정-IiI-, Id],긴-딘·체에 대'해 식량원조표t IL칭叫있디-. 정]>L2죠 이-趾 인/'L직인

치-71에서 키극 수- - , 대 
'l·주17]자사昏 

칭-구로 민간치.원의 데북지원 헌금이나 각종 물품

-s- 주]<-히.여 l)]5 닌 니 우) 제]치- - /-호 
- 지·료m 토D( 5>매, 1 익2호11간원 싱딩-의 물+'/을 <P

'l.에 
보내<I·1서 9치- 애 걸치 대닉-닐-품 지윈各 히·었디-.71) /1러니· 1996닌 9월 -%힌 Il-%<

70) 김빙-희, 
tK 

인도적 치.임의 인V력 실싱과 항-"-과제5', ['
통 1논의 

'

951 VI족핑촤통인자·t회의, p,378,

71) 정부는 북한이 ](%6닌 1)월 )tI일 7]·수함시국1에 네句 녁1).·E 유갑'을 )P$하11]시 대식.지원合 디-시

개>.있니-. ]WVV[ 2 1의 제10차 c /호 품의 전닐 이7'- 게속리으1<,t 내북지원울 전개하2E 있니·. 임을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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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침투사건이 터지면서 정부는 대북지원을 모 두 동결하였다.

남북한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북한 식량난에 대한 WCC을 비롯한 국제겨구들과

언론들의 보고는 지난 2년동안 10만명 이상이 식량난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며, 북

한 어린이 7명 중 1명은 기아로 사망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북한의 참혹한

실정을 접한 기독교계가 처음으로 북한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한 구호활동 차원의 북한

지원사업을 전개하였다. KNCC는 
"우리의 

형제요 자매인 북한 동포들이 겪고 있는 식

량난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민족화해의 정신을 거스리는 것이요 또한 기독교 신앙

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일찍이 한국교회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을 위하여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

여 왔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이야말로 僧주림속에 있는 북한동포를 위하여 온 성도들

의 기도와 실천을 다시 한 번 모아야 할 때입니다."72) 이러한 취지에서 KNCC는 이전

의 통일위원회 주도의 북한돕기운동을 확대하면서 1997년 4월 17일 
' 

북한동포돕기 비

상대책본부'를 결성하고 
'

평화의 쌀 보내기 운동'과 
' 

의약품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민족인 북한동포들이 식량이 부족해 세게를 향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바로 이

같은 북한동포는 우리가 돌보아야 할 이웃이다. 어려음에 처해 있는 북한을 돕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사명이다. 식람난과 기아로 인한 북한동포들의 고 난

과 아픔에 동참하는 것은 민족화해와 평화, 공존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며. 어

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동포를 돕는 일 역시 이 땅에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즉 통일을 앞당기는 하나의 방법이다. 동서독교회의 교 류에서 볼 수 있었듯이 서

독교회는 동독교회와 동포들에게 전후 30여년간 지속적으로 정신적.물질적.신앙적인 돕

기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시사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교회

는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는데 인색해서는 안되며 정치적 이념도 뛰어 넘을 수

있는 열의를 갖고서 북한동포돕기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KNCC를 비롯한 한국교회 및

사회단체의 북한동포돕기운동73)은 같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도움을 주

"북한돕기 
위한 창구 다양하게 존재", 

「

통일한국, 1397년 5월호, 평화문제연구소, p.40

72) KNCC는 1995년 9월부터 1997년 3월말까지 대한접십자사에 대북지원 성금으로 1억원을 기탁하였다

한 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 세계」 통권 160호, 1397년 5월호, pp. 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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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 히.뉴< 순수힌 -沙교적,인V리,펑최.적 치·원의 ·VAt애旦)y-티 시·직·되었디-. 즉 정치 . 운

동적인 성격이' 이-닌 1-·r빈의 의식진환에서 비旻돠는 시-랑실친 시.업이다. 이러한 촬동은

교착·싱·데에 1마저 있는 남북관계를 해<히-고 니·아가 4자최딤·을 통한 남-l+의 주체직인

평촤통3-> 1‥릭에 기어 힐· 것이디-. O-러므로 정)y-도 민족애적 관{)에서 If적으로 지우)

하는 것이 필요하다.

힌-d I F한에 데한 식량 지원빙'식에 대해 정J>L% l %[1긴·딘체 시·이에 긴骨이 q叫니J(

있다.74) 징부외. 데한집7]자시는 1925닌 I l l 이후 l%7년 4 월 헌재끼·지 1
%

11긴·단체로)>L터

접수한 성금 30이억원으로 <·(-네에서 p (뭅-E 구5], 14차肉에 긴처 인친힝·에서 남포힝·으

로 곡물온 운송하였디-. 이간은 징%l,의 지 ]삥'식에 데해 민간단체들은 복한에 식량合 보

<Il 때 중-]·( 인)J-l V 기.직이 J인- 교·에서 곡물E L
[
L 7]하면 더 或-은 확f한동포를 도울 수 있

으 머, 분송비)L 훨2인적게 ]2-니·고 주장兎디-. 징][s-는 이긴·은 hIJ긴J吐체들의 주징·-E 수- - 3

삔서부더 중5[의 IV{ 등지0>]서 곡骨을 [
I
L 입하어 북한적{)자사骨 통해 진일·하고 있다,

내북지원에 대한 칭-구 토)·인촤외. 다윈의.;.-j 긱·저- 장<17]을 지니고 있다. 정·뷔딩J/은 종

5]l-단체니- 시-최9·체의 개빌적인 북한Ad-기-S:-동의 괴.일꽈 난립은 북한에 l/1간차%-

칭--l'L기· %At 싱'쵱-에서 %지리-PJ< 이- - 당'힐· 기·능성, 공식적인 님·광[괸·계에 익·엉힝·을 미

有 기·능성, 재난시 V)간 지%J 칭·3뺘/171촤 원칙 V- 내세.원미 내한적%/자사로 창<p-를

11- J최.하여 북한을 지 1히-도록 하고 있다. 징부의 창-구단인촤 정책에 내해 종교딘-제 )
-

시-최<]l·제1·< 정VI으.V VI대히-지%7- 嗚'지1/F5) 잎/ 로 -11힌에 대힌· 민d의 리집 지원이 히

-

- 야 너닐'은 -tp힌-주t/)이 헤댁-W 번·各수 있다는 논리省 피고 있다. 힌상宅·에서 우리의

대북지원은 결코 뮤한체제를 돕자는 의미는 아니다. 기아에 히덕이는 한 핏줄이며 동At

인 AP헨-주민 召-지.J< 의미이니., 띠/서 닉.한의 비 f적인 식링·닌.의 싱%.- 정치지,외 
-

(

적c>.l <2-리에시가 이-니리- 인도지이며 징-기리인 펑화통띨 2,L& }의 71%l.으로 고러하여 정

J
l

'

- L의 보다 저극커이고도 능-2-적 ) 역힘·이 있이야 한다.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73) 
'l 

VI간단체의 -L[A'l·능31%-기·운$-F 6개 )l].<l. 및 2S/ 사최 1체기. 공동으V 빌이는 
K

-

2,t내기1·V'파 진-:·l'언합, l/Ic/J‥총, 7'l]d조 능 35게 제이·단체가 밸이는 
+ 

겨레시.랑-Lf님WA녁'%
-F%·' 이 주축을 이-y/R 있디.

74) <이·인)),, 177닌 4%>143].

75 ) 통일 1측·은 역식-1,l.의 참c/ <l-일s.r J,l.>'l·에 내한 지 1이 네심있고 진시있게 추진될 수 T

지·는 취지리·는 %]'리1·f-3- 주징·하고 있다, 이 매헤 제이. 및 f/1에서는 징부는 칭·2/. 딘.인최- 논-

뜰이내미 삔<l· 원의 내p,l·지1[)- - z ]-Ll is·헤히J/. 있디.고 비%J.히J(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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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NCC의 평화통일론 : 인도주의적 통일론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민족 전체의 염원이며 분단시대의 역사적 과업이다. 하지만 남

북한의 통일방안과 제안들은 아직도 통일에의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지 못했으며, 여

러번의 남북대화나 회담들도 통일을 향한 남북관계의 개선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함

으로써 현실적으로 달성된 것은 아무 것도 但다, 단지 경제분야의 교 류와 인적교류가

조 금 진전되었을 뿐이다. 분단 이후 현재까지 전쟁의 위험과 건장, 그리고 남북간의 상

호 적대적인 행위와 비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KNCC는 한반도의 이같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지금까지 남북한에서 제기했던 통일의 원칙과 방안들을 검토하고 쟁짐들을

분석하면서 통일논의와 실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최소한의 원칙과 정책적 건의 사

항들을 제시하였다. 한국교회의 5대 통일원칙은 분단체제의 유지와 안정을 생각하는 원

칙들 보다는 민족통일과 평화통일을 더 우선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같은 원칙

들을 낱북한 양측이 주장하고 전하지만, 아직도 분단체제의 유지 원칙들을 더 선호함

으로써 통일이나 남북관계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KNCC의 평화통일론의 명칭은 기독교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인도주의적 통일론이며,

5대원칙을 근간으로 한다. 평화통일의 과정은 민주화와 통일의 동시 촉진을 주장한다.

평화통일의 수단 및 목적가치는 인도주의, 화해, 평화를 토대로 한다. 평화통일의 주체

는 교회 주도하의 만중참여이며, 방법은 평화협정 체결, 군비축소, 핵철거, 미군철수, 국

제기구 활용, 한.미방위조약의 폐기 등을 주장한다.76) 통일의 방향으로는 공생적.수렴적.

창조적 통일을 내세우고 있으며, KNCC는 통일국가의 성격과 형태 및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曾다. 위와 같은 내용이 KNCC 평화통일론의 주된 골격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 위해 1988년 통일선언 이후 현재까지 일관되게 내세우고 있는 
6

5

대원칙과 이에 따른 정책'77) 들을 중심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5대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KNCC의 통일론은 7.4공동성명의 3대원칙과 더불어 인도주의와 민중참여의 원격을 추가

로 제시하고 있다. 5대원칙 가운데 몇 몇 내용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

선언에 포함되어 있지만, 남묵한이 합의만 해 놓은채 아직도 실행하고 있지 않다.

76) 경호진, 전게논문, pp. 174-175,

7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g2995 평화와 통일의 희년선언, 1995, p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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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5 윈칙

5.1.1 자주의 윈칙 (민족 우션의 y[칙 )

님·갹- OJ·측은 무잇보디·느L t/l 의 지·7성과 이익-벌· [pl저 d%각하 민족 . 7 신의 위칙을

렬친히J'l, <1지'해이· 힌-디-. 이를 위해 1) 남괴 닉-은 LA ·1괴· 
분단시데의 y맹괸·게를 제A:l

V히.고, 남북%1의)%-1-計 비·당으로 T 1족지·7적인 평촤조약파 %-북이-공동인-보'취력A

3L축헤이· 힌-디-. 2) v I족의 지-주셩 손싱·시키며 민족의 존임괴· 권익에 이긋니-는 힌·미]g'

위조의·괴. 조소군시.조익0 V이 조속히 게페피이야 한다. 한반도의 진시자진7-l L 주한 미

<,!-에서 한국군에 이잉·시이이· 히·미, 미 주둔군Cwll 대헌· 한미헹정헙정도 조/;-히 개정되어

이· 
'l·다. 

3) 핑최-헙정의 주제는 님'닉· 
'l·이 

되이이· 하며, 미<·r과 중<·'f 등 찬진1·]-들은 남그

담시·지- ‥ 의 힙상·과 1의를 존중히-띠 이를 지지하는 서)$을 해야 힌-디-.

자주의 우],칙에서 가장 J적인 시-힝·은 데외괸·계 있어서 자주성과 평촤7]정의 체

d이디., 분단시대의 비지- 적,비주 적 외31(핀211의 청산과 힐·께 남-I+이 외교관계에 있

이 먼족의 y;1·괴. 이익-8- - (신적으5t )<리히그( 빈-엉해이· 힌-디-51 주징힌디-, 외2괸·게외- A

린한 지·Y싱의 가장 적전한 예를 들111-1, 북한이 뚜]제적 이러-A 해길하기 위헤 대rI

헥페기-/--8- 부한 잉노에 반이·들이-:-< 행위기- 이에 해딩·두1다. 현제는 남북이 분딘

지만 미레에 통일이 되있을 때, 북한 잉토.에 헥페기물이 있다고 가정힘- 매, 이는 결코

V)족의 실·과 이의은 우신하는 징책이 아니다.

'FIll 
이 닌의 남-l,j-힙'의서에서 헌 군시·징 1힙정의 준수외. 무럭초]러·의 Y기 등의 호]·의

<L P 님'J.l긴·의 V[시-직 대+1상데를 骨식시키%/ 병·인-이 이V디-. 띠.리.서 힌.빈 근의 -l

)2'지외· 긴장완화를 위해 ·진%상내暑 1석시키는 %8최재정을 체건해야 한다, 이를 .

<] 뮤"}·과 미5(.Vd . k의 ·7]·짇] >-전d기<.p이 헌.제의 흔전-習정은 필촤- ]징 d

키고, 죠시에 A·f기-T]조의0을 %%이이· 한다고 주징·히곳.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을 배

힌· 상네에서 -t!-미긴-의 펑최.'7:]정의 제김- Y징-히.7, 있디-. 즉 -봐-한온 님- :l.이 미5[y -)W

한의 c)%l-계 선의 전전-E 기·로미·는 길V]骨이미, -l>F한의 <·l가 역L2·을 익·회-시켜 省

- h· 히리고 7]착한다고 v:l-탄'히.고 있다. 또 힌. 싱·毛-에서 남한과 대최-吾 해j,L았자 ]竝 o

-3이 M니·jL 인식'히3C 있디-, 여기에서 북-한이 내VF 키.드기- 비.Y 평최.힙정이리.는 키.dI

이디-.7[q 남-%f 
'l-간의 

커대3위의 지A·유. %1반도에 펑촤협정이 체견피지 엄·은데서 비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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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함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반

드시 평화협정의 체결이 필요하다. 단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반드시 남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주변 강대국도 이에 동참하는 형식을 갓춘 협정의 체결

이 되어야 한다.

512 평화의 원칙(평화 우선의 원칙)

남북 양측은 분단국의 안보와 군사적 우위보다 남북의 공동안보와 민족의 평화를 우

선적으로 추구하는 평화 우선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발족시켜 휴전선의 비무장화와 단계적 군축을 협상하고, 일정과 계획을 만들어 실천해

야 한다. 2)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합의화 허락없이는 남북 쌍방은 어떠한 군비증강이

나 신예 무기의 반입, 대규모 군사훈련도 실시해서는 안된다. i) 한반도의 비핵화를 철

저히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는 조속히 전 국토에 대한 사찰과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변 강대국들과의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실현시켜야

한다.

평화의 원칙은 남북한의 군축과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주장하고 있다. 남북한의 과

다한 군비경쟁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며, 남북한 경제발전에 있어서

도 역기능을 하고 있으며, 또한 핵전쟁의 위험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평화통일

의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군축과 비핵지대화의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남북한의 상대방

에 대한 불신은 적화통일 내지 홉수통일의 주체로 상대국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남

북한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경제교류 및 민간 사회단체의 교 류가 활성화 되어야 하며. 서로의 신뢰가 짤

여갈 때 군사적 접촉과 교 류 등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5.1.3 민족 대단결의 원칙 (신디와 교류 우선의 원칙)

남북 양측은 단절을 극복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며 민족 대단결을 이루기 위해

78) 김창희, 
"북한의 

이중정책에 관한 연구", 
「한s-昏북아논총, 제3집 1996, p.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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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파 제도의 차이를 넘어 납북의 교 %-와 1:M'문, 통신파 최힙·을 - 윈선적으로 할 수 있도

목하여 신괴외- 촤해의 기吾을 만들어야 한다. 1) 남과 북은 상대방을 반국기.단체니. A .

으로 규정하여 신뢰와. 촤해에 장애가 시고 있는< 모든 71률 체게를 개폐하여야 하며, 남

힌의 aB·3;L인-법이니- 이에 싱· - 叫1 식-조선의 법-趾들이 조속히 개페시어이· 谷디-. 2) 겨-

종의 교]6-와 힙럭사오]을 촉진시키기 위-s]1 남북교류])q과 칭-구단일촤원 등이 호1실에

受게 시정되어이· 힌·q-. i) 님'- 의 상2한신뢰외. 최-해, V)족대단견- 저헤히·Ic- 비닌·이니·

斗심-8- V-난혜이· 하며, ]-g·송, 신분 등 인1<매체가 허위, 과징·, 왜곡 보도하는 것을 통제

해야 
'l·다.

빈족 딘-苟의 은·]-칙은 3뮤외. 헙릭, C E리고 싱·%존중과 비]-M'의 급지룰 위해 서는 . p

<1적으로 신뢰외. 최-헤의 조긴을 만들어야 한다. 이블 위해 징·애가 되고 9)는· %El 법의

게%11를 7장하]l, 있다, 님'북과계를 긴-등적 공존관계에서 겨릭적 공존관게로 빌국·

기 위해서는 . 신적.으로 상뎨)-v-에 데'한 비9·괴. 인어 럭의 중지기- 필」오히-며, 님촉1-힌·에

진정힌· 회-'헤외. 신괴를 위헤 님'한의 <·f기-J,L인사1이나 으L는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71률들

이 삐·谷 시일네에 -b-시에 게정되어이· 한다. 히·지만 힌실적으로 멈·은 난제가 도시-리고

있다. 즉 님'북의 +t신과 대길상톄의 상쵱· 서 남북은 관린)ty]의의 개정에 소극적 네지

J>'·정적 E.1장各 취히·고 있으미, 브1한 님-한 징부는 북한이 3촤통일의 A:J[骨 At기하지

않'은 싱·宅·에서 남쪽만의 3기-J,L인·7]의 개정에 1;(l·데하고 있디-. 핑최.통일合 위한 기-V 기

본지인 조치는 상뎨12페 대한 신괴의 1 성이다, 왜나하면 신뢰구축은 -

'

존과 펑화를 위

한 V-3-한 3표내이기 때문이디-. 몰-邑 북한의 대남도s·이 긴-힐적으로 발생힘-으로써 님-한

의 y:p]] 대힌- 불신의 던·초包 공헌- 것-은 시.신이니..7%]) 그 파]에5L 불구-A :( y 리는 지

속적인 님-북한 정부간의 최남이나 협싱·의 추진을 통해, 또는 민간탄체의 It't류를 통해

Id-꽈- 1;l-이 신괴-聖- 兮을 수 있도 . )‥ 력혜야 힌.디.w 님·피. -%
l-의 신뢰를 2대로 힌 디. m

인 교7-와 71력은 vI족공7의 이익과 번잉을 위해 반드시 省요하다. 특히 겅 11't류는

Vl 깅제의 昏일리.h(-'헝지 ]/l-진과 싱·효이 증진의 게기로 작정-할 T 있으며, 문화.학

술.에숟. 교 등의 )I(류는 l;1J족동짇성의 회복과 험·께 상데)g-에 대한 신려의 환깅을 c-<

79) J,l·한의 대님-도1l-기 [(%VI하이 이<<- 7산111%]j{l-의 내사정Ali이 사한의 신 클 인지 봇하

히·CJ 있다는 조징WV- 있다. o]1普 ·Vi-민 " 

힌·떼]'< 북$1이 V, A·<--y]릭을. j .
'한 

희.해의 l:1]싱.y

하11], EL 이]‥. 떼는 -E-힌피제를 - 괴 지7·>의 믹·가<-:. 정71으로 A 省·으로씨 식.한-E ‥

한 긴계심 k合 %--가 엾을 짓이디.." 리.-[.- 7장이디.. 한기레신분, 97V] 8윌1인.



317

성 할 수 있다.

5.1.4 인도주의 원칙 (인도 우선의 월칙)

남북 양측은 분단국의 이념이나 체제보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 인도주의적 입장을 우

선적으로 존중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1) 남북 양측은 2촌 이내의 직계 이산가족의

재회와 재결합을 어떤 교 류협력보다 우선적으로 실현시키고 70세 이상 노 인 가족들의

자유로운 방문을 즉시 실시해야 한다. 2) 분단과 전쟁 이후 남북 양쪽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속 억류되어 있는 모든 사상범과 장기수들을 석방하고 가족이 있는

곳으로 그 들을 송환해야 한다. 3) 납치된 어부들과 자의에 의하지 않고 강제로 억류되

어 있는 모든 피납인사들을 석방, 송환해야 한다.

인도주의 원척은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왕래와 방문, 그리고 분단 과정에서 나타난 남

북한의 사상범과 장기수의 석방을 주장한다. 헤어진 가족들이 함께 살고 그 들이 원하는

곳으로의 자유로운 이주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통일이 되기 이전이라도 일정

기간 자유로운 방문의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분단이 야기한 고 통 가운데 이산가족 문

제만큼이나 가슴 아픈 일은 없을 젓이다. 한겨레 신문이 97넌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

통일여건 조성'을 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1순위 과제로

이산가족 및 서신교류가 전체 응답자의 31.4%인 것으로 나타났다.SO) 문제는 북한당국

이 이산가족 교 류와 서신 교 환을 우선과제로 상정하지 않고, 정치군사적 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주장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산가족의 교 류를 꺼리는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남한이 북한에 대해 일정 양의 식량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이 이산가

족 문제에 응하는 방식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북한의 식량사정과 남북간

이산가족의 아픔을 고려할 때 인도주의적 이면서 동시에 남북간의 신뢰의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한편 KNCC는 이 원칙 가운데 사상범과 비젼향 장기수

들을 분단의 희생자로 규정하면서 KNCC가 중심이 되어 비전향 장기수 석방자들의 보

80) 그 다음은 남북경제협력의 강화(16.7%), 평화협정의 체결(16.3%), 북한의 개혁개방(9.1%), 식량난 해

소와 북한의 경제복구(6.0%) 순이었다. 한겨레신문, 37년 9월5일-

통일원에 따르면 2989년부터 1997년 8월말까지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제3국을 통한 상봉은 128건,

서신교환은 3798통, 생사확인은 94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한 최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중

국 접경지역에서의 비공식 상봉이 급증하고 았는 젓으로 밝혀破다. 한겨레신문, 97년 10월1일.



318

급자리骨 마런헤 7기 위해 
' 

시.링'의 주) 41럽 모 甘2새i 
' -의 진개하고 있디..E)> 이는 님'북

한의 분닌- 
'힌실- 

디-피-하기 위한 구제적 실추1이라고 말할 수 있다.

5.1.5 민주적 참여의 원칙(민중 우선의 원칙 )

남북 잉·측은 y인 논의외. 통일 방인-의 걸정 과정에 민족의 v·l 구성원듈이 민주적으

로 침-이%'l- 수 있드',복 혜이· 히.머, 특히 디.수이1친서 소외되기 쉬운 1핀중의 의시·외. 이익을

반잉시키는네 - Y-선·리으로 노M해이· 한다. A2로게충과 이성, -청소년들의 의견이 존중되

어야 하고 그듭도 의<l 수it]피.정에 침·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l 1간통읨1운동이 자

7-AL운 횡·동괴. 의시. 표힌合 )IL장해이· 한디-. 2) 납-([ 괸·게의 l/서외· 징)iL를 모든 <·l 민에

게 정하하고 진신되게 공게혜야 
'l·디-. 

3) 비무징·지데니. 판문주]공동겅비구역 안에 남북

t/1간인들이 최힙·할 수 있는 장소외. d설- 시선을 마 1하고, 긱-계 
' 

충의 디-잉하고 다원적

인 통일 Iv.의9-1- 의건수곡]이 이크·어지 i-3 해야 한다. 민주) 참어의 원·히은 분단 극복

- - 위해서는 1·;·삔의 y·이를 실짇리으로 )I(장해이· 한다, 히 통일 P의되. l-%-안의 길정

과징에 모C 민중들의 4꾄주적 함여를 주장한니·. 모든 헌데 국가의 주권은 국빈에게 있

다. 띠·리-서 국가의 중요한 %1정에는 당인히 국민의 의사가 빈·잉되이야 한디·. 특히 분딘·

과 관린된 통일의 문 는 디% 2['l-러하다. 문제는 다양한 통일 칭·CiL의 존제로 인헤 -L
t론

의 분일 내지 싱·데1-M'에게 이용딩-췰· 기·능성, 즉 정j;t의 통일정책에 A신과 v-骨을 초

힐- 기·-능%, -11한의 대님- 통일조111조1라 취밀' l 가능성 등은 지키骨 A< 있디-. 그러나

04 속W에 
'

가L더기 -hL서워서 징'A y케1'깃)2--·냐 
" 

리·1 1길처럼 칭2-의 a-일회-는 비경브L적

치.원의 7촉을 익)화시키고 이로 인해 상唱-이 깅키되는 겅우가 발)i힘·으로써 동원-S- 저

해하는 요인으로 작- - 힐' d- 있다. 띠·리·시 이같은 취익]짐을 보완하변서 힌J)<1으로는 최소

한V의 정%L J {'의을 저해히·지 僧는 수준 서 민간-%,L분의 통일운동을 촬싱화시커이· 한

디·. 그-럼으로써 /전한 t긴긴-骨읾운동이 平리내릴 수 있다,

5.2 y일의 l-청-s

KNCC는 J 파 l-q·힝·이 없는 1/조긴.리인 y인-s- 조급히 서사·르는 깃은 V)족의 실·과

m

El ) 박·중촤, 
"

h]'북:Il<-8.와 한국 L<l,회 통 1운·동의 반성꽈 미래전밍'", 한신대학교 핑최.언/소

기 )q의.rn (서名[ 한-:·'t·신아인3L소, 1卽5 ), pp, 3[)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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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를 위해 바람직 하지 않다고 하면서 전쟁과 정복에 의해 달성된 베트남 통일, 한

쪽의 붕괴와 다른 쪽의 흡수로 이루어진 독일 통일의 후유증과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

다. 기존의 통일방안들은 어떤 상황을 전제하면서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모델이며,

토론과 협상을 위해 제안된 것이기 때문에 국제 정세와 국내 상황이 달라지면 변경되

거나 수정될 수밖에 없다, 또한 통일방안은 상황에 따론 국민적 논의와 민족적 합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고도의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기독교적인 통일방안

을 만들어 낼 수는 없으며, 또한 그 럴 꾈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이루어지는 방향과 그 졍신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인과 교회로서도 논의해약 하고, 의사표시를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통일이 민족의 삶과 운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일이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언제나 정의

와 평화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윤리적.사회선교적 책엄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

에서 KNCC는 민족통일이 나아가야 할 3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82)

(1> 공생적 통일

통일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하나가 되는 과정에 어느 한 쪽이

희생되거나 고통을 당하는 통일이 되어서는 안되며, 양쪽이 같이 이기며 같이 사는 공

생적인 통일이 되어야 한다.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통일들이 힘에 의한 강압적인 젓이

었기 때문에, 한 쪽이 다른 쪽을 정복하고 지배하였으며. 식민지로 만드는 통일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통일들은 양쪽을 힘께 삳리는 통일이 아니었으며, 우리의 통일은 양쪽

의 합의에 의한 통일이어야 하며, 양쪽을 서로 살리는 상생(相生)의 통얼이어야 한다.

우리가 앞으로 실헌해 갇 통일의 과정과 단계에서, 그것이 체제의 연합이든 연방국가이

든, 결코 어느 한 쪽이 지배자로 군럼하거나 다른 한 쪽이 열등국민으로, 식민지로, 죄

인으로 추락하는 통일이 되지 않도록. 공생의 원칙과 구조를 철저히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2> 수렴적 통일

남과 북은 5천년 동안 한 핏줄을 나누며 같은 언어, 습관, 문화를 지녀온 한 겨레이

8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게서, pp,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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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기우 50년 동인· 분단되어 다른 <d· 시·싱-을 가지고 산아値·다. 이%5괴. 체제가 달

라 생촬)-s-식, 사고방·식. 가치판이 이질최.되있다)1 하지만, 민족과 문촤의 W질성에 비한

다면 이징적 요소는 극히 적은 J /-분에 불과힐- 깃이다. 사싱-과 제도가 다론네 이떻게 통

오1·헤서 힘-께 사느니·는 걱정이 멸'으니., 이 차이는 서로 배-위며 장주]各 공A-하는 빙-식으

로 곡복해 긷- 수 있다고 >논다,

남과 1+은 이제까지 자본주의외. 사회주의, 지·A-외- 핑兮. 개방성과 7체성을 이분1相적

으로 니.),--어 긴해 壯7-니., 이제는 t/1족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잉1지·의 장점을

m/1중뱁1적으로 종힙·히.미, 딘·점은 지양하고 극복해서 서로를 비슷하게 만드는 수 ]적인

통합을 이루이 내이· 한다. 남한의 지-인 1주 의, 자.빤주의적 경제발진, 개방적 세계촤외-

북한의 인71민<· 의, 사최주의지 겅· 체·제, 면족적 주체사상이 서로 잉향과 가르7]뜩

<·고 반으미, 교류와 대회-骨 3로해 빼.7-머 旨이-긴-다민. 다른 1긴족이 이/l 내지 못한 발

3적이f]·1, 수71적인 통일은 - 7 리 VI족이 이)/-어8% 1도 있을 깃이다.

(3> 칭-조적 일

우리의 통일F 단순히 /)'라兎도1 닙'과 북을 재결71-시키서 엣 모습으로 돕아가는 통일

이 아니리-, 새로운 깃% 만들어 내며, 새로>C 기·치외. 분촤, 새로운 사회구1와 공동체를

창·骨해 내는 칭-조리인 통일이 되이이· 한다, 이%'-l 뜻에서 우리는 님·북 잉·측의 헌행 도

피. c /-조 중, 어d.‥ 한 쪽의 깃을 다른 쪽에 그대로 이행시키는 빙식의 통일을 원하지P

않는다- 우 리가 적촤昏일이니· 혼수통일을 V)-대히·는 이유도 그깃이 징의와 펑화普 가져

오는 통일이 이·니기 떼문인 y 아니라, 걸코 조<·(을 세骨게 만됴는 통일이 될 수 없기

d5이다-. 납괴· 북은 JAL두 헌행의 시-회제제기· 가진 분제든을 직시히.고 반성해이· 히-미,

l 3족괴- 민중의 십-의 요c/에 ]B-하기 위해서도 J- 제제외- 구조를 파김-히 수헹히-고 개

헉히·지 않으V], 안된다.

위외- 깁 . KNCC의 공Al·직.수6/]적.창조키 통일의 1-M-힝·에 대해 한반도의 괸화통일을

이j 그'L자 하는 시·Vi'이라1V:l /I J-
c-

1

13L 반내 의사를 표하는 사림·은 6을 것이디., 문제는

이A-l-t 昏일의 l-/l'향에 대헤 남북'한 lg·<·r이 일마 l])·骨의 공김-대를 형성하먼서 실친에

$길리는 의지의 Ai3이니-. Ii·l'북한은 ]y-)1 닌에 힙-의한 
i 

남북기본'習-의서피- 한]j>-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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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동선언'에 서명한 채 아직도 구체적 실천을 하지 못하고 았다. 즉 공자님 말씀에

'

구슬이 3말 있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격언이 있다. 남북한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최적의 통일 방안과 방향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해 배척당하는 방안과 방향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과 같다.

둘째, KNCC의 남북한 합의에 의한 통일 방식은 가장 바람직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는 한쪽에 의한 횹수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서 합의 방식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장차 힘의 균형이 이뤄진다 하C-1라

도 쌍방 지배세력의 교 체 엾이는 반세기 가까이 지속돼 온 대결노선이 변화된다는 보

장은 없다. 오히러 남북한이 대등한 힘을 가질수록 적대감은 더 고조될 가능서도 있

다.83)

셋째, 낱북한 체제의 장점만을 선택한다는 판점, 즉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의 혼

합을 전제로 하는 수렴이론 내지 수렴적 통합론은 이미 현섣 사회주의의 붕괴로 하나

의 극이 사라짐에 따라 그 현실적인 검증이 종결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 사회주의를 국가운영제도로 선택했던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존의 비효율적 체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여 이제는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하나의 세

계경제권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한의 장점만을 선택하여 통일한국은 독

자적인 새로운 국가운영체제를 수립할수도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상황에서는 통일보다는 우선 평화를 전제로 한 남북한의 상호 공존과 교류,

그리고 협력에 치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접촉과 교 류가 없는 분단 국가가 평화 통일되

기란 매우 희박하며, 설령 통일이 되더라도 많은 문제점을 노 출할 수 있다.843 우리가

동서독의 통일과정에서 볼 수 있었듯이 통일 이전 20 여넌 동안 서독이 동독에 취兎던

화해정책이 동독 주민들을 사로잡았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빈번한 접촉과 교 류의 토

대 위에서 남북한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면서 이를 토대로 상호협력과 평화구

83) 한겨레신문, 97년 8월4일.

84) 사전에 교류헙력이 선행되지 않은 채 통일문제의 정치적 해결은 예멘의 毛우처럼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예껜의 경우, 통일전에 정치 이피의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부문에서의 동질성 회복이

미진한 이유로 인해 통일후에 심한 갈등이 발생하였다. 남북 예멘간에 내전이 발생하였고, 결국 전쟁

으로 통일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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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그리고 통일의 도1·게로 1身전해 가는 것이 기-징· 비-림'리한 수순이다.

6. 결 론

-tt 옌111-는 디.양한 먼긴분야에서의 통 1논의 가-운내 헌 부분合 치-지히·21+ 있%즈 KNCC

의 통인-f<의기- 비정치적 분이·로서 북한 교최외.의 교류 및 힌·v>·도에서 평최.직 骨일合

위한 초석% 바 1히.는 데 /l- 목적이 있디·. 한1%1J·도의 분단 이래, 이를 c (복하기 위한 수

Vu·p 통 C 의기. 지·계각층으j/J(터 제기되어 있·으며, 정부 또한 8자적인 통일정첵을

J·진하먼서 한반도에서 핑최-적 봉일P 이-3-하'11자 1‥럭하]1 있디·, 3고1니- V)족의 데임

제인 동 J분제는 <·(vI들의 동일에 대한 7])%에 니하번 지 까지도 제한)d 잉역에서만

<·:-의되고 있으1치, 긴- 
'

- 제기되는 At:-의 이시 yip표에 데한 구체적인 내各이 길어누], 1-g·l&1

론면·-8- 되)[-이 히·고 았디-, 통일에 대한 It-의·는 <·힌%11직 괸·십과· 얻정을 불d-)일으키1된

t(f7공-%-체의 미래에 대힌- 힙'의힝셩의 비·팅- 넓히기잡L록 해이· 힌-디-. 띠·리·서 정7의 -통

일정거에 대한 비V)·과 아 러 국1 1에게는 통일의지의 · 산을 3한 다양한 w,·력을 촬성

촤시켜야 힐 것이다.

그럽에도 -計-/하고 일반 국141들의 통일에 대한 톤:-의가 71차 침체싱-테에 삐·지 있는

것은 무슨 이7-일까 괴·적으로 통 J의 주체이야 
'惱- 

3'(패J들의 昏일에 대한 목소리가

if속히 출이들고 정부의 입정 첵만 있논 늣한 )·--7]이디·. 힌재와 깁이 정부의 일lg·적

일정책에 대다수 <·;'민의 침 i;-, 얼미· 인-피는 昏일논의듈의 데부분이 
' 

1상통힙-IA-)/1에

한정되거니-, 목y[-을 긴 반정부통인Ac의 역시 세 구조적 주1서로부터 P의지헝을 획-j,L

해이·힌·디-는 신림성과 초정 1직 빈-공 인'J,L 이hc]의 그 본망을 피해야 한다는 실직.심친

직 제약, 1 길과 통일문제뵤다는 제국주의 정치론적 또는 계급 정치론키 논의가 주조

를 이크게 되이 V)-정부직·빈-체 적 논리가 성7]되어 p, 깃이 한국 통일논의의 현신이

다. 이제 7-리의 i 인<·<의는 인여의 진호1·과 함께 시대 싱·딘·에 밋·게 제조띵되이야 한다.

이省· 위해서1:f 징Jil-의 d 일정·기PE만 이.니C 민긴·%d이·에서의 통인논의에 대해서)L 唱·성

촤)但 수 있1·-< 여긴이 조 성되이야 한다.85) 단지 정)]·L의 통일정책 이외의 디.른 부문에서

25 ) 최잉·'라.김제기, 1 한11)·도 . y%·<의에 펜촉')· 7)-:'Il·, (시f: 통인d, l%7), l)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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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일론은 통일 지상주의 경향, 즉 정부의 통일정책에 혼선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전략에 휘말릴 가능성, 그리고 정부에 대한 반체제적 정서를 가지

고 있다고 비판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통일정책이 완벽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1987년은 한반도 통일논의의 개화기 이다. 6월항쟁 이후 민주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통일논의도 다른 시기에 비해 활발하였기 때문이다, 중립화통일론, 재야 및 운동

권의 민족해방론과 빈중통일론, 정부의 공식입장인 신기능주의론, 흡수론, 수렴론,

KNCC의 인도주의적 통일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같은 통일논의 가운데 정부의

통일론을 제외하면 가장 활발한 활동과 접촉을 가진 민간통일논의는 한국교회의 통일

논의, 즉 KNCC의 통일논의라고 말할 수 있다. 1980년부터 시작된 KNCC 의 통일논의는

통일을 위한 구체적 행위로서 남북간 교회의 교 류확대를 일차적 목표로 삼고 있다. 이

같은 KNCC의 통일에 대한 발자취을 살펴보면,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36)

첫째 단계는 1984년 일본의 도잔소 회의부터 1995년 희년운동의 전개까지이다.

KNCC는 에큐메니칼 정신에 의하여 WCC와 함께 진보적.선구적 통일운동을 전개하였

다. 특히 과거 분단의 역사에 대한 죄책고백은 분단에 대한 신학적 해석과 함께 신앙적

인 고백을 이룬 것이다. KNCC는 북한의 KCP와의 합의에 의해 1995년을 희년으로 정

하고, 비회원교회까지도 포함하는 
' 

한국기독교평화통일추진협의회'를 결성하여 통일운

동에 참여시킴으로써 통일운동의 폭을 확대시켰다. 희년운동의 구체적 실천운동으로서

여러 가지 희년행사를 준비하여 진행하였으며, 8.15을 통일을 위한 기도의 날로 설정하

여 남북한이 각각 예배를 드렸으며, 또한 인간띠잇기대회를 개최하였지만, 정부의 정책

적인 통제의 틀을 넘어설 수 없는 통일운동의 한계를 실감하였다. 이처럼 1995년 희년

행사를 통해 기대되었던 한반도 내에서의 남북교회의 만남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성사되

지 못하고, KNCC 의 통일운동 역시 정부정책이나 사회적 상황의 변화로 일정한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후 KNCC의 통일운동도 정체될 수밖에 엾였다.

둘째 단계는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이다. 95년 이후 KNCC의 통일운동은 정치적인

상황의 변촤나 남북간 긴장관계의 고조 등 외부적 요인과 합께 국내의 통일운동이 차

츰 보수, 복음주의 교 회들에 의하여 북한지원이나 북한선교 은 물량적인 운동으로 변

화되면서 KNCC의 위치도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민정부가

86) 이재정, 
"

민족구원을 위한 낱북교회의 선교적 과제" 
「
기독교사상」 1997년 6월호, pp.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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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서&F서부터 정치리인 상힉·의 1;il화로 
. ]해 骨일(동이 지· 교 단이니. 사최의 여러 분

야에서 卷·빌·하 전 딜으로써 3]'(걔내의 통인운동에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

VI KNCC 의 엉향릭이 상네적F-로 약촤되있다. 더구나 KNCC외. 내7힌- 관게로 존중되

이온 복한의 KCP 가 KNCC 이외에 국내의 이러 교최외- 디-빈거인 관계吾 빈· 1시켜 기박1

서부터 V-진·소최의에서 힙·의되고 존중피어 있·도1 에큐메니칸 오1칙V 부분적으로 무니지

게 되있다.

KNCC의 인<·<의의 진게를 토데로 그 W파(]))過)룰 분석하변 디.음과 긴-다. 첫쌔, 통

일]i 에 대한 선교직 겨.제회., VI간 부]C-의 톤일<]<의 촬성촤, 정부의 통 1논의 독점 타

피·외· 통인정책에 상딩"한 잉힝CP 미친 깃 AiL - dt 있디-. 둘쩨, KNCC의 지속적인 핑최.

통일 At-의는 북한온 타도의 대상에서 %g회.직 대길 싱·대旦, 고(리고 통일의 동반지.로 인

식하계 하였으며, 으[한 통 , 1을 위한 논리도 초기의 내짐논리에서 달피하며 VI족1t리2

E1에서 의 펑회-2·존 A - 리-趾 기처 71-의 핑최-7일 A·.리5( 빌진시兎디-.87) A%쎄, 종교t기]의

통일/[J/-7 혐·성최- 시種니-. %히 희넌Ac>의 전개%m'.< 힌·<·l·교<최기- j/수吟 진]A의 3]징-

rq니- 교최녜의 兮일<·<의의 %은 V;]히 니.가는1l] 긴정적 역힐-을 하있을 %E만아니리-, ]i

)p)·세기를 맙는 c]511-E 일%(It<l<보 심-자는 밈'이 )3민족>으로 회자되는 딘3(

하었니.. J ,
KNCC의 일운 i-이 징치지 고 사최적인 문제에 치중함으로써 신암과

리· 외. 배의 ->/제 V各 소-墓히하이 한-:·!J]'<회 다수의 보수It'c단으로부티 일치된 지지

省 121-지 못하고 있디·. 즉 통 1운y에 관한 교회 칭·구의 일원촤는 산1身히인 대북관계를

조진하wl]- 교회의 익량을 증데시킨 수 있으머, 正한 대북 지원谷게를 보디. 효율적으로

수31칫· 수 있으므로 51(파를 초월하어 통일%{의 중십적 기구의 창선에 71써야 힌.다.

디·섯째, 통 /1의 Y·체분제를 제기 1 수 있디.. l(NCC는 민주적 침·여의 원칙 서 삔중우신

의 frJ 리, K 먼W 인.p<을 주장하고 있디., 한<,!·의 사최 1싣을 소%·의 지베게·;·f과 다수

의 피지)111게骨인 Iv11으로 3'l-닐하는 이덜빕씨 )g-식-C 주1차 히-산되 1 있는 중신.층윽

외시7]F-<L씨 봉 E-W의 데2 성- - 상실省- J L 있디-. 헌제 TA 3회를 대]'(힐. 있<7

A'L준거이며 지배적인 층이 Il>.<L 7신.충이기 배AC 이디.. 이섯째, KNCC를 비훗 힌 민긴.

치.원의 대북 교j/. y ) 입운동이 정]l-32t-)-,L리 더 닐·은 자율성을 희-IL하기 위해서1<-

서-Y 7<최와 Z이 비정치분이·의 의제를 디-V이야 히-머, 정J/ 正힌 1긴치.원의 5-,'(류에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고

S7) >문영, l
. 게·>·<-51-, ]]p.131-l'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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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민간차원의 교 류확대는 궁극적으로 북

한의 개혁과 개방을 촉전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를 비롯한 모든 종교계는 동서독 교회의 교 류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어야 한

다. 동서독교회는 분단 이후에도 양독의 민족을 연겯시키는 고리의 역할을 해왔으머,

또 한 이념적 대립을 초월하여 평화정신을 동서독에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

통일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은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동서독 교회와 남북한

교 회의 교 류에 있어 윱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먼저 유사점으로는 첫째, 기독교(신

교 ) 단제가 민간 분야의 교 류에서 가장 활발한 접촉을 했다. 둘째, 평화통일이 곧 교회

의 소망이므로 교회가 양 정부간 의견차이를 해소하는데 중개역할을 담당한다. 셋째,

정부는 교회간의 접촉을 허용한다. 넷째, 신학적으로 교 최는 
'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였

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나 신자들이 상이한 사회체제 하에서도 교 류가 이루어 질 수 있

었다. 다섯째, 서독과 남한교회는 각각 동독과 북한교회를 지원하고 있다. 여섯째, 이념

적으로 서로 상이한 체제이다.

차이점으로는 첫째. 종교인의 만남이 동서독의 경우 국내에서 이루어 졌지만, 남북한

의 경우 국내에서의 만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해외에서 이루어 진다. 둘째, 동서

독의 경우 종교대회를 국내에서 번갈아 가면서 개최하였지만, 남북한 교회의 경우 종교

대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셋째, 동서독교회는 평화문제를 주요 의제로 상정하여 토

론하였지만, 남북한 교회는 정치적 문제까지도 논의하고 있다. 넷째, 80년대 동서독 교

회의 관계는 서독교회의 재정적 지원으로 인해 지배관계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남북한

교 회의 경우, 대등한 위치에서 접촉이 이루어 지고 있다. 여섯째, 동독정부는 교 회를 금

지하거나 또는 교회의 활동을 방해하지는 않았다. 반면에 북한교회는 북한정부의 통제

를 받기 때문에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다.

한국교회는 위와 같은 동서독 교 회의 교류를 남북한 교회의 교 류에 십분 활용함으로

써 많은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동서독 교회의 교 류를 통해 우리는

체제와 이념을 초월할 수 있는 종교교류가 남북한간의 신뢰와 민족동졀성 회복 및 화

해협력에 궁정적으로 작용할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 최근까지 종교분야의 대북접촉

신청은 188건이 접수되어, 이중 38건이 성사되었다. 특히 남북한 정부간의 정상적 접촉

이 없는 상황하에서도 정부가 종교인들의 대북접촉 및 방문을 허용한 것은 종교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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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 최-해와· 71력의 걸을 모색해 LL리는 의지로 펑기·할 수 있다.

한면 한국교최의 핑화통일 희년운동이 순조 게t/l- 진행되어F 4은 아니디., l%3넌

8. 15 굉·샥-절에 <.<-sa문에서 임진각끼-지 6 민·어1:9의 31/-인기. 시민이 취·석한 남 if Id·띠잇

기 데회의 처·절, 정부의 핀·문{] 종31< %]시-의 各히 )-M'침 등애서 7 리는 d 수한 성격의

종교집최를 허용하지 않는 징부의 대북정책의 경직성을 일- 수 있다. 아직은 . 프리 사최

에서 l;l)간통일E동이 익·보한 수 있는 R-]지가 너무나 미약하기에 이띤 가시적인 성과를

네기도 11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V)간통일운X-이 내중적 지지기반읍 상실히.고 있는 요

인은 물易 운骨세 내부에 있니·, 그 러나 일부 l'Y간兮일운동이 반정부 일번도의 극단으

로 키도1-는 네는 -7-리 사최의 딕한에 대 
'l· t펴At리가 아직도 지매하고 있기 문이디·.

1족촤해외- 교Af 1 력-위 <징·하%·-< 사립·돌-E [친-IA-이니. - - 공으로 보는 使위기1

y-1한 Efr일Ed- ( 저해하는 요인이디..

정부는 198OR·1대 -5어 남한이 대북 / f위骨 )iL이기 시직·하자 기존의 기능주의 통합빙·

리을 견지하면)h-1);--, 핑회-체·졔의 점칙-괴. /il(-3-가 졍치통힘-으로 방진될 깃이라는 비·괸·론

져 K·J헤에서 틸'피하여 정치적 해질A 동시에 PJ'조하는 신기능주의 통71·ls식을 도입히.

었디·. lAO년대 <·:-제환경의 1쳔화5L 기농 의 통%pg·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먼서 :dw.

71력단게로 진3]에 박지-를 가히그( 있1가. 1993닌 2월에 출11]한 김잉십·정부는 
t 

한민족권

동제骨 )빙'안'의 기본골격을 T·지한 페 3단게를 骨한 통일과정을 제시하였다, 촤해7]릭

단게피· 납J·[인호1-9-계리·는 중간난게를 거치 3-c]-적으로는 1민 )S]가의 통일d가를

성해가는 통인]-M자(·이다. KNCC 와 한국징부의 통일谷은 핑화적 통인이라는 원-칙에는 이

긴이 없지만 그 밖의 깃骨에는 다소·간의 차이7:]이 있다, KNCC의 통일$< 그 자체가 한

반31- 통임의 71칙 내지 방'힝·으V서 Y]/벽하디/Al 핑가'骨 수는 似다. 따라서 이러한 7]合

고-리히.x/J서 KNCC의 임-邑에 대힌- AL니. tS'- )1왼A 연T기- 있여이· 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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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권 별 수 록 논 문 일 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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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비 C 문 l V 6· 자 l
l - . . 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 l · 북한 주 . 북한 7 l -p'·-惠核( 
dR]강사) l

l l 방헝· 설정읍 위한 연3L l l
l 1 · 김정 1체제하 %한군 및 군 1리且 언3L 1 企策租()f‥s·데학윈 조]i<수)l
l 」l · 해1·s-직 

'

- 북한의 )il%- . 촤실 省언3L l 姜)/:'求(*f시.번찬위원최 )
l , , , l - 소런의 대북헌· 문촤졍케을 중심으로 l 

'

A)1사연3L사) l
l 

'"

l · 북한주빈의 이미지에 대한 사최심리학적1 鄭1되111(성균관대 강사) l
l [/ 인구 l l
l l · 북한 사최주의체게의 전환과 3%1 제약 1 盧{9iIi;l<(서울대 깅-사) l
l [ · 북한사회의 품지-직 · 은어 1'J-邑%L석을 l 奐有僞(전님-대 강사) l
l i 통해 본 체제인·정V 문제 l l
l-.. . - . 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 - . - . - - -. - . - . . . - . . . - . . l

I l · 대북린%·-<‥- 지E1시.업파 hI<[한관계 ·
<9회. l 1'l>[龍雙(팡주보{1진문대 l

l l 진망 l 조교수) l
l l · 넘·북한 천족3[$의 비5·l j,l·If:激(엉남대 강사) l
l l - M-북한 기-족1&]의 문촤인骨학적 접근 l . l
l l · 님·북한 기-족의 가족중심의시과 사최 합 11 W'h/l:寅(상멍 전5J강시-) l
l 1

1 기-농성의 모색 l l
! 1 · 일43-기7] %f한平지-, 대민· . %5(기 ]의 

[[ JA 2興.(PL경대 J/)i<수) l
l ]V I 중1·r平지. 겅험으j·L부f·l Ai< 한)[기업의 북 1 l
l l 한 투지-J1출 전략 l l
l 」l ·

i 환3-해겅제권m, 헝셩과 님북한 제통힙·1 李玆勤<깅·윈대 부A수) l
l l 의 인게 기.능성 l l
l i · 납 ;·l한 당국간 최남-8싱과 남%l-한 관계빈 l 凰光石(동7데 강사) l
j ( 최-의 싱A]2성에 2 l- 언/ l l
l l - 정치 . 린제, 사최 . 체%-분야의 최담유형 1 l
l l 을 중십으로 l l
l 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

l 1亥]IV尉目삽모, 
'

l l 브15L·-랩 민' i l

l ]모1'垣/'""洲*y'<荊律 가%國'J%Il]Pq]117%'
I v [ · 昏 ,1 후 11-한주빈 /VA-을 한 인 ·1상 1 11·s·泰(깅-릉 부ilt수) l
l l 의 기·싱-대힉- <

/-·% ·'M·인· l l
l l · 납북한 의J/-2A그]제 昏일안 a린을 한 1 金· A(한<·'[ 양 진R]강사)l
l l 기초언/,L l l
l l · 별·북주·J 사최 - 을 위한 단게·A 프V- 1 金鎭·;l‥,!)(한3r정치반전 연구 1
l ! L/-렘에 A)국'l· 인<[L [ 원 책입연구윈)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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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최근 연도별 연구과제 목록('95-'97년)

1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실태 분야>

0 북한사회주의의 경제체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0 사회주의 경제의 체재전환에 관한 연구

0 사회주의체제 전환에 있어서 개인, 사회구조, 국가의 논리

0 북한의 권력구조 및 권력엘리트 변화에 대한 연구

0 북한의 자립적 발전전략의 정치경제

0 북한의 자림적 발전노선에 관한 연구

0 북한사회주의 중앙 - 지방관계의 변화유형 예측

0 북한 지방행정 체계의 구조와 활동방식

0 북한의 도시정책

0 북 · 일수교과정 및 수교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0 북한의 대외무역변화와 전망에 관한 연구

0 북한의 노동정책

4통일정책 및 협상전략 분야>

0 북한체제의 변화시나리오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0 통일을 대비한 한민족 여성공동체 조성방안을 위한 정책에 관한 연구

0 대북한 핵억제정책과 합리적 선택

0 게임이론의 관점에서 본 북 · 미관계와 남 · 북관계

4남북교류 · 협상 분야>

0 남북한 교 역에서 준국제사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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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P한의 자7-경제 무역지내 진출을 통한 님'북경협 말진 전라

0 남북이산가<의 고 령파에 띠·른 이산기- 문제 해짇대책

0 니-TI-선봉지구 경제험럭에 따른 hI%경제 공동위 가동 J1략소고

0 남북한 이성/I'It류 환성촤 방안

0 남북한의 Al-겅 7굇 에니지에 관한 교-7협력 1分인·연구

O h]' ;flOP표]력 ho · 제15 M l· 및 1잎전 ]g-인-인3L

<暴일이후 대비 및 이념문제 분야>

0 骨일후 에상되는 %F한주민들의 통일사최 적응에 대한 오1구

0 국민논의 통일비경- 지분의사 측정 (fl)

O 통 J데비 교 %을 위한 정보통신매체의 이용실데와 환용1'2'안 모 씨
O -%인이후 d·도지역 최복에 관한 111적 연

G y -1을 전早한 시기의 한국영역 닛 국경에 관한 >구

o l [한 도시게히의 특성분석과 원후의 획 페E-]다임의 징립에 관한 연3L

O J 1비용파 통일기급에 대한 의허과 그 걸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집/

O 통일한국 힌11]의 기본윈리로서 지-6Jill주주의 원리

4통일환경 및 통일교육 분야>

O J<-[ · 일국교 교섭과 일본의 대북정첵

o I l힌-일본 3 (교정싱'회- 2섭

0 哥일毛겅 조성 위힌 대북심리진 힝:싱1%·인·

0 兮일교육의 교 수, 학습 준거실정에 관한 연3L

0 내'한민31 정3.iL의 북한인권문제 개3]의 힙-1&1성 )或 그 1상법

a

l' 
' " " " ' '

" " "

1

l 
'

96幅 iI......鬪w....- 
-

r- 

-

. 1

<통일정책 분야>

0 딘·즙1-귀순지-의 谷3시최 적 - 럭제도't에 괸-한 정책적 대응뱅-인· 연7

0 김정일정권 성-괴시나리오외- 한/;f정책 대응모힝

0 통인대비 교AL정책 Al-성촤 l·M'안에 관한 인3L

0 남북한 통일' J범의 성 1릴차에 A:tI·한 인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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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러시아한인들의 민족정체성과 한반도통일에 대한 인식 연구

0 남북한 군비경쟁의 계량모형 분석

4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분야>

0 북한출신 남한이주자의 국내적응력 향상을 위한 통합적 지원Q델 개발
0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일 교 육방안의 모색

0 통일시대를 위한 정치교육방안 연구

0 통일후의 바람직한 기업구조 연구

0 북한의 정치교육 효과성에 관한 연구

0 통일이후 남북한 법체계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O 통일에 대비한 북한기업소들의 빌전적 해체 및 사유화 방안에 대한 연구

4남북교류 · 협력분야>

O 남북한 신뢰구축

0 통알에 대비한 한국항공정책의 과제와 방향

0 북한의 국가기술혁신 시스템의 특성에 관한 연구

0 남북한 환거래 및 금융협력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0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법과 대북투자의 법적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실태 분야>

0 중국농촌의 탈사회주의 개혁과 북한의 진로 
'

0 북한여성의 
「여성의식」 에 관한 연구

0 북한정치체제 변혁의 역동성 
'

O 북한 
"

인민"생활세계 연구

0 북한의 화법(話法)연구

0 3차원적 문촤구조를 통해본 북한주민의 가치 정향 연구

4통望환경 분야>

0 한 · 중관계발전이 남북관계 및 한반도 안정에 미치는 영향

0 미북헙상과 한국정부의 대응방안

0 북한의 대미협상전략의 효율성곽 한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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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J·'l-아 펑화Al]제3'L성가 조1밍0 있어서 한 · 미 인·보힙럭관계의 의미외-

g]힌'

0 북A·'l·의 대미접/-]-파 %F·r의 r})응1-'M안

G 러시아의 대J]-한 정책 
'

l l;d촤외- %'l·국의 내 -

l 
闢 國 鬪

i

l 2

97년 l
l. . .

. . . . . . 

. l

I

<통일정司 · 통일환경 분야>

0 분단비용과 $일비용에 관한 인식제고 방인·

0 한]J>·도 통일시 위기관리 1'2안 인구

G y l 후 ), l-한기8:]의 사-6-촤 1·a-인'

G 님·북한 骨힘-시 북한 1·l-공체의 처리 빙-안에 관한 인3L

L) 일인 l 진지- 상毛·신 , 의 31A · 운엉에 관한 오1구

0 1;l>·%F/ ·l 동의 주요 논의 동힝:괴. - 일징착 수용여부에 괸한 언3L

0 4.자 회<J'울 생-한 한반2.L 평촤체제구 )<z-인-

0 중국 징제게혀의 북한수용 가농성에 대한 비판적 고 曾

0 중5[의 ·]'한반도 기본전w럭1

0 독일 일 후 과거칭산o]] /란한 A<x) 연3'L

0 북한 정보통신 시장의 이행경제적 진망에 따른 징%L와 기업의 대응전략

0 한<·[교회의 생-일논의에 21한 인3L

<북한실태 분야>

G 북한의 주택</내와 북한지익 주1J]정책 l·x-'힝· 설정을 위한 인구

0 김징일체제하 북한군 1관 군옐리且 인구

G 해12-직후 북한의 교 육 · 문촤 실배 일근13i

() 북한주1]l.1의 이미지에 네 한 사최십리학적 인7-

G 북힌· 사최주의체계의 ·)1환괴- /
I
L 조려 제익<

0 북힌·시-최의X지-적 · 은이적 71C분석을 동해본 체제 인-정)료 평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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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 · 인도지원 · 남북협상분야>

0 대북경수로 지원사업과 남북한관계 변화 전망

o 남북한 친족구조의 비교

0 남북한 가족의 가족중심의식과 사회통합 가능성의 모색

0 일본기업의 북한투자, 대만 · 한국기업의 중국투자 경험으로부터 본

한국기업의 북한 투자진출 전략

o 「환동해경제권」 형성과 냠북한 경제통합의 연계가능성

0 남북한 당국간 회담유형과 남북한 관계변화의 상관성에 콴한 연구

회통일교육 · 홍보분야>

0 통일대비 학교 통일교육의 방법 모형 개발

o 가치교육 기법을 활용한 통일교육 교수프로그램 개발

O 인터넷과 PC통신을 통한 통일정책의 적극적 홍보

0 통일 후 북한주먼 재교육을 위한 인터或 상의 가상 대학 구축 방안

0 남북한 의무교육법제 통일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0 탈북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단게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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